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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군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안보’와 ‘통일’의 이 계에 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그 주된 목 이 있다. 이를 토 로 하여 장기 인 군 통일

교육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 통일교육은 학교 일반사회에서의 통일교육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일

반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객 실체로서의 ‘북한 바로알기’와 통일의 동등한

트 로서 ‘북한과의 화와 력’ 는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계회복’ 등에

이 두어진다. 반면 군 통일교육은 군의 가장 요한 존재이유(raison

d'être)인 국가의 안 보장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군 한 국가

의 한 요소이므로 국가 국가의 권 를 임받은 정권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군 통일교육은 안보의식에 기반을 두면서 일반사회의 통일교육

과 연계성을 갖고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능력, 행동능력, 가치와 인식,

갈등처리능력 등을 배양해 나가야 하는 이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남북 계의 가시 진 으로 인해 소 “튼튼한 안보를 토 로 한 통

일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체로 일반 국민이 북정책을 국내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더 근본 인 근원은 안보(=국가안

보)와 통일의 계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안보는

통 인 안보개념에서부터 오늘날 포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

념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념 발 을 이루어왔지만, 그 근본 인 바탕은 ‘안

의 보장’에 있다. 그 자구 인 의미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국가의 안 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 사 에서 가장 요한 것이다. 따

라서 안보는 국가와 생멸을 같이하는 개념이며, 통일은 국가의 미래형이다. 통

일을 해 안보가 양보되어야 한다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간의 계설정은 일반 학교에서나 사회통일교육에도 용되어야 하겠

지만,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군 에서의 통일교육은 더욱 분명하게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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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연구는 재 우리 군의 통일교육을 한 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이란 역사 필연성에 의해 실 될 수 밖에 없는 국가

과제 의 하나이다. 재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의 의하면, 통일교육은 우

리 국민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에 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 한 안

보 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의 함양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반 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군 에서도 외없이 용되고

있다. 특히 군 의 통일교육은 실 으로 군사 치 상황에 있는 통일의

상이기도 한 북한과의 계를 고려할 때, 일견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통일이 국가의 사인 한

국가의 정체성을 그 로 이어받은 군 는 당연히 이를 임무수행의 연장선상에

놓아야 하는 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군 내에서의 통일교육을

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안보’에 한 계를 제 로 설정하는 데는

그 인식의 토 가 튼튼하지 못한 실정이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을 한 기본지침

에서는 통일과 국가안보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통일과 국가안보는 불가분의 계이다. 통일교육은 국제 인 탈냉 과 남북

간 교류 력의 진 에도 불구하고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

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 남북간 교류 력의 심화 여러 가지 통

일노력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통일부,

2004:7).

한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을 한 각 교육 장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 에서 안보와 통일에 한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 치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국가안

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요하다는 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안정 인 교류 력이 추

진되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일부, 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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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재의 우리 통일교육은 ‘민족의 통일’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반 인 정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상충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국민들은 동해안에서 강산 선이

운항을 할 때 서해안에서는 북한 함정에 의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 월선으로 인해 우리 측 해군과의 교 이 발생한 사실을 쉽게 이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군인들은 이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통일과 안보에 한 정신 인 혼

란 이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즉 실제 상충 으로 느껴지는 국가안보와 통일

의 계 속에서 자의 역 속에서 후자를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일견 군인들

에게 모순되게 보이기도 하다.

아울러 군 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과 특히 군사 으

로 치하고 있는 북한측이 통일의 상이라고 하는 이 인 특성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일교육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이와 같은 은 군 통일교육의 당 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군 내부 인

항요소이기도 하다. 즉 말 그 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통일이 된다

고 한다면 군인은 튼튼한 안보에만 집 하면 되는 것이지 통일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통일단계에서는 분

야별로 통합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과 군 내부에서의 인 자원이 계속해서

순환된다는 , 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 민· 교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그 당 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과 안보의 계를 상 경

는 선후의 계로 설정한 것으로 진단하고, 그에 한 해결책으로 체용(體用)

의 계로 제하고자 한다. 즉 근본(=體)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안보’이며, 국가

의 략 목표(=用)에 해당되는 것은 ‘통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 속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한 통일교육에서나 군 통일교육에서나 근원

인 문제제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토 하에 군 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인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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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의 개념 계

2.1.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의 개념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통일부,

2004:8)는 말은 안보와 통일에 한 계 설정에 있어서 선안보·후통일의 계

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그 용 상이나 공간, 제한된 시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매번 그 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 기획을 할 단계에서

만 고려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 있다. 한 안보는 담부처인 국방부

(=군)에서 하고, 통일은 그 담부터인 통일부에서 한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선안

보·후통일’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 입장

에서는 ‘통일’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실 으로 상당히 이율배반 인 요소를 내

포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서는 안보(의식)와 통일(의식)에 한 명

확한 개념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안보란 ‘국가의 안 보장’을 의미한다. 흔히

안보에 해 말할 때, 두 가지의 오용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과거 권

주의 시 의 정권 연장을 해 악용되었던 ‘안보논리’이다. 다음은 수구보수

(守 保守)와 개념상의 친화로 이해하고 있는 이다. 그러나 객 으로 볼 때

국가 범주의 불변성이라는 과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

행의 신속성이 국가의 안 를 보장해주는 도 있다는 에서 이 두 가지의 오

용 사례는 국가안보에 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안보라는 개념은

국가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세력에 편향된다거나 어떠한 정권에 의해 곡해되어

서도 안되는 그야말로 국가와 정체성을 함께 하는 매우 요한 개념이다. 마찬

가지 논리로 안보의 개념이 국가와 일치하듯 안보의식도 국가의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안보의 개념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두번째의 통일 개념은

상당히 제한 이며 상 인 개념이다. 즉 통일이란 국가의 분단으로 인해 국가

의 주요한 구성요소 의 하나인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때 국가의 요사업

의 하나로 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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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의 계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의 계에 해 살펴보겠다. 다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논리 우선성의 입장과 포함 계에 의한 시각이다.

첫째, 논리 우선성의 입장에서 본 안보와 통일의 계이다. 앞서 언 한

바 있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그림

1>)는 통일부의 입장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풍기

는 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튼튼한 안보가 지속될 때 평화통일도 생각할

수 있다.”(<그림 2>) 자는 안보보다는 통일에, 후자는 통일보다는 안보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있는 견해일 것이다.

<그림 1>은 통일이라고 하는 지상과제를 이룩해 내기 해서는 국가 정책

의 주요한 요소 의 하나인 안보가 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통 일

안 보

A B

C D… ..

<그림 1> 통일을 한 요건 의 하나로서의 안보

한편 <그림 2>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안보가 제되고 난 뒤에 국

가의 과업 의 하나인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다.

둘째, 포함 계에 의한 입장이다. 즉 통일과 안보 에서 어느 개념이 다른

것을 포 하는지의 문제이다. 다음 <표 1>과 같이 네 가지의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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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통 일

A B

C D… ..

<그림 2> 안보를 토 로 한 통일추구 모형

<표 0> 안보와 통일의 포함 계 유형

논리 그림 논리식

유형Ⅰ 안 보 통일 안보 ∪ 통일

유형Ⅱ 안 보 통 일 안보 ∩ 통일

유형Ⅲ 통 일안 보 안보 ⊂ 통일

유형Ⅳ 안 보통 일 안보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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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유형Ⅰ～Ⅳ는 재 우리나라에서 안보와 통일의 포함 계를 요

약한 것이다. 우선 유형Ⅰ은 안보와 통일을 상호 독자 인 계로 인식하는 것

이다. 유형Ⅱ는 안보와 통일은 독자 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요한 부분에서는

공조를 통해 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형Ⅲ은 통일이 안보를 포

한다는 것이다. 유형Ⅳ는 안보가 통일을 포 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개는 양자간

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데 심이 있고, 후자의 두 개는 양자간의 포함·불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면서 약간의 이념성, 즉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군 통일교육의 의의와 향요인

3.1. 군 통일교육 개념 의의

‘군 통일교육’에 한 국방부에서의 공식 인 용어는 재로서는 없다. 통일

부의 한 용역연구과제에 의하면 군 통일교육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 통일교육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 건설에 비하고 이를 완

성시키기 해,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체와 변화하는 남북 계 통일 환경

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남북 계를 미래지향 인 에서 풀어나

가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하기 한 것으로 올

바른 국가 , 안보 , 통일 확립을 한 교육 노력을 의미하다.

통일교육에 한 통일부의 정의는 향후 연구에 어느 정도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의 입장에서 본 새로운 정의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 틀을

토 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통일교육을 정의하기 해서는 군 라고

하는 주제에 천착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군 통일교육을 포 하기 해서는

A(a-1, a-2, a-3) × B(b-1, b-2, b-3)의 구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충분히 논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군 ’(A)라고 하는 변수에 심을 두고 생각해 보

면, 군 는 군 막사, 군 련 내용, 군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즉 군 막사내에서,

군 련 내용으로, 군 장병을 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때 이를 군 통일교육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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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 통일교육을 정의하기 한 기 틀

통일교육(B)

통일과 련된 내용과 주제를 통해서

통일의식 형성을 목표로 함(b-1)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체(b-2)

통일의

당 성

(b-1-1)

통일의 상

바로 알기

(b-1-2)

통일의

주체

(b-1-3)

통일의

이념 등

(b-1-4)

국가

(b-2-1)

군

(b-2-2)

군인

등

(b-2-3)

군

(A)

군 막사(=장소)

(a-1)
- - - - - - -

군 련 소재(=내용)

(a-2)
- - - - - - -

군 장병(= 상)

(a-3)
- - - - - - -

한편 ‘통일교육’(B) 변수를 생각한다면, 우선 통일과 직 으로 련된 내용

과 주제를 교육함으로써 통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말한다(b-1). 형 인 통일

교육의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을 통일의 상으로 인식해야 하는 군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한 하 요소(b-1-1～4 등)를 많이 개발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지상주의자나 민족주의자 는 반국가주의자들

이 간과할 수도 있는 측면인데, 사실 군의 고유한 임무수행은 그 자체로서 통일

을 지지하고 보장해 주는 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 분야에 한 하 요소

(b-2-1～3 등)의 개발에도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총합해 볼 때, 군 통일교육이란 “국가·사회 인 통일교육의

보편성과 군 고유의 임무수행을 병행하면서, 군 내에서, 군 련 내용으로, 군

인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듯 군 통일교육은 일반사회에서의 통일교육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일반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객 실체로서의 ‘북한 바로알기’와 통일의 동등한

트 로서 ‘북한과의 화와 력’에 이 두어진다. 군 통일교육은 군의 가장

큰 존재이유(raison d'être)인 국가의 안 보장과 한 련을 가져야 한다.

군 통일교육은 안보의식에 기반을 두면서 일반사회의 통일교육과 연계성을 갖

고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능력, 행동능력, 가치와 인식, 갈등처리능력 등

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일 된 지침없이 반공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등 정권이나 통일환경 내지는 남북 계 변화에 따라 가

변 으로 이루어져 교육 장에 혼란을 주었다. 이러한 실정은 군 통일교육에 있

어서도 크게 다름이 없으며, 군 임무의 특수성에 입각한 군 통일교육 지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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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 국민 상의 통일교육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안보를 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소 포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강조하면서 군사안보의 요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사회

변에 깔려있는 듯하다. 군의 통일교육은 그 존재이유인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헌법 제5조의 시원 정

체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인복무규율은 군 가 갖는 자체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4조와 제9조의 정신은 군인들로 하여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이 갈등없이 발 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군 는 사회 내의 어느 집단보다도 조직화되고 규율화되어 있어서 특정 목

을 달성하는 데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장병들에 한 효과 인 통일교육

을 통해 통일국가를 비하고 진정한 의식 ·심리 통합을 완성시키기 한

노력과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 한 자세를 확립할 경우 그 향은 군내

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장병들이 군에서 통일에 한 정 인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할 경우, 이들이 역후 사회 반에 미치는 향력은 상당할 것이다.

군 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교육은 사실 사치와도 같이 느껴진다. 통일교육

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의 교육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만을 수행한다고 해

도 책망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군 통일교육의 충분한 당 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 사회가 일반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끊임없는 구성원들의

교류가 있다고 하는 을 생각해 보면 그 당 성을 과소평가하여 맡은 바 임무

만을 수행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이 바로 군 통일교육의 의의라

고 할 수 있다.

3.2. 군 통일교육 향요인

군 통일교육을 한 사실상의 향요인은 우선 단일 주체로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 를 임받은 통령 요인이다. 둘째, 통일과 련된 제반 업무를

장하는 통일부 요인이다. 셋째, 안보·국방분야를 장하는 국방부 요인이다.

첫째, 청와 에 의한 향요인이다. 통령의 통일과 련된 의지와 입장 표

명은 통일문제에 그 로 직결되는 가장 요한 향요인 의 하나이다. 역

정권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재의 참여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국가안 보장회의(NSC)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국가안보 략으로 평화번 정책 추진, 균형 실용외교 추

구, 력 자주국방 추진, 그리고 포 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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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군 통일교육을 한 향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번째의 평화

번 정책 추진과 련이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쟁에도 반 하며, 모

든 갈등과 안은 화를 통해 평화 으로 해결한다. 둘째, 서로를 인정하는 토

에서 상호 신뢰우선 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한반도 문제

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 한 국제 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국민 합의를

토 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국가안 보장회의, 2004:24).

국가안 보장회의 발행 책자를 통해서 본 청와 의 군 통일교육에 한

시사는 ‘평화, 공동번 , 화해, 안정’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

다. 이를 교육내용에 구 하는 데 있어서는, 민족주의와 같은 가치주 인 내

용보다는 재 상태를 그 로 상호 인정하면서 쟁을 반 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 간의 평화 인 수단을 통해서 공동번 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요인에 의한 군 통일교육에 한 시사는 군 에 해 장병들에게

개심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평화의지를 더 강화해야 하며, 쟁은 평화를 한

수단에 불과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재 상태의 안 을 보장하기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통일부에 의한 향요인이다. 행 통일교육의 총론 지침은 체로

통일문제의 성격, 북한이해의 , 통일 미래상과 통일 비의 3 역으로 구

분된다. 통일부의 군 통일교육을 한 기본 인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

다. 첫째, 군 통일교육은 민주사회 건설을 한 올바른 국가 에 기 한 민주시

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선안보·후통일’ 논리의 당 성

이 명확히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 확고한 을 견지하는 가운데 포 인

안보교육을 지향한다. 넷째, 군 통일교육은 인간 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체제

확산 이며 극 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 자체가 민주

이어야 한다. 여섯째, 수요자 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불

변요소와 가변요소의 한 균형교육을 실시한다.1)

이와 같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에 의하면(오기성 외, 2003), 군 통일교육

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념 스펙트럼을 모두 포 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을 다. 특히 둘째와 셋째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첫번째와 상충되는 면이

있고, 넷째와 다섯째 등은 군 의 속성과 큰 련이 없고 오히려 학교 사회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에서도 특히 두 번째의 “‘선

안보 후통일’ 논리의 당 성이 명확히 교육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포함 계( 는 요도)라기보다는 선후의 문제로 안보와 통일의 계

1) 상세한 내용은 오기성 외(2003:1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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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는 논리이다. 이는 상기 일곱가지 지침 에서도 가장 애매모호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와 통일의 상호 독립성과 우선순 순차성에 한 분명한 인식이 정

립되어야 한다. 통일은 단순한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민족사회 구성

원의 터 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의 당 성은 북한 동포에

게도 남쪽 사람들의 사람의 질을 나 어 갖게 하자는 이타 동포애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북한 주민을 포용

하는 방식의 통일이어야 한다.

아무리 통일을 원한다하더라도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고

른 복지를 리며, 동등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는 통일에 선행하는 것이며, 통일

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일이 포기할 수 없는 민족 과제라고 해서 어떤

통일이든지 성 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우선 으로 공고한 국가의 안 보장이 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 한 통일

국가의 실 을 보장할 수 없다.

굳건한 안보와 남북의 교류 력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두 개의 수 바

퀴이며, 굳건한 안보는 통일로 나아가기 한 선행 조건이다. 이러한 에서

확고한 평화에서 의지와 안보가 뒷받침될 때 통일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선안보 후통일’ 논리의 당 성이 명확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오기성 외,

2003:151)

이와 같이 행 통일교육지침은 ‘안보’와 ‘통일’의 계를 선후의 계로 놓

고, 안보를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제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상정

함으로서 가시 으로는 자의 요성을 높여주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는 통일을 해서는 안보가 제되고, 희생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수 있다.

한 시간 으로 존하는 두 개의 개념을 선후의 계로 놓고 보는 것도 사실

상 실성이 낮다. 안보는 국가와 생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 순간 달성되었

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 을 보장받는 일은 순

간이 아니라 지속 인 계 속의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가능하다.

한 기술방식에 있어서도 교육내용, 방법, 이념 등이 복합 으로 섞여 있어

서 정확한 실태 악에 근거한 통일교육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다.

셋째, 국방부에 의한 향요인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 통일교육을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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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연례 인 정신교육지침에 반 되어야 한다. 재로서는 이 계획에 통

일에 한 구 이 일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 에서 다음과 같은 을 강

조하고 있을 뿐이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하여 교육내용 체계를 신병은

‘국가 과 군인정신’ 함양에 을 두고, 장병은 ‘군인정신’과 ‘국가 ’ 그리

고 ‘안보 ’ 확립을 으로 하여 이를 숙지 신념화함으로써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한다(국방부, 2004:1).

국방부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장병 정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병정신교육 방향은 먼 , 확고한 을 확립하기 하여 재의 안보

상황을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변함없는 북한의 실체를

교육함과 아울러, 정부의 ‘평화번 정책’은 강력한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장병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 계에 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한 역할을 충

분히 이해시키고, 경제 ·군사 이익 등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한 인

식을 제고시켜 확고한 한·미연합 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한 투

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 정립과 군인윤리에 기 한 건 한

직업 을 정착시켜 행동화하는 참군인을 육성하는 것이다(국방부, 2003b:55).

이를 통해 볼 때, 재 군 정신교육 계획자에게 있어서의 통일교육은 앞서

<표 2>에서 언 한 바 있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체’(b-2)

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느낌을 다.

이 듯 군 통일교육에 향을 미치는 국방부 요인은 실 으로는 가장 권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을 고려

해볼 때 다소 소극 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반 으로 군 통일교육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법령 등)들이 많이 있

을 수 있겠지만, 체로 청와 , 통일부, 국방부 요인을 심있게 살펴보았다.

상 으로 국방부 자체 인 군 통일교육 발 노력의 과제는 상존해 있어 보

인다. 그 구체 인 방식으로 통일부의 경우처럼, 외부 연구용역 형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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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통일교육의 변천과 실태 분석

4.1. 군 통일교육의 변천

군 내에서 장병들을 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에서 특히 이념 인 성격

이 강한 교육을 ‘정훈교육’이라고 말한다.2) 앞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재 우리

군내에서는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독자 인 명칭의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신교육이나 정훈교육 내에서 이 분야와 련이 있는 부분을

심으로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동시 의 이념교육을 담당해 왔던 학

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한 시 흐름을 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는 군 통일교육에 한 편린을 체계화하는 데 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통상 교육과정에

서 교육목표는 해당 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천에 있어

서 교육목표를 참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재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 잇어서

도덕·윤리과에서 취 해 온 교육목표 통일 련 교육목표는 주로 멸공, 필승,

반공, 승공, 격멸, 애국애족, 분쇄, 민주주의 우월성 등에서 보듯이 투 , 정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1981년부터 1992년(제4차교육과정～제5차교육

과정)까지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사상 역량 기르기, 분단 실에

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과 허구성 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통한 평화통일 등의 이데올로기 비 교육 내지 정신교육 목표를 강조하고 있

다. 이어서 통일교육기인 1992년(제6차교육과정)부터는 인류공 , 민족공동체의

식, 통일이후, 세계시민 등을 강조하여 공동체 번 의 에서 교육목표가 설

정되었다(권순환, 2004:10).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기별, 학교 별 통일교육의 목

표체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2) 정훈교육이란 군내에서의 ‘정치훈련’(political training)을 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정

치학에서 말하는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등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재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 분야에 한 문 인 업무를 장

하는 정훈병과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훈병과의 업무 분화로 인해, 정훈교육, 공보활

동, 문화활동 등으로 3분화 상이 매우 심화된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훈병과

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교육기능이 탈냉 이후 격한 자기개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공보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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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기별, 학교 별 학교교육(도덕·윤리과)에서 통일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반공

교육기

교수요목기

(1946-1954)

·멸공·필승 신념

·안 보장

·반공사상 함양

·정신무장

·공산집단과 쟁에서

승리하기 한 체계

반공교육

제1차교육과정

(1954-1963)

·반공정신 고취

·자유우방과 교류

·애국·애족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

·애국·애족 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

제2차교육과정

(1963-1973)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그릇됨 인식,

멸공통일

·애국애족 태도 함양

·국가, 민족 사랑과

민주주의에 한 신념

갖기

·공산침략 격멸, 세계평화

기여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 인식, 침략 분쇄

결의

·평화통일의 사명감 갖기

제3차교육과정

(1973-1981)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그릇됨 인식,

멸공통일

·평화통일의 태도

·공산주의의 허구성 인식,

민주주의의 우월성 악

·공산침략 분쇄와 평화통일

·공산주의의 기만성 분석,

비

·평화 승공 민주 통일

신념

제4차교육과정

(1981-1987)

·공산 침략 경계

·민주주의 우월성 이해

·평화통일의 신념

·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

·공산집단의 도 에 응

·민주 평화통일에 이바지

·공산주의의 도 극복을

한 사상 역량 기르기

·민주평화통일의 신념

통일·

안보기

제5차교육과정

(1987-1992)

·분단 실과 북한실상

이해

· 한민국의 정통성,

우월성 이해

·민주 평화통일의

인류공 에 이바지

· 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 깨닫기

·북한의 허구성 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발 의지 갖기

·공산체제의 실상 악

·민주평화통일의 신념

통일

교육기

제6차교육과정

(1992-1997)

·민족 사명감과 지

갖기

·평화통일에 비와

인류공 에 이바지

·국가와 민족 문화 사랑

·통일의 과제 인식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실 의지 갖기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이해

·통일과업의 달성과

인류공 에 이바지

제7차교육과정

(1997- 재)

·애국애족의 자세

·분단의 실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과제 악

·통일 이후의

세계시민으로 능력 견지

·애국애족의 자세

·분단의 실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과제 악

·통일 이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

견지

·도덕

-애국애족의 자세

-분단의 실, 통일정책

악

-통일이후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

견지

·시민윤리: 민족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의 자세

확립

·윤리와 사상:

민족공동체의 발 과

통일 이후의 민족국가

실

· 통윤리: 통윤리에

나타난 국가· 사회의

윤리 규범 이해

자료: 교육인 자원부(2001), 권순환(2004: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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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교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은 그 시 흐름의 분류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 순으로 그 강조 이 변화하

여 왔다.

한편 군 정훈교육의 역사는 그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후 차이는 있겠지만,

체로 정훈교육을 한 기본교재 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훈교육의 교재는

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1976년 국방부 단 의 최 교재 통일이 있기 이 까지

는 특별정훈교육 교재로서 한시 으로 교육목 에 부합되게 제작, 활용되었다.

군 정훈교육의 기본교재는 1976년 12월 국방부에서 ■■국군정훈교정■■이

라는 최 의 국방부 단 의 교재를 발간하고 난 뒤부터 1979년 제1차 교재개정

으로 ■■국군정신교육 교본(1․2․3부)■■이 발간되었으며, 제2차 개정으로

1981년 개정본인 ■■국군정신교육 교본■■이 발간되었고, 제3차 개정으로

1989년 개정본인 ■■정신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되었고, 제4차 개정으로

1993년 ■■국군정신교육 교본■■이 발간되었고, 1998년 ■■국군정신교육 기

본교재■■가 발간되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제5차 개정에 의해 1999년 연말에

■■(정신교육기본교재) 기극복을 한 우리의 다짐■■이 발간되었다. 이후

의 정신교육교재는 권 있는 단권 형태의 교재양식이 아니라 계 별로 구분되

어 개발되고, 국방일보를 통해 제공되는 등 일반 학교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

는 형식미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교육의 성과에는 어느 정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군 정훈교육 교재의 개정 변천사는 ․ 등 교과서가 7차 교육

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훈교육의 총 역

사에 비해 상 으로 은 회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교재통일이 되고 난

1976년 이후부터 24년 동안 총 다섯 번의 개정이 단행된 것이므로 교재수명이

평균 5년이 되지 않으며, 특히 최근년에 가까워질수록 1990년 에만 들어서만도

세 번이 바 는 것은 교육환경의 다변화와 장병 개개인들의 자아실 과 발달에

한 심보다는 가르쳐야 할 덕(virtue)이 더 요하다고 단하는 교육의 사

회화 기능에 더 많은 심을 갖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통일교육의 변화과정은 다음 <표 4>에 나타난 정훈교육에 있어

서의 강조하는 내용의 시 흐름을 통해 간 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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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950년

이

․국군 3 선서: 민족과 국가 수호, 반공, 국군사명 완수

․사병훈 복무신조 7항 ․국군맹서(1949년)

․군인복무령(1950년)1): 충성으로써 국토방 , 멸공정신, 군기유지, 통일

과업 완수

1950년

이후

․군인의 길(1957년): 민족 통 정신계승, 국토 수호

․군인복무규율(1966년, 통령령)2)

명 , 충성, 용기, 신념, 임 무퇴기상, 애국애족정신

․민족사의 정통성 수호(국군의 이념 개정)

1970-80

년

․‘자주국방’이라는 새로운 구호 등장: 월남패망 계기

․군인의 길, 투수칙, 멸공구호, 멸공투쟁 3 지표 지속

․군의 정치 립 강조(1988)

군인복무규율 ‘충성의 의무’ 신설

‘헌법 수’를 내포한 임 선서 조항 신설

정치 여 지조항 구체화: 정치행 제한(군인복무규율 제18조)

1990년

이후

․복무신조(우리의 결의) 제정(1991년)

․군인의 길, 투수칙, 멸공투쟁3 지표, 멸공구호 폐지

육군 장병의 정신 행동지표 정립

․국군병 생활 규정(1998년, 국방부훈령 제600호)

․군인복무규율: 기존 군인정신 덕목 지속

* 군 문직업주의 추구

정치 립을 지키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 ‘직업주의’에서

극 ‘ 문직업주의’로의 도약

무기의 규모, 조직의 복합성, 시 의 변화, 군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지속 으로 추진

<표 4> 한국군의 정훈교육 강조 내용 변천과정

자료: 정신교육연구회(1978); 박성수 외(1990)； 육군제2훈련소(1992)； 조승옥(1998: 35-81)

등을 토 로 재구성.

주1) ‘군인복무령’은 원본을 찾기가 어려웠음.

2) ‘군인복무규율’은 통령령으로 1966년 제정되어, 이후 8차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음. 여기서 군인정신 핵심가치의 강은 “명 , 충성, 용기, 신념, 임

무퇴기상, 애국애족정신”으로 유지되어오고 있음.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볼 때, 군 통일교육은 학교교육과 거의 같은 교육목표

를 지향해 왔지만, 철 한 안보 심의 정훈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육에

해서는 큰 심과 교육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고 해서 국

가 통일과업의 추진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니었다. 즉 재까지의 군 통일교육

은 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역 정부가 지향해 왔던 통일과

업 추진의 강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앞의 논의에서 언 한 <그림 2>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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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토 로 한 통일추구 모형과 <표 1>에서 언 한 바 있는 ‘안보가 통일을

포함하는 형태’(=유형Ⅳ)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4.2. 군 통일교육의 실태 진단

군 정훈교육은 군인정신, 국가 , 그리고 안보 확립을 해 부 정신 력

극 화 필승의 자신감을 갖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군 통일교육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 건설에 비하고 이를 완성시

키기 해,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체와 변화하는 남북 계 통일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남북 계를 미래지향 인 에서 풀어나가는 역량을 배

양하는데 필요한 가치 과 태도를 함양하기 한 것으로 올바른 국가 , 안보

, 통일 확립을 교육 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의 군 정훈교육은 통일에 한 심과 열망에 비해, 공식 인 교

육과정으로 흡수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방부의 정훈교육을 한 지침에서는

상별 군 정훈교육 목표를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통일과 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상 교육목표

간 부

장교 ∘정신교육 지도 리능력 구비

장교 ∘병 교육 지도능력 구비

부 사 ∘국가 ·군인정신·안보 확립

병 사
신 병 ∘국가 ·군인정신 함양

기 간 병 ∘군인정신 함양, 국가 확립, 안보의식 고취

<표 5> 상별 군 정훈교육 목표

자료: 국방부(2004:2).

재의 군 정훈교육의 연간 시간 편성표를 보면(<표 6> 참조), 재의 군

정훈교육은 기본교재를 심으로 하면서, 시 요청사항을 간헐 으로 교육하

는 식으로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기본교재의 ‘군인정신’, ‘국가 ’, 그리고

‘안보 ’은 군 정훈교육의 가장 심 인 목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 통일

교육은 이 에서도 국가 과 안보 과 직 인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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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별
1)
시간

비고
투부 기행부 경계부

계 108 72 36

정신교육

기본교재

군인정신 12 12 12

국가 12 12 12

안보 12 12 12
VTR 시청/기본교재 윤독,

발표·토의

시사안보2)/충효 36 36 경계부 의 경우 별도 가용시간 활용

단결/문화활동 36 기행·경계부 의 경우 별도의 가용시간 활용

<표 6> 부 별 연간 정훈교육 시간

주1) 부 별 구분에 있어서, ‘ 투부 ’란 교육·훈련 등의 일반 인 부 활동이 가능한 부

를 말하고, ‘기행부 ’란 ‘기술’과 ‘행정’을 주로 하는 부 를 말하며, ‘경계부 ’란

특수한 작 ( , 방철책선 경계 등) 수행을 담당하는 부 를 말함.

2) ‘시사안보’란 갑작스럽게 쟁 으로 부각된 안보사안에 해 국방부 군의 입장에

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 활동을 말함. 다분히 이 교육은 군인정신이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화해와 력을 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음.

자료: 국방부(2004:21).

의 <표 6>에서 제시된 시간편성계획을 토 로 실제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 ‘정신교육의 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운용은 투부 기 으로

주당 3시간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각 과목별 시간은 각 부 의 실정을 고려하

여 운용된다. 여기서 기본정훈교육은 반드시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정훈교육은 매주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기본교재를 활용, 군이 동일한 내

용을 실시하고, 부 훈련 등 기타 사정으로 해당 주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목에 한 교육은 생략할 수 있다.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기본교재는 기본정훈

교육(50%), 가치 /충효 (25%), 시사안보 교육 주요 강조사항(25%)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정훈교육은 기본교재를 활용, 제 별 특성에 맞게 VTR 시청후

윤독, 발표 결론 순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 실정을 고려하여 다

양한 교육방법을 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 용 정신교육 교재는 서론

결론을 제시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국방부, 2004:7).

따라서 재의 가장 권 있는 정신교육 기본교재는 ‘국방일보’이다. 그런데

교재가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심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일반 인 교육 장

에서는 장려사항이 아니다. 교과서는 해당 교육을 한 일종의 상징 권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질이나 형태, 삽화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심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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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2004년의 경우, 국방일보를 통해 제공된 교육내용의 목차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국방일보에 게재된 기본교재 목록

주

차
제목

주

차
제목

주

차
제목

1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19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37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2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20
우리가 만들어가는 국

군의 역사
38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3
군 는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21
군 는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39
군 는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4
군인의 가치 과 행동

규범
22
군인의 가치 과 행동

규범
40
군인의 가치 과 행동

규범

5
호국사상의 통과 상

무정신
23
호국사상의 통과 상

무정신
41
호국사상의 통과 상

무정신

6 참 군인의 길 24 참 군인의 길 42 참 군인의 길

7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 25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 43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

8
한민국의 탄생과 정

통성
26

한민국의 탄생과 정

통성
44

한민국의 탄생과 정

통성

9
나는 왜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해야 하는가
27
나는 왜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해야 하는가
45
나는 왜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해야 하는가

10 군복 입은 민주시민 28 군복 입은 민주시민 46 군복 입은 민주시민

11
통일시 의 망과

비
29
통일시 의 망과

비
47
통일시 의 망과

비

12
우리가 열어가야 할 조

국의 미래상
30
우리가 열어가야 할 조

국의 미래상
48
우리가 열어가야 할 조

국의 미래상

13
인류의 쟁은 왜 계속

되는가
31
인류의 쟁은 왜 계속

되는가
49
인류의 쟁은 왜 계속

되는가

14
안보환경과 한·미동맹

체제
32
안보환경과 한·미동맹

체제
50
안보환경과 한·미동맹

체제

15 우리의 은 구인가 33 우리의 은 구인가 51 우리의 은 구인가

16 북한 군사 의 실체 34 북한 군사 의 실체 52 북한 군사 의 실체

17 끊임없는 남도발 35 끊임없는 남도발

18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36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주: 국방일보에 게재된 교육자료는 기본 으로 연 52주 에서 18개 과목이 3회 반복

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끊임없는 남도발’과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생략되게 편성됨. 20주차의 제목이 ‘나는’ 신에 ‘우리가’로 체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치하고 있음. 통일 련 교육은 11주, 29주, 47주에 편성되어 있음.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cms.jsp?p_id=00211000000000) 토 로 국방

일보(2003.1.1~12.31)를 기 으로 조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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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29주차 47주차

교육

왜 통일을 해야하며 통

일은 어떻게 비해

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통일을 해서 우리 군

이 해야 할 일이 무엇

인가를 강조함.

-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통해 우

리 실정에 맞는 통일방법은 무

엇이며 통일이후 후유증을 최

소화하기 해 어떻게 통일을

비해야 하고 우리 군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재인

식하는데 있음.

주요내용

표제어

∘반세기만의 포옹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가?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리랑을 합창할 날

을 기다리며

∘통일의 상징 란덴부

르크 문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우리정부의 통일노력

∘통일한국의 미래상

∘어떤 비가 필요한가

∘통일시 군의 역할

∘분단국 통일의 교훈

∘독일의 흡수통일

∘무력에 의한 베트남 통일

∘성 했던 멘의 통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군의 자

세

교육요지

∘통일의 당 성

-인도 차원

-민족사 요청

-국제 요청

∘통일한국의 미래상

-

∘분단국 통일사례

-독일

-베트남

- 멘

∘분단국 통일의 교훈

-무력에 의한 통일 경계

-무분별한 상 경계

-국민 통합역량 극 화

∘우리 군의 자세

-정부의 ‘평화번 정책’을 뒷

받침하기 한 자주 선

진국방 구

토의과제

∘통일의 당 성에

하여 논의하여 보자.

∘통일로 인해 후유증

을 겪었던 나라의

를 발표해 보자.

∘통일시 를 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우리

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

엇인가?

∘우리 정부의 평화번 정책에

해 설명해 보자.

∘통일을 해 우리 군은 어떠

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교육기본

지침서, 2003.

∘국방 , 통일과 무형

력, 2002.

∘국방부, 미래를 비

하는 선진국군, 2001.

-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3.

∘양창식 편, 배반당한 베트남

명, 도서출 알 , 200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1998.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

정책, 2003.

<표 8> 군 정훈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내용의 비교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cms.jsp?p_id=0021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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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 군 통일교육은 년 총 52주 에서 3주를

할애하고 있으며, 내용은 같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교

육진행을 국군교육훈련 이념 정훈활동 규정(국방부 훈령 제690호, 69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국방부, 2003a: 활용지침).

그런데 3회 반복하게 되어 있는 교육내용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통일과

련된 11, 29, 47주차의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표 8> 참조).

국방일보를 통한 자료 제공에 해,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에

서 이와 련된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반응은 국방일보에 한 ‘활용도’와 ‘만

족도’를 심으로 살펴보았다(김병조 외, 2004:160-164).

우선 “귀하는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자료를 어느 정도 효율 으로 사

용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해, 국방일보를 통한 정신교육자료에 해 효

율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매우 효율 으로 사용 + 효율 으로 사용하는

편)이 44.3%로 그 지 않다는 입장(효율 으로 사용하지 않는 편 + 효율

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18.3%보다 많게 나타나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9> 참조).

빈 도 백분율(%)

매우 효율 으로 사용하고 있다 185 13.7

효율 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415 30.6

보통이다 478 35.3

효율 으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171 12.6

효율 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80 5.9

잘 모르겠다 25 1.9

계 1354 100.0

<표 9>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자료 활용 효율성

다음으로 “귀하는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자료에 해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만족한다는 입장(매우 만족 + 만족하는 편)이

46.6%로 우선 그 시도는 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보통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비율이 37.5%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인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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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153 11.3

만족하는 편이다 478 35.3

보통이다 508 37.5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92 6.8

만족하지 않는다 36 2.7

잘 모르겠다 87 6.4

계 1354 100.0

<표 10> 국방일보에 게재된 정신교육자료에 한 만족도

내용요약 유의 강조

교육목표 ∘분단 고통 이해와 통일 필요성 인식

교육

∘민족의 분단극복과 평화 남북문제 해결을 한

필요성 이해

∘평화번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당 성 인식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통일 방향 이해

∘역사 ·시

사명으로서의

통일의 당 성

인식

핵심내용

∘평화통일의 당 성

-압제와 기아에서 북한주민 구출

-민족국가의 통계승으로 민족정기 회복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발 가능

∘ 북정책의 세 가지 안

-붕쇄정책: 강경 응으로 국제 고립 유도

-무 심정책: 의도 외면으로 포기 유도

-평화번 정책: 분단상황의 슬기로운 극복으로 평

화 남북통일 유도

∘평화번 정책의 필요성

-군사 긴장완화로 평화공존 실

-민족의 공동이익 극 화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이질감 극복과 동질성 회복

-자유·복지·인간존엄성 보장

∘우리 군의 역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 비

태세로 평화번 정책 뒷받침

∘민족분단의 슬기

로운 극복을

해서 평화번 정

책의 필요성을 강

조

<표 11> 군 교 용 정훈교재에 나타난 통일교육 개요

자료: 국방부(2003a: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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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방일보를 통한 정신교육자료의 제공에 해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율 이라는 비율(44.3%)이 비효율 이다는 비율(18.3%)보

다 높게 나타나 체로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

한다는 비율(46.6%)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37.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체로 만족은 하지만, 활용도에 비하면 만족도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

에 한 다양한 인구통계변인별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는 핵심 인 건은 내용의 수 과 흥미의 수 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다.

국방일보를 통한 자료의 제공과 동시에, 실제 교육을 담당할 교 을 한 교

용 정신교육 교재도 개발되어 보 되고 있는데, 그 책자에 소개된 통일 련

내용은 의 <표 11>과 같다.

재의 군 정훈교육 련 교과 편성 에서는 가장 권 있는 내용이지만, 내

용의 면에서 볼 때 미흡한 이 많다. 우리 정부의 북한 통일을 한 노력에

한 기본 인 언 이 부재한 실정이며, 정부의 북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내용으로만 편성되어 있다. 요컨 재의 군 통일교육은 이

시기의 통일·안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있는 수 으로 평가된다.

5. 군 통일교육의 발 방향

군 정신교육의 주제는 국가 정신교육의 주제만큼이나 요하고 한 매우

포 이다. 군 정신교육은 과거 이념성향이 짙은 교육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인

성교육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군 정신교육은 일반 학교 사회의 보편

성을 갖추고 있는 통일교육을 포용하여 교육될 수 있는 충분한 정 요소를

갖추고 있다. 향후 군 통일교육의 발 방향은 군의 모든 교육에 용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주로 병사들을 상으로 하는 기본정훈교육을 심으로 언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 언 은 방식은 행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에 포함된 군 통

일교육지침의 가이드라인을 토 로 이를 발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발 방향은 국가 수 , 군 수 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5.1. 국가 수 의 통일교육 발 방안

군 통일교육은 사실상 군 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 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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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가 형성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국가 수 의 통일

교육을 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 한 민주시민교육을 한 국가수 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

다.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통일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라 한민족이 항구 으

로 평화와 번 을 리기 해 실 으로 달성해야 할 술 목표이다. 단지

그 목표 달성의 시기가 요원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 한 략 목표로

오해되고 있다고 본다. 즉 통일은 한민족이 건 한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할

실 인 덕목 내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통일 심의 국민

공감 형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을 상으로 하는 건 한 정신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

비, 통일과정, 통일이후 단계에서 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군을 포함하는 국가수 의 정신교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이는 통일을 한 사 비에서부터 실질 인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이후 사람

과 사람간의 인간 인 통합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한 독일은 국 규모

의 정당들이 통일문제를 주요한 정강으로 채택하여 국민들의 통일에 한 심

도를 계도해 나갔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그리고 ‘YMCA’ 등과 같은

국 규모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국가기 에서 주 하는 정신교

육 로그램은 무한 실정이다.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본부’가 있기는 했지만

요즈음은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그것조차도 과거시 의 권 주의산물로 평가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국가 차원에서의 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불변요소와 가변요소를 종합 으로

단하여 용어순화, 용어상의 통일, 그리고 기본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가 필요하다. 최근 통일부의 공식 인 기본지침서와 통일부 용역연구 보고서

를 살펴보면 이러한 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표 12> 참조). 사소한 내용이

기는 하지만 여기서 ‘기본지침서’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공식 인 공권력의 상이 될 수 없는 ‘언론’ 등이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으로 불변요소에는 목표, 지향이념, 기본내용체계

등이 심화토론을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각 분야별 지침과 지도방향에

해서는 가변 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수 의 통일교육 계획 수립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 설정시

가치(value)보다는 국가(state)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흔히 통일교육 계

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기본철학 내지는 지향이념의 기본 인 틀을 설정할 때

사상성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추상 이라서 많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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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3년 통일부 용역연구

(오기성 외, 2003)

2004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장

편성

Ⅰ. 목표와 과제

1.통일교육의 목표

2.통일교육의 과제

Ⅰ. 목표와 과제

Ⅱ. 기본 가치철학

Ⅰ. 목표와 과제

1.통일교육의 필요성

2.통일교육의 목표

3.통일교육의 실천과제

Ⅱ. 내용체계

1.통일의 필요성

2.북한사회의 모습

4.북한의 변화이해

5.통일환경의 변화

6. 북정책과 남북 계의

변화

7.통일국가의 실

8.통일을 비하는 우리의

자세

Ⅲ. 통일교육 총론 지침

1.통일문제의 성격

2.북한이해의

3.통일미래상과 통일 비

Ⅱ. 내용체계

1.통일문제의 이해

2.북한의 이해

3.북한의 변화

4.통일환경의 변화

5.남북 계 개선노력

국가안보

6.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7.통일을 한 비 자세

Ⅲ. 지도원칙

1.통일교육의 일반

지도원칙

2.통일교육의 상별

지도방안

Ⅳ. 통일교육 역별 지침

1.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2.사회 통일교육의 과제

3.군 통일교육의 과제

4.언론의 통일교육 역할

Ⅲ. 지도원칙과 실천방향

1.통일교육의 지도원칙

2.통일교육의 실천방향

3.지도상 유의사항

<표 12> 최근 통일교육 지침서 련 체계 비교

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실 으로도 남북한간에는 ‘민주주의’나 ‘평화’ 등

과 같은 아주 기 인 용어에서조차 같은 이해를 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평화주의 등과 같은 추상 이념보다는 “통일은

한민국의 항구 안 과 번 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안

과 번 ’의 차원에서 상 으로 평이한 설정이 보다 실 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국가안보에서 군사안보에 한 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포 안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환경안보, 경제안보, 력안보, 에 지안

보, 인간안보 등의 다양한 안보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사안보가

가장 요한 치를 하고 있다. 컨 환경안보를 실제로 구 하기 해서는

‘환경부’ 직원들과 청소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다고 TV어린이

로그램에서나 나옴직한 ‘환경 사 젠타포스’가 우리나라의 환경안보를 지켜

수도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군사안보는 군 라고 하는 고유한 공동체와 군인이

라고 하는 고유한 구성원이 있다. 한 군사 안보를 해서는 가장 소 한 목

숨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사안보는 국가의 안 보장에 있어

서 가장 요한 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

면, 그 나라 군 를 사랑하고 소 히 여기는 것은 국가의 안 보장을 한 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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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항구 인 평화와 번 을 해 통일이 필요하다면, 재와 미

래의 국가의 안 을 보장하고자 하는 군사안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사안보의 요성을 말해주는 것일 뿐만 아

니라 통일이 국가의 안 보장(=안보)보다 더 요하고, 더 범 가 넓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섯째, 국가의 안 보장을 해 ‘고정 인 세력’(= 개념)에 천착하는

사고를 지양해야 하겠다. 어떤 생명체가 안 을 보장받기 해서는 상황과 여건

에 따라 많은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를 들어 깊은 산 을 걸어가는데 독사

(毒蛇)를 보게 된다면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 자신의 안 을 보장받는 첩경일 것

이다. 한편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에는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안에서 조용히 기다

리는 것이 자신의 안 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의 실체

세력에 의해서 안 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게으름이나 과

도한 사고와 행동에 의해 안 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안

보장은 매우 탄력 이고, 다양한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특정의 ‘고정 인 개념’을 상정하

고 거기에만 응하면 된다고 하는 안보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

에는 비용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보다 극 으로 발휘

해야 할 것이다.

5.2. 군 수 의 통일교육 발 방안

군 내에서의 통일교육의 발 을 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통일의식이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식 에 어떻게 치해

야 하는지에 한 당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군인

정신 재정립을 한 기본 틀을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①군인이라

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가치(핵심가치), ②핵심가치를 보조해 주는 가치, ③군인

으로서 갖추면 도움이 되는 가치(주변가치)로 구분하 다. 이 에서 군내에서의

통일교육은 군인으로서 바람직하게 갖추어야 할 가치 에서 ‘군인으로서 갖추

면 도움이 되는 가치’(=주변가치) 에서 ‘시 ’의 역 속에 포함할 수 있다

(<표 13> 참조). 즉 군인은 국군의 가장 요한 구성원이고, 그 국군은 국가로

부터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과

업이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가 되지 않는 한 핵가치(core value)의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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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 분 역 세부덕목

핵심가치

(군인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

①국가 애국심

②군 명령에 한 복종심

③군인 확고한 사생

보조가치

(군인정신의

핵심가치를

보조하는 덕목)

①국가
국기애(國旗愛), 국가애(國歌愛),

법규존 등 역 복가치:

희생 사 정신,

멸사 공( 는

멸사보국) 정신

등

②군
단결, 군기, 책임감, 상무, 존 ,

인애, 신의 등

③군인
사기, 필승의 신념, 충성심,1) 명 ,

용기 등

주변가치2)

(군인으로서

갖추면

도움이 되는 덕목)

①인간 사랑, 박애, 배려, 보은 등

②종교 자에 한 믿음, 해탈에 한 믿음 등

③학문 면학정진, 겸허, 지행합일 등

④직업 직업 소명의식, 문 역량 등

⑤역사 역사 인물 진실(사료)에 한 분별력, 존 감 등

⑥시 민주주의 , 북한 , 분단국 통일사례, 통일 (의식) 등

⑦경제 자본주의 가치, 검소한 경제생활, 정국방비 인식

<표 13> 한국군의 군인정신 덕목과 통일의식간의 계

주1) 여기서의 ‘충성심’은 개인윤리의 덕목이다. 그 앞에 ‘나라에 한’이라는 말이 붙어져

야 재 흔히 ‘애국심’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 . 따라서 필자는 이를 개인윤리의 역에 포함함.

2) ‘군인정신의 주변가치’는 보편 으로 강조되고, 권장되는 일반사회에서의 가치

가치덕목을 말한다. 뒷 부분의 해당항목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임.

둘째, 연례 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군 정훈교육계획 속에 통일교육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국방부 자체 으로도 할 수 있고, 통일부의 조요청에

의해 국방부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재의 통일부에서

연례 으로 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속에 군 통일교육 분야를 언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토 로 실제 교육계획 수립과 각종 교재 제작 참

고교재 선정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 차원에서 정훈활동에 한 연구와 교육을 담하는 기구를 조

속히 복구해야 한다. 우리 한국군의 정신교육 담기 은 재로서는 사실상 부

재한 실정이다. 1979년 고 박정희 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군정신 력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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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되고, 이후 직제 개편에 의거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명되고, 기야 1999

년에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어 2000년에는 국방 학교의 일개 처(=정신교육처)

수 으로 감소 편성되었다.3) 한 연구기능은 재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의 1개 실(=정신 력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문연구지(=정신 력연구)

는 창간호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 조직 에서

폐지된 기능 에서 재 다른 조직에서 다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

학교 내의 ‘국방정신교육단’4)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방리더십센터,’ 그리고

육군종합행정학교의 정훈학처 등의 기능은 과거 국방정신교육원의 기능이 오히

려 방만해지는 역기능을 래하고 만 실정이다. 사실상 국방정신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구의 기 장 자리 하나를 폐지하는 결과 이상의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고 보여진다. 요컨 국방 정신교육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투여되는 산은 최

소한 기존 수 에 돌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 정신교육을 담

하는 기구의 복구를 한 충분한 필요조건이 된다고 단된다.

넷째, 통일 비 군 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통일은 재 우리 한국의 입

장에서 볼 때, 가장 요한 국가 사업 의 하나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이라는

별도의 상징성이 있는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 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

의 일부 과목군(群) 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다면, 통일을 비하고, 통일과정을

이끌어나가고, 완 한 통일을 일구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토 로 통

일 비 군 문요원 양성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보았다(<표 14> 참조).

다섯째, 군인에 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군인은 정치 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군인이 정치 무지를 지켜야 한다

는 말은 없다. 군인이 정치 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정치의 향방을 잘

이해하고, 간단계의 지휘 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독일의 군사통합과정에서도 변

하는 통일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정확한 지침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고

간부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 간부는 군 정신교육센터에서

최 에 공감을 갖고 수받은 정치 인 의식을 토 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얻

게 되는 정치 인 상황에서 스스로 단할 수 있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진 상태

에서 립성이 보장된 정치 인 인식과 단은 반 인 국가 통일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었고, 한 그 실패율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재 우리

군의 경우 정치 립성을 지키는 것이 정치 무지를 견지하는 것으로 오해

3) ‘정신교육처’는 이후 국방 학교의 ‘정신교육부’라는 이름으로 잠정 운용되었으나, 최근에

직무연수부 하 1개 처(=정신교육처)로 하향 조정되어 편제화되었다.

4) 이 국방정신교육단 내에는 야 장병들을 상으로 하는 순회정신교육 문강사와 정신

교육용 교재 집필을 한 집필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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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도의 정치의식은 오히려 군사분야에 있어서 정치인들

을 설득하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국가의 매우 요한 과업인 통일과

정에서 군사통합은 그 승패를 좌우할 만큼 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군인

들의 정치 의식이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의 군사통합과

정에서는 이러한 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 교육과정 주요내용 시행처 조처

한국군의

규범과

임무

군인복무규범
∘병역법, 군법

∘군인복무규율

국방 학교

(직무연수부

정훈교육처)

국방부

법무 리

병 생활
∘사기, 복지, 근무

∘군
"

국방부

인사복지국

한반도

안보 실과

군의 임무

∘군의 사명과 임무

∘한국군의 편성

∘한반도 주변상황

"
국방부

정책기획

북한군

심리분석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분석

∘주체사상 학습체계

∘사회분야별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사회집단별 내면화 차이

"
국방정보

본부

북한군

근무실태

∘지휘체계

∘인사 리

∘군의 근무일반

" "

귀순용사와의

화
∘귀순후 인식의 변화 " "

민족

동질성

형성

민족사의

재인식

∘남북한의 역사인식

∘북한의 역사왜곡 실태

∘남북한 역사의 동질성

"
국방부

정훈기획

민족문화의

재발견

∘ 통문화와 민족정신

∘남북한의 민속놀이

∘남북한의 세시풍속

" "

언어와

민족정신

∘남북한의 언어정책

∘남북한 언어변동의 특성

∘남북한 군사용어 비교

" "

통일조국의

미래

∘삶의 조건, 어제와 오늘

∘민족 력의 활성화

∘통일조국의 역사 의의와 과제

" "

체제 응

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성

∘한국의 정치체제

∘민주시민의 자세

" "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경제성장과 복지

∘한국의 근로정책

" "

<표 14> 통일 비 군 문요원 양성 교육과정(시안)

자료: 장경모(1996:151-152)를 참고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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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상의 논의를 토 로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군 정훈교육 체계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교 용 정훈교육교재에 의하면, 군 정훈교육에서 통일교육은

‘군인정신’과 ‘국가 ’ 그리고 ‘안보 ’의 세 개 역 에서 국가 역에서 다

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안보 은 엄 히 보면 국가 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세

요소 에서 군인정신은 덕목인 반면에 국가 과 안보 은 ‘가치에 이르는

’(=가치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범주에 있지 못하다. 차제 군의 정체

성과 한 련 속에서 이 분야 구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 군

, 군인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문

제는 기존 역으로 본다면 국가 에 가장 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의 고유

임무수행과 비해 볼 때 그 비 이 낮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등을

다시 묶어서 ‘시 ’이라고 하는 을 새롭게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게 하

여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반 인 군 정훈교육의 강을 제시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요망수
주(主)

교
교육수단/자료 교육내용

정도
통일

의식

통일정책/

분단국통합사례

계 별

병사

신병 보이해 ○ 장 신병교육교재

·국가

-애국심

·군

-명령과복종

·군인

-사생

·시

-한미동맹

-통일의식

-분단국

통합사례 등

기간병 이해, 신념화 ○ 장 국방일보 게재 자료

역병
정리,

사회 응
○ 정훈장교 -

부사
신념화

(사례 주)
○

장이상,

교

정신교육 교재

(교 용)

장교
신념화,

교 화
○

장이상,

교

정신교육 교재

(교 용)

부 별

(병사 심)

투부 이해, 신념화 ○ 장 국방일보 게재 자료

기행부 이해, 신념화 ○ 장 국방일보 게재 자료

경계부 이해, 신념화 ○ 소 장 국방일보 게재 자료

간부교육

(장교 심)

양성교육 이해 ○
학 교육,

훈육
학 교육교재, 훈육

등군사반

(소 )

신념화,

교 화
○ 교 , 훈육 정훈교육, 훈육

고등군사반

( - )

신념화,

교 화
○ 교 , 훈육 정훈교육, 훈육

각군 학

(소령 )

신념화,

교육과정설계
○ 교 정훈교육

합참 학
신념화,

교육정책수립
○ 교 교재

부 교육

기본정훈교육 이해, 신념화 ○ 장
VTR테이 /

국방일보 게재 자료

시사안보교육
시사이해,

신념화
○ 장

국방부 자체

획득자료

간부교육
신념화,

교 화
○ 장이상

정신교육 교재

(교 용)

정신교육단

순회강사 교육

개념이해,

신념화
○

국방 학교

순회강사
강연

<표 15> 통일교육을 포함한 군 정훈교육 체계(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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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본 연구는 군 내에서의 통일교육을 바르게 추진하기 한 토 를 마련하

기 한 데 그 목 이 있다. 재 군 통일교육은 사실상 교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공식 으로 편성되어 있는 못한

실정이다. 한 통일부는 외부 용역보고서에서 군 통일교육에 한 부분이 포함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겠지만, 2004년도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군 통일교육을 정 하기 해 필자가 제한 것은 국가의 존속

을 가장 원 으로 지지하고 희구하는 ‘안보의식’은 모든 국가 내의 가치의식

을 한 출발 이라는 이다. 따라서 통일이 국가 과업이기는 하지만 상황

에 따라서 평화공존이 더 좋은 국가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에서 통일에 한

가치의식(=통일의식)은 안보의식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제를 기 로 하여, 실 으로 군 정훈교육내에서 통일교육을 구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모델을 시안으로서 제

안하 다.

따라서 군의 통일교육은 특정 정권의 통일정책과 그 치 을 홍보하는 데

을 두어서는 안되며, 국체(國體)의 차원에서 정권 립 인 방향으로 추진해나

가야 할 것이다. 결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 자체는 통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인 모든 분야의 장·단기 , 략· 술 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제가 되는

것이므로, 군 정훈교육에 있어서 안보의식에 해가 래될 정도의 통일의식의

교육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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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비 정보통신산업의 교류기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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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력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통일BI센터 조성정책에 해 구

체 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남북한 공동 통일BI센터 조성정책에 있어서 남한

은 인 ․물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 인 시장확보와 새로운 기술이 필요

하고, 북한은 아직 련 기술이나 기반이 미비하여 제품자체를 생산하는데 필요

한 자 , 인력, 인 라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산

업․경제분야에서의 력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

도 통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한 분야가 정보통신 련 인 라 구

축 련 교류 고, 국과 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련해서는 정치 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통일한국의 인 라 조성을 해 정보통신산업 남

북한의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해, 우선, 남한

의 BI센터의 지원체제에서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BI센터조성

을 한 지원체계 서비스, 형태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지원모델

을 설정하 다. 둘째, 이 게 체계화된 지원모델을 토 로 실제 북한의 실에

합한 통일BI센터의 조성 비과정을 제시하 으며, 한, 이에 따른 단계별

조성정책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남북한 통일BI센터 조

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들 에서 통일BI센터 추진시에 해결해야 할 장

애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IT산업분야의 단

계별 통일BI조성정책 추진에 있어 제1단계(입지선정 운 형)에서는 북한에

남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컨설 문인력이나 시스템이 진출하

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하드웨어 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산업단지로서 재 조성되고 있는 개성공단지

역에 통일BI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간의 정보통신산업육성․지원을 할 수 있

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단지조성이 실 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는 남한의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인큐

베이터를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련기 에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련기 들이나 학에 정보통신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남한 련 문가들

과 북한의 문가들이나, 기술진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단계 략으로서(통일 BI센터의 지원체제 략 수립) 통일BI센터의 지

원체제 구성하는 것인데 이를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의 기술을 활

용하기 해서는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인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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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 인 요소이다. 즉, BI센터의 기본 인 요소인 H/W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이다. 이를 해 남한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남한의 유휴설비

이 과 더불어 공동 BI센터의 H/W시설 마련을 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한 제2단계 략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통일BI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은 크게 지원 로그램

과 지원성격별 지원 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1단계로서 배아기

단계의 창업보육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즉, 신생 벤처기업이나 비창업자가 가

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구체화해주고, 타당성을 검토해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여기에는 창업 련 컨설 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2단계

로서 아동기단계로서 북한의 학이나 각 기 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선정 입주 후 1～5개월까지 기간동안 기업에 합한 운

략과 지원 로그램을 입주기업과 의하여 마련하고, 개별입주기업의 특성에 따

라 마련된 운 략과 지원 로그램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최 2년까지 각

종 지원 로그램을 동원하여 창업성공율의 증가는 물론이고, 사업기반 마련, 시

장개척 등에 ․지원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지원, 경 리지원,

기타 공용서비스 지원 등을 기본 지원 로그램으로 하여 지원해주고, 로개척

이나 시장조사, 해외 시장정보, 해당 문기술분야 등은 별도의 지원 로그램을

마련하여 문 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기간을

입주기업의 업종과 개발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시켜 용하여 할 것이다.

한, 입주 기에는 입주기업의 시장확보 수 이 반 으로 낮아 임 료가 낮은

수 에서 책정이 되나, 입주업체의 시장 유률이 높아짐에 따라 차등 용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서는 자발 성장기로서 북한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을 상으로 향후 조성해 갈 정보통신산업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에 우선 으로 입주시킴으로써 북한에서 계획 인 강산 밸리

구축이나 국의 (中關村)형태의 정보통신분야의 첨단산업단지의 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제2단계에서는 공동BI별도로 인원과 물자의 원활한 교

류도 요하겠으나, 상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한 비과정에서 련 법규와 규정들에 한 비

가 필수 이다. 투자 력의 경우 남한기업의 북한지역의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에 산재 있는 반출․입 련 항목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 하다. 실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의 일반 인 특징은 법

률체계가 모호한 요소가 많다는 이다. 실 으로 북한의 폐쇄 인 경제시스

템과 소극 인 태도로 법 집행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서독교역에서도

서독은 베를린 정에 의거 비 세원칙을 유지하 으며, 동독상품에 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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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경감 면제, 청산계정, 은행차 제공 등의 방법을 채택하 다.

제3단계 략으로서(통일BI센터 설치를 한 재원마련) 남북한 통일BI센터를

설립하는 기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남한의 정보통신기업

이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에 입주해서 북한의 기술인력과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의 기술자들과 사업화 아이템을 정하고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업운 을

한 사회간 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 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을 필두로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경제의 회생 남한의 북 진출 정보통신기

업이나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의 입주기업에 한 별도의 지원 자 과 재원

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재 기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 설립 단계

에서는 남북 력기 등의 확충과 효율 인 이용, 그리고 련부처에 별도의 센

터 설립비용을 반 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센터를 설치하기

한 소요자 의 충당은 우선 으로, 남한의 정보통신산업 련 기업지원자 을 사

용하되 기조성된 남북한 력기 에서 경수로 계정 공 기 을 제외한 부

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력기 이 SOC투자를 한 재

원이 되기 해서는 정보통신산업 련 기업과 소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무상자원의 비 이 축소되어야 하며, 유상 출의 비 등이 제고됨으로써 자

운 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남북한의 기술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남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이 통일BI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가장 필수 인 것 에

하나가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국의 의 경우 ‘북경신기술 회’나

‘비국 기업 회’등을 심으로 기업간 력 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집 한 ‘물리 집 지’만이 아니라 기술정보공유, 인력수 지원 등 실질

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리잡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남한의 정보통신기업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남한의 정보통

신컨설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 네트워킹, 남한의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남북

한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련

한 네트워킹의 주된 역할은 한국정보통신센터,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한국창

업보육센터 의회 등 민간기 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지 50여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민 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실질 인 상호이익되는

공동 로젝트를 추진할 시기이며, 그 에서 특히 남북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을 통해 경제통일의 석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때가 바로 지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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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정책은 진

이고, 체계 인 보완과 그에 따른 검토 후에 근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통일

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의미는 50여년 넘게 분리되어 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

을 회복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가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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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목

1.1.1. 연구 배경

21세기 지식기반시 를 맞이하여 정보화를 변화의 축으로 하여,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보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환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

와 양방향 네트워크화는 산업 반에 걸쳐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공유됨으로써

경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물결은 시 요구사항이자, 이

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은 21세기 이후 지속 인 발 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도 외는 아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경쟁력 제고와 남북

통일을 한 기반조성을 해 정보화 인 라의 구축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의 경제 력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교

류 력이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북한의 외경제 계 확 의 요성은 증

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햇볕정책 기조로 남북한 정상회

담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활발한 남북경 1)이 가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

러나 실질 인 부문에서 과거 남북경 이 탁가공 내지는 단순 임가공 수 의

교류에 머무르고 있어 발 인 남북교류, 더 나아가 경제통일의 모델을 제시하

는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과거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면, 납북정상회담이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남북한 응책 마련이 시 한 시 이다. 실제로, 남북경 의 기존

사례들을 보면, 남북경 모델 설정에 있어서 사업자체의 확장성과 외부효과가

큰 부문이 유리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계에 있어서 정 인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향후 통일한국에 비한 정책 마련에 필수

1) 남북한이 1988년 말에 시작된 남북경 이래 재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3

년 기 으로 남북교역규모는 7.2억달러로서 1999년의 3.3억 달러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성장하 다. 체 교역규모 거래성 교역액은 4억 868만 달러, 비거래성 교역액은 3억

1,554억달러이며, 탁가공은 2003년 남북한간 탁가공 교역규모는 1억 8,500만달러로

1999년에 비해 85%증가하 으며, 1992년의 84만달러에 비해 200배 규모로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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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며 그 안으로서 남과북이 모두 요하게 생각하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 하다.

이미 국제 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 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기업들이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로얄티 공

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후발 기업들

의 기술도입과 모방에 의한 Catch-up 략은 더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원천기술의 지속 인 배양 이를 바탕으로 한 신

속한 기술 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차별화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통일정책 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교류 력

은 통일경제의 하부구조로서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보통

신부문의 공동 추진은 남북경 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정보통신산업 교류 력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상호 보

완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시 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허나, 력, 수송 등 북한의 열악한 SOC시설은 남북경

활성화를 해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단기 으로는 자부품 TV, 음향기기 등 일부 가 제품 조립산업을

심으로 하여 VCR, 냉장고, 세탁기 등의 자 제품, 시스템․단말기 등 통신장비

분야는 장기 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에서도 S/W개발이 다른 어

느 부문보다도 우선 추진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북한

의 컴퓨터 S/W개발은 상당한 수 에 올라있으며, 수학, 물리학 등 기 과학이

상 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부터 연차

으로 남북한 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응용과학부문은 기

과학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되어 있고, 자본주의 비즈니스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여건에 합한 새로운 남북경 을 통한 통일경제의 석이 되

는 정보통신산업의 상호 력 방안을 단계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정

보통신인력의 부족, 정보통신인력의 유동성 문제 심각, 형 로젝트 수행

의 어려움, 장기 로젝트의 수행 어려움, 인건비 성장으로 인한 정보통신

분야 국제경쟁력이 락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우수한 정보통신인력 확보, 정

보통신인력 유동성 축소, 형 로젝트 수행가능, 안정 장기 로젝트 수행

가능하다. 북한이 우수하고 렴한 인력과 하드웨어와는 조 으로 소 트웨어

부문의 인력과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 하며, 각종 인식기술은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세계 수 이다.

한편, 남한은 최근까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한 정부의 인 라구축을 한

노력은 공공차원에 있어 상당히 성공 이었으며, ‘97년 IMF환란이후의 국가경



45

제의 활성화 회복에도 정보통신산업의 역동성은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창업활성화를 해 요한 역할을 한 창업보

육정책은 창업자가 기술 지식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경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 으로써, 창업성공률 제고와 벤처마인드의 확산

창업 진에 요한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분

야에 있어 남한은 인 ․물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 인 시장확보와 새로

운 기술이 필요하고, 북한은 아직 련 기술이나 기반이 미비하여 제품자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 , 인력, 인 라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

는 상황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한 분야가 정보통신 련 인 라 구축 련 교류 고, 국과 만의 경우도 정

보통신분야에 련해서는 정치 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하고 있는 바

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통일한국에 한 비로서 경제통일을 한 정보

통신산업의 남북한간의 공동BI(Business Incubator)센터 조성 정책을 제시하고

자 한다. 다만, 이 조성 략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해결된다는 제하에 가

능한 정책일 것이다.

1.1.2. 연구 목

세계 으로 정보통신분야가 지식경 사회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발 을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구도아래 정보통신기술에 한 심을 가지고 극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정보통신분야 기술 력에 한 연구는 남북통일

의 단계 근에 있어 상호부담이 은 비정치 분야에서 선도 인 력추진

을 제시하여 상호신뢰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이후에 남북한간

의 기술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이질감을 완화시켜 통일비용을 감할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내 으로는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력은 경제, 사

회, 문화 부문에 걸친 남북한 교류 력과 경제 력 활성화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산업을 통해 남북한 경제, 사회 력을 확

하고 통합을 진하여 장기 으로는 기술의 격차로 인한 통일 내용을 분산,

감할 수 있는 동시에 민족경제의 균형 발 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북한의 소 트웨어 기술은 상당한 수 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부문에 있어 남북한 경제 력의 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 인터넷,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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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등에 비해 소 트웨어의 교류 력사업은 정치 부담이 상 으로 은

이 이 있다. 남한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 여기서 분출되는 아이디어를 가지

고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상 로 하는 마 능력이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북한 상당한 기술과 양질의

풍부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창

의력과 상업화 기술의 한계, 그리고 시장개척의 한계나 소 트웨어산업육성에

한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공동추진을 해서 그 잠재력이 크고, 남북한이 상생하는

력의 새로운 안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성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한 사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즉, 정보통신기업의 직 북진출시에는 극

이면서도 신 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산업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처

해 나가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북한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 여건이 미비된 이 많다. 특히, 소유권 문제, 련업체 진출과

련된 국제법상의 제약 등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응이 요구되는 벤처사업의

형태로 정보통신산업이 직 북 진출을 도모할 때에는 세심한 략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북진출시 바세나르 약에 의한 북 이

용도2) 물자 수출 지 조항 등으로 해서 의외의 장애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들로 인해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 남북한 교류 력은 북

한의 체제유지와 련하여 커다란 이 될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인식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범 내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 통

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 자본보다도 정보통신인 라에 한 개선의 욕구가

높았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지역의 신속한 통신망 구축과 남한 통신

망과의 효율 인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북한의 과학기술 시정책은 기술 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장기 발

략의 목표로서 이른바 정보통신산업의 집 육성이라는 보다 극 인 의미

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이른바 " 명 경제정책"은 자력

갱생 원칙을 강조한 "강계의 명 정신"이나 노동력의 동원을 강조하는 "제

2의 천리마 고조"운동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유용한 방도일 수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 북한이 추구해야 할 장기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발 과 사회주의 건설의 략 토 로서 제시된

2) 여기서 이 용도란,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품목을

말하는데, 자․정보 이 의 주된 개념이고 보면, 자․ 기, 통신분야의 기술집

약 설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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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 할 수 있다.3) 이처럼 북한이 정보통신분야의 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최

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시 에서, 남한도 정보통신산업의 요성이 더

해가고 가고 있어 남북한 공동의 정보통신산업에 한 인 라 구축과 력체제 마

련은 통일한국의 요한 석이 될 것이다. 즉, 남한의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견 만한 인 ․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자원들을

유효 하게 활용하고, 북한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한 상업화

제품화를 한 상호 교류체제의 마련이 시 하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에 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경

제분야 통일을 해서 그 효과 가장 큰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통일BI센터

조성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의 남북한 통일창업보육센터

(BI: Business Incubator) 조성정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남한의 창업

보육센터는 선진국보다는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통일창업보육센터 조성정

책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상업화, 산업화하는 요한 역할을 북한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4) 더 나아가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력은 남북통일의 선도 인

정책으로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한간 정보통신교류는 반세기 넘게

단 되어 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간의 정보통신산업의

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따

라서, 이를 해서 우선, 남한의 BI센터의 지원체제에서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

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BI센터조성을 한 지원체계 서비스, 형태 등을 살펴

보고, 이에 따른 체계화하여 지원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이 게 체계화

된 지원모델을 토 로 실제 북한의 실에 합한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의

조성 비과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조성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들 에서

통일BI센터 추진시에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모형

1.2.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심으로 개하 다. 문헌조사는 본 논문

3) 김근식, “김정일 시 의 북한 경제정책변화 : 명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 시 정책”,

｢통일경제｣, 2001.1․2, 통권 제73호, 경제연구원, 2001, p.44.

4)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IT부분의 남북 력사업을 인터넷사업, 소 트웨어사업, 통

신서비스사업 등을 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 일, ｢정상회담을 후한 IT부문의 남북

한 교류 력 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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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키워드인 정보통신산업과 BI(Business Incubator), 남북경 등에 한

이론 인 배경과 실태 등을 국내외의 논문, 보고서 등 선행 연구자료와 정부기

의 련자료를 수집․분석하 으며, 특히, 통일한국을 해서는 논자의 주장

을 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해서 이에 한 각종 문자료와

련기 의 정책의지 등을 논문의 분석 틀에 합한 부문을 참조하여 분석․고찰

하 다.

1.2.2.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남북

한 정보통신산업에 한 이론 고찰

과거 통독과정에서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다각 인 교류 력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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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독일통일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특히, 경 으로

많은 도움을 동독에 으로써, 서독은 통일비용의 감소와 함께 양국 계개선을

통해 정치․경제 인 안정을 도모하 다. 한, 국과 만의 경우에도 재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1999년의 만 기술제품의 1/3이

국에서 제조되었으며, 국 하이테크제품 생산의 60%를 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와 유사한 치에 처한 주변국들의 상황을 볼 때, 경제 분야

의 력은 통일한국을 비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이고, 그 에서 정보통신

기술분야는 비정치 ․기능 인 통합의 한 분야임과 동시에 여타 분야의 교류

력을 진시키는 수단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요한 것은

독일이나 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동독, 국에서

의 정보통신산업분야가 자리잡았고, 통일 비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리고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은 서독과 동독의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BI운 시스템, 국의 등 정치 으로나 경제

으로나 상당히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에 여

기서는 창업보육센터에 한 기본 개념과 역할, 지원서비스 국내 황 등

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개념 지

원서비스

2.1.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개념

일반 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정책이란, “ 학, 공공연구기 ,

지방정부, 민간기 등이 신생 소기업의 창업을 진하고 육성하기 해 설립

한 것으로서, 창업자들을 입주시켜서 제반 혜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생

소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기술 신결과의 실용화 진, 신사업 창출, 고용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학 연구소 연구기능의 활성화 등 공공

과 민간의 개발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정책지원사업”

을 의미한다.5) 이처럼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기본개념은 려 알

려져 있으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구체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기술보육센터(Technology

5) 배종태,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 ｢21세기를 향한 과학산업단지와 벤처

기업의 성공 략 국제 워크샵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1998. 8. 10,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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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 : TI)6), 기술 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 TIC)7), 기술창업보육

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 TBI)8) 등을 들 수 있다. 한, Lalkaka

& Pingdp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사업보육과정을 통하

여 소규모 기업과 기술 신을 지원(Nutritioning)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여, BI를

상당히 범 하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Haugen & Dovin의 경우 “ 소기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며, 창업 기의 혹은 성장 인 소업체가 지역 으로 치해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한 일련의 서비스가 집 되어 있는 시설들로

구성된 경제개발 도구”로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Lalkaka는 최근의

신 기술출 , 기술변화속도 패턴의 격한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의 어려

움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잠재 창업가들의 훈련, Seed-Money, 사업계

획지원 등을 통해 성공 인 사업을 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유망 소

기업의 개발과 고용창출에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국내 련법규

인 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7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

능성을 높이기 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창업보육센터를 다양한 에서 정의

하고자 하 지만, 일부분의 특성이 강조되었거나 무 포 인 측면에서 언

되기도 했다. 창업보육센터(BI)의 기본개념은 잘 알려져 있으나, BI의 구체 인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한, 1980년 반까지는 창업

보육센터 시설과 서비스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오다가 기업환경과

6) 기술보육센터는 기술개발단계의 지원을 심내용으로 하며, 기술 인 아이디어 는 개발

인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구체 인 활동내용은 문인력

의 견을 통한 기술지도, 공동개발, 필요자 지원 알선, 각종 실험 계측장비와 컴퓨

터 등 련기기는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 등이 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신 화시설 등 각종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7) 기술 신센터는 학캠퍼스 는 연구기 내에 기업 는 공공기 의 지원으로 자원을

공동 투입하여, 기업화를 목표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기술 신 활동을 하

는 곳을 의미하며, 기술단지(Technology Park)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단계상의 TI 역과 비슷한 이 있다.

8) 기술창업보육센터는 학, 공공연구기 , 지방정부, 민간기 등이 기술집약 소기업의

창업을 진하고 육성하기 해 설립된 곳이다. 이러한 TBI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

화 즉, 창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에서 높아지고, 신규창업의 상당부분이 기술집약 소

기업의 창업을 통해 나타나면서, BI 에서도 이러한 기술집약 소기업 는 기술수

이 높은 창업자들만을 입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BI를 특히

TBI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수의 BI가 기술집약 소기업을 입주 상으로

하는 TBI를 표방하고 있어서 BI와 TBI라는 용어는 엄격히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고 있

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

나, 그 특성은 에서 설명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BI

련기능들이 서로 결합되거나 체기능의 일부로 포함되어 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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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형태 등이 속히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운 방식

개념도 다양화․ 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창업보

육센터의 수익모델에 한 회의가 계속 으로 제기되고 있고 기업의 성장단계

에 따른 문창업보육지원서비스에 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러한 흐름을 포

하고 미래지향 인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시 이다.

2.1.2.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지원서비스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로는 첫째, 사업

장소의 제공으로 시가보다 보통 5～70%가 렴하게 사업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 컴퓨터 네트워크, 워크스테이션, 공용기기 등을 설치 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셋째, 교수 등 각 분야 문가들의 기

술자문, 학생활용 등의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 입주기업들

간의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

며, 마지막으로 일반운 지원 부 시설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자원은 크게 인 자원, 물 자원, 재무 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업보육센터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활동의 토 가

된다. 우선, 인 자원에는 센터장, 스텝 등외에도 센터가 직․간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가집단(pool)을 포함한다. 물 자원은 창업보육센터의 공간, 공용

설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재무 자원에는 연간 운 자 , 입주기업에 한

지원(투․융자)자 등 센터가 직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창업보육센터의 운 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차원은 필수 이며, 특히, 남

북한 공동의 BI센터 조성시 이에 한 부문을 남한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으로는 부분의 자원을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장

기 으로는 부문별 인력이나, BI센터의 입지조성 등을 가능한 한 북한에서 직

운 이 가능하도록 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BI센터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와 련해서 요한 고려사항은 지원

되는 서비스의 종류 가치, 서비스에 한 사용료 지불여부 방법 등이다.9)

9) Smilor가 언 했듯이 의도 으로 통제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요하며 이 때 통제

된 조건이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Lichtenstein & Lyons는

성공 인 창업보육센터 경 수단에 한 지침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특정한 니즈(needs)

에 근거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창업보육센터의 담당자는 자기가 창업자(입주

기업의 경 자)인 것처럼 사고하여야 하며, 창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인 자원

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여야 한다. 그들은 100여가지가 넘는 성공 인 지원서비스들의 구체

인 내용을 제시하고, 창업자(입주기업)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양 축으로 하는 ‘진단 처방 매트릭스’를 통해 창업자(입주기업)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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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인 서비스는 시설 설비의 제공, 사

무․행정지원, 일반경 ․마 ․회계․세무․법률 등 각종 경 지원 그리고

다양한 기술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창업자로 하여 그들의 에 지를 조직의 경

이나 자 조달보다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에 더욱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2.2. 남한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운

황

남한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은 1990년 12월 제10회 창업지

원심의회에서 창업기업 보육센터 설립․운 지원계획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 업무운용 칙의 고시로 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10) 그 후 1992년 4월에 공공부문에서 소기업진흥공단

이, 동년 11월에는 민간부문에서 (주) 부산업컨설 이 각각 정부로부터 사업자

로 지정되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 하기 시작하여, 학부문으로 볼 수 있

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994년 6월 기술창업지원센터(TBI)를 설립하 다. 지방자

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1995년 9월에 처음으로 건립하 으며, 재 공공기 과

지방자치단체, 학,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소

기업청(이하 ‘ 기청’으로 약칭)에서 설립․지정한 창업보육센터의 수는 1997년

말의 12개, 1998년말의 30개, 2003년 7월 재 총 361개가 지정․운 되고 있다.

한, 최근에 기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비창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 기존의 BI하고 다른 방향으로 인터넷창업보육센터(Internet Business

Incubator)를 국의 학을 심으로 30개 곳에 설립․운 되고 있다. 한, 여

성창업자들을 지원하기 해 최근에는 국에 7개 도시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 이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2003년 재 기청을 비롯한 8

개 앙부처가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창업보육센터 입

주기업이 창출한 고용인원 수는 9만 5,8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남한의

창업보육정책은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미흡에 따른 보육센터의 과다 설치

(needs)와 그에 합한 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진단 처방’ 매

트릭스는 보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Raymond W.

Smilor, Michael Doud Gill, Jr, The New Business Incubator, Lexington Books, 1986.

10) 2000년 1월 21일자로 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5조 ②에 의거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청장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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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 기업성장단계에 부함한 보육기능 미흡, 소기업시책과의 연계성 부족,

기업성장단계에 부합한 보육기능 미흡, 소기업시책과의 연계성 부족, 지역발

과 연계하지 못한 앙정부 주의 정책추진 등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남한의 창업보육센터 황을 H/W

인 측면, S/W 인 측면, 입주기업 인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1. H/W 인 측면에서의 운 황

남한의 창업보육센터의 하드웨어 인 운 황을 살펴보면, 우선, BI 담인

력은 창업보육센터별 담인력은 3명이 53%이며, 센터별로 평균 2.9명의 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3.1명, 일본 7.1명, 독일 4.3명에 비하면

상 으로 은 편이다. 둘째, BI센터의 투자비용을 보면, BI사업자도 건립시

자체투자도 하고 있으나, 이의 부분을 건축비와 기자재비로 사용하고 있어 BI

의 H/W구축에만 치 되고 있다.11) 셋째, BI센터 입주기업수를 보면, BI센터당

평균 22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입주기업 수는 14개로서 총 입주

기업수는 1,902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 독일의 22.4개 기

업, 미국의 12개 기업, 일본의 8.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12) 농림부와 환경부

의 경우는 련 창업보육센터에 운 비만 지원하고 있다.

<표 1> 창업보육센터에 한 연도별 재정지원 추이

(단 : 억원)

구 분 시설․설비자 운 비 기 타 합 계

주: 기타는 산업자원부의 TBI(신기술창업보육사업) 자 임.

11) 부처별로 창업보육센터에 한 재정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소기업청이 2,048억 6,000만

원으로 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1,582억원(33.0%), 정보통

신부 833억 4,000만원(17.4%), 문화 부 200억원(4.2%), 과학기술부 123억 8,000만원

(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 신창호, ｢산업지원기반의 국내외 사례｣(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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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창업보육센터에 한 부처별 재정지원 황

(단 : 억원)

구 분 시설․설비자 운 비 기 타 합 계

주: 농림부, 환경부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소기업청으로부터 시설․설비자 을 지

원받아 설립되었으며, 해당 부처가 보육센터에 운 비만 지원하고 있음.

<표 3> 보육센터 입주기업 수 입주율 황

(단 : 개, %)

구 분
보육센터

수(A)

입주가능

보육실 수(B)

입주기업

수(C)

센터 당 입주기업

수(C/A)

입주율

(C/B)

기청(일반BI) 292 4,846 3,850 13.2 79.4

기청(여성BI) 14 171 154 11.0 90.1

기청 소계 306 5,017 4,004 13.1 79.8

정통부( 학BI) 20 283 244 12.2 86.2

정통부(S/WBI) 18 565 459 25.5 81.2

정통부 소계 38 848 703 18.5 82.9

문화 부 10 154 124 12.4 80.5

산업자원부 6 384 210 35.0 54.7

농 림 부 (3) (34) (32) 10.7 94.1

과학기술부 1 100 87 87.0 87.0

환 경 부 (1) (12) (10) 10.0 83.3

합 계 361 6,503 5,128 14.2 78.9

자료: 소기업특별 원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2003.

주: 소기업청의 경우, 1개의 입주기업이 2개 는 그 이상의 보육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창업보육센터의 실제 입주율은 체 으로 88% 수 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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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율은 평균 78.9%로 부처별로는 농림부의 창업

보육센터 입주율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학기술부 87.0%,

환경부 83.3%, 정보통신부 82.9%, 문화 부 80.5%, 소기업청 79.8%(일반창

업보육센터 79.4%, 여성창업보육센터 90.1%)등으로 조사되었다.

2.2.2. S/W 인 측면에서의 운 황

S/W 인 측면에서의 운 황을 보면, 우선, 임 료 수 을 보면, 기청이

지정․운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한 임 료는 57%(81개)의 센

터가 평당 1만원이하를 받고 있으며, 평균 임 료는 평당 1.5만원수 으로서 선

진국보다는 매우 렴하나, 임 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질 인 면에서 수 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 161달러～647달러, 일본의 경우 평균 으로

평당 29,547엔, 독일의 경우 평균 으로 사무실 공장임 료 202마르크 정도

이다. 둘째, BI센터 운 형태는 기청에서 지정․운 되고 있는 BI센터에서는

아직 부분이 비 리를 목 으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최근에 인터

넷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BI설립되고 있으나 아직 보 인

단계이다. 셋째, BI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시설 운 기기 지

원과 렴한 임 료 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마 략, 법률 인

자문, 자 유치 등의 서비스는 아직 보 인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청 BI는 연구개발지원을 한 기술요원 서비스, DB정보제공, 연구개발자

지원 등의 부문과 시장개발 마 략부문에서 타 기 의 BI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넷째,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주기를 보면,

기청 지정 BI뿐만 아니라 타 기 도 마찬가지로 H/W 인 서비스는 항상 지

원되고 있으나, S/W 인 서비스는 비정기 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3. 입주기업측면에서의 운 황

입주기업측면에서의 운 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기업 형태에서 입주기

업의 부분이 첨단S/W나 인터넷, 신기술분야를 하고 있으며, 보육센터사

업자도 자, 정보통신, 신소재, 신기술, 생명공학, 유 공학, 첨단기기, S/W개발

특히 멀티미디어, 인터넷 응용, 그룹웨어, 게임, 통신, CAD/CAM 등 기술집약

이고 첨단산업을 심으로 입주업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기청

13) 안 모외 1명, ｢국내외 창업․보육 지원 사업방향 모델정립에 한 연구｣, 한국소

트웨어지원센터, 1998. 3,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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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BI센터에 입주한 기업 실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체

입주기업 117개로(6.2%)에 불과하며, 반면에 일반기업은 93.8%인 1,785개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 미국의 경우 BI입주기업 업종분포는 서비스업

(36%), 경공업(20%), 기술제품(16%), 연구개발(11%) 순이다.

다음으로, BI센터 입주동기를 보면, 비창업 기업들이 BI센터에 입주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입주기업들이 부분 다양한 지원 로그램 등의 소 트웨어

인 측면을 지원받기 해서 입주하는 것보다는 임 료 기업이미지 신장 등

의 하드웨어 인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

으로 조사 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국내 BI센터가 아직 미국이나 독일과 같

은 다양한 지원 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한 인식이

부족함 일수도 있다.

2.3.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실태 분석

여기서는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의 실태와 황을 간략히 살펴 으로써 정

보통신산업의 력방안 도출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14)

2.3.1. 남한의 정보통신산업 실태분석

2.3.1.1. 정보통신산업의 산업 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1980년 TV, 비디오, 자 인지, 모니터 등

자산업의 후신으로서 그 기반을 다져왔고, 1990년 에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간산업으로서 정책 으로 집 ․육성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산업화시 의 추산업이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성숙단

계에 어들고, 한 국 등 후진 개도국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반 인 산업구조조정이 요구되는 1980년 말부터 핵심산업으로 심을

받아 왔다. 자산업에서 다져온 기술축 과 국가 인 육성노력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 들어 연평균 21.8%라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면

서 1980년 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능가하는 주력산업으로 부상하 다.

남한의 정보통신산업은 핵심기술개발 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14) 정보통신(IT)산업분야의 남북한 통일BI센터조성정책을 해서는 4가지 기본방향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① 매시장을 고려하면서 북한을 우리의 생산기지화, ② 남북한 생산요소

의 비교우 에 따른 상호보완성의 극 활용, ③ 북한의 개발방식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한 집 투자 는 불균형 성장, ④ 공기업과 정부차원의 역할 확 등이 요구된다. 최

수 , ｢남북경 모델설정｣, 통일연구원, 2000. 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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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략 인 육성과 발 기반 강화로 수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 다. 한, 정보통신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요성을 갖

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이야말로 기술의 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산

업이라는 이다. 기술은 정보의 한 형태이므로 정보기기와 통신기기의 발달

통신서비스의 용량화, 고속화 역화는 결국 기술 신의 결과가 빠른 속도

로 넓은 지역에 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이러한 측면은

인터넷 명으로 변되는 정보와 통신의 획기 융합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2.3.1.2.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치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치를 살펴보면, 우선, 정

보통신산업의 생산은 1997년 75조 5,000억원에서 연평균 19.9%의 성장을 이룩

하여 2002년 187조원을 기록하 으며,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비 도 1997년 8.6%에서 2002년에는 14.9%로 증가하 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이 체산업에서 2002년에는 14.9%로 증가하 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 은 1997년 23.0%에서 2002년에 28.5%로 증

가하 으며, 정보통신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총 676억 달러에 달하여 체산업

무역수지 흑자(944억 달러)의 71.6%를 유하고 있다.15)

둘째, 2002년말 재 산업 종사자수는 11,748천명으로 ‘98년부터 연평균

2.7%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 으며, 정보통신인력은 1998년말 총 1,040천명에서

2002년말 재 1,237천명으로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 다. 정보

통신인력의 증가는 산업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인 2.7%를 훨씬 웃도는 수치

이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는 2002년말 재 50만명으로서 체 산업

취업자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 트웨어산업은 1998년 이후 연

평균 25.4%의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기술개발자 지원, 창업기반 조성 등을 통한 정보통신 소․벤처기업

의 집 육성에 힘입어 정보통신 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도 1999년

7만 7,720명에서 2002년에는 26만 3,000명으로 증가하 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소․벤처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26.2%

32.4%가 증가함으로써 2002년도 정보통신 소․벤처기업의 생산은 체 정보

통신산업의 25.7%인 48조원, 수출은 27.2%인 1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2003.



58

2.3.1.3. 남한의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

최근 들어 통신기술의 격한 변화와 함께 정보기술 정(ITA) WTO기본

통신 상, 그리고 통신기기분야 무 상 등들이 타결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소 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분야의 시장개

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주도하에 로벌 정보통신

인 라망 구축을 한 범세계 정부 민간 노력이 날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

으며, 정보통신분야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등의 G7을

심으로 마련된 각종 규제기 과 표 화 지 재산권 정책 등이 범세계 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증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이 낙후되면

자칫 국내시장도 같이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통신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게 되

며, 한 번 잃게 되는 기술격차를 만회하기 매우 어렵게 되고 있어 이 분야의 경

쟁력 확보가 시 한 실정이다. 그리고 일단 경쟁력의 우 가 확보되면 한

로벌 정보통신시장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고 있다.16) 한, 정보통신기술이 속히 변화해감에 따라 컴퓨터, 통신, 방송산

업, 인터넷, 정보서비스산업 등간의 경계도 애매 모호해지고, 신기술의 출 과

기술융합으로 하드웨어인 정보통신기기의 라이 싸이클도 짧아졌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간의 수평 합병이나, 수직 인 인수, 사업

환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2.3.2.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실태분석

2.3.2.1.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황 실태

북한이 정보과학 정보산업 분야에 한 투자가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발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제1차 과학

기술 발 3개년 계획(1988～1991)의 주요 내용은 15개 종합과제와 44개 상과

제로 구성되었다.17)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규모 집 회로, 출력 고내압 반

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 부문의 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심으로 산망을 구축하며 소 트웨어 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와 자동화 요

소 등의 생산에 비 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 3개년 계획(1991～1994)은

2000년까지 국 으로 모든 분야의 산 자동화와 규모 집 회로 생산의

16) 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한 련제도 정책개발｣, 1998. 8,

pp.36-37.

17) 북한의 김일성이 1994년 유럽 순방시 각국의 정보기술발 상을 보고 정보 자산업을

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의 요성을 인식, 순방 국가들과 각각의 기술 력 계약을 체

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견하여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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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32비트 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와 64비트 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 다. 그리고 유엔기 에도 조를 요청하고 있

어 그 동안 UNDP와 UNIDO를 통한 원조와 함께 국제연합 학 부설 국제소

트웨어기술연구소(UNU/IIST)와도 소 트웨어 공동 개발에 한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허나,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공산권수출통제조정 원회

(COCOM)규제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에 어려

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하드웨어 부문에 주력하기보다는 지식 산업인

소 트웨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18)

2.3.2.2.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실태

실제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역사는 비교

상당히 짧으며,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수 은 남한과 비교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도 북한의 응용 소 트웨어 분야에서는

북한이 나름 로 입지를 구축했다는 것이 북한 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은 정

보통신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 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선컴퓨터센

터, 김책공업 학 기계산학부 등 컴퓨터 로그램 련 기 에 최근 상당한

투자를 국가 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에는 286컴퓨터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최근 북한자료에 등장하는 설비는 CD-ROM과 마우스 등을 갖춘

비교 우수한 장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 소 트웨어개발에서도 산업과

련된 부문들과 서방 세계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고려의학(한의학)을 비롯한 언어

인식, 보안인식, 게임, 음어 등의 분야에 역 을 두고 있다. 허나, 반 으로 낙

후된 상태에서도 군사분야 컴퓨터 기술만큼은 상당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북한 문가들은 단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철 하게 이 인 구

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군수 공업을 비롯해 국가 인 차원에서 힘을 기울이는

분야는 상당한 기술 수 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민간 경제분야의 반 인 수

은 크게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한, 북한은 컴퓨터와 정보산업분야의 외 력에도 나름 로 심을 기울여

1980년 말부터는 외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보와 학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이

기 해 UNDP의 지원으로 이블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리고 1963년 8

월에 설립된 앙과학기술통보사는 내각의 과학원 산하기 으로 해외 선진 과학기

술 보 내부 인트라넷망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 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정보

를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 산망에 홈페

18)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한 통합”, 1999. 5. 22. 한림 민족통합포럼 발표내

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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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를 구축한 바 있다. 한 최근에 북한 련 인터넷 등장과 해킹사태19)로서 이

는 북한당국에게 컴퓨터에 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북한은 기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산업보다는 인간의 두

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생산해 낼 수 있는 소 트웨어 분야에 많은 심을 보이

고 있다. 특히, 국민의 소 트웨어에 한 인식을 높이고 로그램 기술발 을

도모하기 해 매년 경연 회도 실시하고 있다.20) 한, 북한은 소 트웨어 기

술을 한 국제 력을 해서도 다방면으로 극 인 추진을 하고 있다. 일례

로, UNU/IIST소장을 1993년, 1994년 그리고 1998년에 세 차례 청해 소 트웨

어 기술에 한 단기 강좌를 개최했으며, 마카오의 IIST에도 유능한 과학자를

보내어 연수를 받게 했다. 1993년 10월 UNU/IIST와 북한의 국가과학기술 원

회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으로 가면 컴퓨터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나진․선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이 컴퓨터 요원을 구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21)

실제, 북한에서 개발된 정보통신 련 소 트웨어들을 보면, 조선컴퓨터센터

에서 개발한 빛말(Golden Horse)은 지문에 의한 체질분류 진단체계 로

그램, 지문자물쇠(FVS-P : 지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을 확인하고 문

열기 기능을 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 으며, 이 밖에도 생체 지문인식보안

시스템부문에 상당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2) 이처럼 북한의 정

보통신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의 기술과 인 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 트웨어

부문의 우수한 기술과 인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소 트웨어산업에서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지문

인식 등 각종 인식기술은 이미 세계 인 수 에 올라 있으며, 각종 제어 시스템

과 자동화시스템에서도 국제 인 기술 수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의 주요 특징은 인공지능, 퍼지이론, 상처

19) 과거 1995년 에 국의 한 소년이 북핵 련 극비 정보를 빼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한 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당시

유출된 핵정보는 북한 자체가 아닌 미국 뉴욕주에 있는 그리피스 공군기지 내의 컴퓨터

에 보 되어 있던 정보 다. 해커가 북한의 컴퓨터망에 직 침투한 것도 아니었으나,

북한측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쇄 인 북한사회의 특성으로 국제 인

정보유출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북한의 핵 정보가 해커에 의해 해킹되었

다는 것은 실로 놀라만한 일이다.

20) 1990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성에서 진행된 제1차 ‘ 국 로그램 경연 회’에서는

국 각지 로그램 개발 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 교원,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응용 로

그램과 사 로그램, 체계 로그램 분야에서 개발된 440여 건의 로그램이 경쟁했다.

이 로그램 경연 회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출품되는 작품의 질도 차 향상되어 가

고 있다.

21) http://www.hri.co.kr/nk/ 문가논단/ex9-74.htm

22) http://www.hri.co.kr/nk/ 문가논단/ex2-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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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자인식, 음성인식, 지문인식, 기계 번역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

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군사기술과 기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이와

련된 수치 계산, 통계 로그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는 지 당

장이라도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남한의 마 능력을 활용하여 상품화하

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남북한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2.3.2.3. 북한의 S/W연구개발 기 23)

북한의 소 트웨어 연구개발에 있어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으로는 김

일성종합 학, 김책공업종합 학, 평양콤퓨터기술 학 등 학과 국가과학원

(DPRK Academy of Sciences), 평양정보센터(PIC), 조선콤퓨터센터(KCC) 그리

고 지 은 KCC에 통합된 은별 컴퓨터기술연구소(Silver Star)등 연구소가 있다.

<표 4>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력의 사례

분 야 업 체 사업내용

자료: 정보통신부

23) 박찬모, “북한 정보통신기술의 황과 망 : 북한의 소 트웨어기술 황과 남북교류 방

안”, SK내부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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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운 황 지원체제 벤치마킹

여기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심으로 한 통일한국 인 라 구축을 해 남북한

통일 창업보육센터(BI) 조성정책 추진에 따라 각 부문별로 주요 선진국이나 주

변국들의 운 황 지원체제에 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체제에서 BI사업을 제일 먼 시작한 나라로서 그들의 운

시스템과 지원서비스부문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둘째,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 나

라와 유사한 분단국의 상황에서 통독과정상에서의 BI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주

변 경제환경에 한 경험 인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북한과 같

이 사회주의 국가인 국의 BI인 의 운 사례를 면 히 검토함으로써 정

보통신산업 통일 BI센터조성정책의 그름을 그리고자 한다.

창 업 보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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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네 트 워 크 시 스 템

창 업 보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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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통 과 정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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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 독

보 센 터

경 제 통 과 정 에 서

로 서

사 회 주 가 에 서

모 형 및

T o o l

사 례 로 서

<그림 4> 주요국의 BI지원체제 벤치마킹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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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운

황 지원 체제

3.1.1. 창업보육센터의 운 황

미국의 창업보육지원정책은 1980년 뉴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개념이

형성될 무렵 본격 으로 시작되어 그 이 에는 사이언스 크(Science park)나

연구단지(Research park)의 건립과 더불어 이를 확 ․발 하여 기술 신센터

를 단지내에 포함하여 운 한 경우도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사회 으

로 미국은 석유 동과 닉슨독트린 등으로 인해 기업 심의 경제시스템이 흔

들리게 됨에 따라 1970년 이후 고용개발과 新산업창출 등 사회경제의 성장정

책이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요시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기의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에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 인 환경여건

이 가장 큰 향을 미쳤던 것으로 조사 다.24) 첫째, 철강, 자동차, 기계 등 미

국내 동북부나 서부지역의 통 인 조종업종이 산업기반의 약화와 고실업률

로 고 하고 있을 때, 고용창출, 산업기반의 다양화, 노후시가지의 재개발 등을

하여 나 카운티 등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건립되기 시작하 다. 둘째,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 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첨단지향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하는

학연 형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이 증 되었고, 이곳에서는 교수들의 경

기술자문 기회의 제공, 학원생이나 졸업생의 취업기회의 확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제기되었다. 이 유형의 창업보육센터는 규모 리서치 크나 사이언

스 크내에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민간이 리를 하여 소규모 비즈

니스에 한 사업기회의 확 , 투자이익 부동산 수익의 확보 등을 목 으로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 으며, 이 경우에는 민간사업주체는 자신의 경 노하우

나 경험, 인맥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창업 창업보육지원정책의 특징은 정부의 직 인 창업지원

보다는 엔젤, 벤처캐피탈회사 등 민간투자가 학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극

유인하는데 정책의 이 맞추어져 있다. 즉,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책보다는 자

연발생 인 창업으로, 학이 참여하는 산학 동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

기업청은 창업기업에 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하여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로그램을 195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민

간이 소유․운 하는 SBIC은 민간이 소유․운 하는 SBIC가 자본의 ½이상 투

자하면 SBA로부터 투자․장기처리융자, 지 보증과 같은 자 지원 뿐만 아니

24) http://www.soholink.co.kr/changup/ven_6/ven_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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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종 세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창업지원정책은 ① 벤처기업

의 장래성을 평가하고 자 을 제공해주는 짜임새가 시스템으로서 구축되어 있

다는 , ② 지원목 은 벤처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기에

보다 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 ③ 정부, 학, 민간단체의 지원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정비되어 있다는 , ④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멘토,

엔젤,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자가 존재하며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컨설턴

트 등 폭넓은 지원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 ⑤ 각종 자원 사단체가 소수 민족

출신에 한 창업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8년 미국 창업보육센터 회(NBIA: National Business Incubator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표 4>에서 보듯이 1998년 재 미국 역에 걸쳐 587개의 창업

보육센터가 운 에 있으며, 이들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4>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치

창업보육센터의 치 창업보육센터 수

자료: NBIA, The state of art the Business Incubation Industry, 1998.

<표 5>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유형별 특성

유형
Mixed

use

Technol-

ogy

Manufac-

turing
Targeted Service

Empow-

erment
other 체

보육

센터

(비율)

172

(43%)

100

(25%)

40

(10%)

37

(9%)

22

(6%)

19

(5%)

6

(2%)

396

(100%)

자료: 상게서

미국의 창업보육센터는 1980년에 50개 미만이던 것이 1990년 반 이후

증하여 1998년 6월 재 600개 이상으로 격히 증가하 다. 미국의 창업보육

센터는 지 까지 19,000여개의 신생기업을 보육하 고, 245,000여명의 신규고용

을 창출하는데 기여하 다.

<표 6> 미국 창업보육센터 유형에 따른 입주기업의 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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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창업보육센터 서비스를

받은 기업수(평균)

’98년 재 활동 인

기업수 (평균)
생존율

자료: 상게서

<표 7> 미국 창업보육센터 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생존율

구 분
창업보육센터 서비스를

받은 기업수(평균)

’98년 재 활동 인

기업수(평균)
생존율

Rural 2,059(31) 1,469(23) 71%

Suburban 2,009(52) 1,025(32) 62%

Urban 4,720(48) 3,734(38) 79%

체 8,788(43) 6,458(32) 73%

자료: 상게서

그러나 미국의 창업보육지원도 닷컴기업의 몰락으로 인해 기존의 벤처인큐

베이터의 70%이상이 문을 닫거나 업태를 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창업보육지원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인큐베이터의 본질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단순히 수익창출의 한 비즈니스 모델로만 간주하는

데서 야기된 것이다. 즉, 창업보육지원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차별화된 서비스

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미국의 창업보육정책을 보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로 창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이 남북한 상호 력을 통한 통일 창업보육센

터를 운 하는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정부의 창업정책은 창업에 한

인 라 구축과 더불어 기업들간의 경쟁에 을 맞추어 진행됨으로 해서 민간

주도의 창업분 기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정책이 이 지고 있으나, 향후 정부는 기본정책만을 수립하고 민간이

세부 ․구체 정책을 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

국의 창업보육지원정책에서 에 띄는 은 실패에 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정부는 창업지원 후 실패하면 지원 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물질 험으로 인한 창업에

한 주 를 해소해주는 부분이다. 물론, 미국의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것은 상업

에 한 민간의 투자가 90%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에서 우리에게는 아

25) 매일경제신문, “美 벤처 인큐베이터 기- 문성 없어 30%도 생존 어려워”, 200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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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실 이 어려울 듯하다.

한편,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혼합형(Mixed Use) 창업보육센

터가 체의 43%로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창업보

육센터가 25%로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특화(Targeted)된 창업보육센터

도 틈새 역으로 성공 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보육센터의 경우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속히 증가하 으며, 1995년 이후로는 증가추세가 둔화

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창업보육센터들의 연간 운 비를 살펴보

면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1998년 재 게는 $3,000에서 많게는

$30,000,00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 으로는 $256,713을

이용하고 있다.

3.1.2.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

미국 창업보육센터들이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에 H/W 인

서비스와 S/W 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26)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

기 인 사업지원, 마 지원, 네트워킹 활동 등은 부분의 창업보육센

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제품설계 지원, 경 정보시스템, 규제 응 지원 등

은 소수의 기업들만이 제공하고 있음을 볼 때 미국의 창업보육센터들도 문

인 경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미국의 B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를 보면, 공간제공(100%), 경 계획 실행

(85%), 자 조달 계(84%), 재무 회계(65%), 법률 지 재산권(44%), 일반경

리(97%), 사무지원(85%), 마 (79%), 기술지도(50%), 기타(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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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사무실지원 서비스 제공 황

사무실 지원 서비스 창업보육센터 수 창업보육센터 비율

자료: 상게서

<표 9>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경 지원 서비스 제공 황

경 지원서비스 창업보육센터 수 창업보육센터 비율

Help with Business Basics 249 96%

Marketing Assistance 232 89%

Networking Activities 224 86%

Accounting/Financial Management 200 77%

Help with Access to Commercial

Loans/Funds
201 77%

Links to Higher Education 197 76%

Affiliate Programs 163 63%

Investor/Strategic Partner Linkages 151 58%

Comprehensive Business Training Program 127 49%

General Legal Services 122 47%

Management Team Development 114 44%

Federal Contract Procurement

Assessment
113 43%

International Trade Assistance 110 42%

Mentoring Programs 109 42%

New Product Assessment 106 41%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105 40%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97 37%

Manufacturing Practices Assistance 97 37%

Help with Regulatory Compliance 80 31%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66 25%

Product Design Assistance 59 23%

자료: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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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일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운

황 지원 체제

독일에서의 창업보육센터는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으로의 이 진을 목 으

로 미국과 몇몇 유럽국가의 도움을 받아 1983년에 처음으로 기술창업보육센터

를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네트워크는 속히 증가하

다. 독일의 기술창업보육센터는 테크놀러지 크와 기술창업보육센터가 결합된

테크놀러지 인큐베이터형(제3섹터형)으로 지역내의 련기 이 합동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독일의 기술창업보육센터는

독일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히 이용한 것으로서 서독지역의 구조 인 문제

를 극복하고, 동독지역의 산학연계 활성화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실제로, <표 10>은 독일내 기술 창업보육센터의 황을 보여주고 있는

데, 독일의 신을 한 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는 재 200개가 운

에 있으며 1996년에만 26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네트워

크에 2,000개의 기업체, 연구기 , 신지원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인력은 4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지역경제발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 역에 걸쳐 재 200개에서 21세기에는 신

인 벤처기업 지원을 해 300개의 기술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할

정이다. 이들 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는 정보 컴퓨터 기술, 통신,

소 트웨어 멀티미디어, Micro-electronics 자동화 기술, Robotics, 환경기

술, Micro-structure 기술, 신소재, Bio-technology, 의료기술 등과 같은 신규

첨단분야의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센터당 평균

25개의 기업들과 연구기 이 입주하여 2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각

기업당 평균 8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센터에 입주 가능

한 체면 은 1백3십만m
2
로 속히 증가하 으며 센터당 평균 5,400sq.mt.의

가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창업보육센터에서 연간

1,000개의 신규기업을 창업하는데 지원하 으며,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1983년 이후 약 7,000개의 기업이 창업하 으며, 이 약 5,000개의 기술 심 기

업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성공률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동안에

는 5～7%의 기업만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기업의 경우 평균 으로 창

업후 3년 후에는 50%정도만이 사업을 지속하고 경우와 비교할 때 기술 창

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률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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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독일내 기술 창업보육센터 황

창업보육센터 황 서독 동독 독일 체

자료: OECD, Technology Incubators: Nurturing Small Firms, 1997.

한편, <표 11>에서 보듯이 기술 창업보육센터는 독일의 체 학 에

서 76%에 해당되는 59개 학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학들에서도 최근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체 창업보육센터 에서 47%가 학

과 같은 고등교육기 이 있는 도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26%는 학연구기 이

없는 도시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표 11>은 한 기술창업 비 도 보여주고 있

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체 기업 에서 77%가 기술 심 창업기업이며 설

립된지 오래되고 도시에 치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90%이상이 기술 심

기업이 입주해 있다. 체 창업기업 에서 연구기 에서 창업한 경우가 49%이

며 특히 학에서 창업한 경우가 26%로 이들 가장 높은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창업보육센터의 기본기능은 창업기와 기 성장기에 한 지원이 주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별로 3년~7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지 까지 입주기한을 넘긴 2000개의 벤처기업들이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졸

업하고 인근 기술, 산업 는 사업단지로 옮겨서 다음 성장단계를 경험하고 있다.

1988년에 정식 출범한 독일연방 신센터연합회(ADT)는 창업과 신을 지원

하기 한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 인 역할을 하 으며, 독일 기술창업보육센터

가 성장하는데 기반을 제공하 다. ADT는 우선, 존하고 있는 기술창업보육센

터를 지원하고, 이 센터들을 후원하는 연구소, 기술이 사무소, 기술 신 컨설턴

트, 은행 융기 , 보험회사들이 정책 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기술지향 환경을 조성하 다. 그리고 센터가 입주기업들에

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며, 이들이 국 인 네트

워크로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 헝가리, 스 스, 발틱국

가, 랑스, 네델란드, 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단체들과 력하고 있다.27)

27) LG생산기술원, ｢한국형BI모델 운 메뉴얼｣, 200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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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독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성

센터 치

창업특성
체 학내 치 공공기 치 기타 치

자료: OECD, Technology Incubators: Nurturing Small Firms, 1997.

결국, 창업보육센터와 련하여 통독과정에서 서독은 구동독지역에 한 투

자를 증 시키기 해 정부가 극 으로 개입하여 투자를 지원하 으며, 독일

경제통합과정에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기업 창업에

한 특별지원시책으로서 우선, 자기자본 보조 (Equity Capital Assistance)을 통

하여 자 업창업자 을 장기 리로 융자하거나, 둘째, “유럽부흥계획(ERP)”에

따라 소기업 창업, 환경보호 투자, 에 지 약사업 투자, 기업재건 등에 해

융자지원, 셋째, “재건 융공단(KFW)”에 의한 장기 리 융자, 넷째, “독일정산

은행(Deutsche Ausgleichsbank)”의 융자지원 등의 추가 정책 등을 실시하

다.28)

이는 정보통신분야와 련하여 동서독 력사례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당시 서독의 Telekom 2000사업은 동독지역에 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격히 증가하는 정보통신서

비스에 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기본 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독지역 기업들

에게 최신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이 Telekom 2000사업을 통해서

동독의 정보통신수 을 단기간에 서독수 에 근 하게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과 여론기 들도 Telekom 2000사업의 성공에 하여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업무수행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 으로 상

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의 정보통신분야의 통합의 가장 큰 특

징은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동독을 서독에 흡수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정치

변화에 주도된 정보통신 통합이 통합과정과 실 에 있어서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역시 동서독 상황에 상 방을 인정하는 기본입장에 바탕을 두고 수십 년

간 쌓아온 교류의 귀 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한,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창업보육센터를 북한에 공동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인

라인 기반구축방법 측면에서 북한지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장기 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 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29)

28) 산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1993, pp.38-39.

29) 정원무, “통일이후 북한지역 정보통신기반 구축방안에 한 연구”, 경희 학원 석사



71

3.3. 국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운

황과 지원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자본주의식 경제운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특정지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세부 으로 운

할 수 있는 Tool로서 창업보육센터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특히, 국의 기술창업보육센터 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실제, 국의 창업보육사업은 1988년에 UN의 Fund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지원하에 시작되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간소유 기업이라는 개념이 아직까

지 생소하고 기술창업인(Technopreneur)들에 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The State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은

TORCH office를 통한 지속 인 노력으로 1997년 85개의 기술창업보육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앙정부에서 3천5백만 RMB를 투자해왔고 지역자 원천으로

부터 10억 RBM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국의 창업보육사업의 다음단계는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TORCH programme office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창업보육사업이 이러한 향후 발 방향으로의 요한 과정에 있다.

국 창업보육센터는 비 리, 정부소유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시험운 단계

(pilot phase)를 거쳐 국의 경제개 로그램에 실질 으로 기여하는 완 하

게 운 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일반 으로 국의 창업보육센터는 미국의 창업

보육센터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표 12>과 같다. 창업보

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인과 종업원들의 2/3은 인근 학이나 연구기 (Technical

Institute)에서 왔으며 앙정부의 직 인 역할은 기자 (seed funding)을 제

공하는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은 local loan이나 투

자자 을 리하거나 입주기업에 한 loan guarantee나 지분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한 몇몇 창업보육센터는 험투자자 (risk capital fund)을 해 지역

원천들과 력하고 있다. 1994년에 운 인 73개의 창업보육센터는 2천3백만

square meter의 공간을 차지하고 체 US $ 2억의 매출합을 가진 2,000개의 기

업들을 지원하 으며 1993년까지 29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160개의 입주기업

을 졸업시켰다. 이러한 국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이 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직면

한 문제 들을 완 히 제거하지 못하며 이들의 당면 문제로는 입주기업에 한

불충분한 지원, 지역기술개발 수 의 낙후, 창업보육센터의 리부실과 센터장

학 논문, 2002. 2,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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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잦은 교체, 유능한 advisory와 훈련서비스의 개발 부재, 입주기업의 선정

퇴출에 한 표 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은 이러한 창업보육센

터의 발 추세에 맞추어 재의 85개 창업보육센터를 2000년까지 100개로 늘

리고 3,000개의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60,0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30)

<표 12> 국과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비교

구 분 국(1994) 미국(1996)

자료: Lalkaka, Rustam, Supporting the Start and Growth of New Enterprises, UNDP,

1997.

한편, 벤처창업보육단지의 형태로 조성된 국의 은 남쪽의 백석교(白

石橋)에서 북쪽의 과학 (科學村)에 이르는 총 연장 8km의 자상가단지와 ‘

(中關村)’31), ‘과학 ’, 상지정보산업단지(上地情報産業團地)로 구성된다. 특

히, 과학 은 국과학원과 국공정원 등 연구 인력 1만 5,000명을 보유한 최

고 두뇌 집단의 집합처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지

정보단지는 미국의 IBM과 GE, 일본의 미쓰비씨 등 130여개에 이르는 세계 인

기업들과 네트워크 등 국의 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자정보산업단지이

다. 1999년도에 은 그 명성에 맞게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 는데, 1999년

한해 동안 년보다 93%가 늘어난 1,227개 사가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 으며,

총 입주 기업이 6,690개 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년 비 405가 증가한 864억

안에 달하 다. 이는 북경 체 공업 총생산의 67%에 달하는 것이며, 이 지

역 기업들의 평균 R&D투자는 매출액의 8%에 달하고 있다.32) 특히, 은

벤처기업으로의 자 유입을 진하기 하여 2000년 4월부터 인큐베이 시스템

을 포함하는 기술교역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인큐베이 기구에 한

표 과 련 정책을 제정하 다. 이처럼 국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련 첨단산

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련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

30) 이달환, ｢지방경제활성화를 한 창업보육센터의 운 실태와 효과 인 발 방안｣,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1999. 10, pp.74-77.

31) 국정부는 올해 안에 과기원구를 국최고의 창업센터 인큐베이터로 키워

매출액 공업생산액, 수출총액을 1999년 비 20～30%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 으로는 ‘ 국의 실리콘밸리 국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키

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KOTRA, 게자료, 2000. 5. 26.

32) 김화섭, “ 국의 실리콘 밸리 : ”, 경제연구원, 2000.



73

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국의 기술창업보육센터는 1차 으로는 외 으로 각

국과 국제 인 교류네트워크를 확립과 기술인력들의 양성에 을 맞추어 진

행되었으며, 2차 으로는 소요자 이나 각종 창업보육지원서비스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을 신 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실제, 국과 만의 경우 기

에는 만과 지리 으로 인 한 동성과 복건성에서 주로 교류와 투자가 이루

어졌으나, 만투자기업의 륙투자 경험 축 과 국 내수시장의 성장 등을 바

탕으로 만투자기업들의 투자 략이 바 고 있는 실정이다. 만은 국과의

경제 력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 국은 만투자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복건성 하문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만 선진국의 여러 정보통신업체 국 자체 정보통신업체들이

에 입주하여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간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의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창업보육사업시스템의 도입은 향후 북

한의 BI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통일 비 정보통신산업 통일 BI(Business

Incubator)센터 조성 정책

재 북한에서 최첨단 기술에 한 황 자료수집을 매우 힘든 일이다.

향후 한반도 통일의 가장 기 인 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정보통신 기술에

해 남한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동향에 많은 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컴퓨터 련기술에 하여 표 화된 상태에서의 연구개발은 향후 한반도의 통

일비용의 많은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실 으로 다소 멀게 느껴지는

한반도 통일에 비한 북한 정보통신기술에 한 심 제고와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통일을 한 노력은 향후 통일비용 감소와 경제 , 사회 , 문화

인 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과거 남북한의 경제 력은 정부 당국간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상품․임가공 교역 투자 등 민간 경 의 발 도 자체 으로는 거의 한계

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후 그 후속 조치

로서 실무 회담이 진행되었고, 그룹의 개성공단 공 발표 후 입주기업선

정 등 실질 인 경제 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류 력부문에서 그

간 간과되어 왔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합의로 발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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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남북한간에는 자원 공동 개발 물자 교류, 과학기술․교육․문 ․

언론 등의 교류, 우편 기통신 교류 등이 시간을 두고 실 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계의 진 을 계기로 남북경 의 형태도 좀

더 다양하고, 문 인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간의 정보통신산업 공동육성을 한 “(가칭)정보통신산업 통일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센터” 조성정책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계에서 남북한 정보기술의 상호 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하드웨어 인 부분보다는 소 트웨어 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 트웨

어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은 하드웨어분야보다 기술 비 자본 투입을 크게 필요

로 하지 않는 소 트웨어 분야는 상 으로 어느 정도 수 에 도달해 있다. 북

한 역시 이 분야가 설비 투자의 비 이 매우 낮다는 에서 성장 주력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터를 심으로 우수 인력을 이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반 이후 김정일의 외국기술 도

입 강조로 문서 보 과 국제소 트웨어 박람회 참가 등 기술력 향상에 주

력하여 일부 로그램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 하 다. 향후 북한은 기

술력 격차를 극복하기 해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내세워 제3국과의 기술제휴

등 기술도입에 극 으로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소 트웨어 산업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고, 남북한의 정보통신산

업 소 트웨어 산업 력은 - (Win-Win)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련 소 트웨어의 남북한 공동개발도 가능하고, 북 탁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남한의 정보통신 련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

트웨어 기술의 목, 남한의 정보통신기술과 북한의 기 과학기술의 목, 남

한의 자본 마 능력과 북한의 인식분야의 문기술과의 목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그 형태나 상호교류 방법은 다양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 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 와 유인

요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34) 북한은 김정일 국방 원장이 신사고 발언, 상하

33) 2000년 8월 국 연길에서 개최되었던 한․ 학술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박 철 연구

원은 국토를 효율 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개성에 규모 공단을 조성하기보다는 여

러 지역에 소규모공단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시사 ,

2000. 9. 14.

34) 재 남한은 S/W부문의 성장이 속히 진행돼 2004년까지 14.6%의 증가가 상되는데

반해, 인력은 1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망된다. 최근 S/W인력난으로 해외 인력 수입까

지 검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력모델

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허운나, “남북정보통신교류의 정치․경제 의의와 추진방

향”, ｢정보산업｣, 3～4월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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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문과 국의 개 개방 찬양보도와 련하여 외개방이 경제발 을 주도

하면서, 내개 은 북한의 정치․경제 실을 단하면서 개방에 어느 정도 자

신감이 생겼을 때 실시하는 ‘go-stop'방식의 ’先개방, 後개 ‘이라는 독특한 북

한식 경제발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35)36)

이처럼 북한은 최근 들어 과학기술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은 자공업성을 신설하 으며, 그 동안 속기계공업성에서 담당했던 자

정보과학업무를 분리하여 집 으로 육성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재, 북한

에서 정보통신 련 기 으로는 과학원, 앙과학기술정보연구소, 김일성종합

학, 김책종합 학, 평양 자계산기 단과 학 등이 있다. 특히, 1999년에 북한은

김일성종합 학내에 컴퓨터 학을 설립하고, 평양에 평양컴퓨터기술 학을 설립

한 데 이어, 최근 함경남도 함흥에도 함흥컴퓨터기술 학을 신설하 다. 북한의

정보 기술인력 양성과 인 라 구축은 앙에서 지역으로 내리 구축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에서 각 도는 그 거 으로 치 지어져 있는 듯하다.

한, 1995년 5월에 기 과학 부문의 과학 기술자를 양성하는 이과 학을 비롯

해 주요 학이 치하고 있는 평양시 은정구역을 ‘과학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앞의 남북한 정보통신산업의 실태와 경쟁력, 주요 선진국의 BI정책 실태분석

등을 토 로 여기서는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한 통일BI센터 조성 정

책을 구체 으로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5) 홍순직,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의 북한의 개 ․개방”, ｢통일경제｣, 경제연구원,

2001. 3. 4, p.54.

36)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요한 선은 력공업, 석

탄공업, 속공업, 철도운수”라고 강조하고, 이를 해 ① 규모 수력발 소 건설, 석탄

생산증가 등으로 력 생산 정상화 도모, ② 속공장의 설비 화로 철강재 생산의

신, ③ 철도운수 정비보강 등을 제시하 으며, 이 박에도 경공업부문에서의 1차 소비품

과 기 식품 생산, 농업생산 증 로 언 하고 있다. 노동신문, 200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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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북한 정보통신산업의 종합 황

구 분 기본인 라 추진 주요기 특징

자료: 구해우,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황과 남북경 망｣, 2001.

<표 14> 남한의 정보통신기업의 북 진출에 따른 SWOT분석

강 (Strengths) 약 (Weaknesses)
-S/W분야 임가공은 설비투자나 물류비

용의 투입없이 가능하여 다른 임가공분

야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

-남한 정보통신기업의 성장

- 북 정보통신컨설 업체들의 등장

-국내업체간의 과다경쟁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부품 장비산

업으로의 편

-원천 기 기술의 부족

- 재의 정보통신산업의 재편과정

기회(Opportunities) (Threats)
-인력난을 겪고 있는 남한의 기업들은

렴한 비용으로 고 정보통신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북한의 정보통신인력은 수 높은 교육

을 받은 고 인력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장려 정책

-언어장벽이 없음

-장기간 로젝트 수행과 안정 인 기업

활동 가능

- 국 러시아 등 동북아 시장의 인

-북한 체제변화의 불확실성

-인 라의 부족

-내수시장의 미형성

-단기수익 불가능

-바세나르 정

- 통산업 기반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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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을 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단계별 통일BI센터조성 정책방안

최근 들어, 북한은 정보통신분야 남북경 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방북해 북한과의 상을 시도한 여러 업체들에게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실제, 국내 정보통신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서, 양질의 렴한 북한인력을 사

용해 원가를 감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반면

에 북한으로서는 인력제공을 통한 수익뿐 아니라, 남한의 발 된 기술이 을 통

한 정보통신산업 반의 발 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4.1.1. 제1단계 - 입지선정 운 형태

북한의 산업입지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도․

농의 구별을 이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 시킨다는 명분하에 지방분산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계공업과 같은 군수산업의 입지는 효율성과는

무 하게 안보상의 이유로 내륙 깊숙한 지역( 컨 양강도, 자강도 등의 북부

내륙지방)을 택하고 있다는 이다. 셋째, 지방공업, 즉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

업은 공장들을 단지화시키지 않고 각 지방마다 지역의 원료를 기 로 하여 생

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다. 넷째, 소비재 생산은 기본 으로 지역단 로

자 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각 군내에 1개씩 읍을 두고 그곳에

지방공업을 개발하는 정책을 사용했으며, 경 체제를 효율화하기 해 시․군

단 의 지방공장을 큰 단 로 묶어 종합공장체제로 리하고 있다는 이다. 그

리고 지역별 기반시설을 통해 북한의 산업입지 잠재력을 평가하면 평양-남포지

역을 심으로 도시 인근지역, 북 경지역(신 주포함) 등이 크다. 이

지역은 노동력과 수요가 풍부하고 기반시설 집 효과 등이 양호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산업입지 특성을 토 로 북한에 남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컨설 문인력이나 시스템이 진출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하드

웨어 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단지로서 재 조성 인 개성

공단에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간의 정보통신산업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

째, 단지조성이 실 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한의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역

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인큐베이터를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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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련기 들이나 학에 정보통신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남한 련 문가들과 북한의 문가들이나, 기술진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37)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통일BI센

터(Business Incubator)를 개성공단 북한의 경제특구 등을 심으로 하여 시

범․조성한 후에 비창업자나 창업기업들이 북한의 기술인력을 활용하거나, 교

류를 통해 공동․진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한 련 컨설 과 지원 로그램

등을 통해 기의 리스크를 이고, 남북 상호간에 시범 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련기 이 4개 기 에 정보통신산업 인큐베이 설치를

해서는 각 기 과 학의 성격을 사 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학원은

소 트웨어와 련된 이론 설계 인 문제를 연구하는 기 으로서 1970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용 수출용 로그램의 개발, 소 트웨어 분야의 인재양성,

소 트웨어 기술 제품의 보 , 북한경제 각 부분에 소 트웨어 기술 도입 연

구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산하에는 공업과학원, 경공업과학원, 농업

과학원, 의학과학원, 사회과학원 등이 있다. 둘째, 앙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과

학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에 한 정보도 수집, 보 하며 경제, 무

역 기술 련 훈련코스도 확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VAXⅡ 컴퓨터

를 사용하고 있으나 썬 워크스테이션을 통하여 국 각지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김일

성종합 학은 앙도서 과 다이얼 업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종합 학은 1986년에 설립된 컴퓨 센터가 있

는데 약 40명의 학술진과 30명의 보조인원이 있다. 메인 임(EC1140)을 보유

하고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홍콩에서 들여온 VAX3400과 DEC

3000/800 두 를 캠퍼스 내의 PC와 LAN으로 연결하여 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구보다는 시스템 설치나 유지보수, 그리고 몇개의 시스템에 로그래 을 하

37) 최근 그룹에서 언 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기존의 북사업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

기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지 않다. 북한 인력 리에서의 자율성 보장, 남한과

개성공단간의 자유로운 왕래 보장, 도로․ 력 등 SOC의 해결, 제품의 로 확보, 공단

건설에 필요한 자 확보 등이 그것이다. 한, 나진․선 지역내의 나선지 는 동북아

의 계 무역 기지와 지, 그리고 수출 가공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SOC 시

설 확충을 한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계획은 규

모 자본 장시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치 안정과 투자 보장 정이 마련되

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단기 으로는 수출 유망 업종과

경공업 심의 노동 집약 산업, 낮은 투자 험도와 단시간의 공사 기간 소요 업종 심

이 되고 있다. 한 항구 도시인 을 이용하여 수리 조선 선박 해체 사업이나 컨테

이 제작, 기․ 자 부품의 조립 등도 단기 으로는 가능할 것이며, 풍부한 지하

자원과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 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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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스칼이나 볼랜드 터보C, 그리고 볼랜드 C++ 등을 가지고 있다. 셋

째, 김책공업종합 학은 계산기 학부와 계산기 연구소가 따로 있어 교육과 연구

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1993년 5월 18일에 김일성의 교시로 3백만달러를 투입

해 실험설비 등을 갖추었는데 이 썬 스 1 , 매킨토시 1 , 486기종 약 1

백30 , 386기종 약 1백 , 286기종을 약 5백 구입했다고 한다. LAN시설도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재 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기계번역(러시아어를

조선어로), 지도정보처리(GIS), 3차원도형처리, 문자인식(숫자 한 의 필기체

인식) 등이다. 마지막으로, 평양 자계산기 단과 학은 1985년에 설립된 컴퓨터

요원 양성기 이다. 11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제로 교

육시키는 단과 학으로 학생 수는 1천 5백명정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

자 육성이 주된 목 이다. 재 북한에는 김일성종합 학, 김책공업종합 학, 평

리리과 학, 평성리과 학, 평양 자계산기 학을 포함하여 1백여개 학과 1백

20여의 단과 학( 문 ), 문학교(기능 학)에서 한해에 략 1만명의 정보통

신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 10%에 달하는 1천여명이 정보통신분야에

취직하고 나머지 9천명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북

한은 모두 10만여명의 졸 문 졸 출신의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 지만,

재 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과 5천명뿐이다. 즉, 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북한의 졸 문 졸 정보통신 인력은 9만여명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정보통신인력 수 에 한 요한 사실은 일정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면 즉시 생

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기 과학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인력 활용과 련해 주목할 만한 은 북한당국도

최근 들어 경제재건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한 기술인력 양성에 한 지 한

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북한은 정보통신인력 양성 정보통신마

인드 조성을 우선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내각 교육성 산하에 ｢ 로그램교육지

도국｣ ｢컴퓨터교육센터｣를 2000년 3월에 신설했으며, 2001년 들어 만경 학

생궁 , 평양학생소년궁 , 성 제1․2고등 학교 등 4개소에 ｢컴퓨터 수재 양

성기지｣를 2004년 1월에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컴퓨터에 한 기

본지식과 소 트웨어 개발 련 내용에 치 하는 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8)

한편, 북한 소 트웨어 개발의 특징은 그 범 가 다양하고 독창 이라는

이다. 보안인식시스템, 한방침술시스템, 워드 로세서, 경 리, 항공교통 리지

휘시스템, 게임소 트웨어, 옷 설계 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의학의 활용이나 무술수련 소 트웨어 같은 참신한 기획력을 보

38) 김 윤,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 력 -첨단기술산업분야 심-｣, 2001. 7,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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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력은 우선, 자본의 투입이 상 으로 고,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는 에서 험부담도 상 으로

을 것이다. 한, 다른 분야에서는 당장 북한의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북한의 기술과 인력

을 활용할 수 경우 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수 에 있는 북한의 S/W인력을 직 개발에 투입하는 방식도 남한의 S/W인력

난을 감안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W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매우 유익

한 기술훈련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북한의 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수

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S/W에 비해 H/W기술이 낙후되

어 있지만, 북한의 기술흡수능력은 상당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

원이 있으면, 빠르게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기술흡수능력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 의 기

술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공동 로젝트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통신 련 학에 남한의 창업보육센터나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련 문가들이 상주하여 상호 련 분야의 문기술을 교류하는 것

은 물론이고, 센터내에서 사업화된 아이템은 국내외 시장에서 진출가능성이 있

을 경우에 남한의 벤처캐피탈의 도움을 받거나 남한의 자본력과 마 능력을

지원으로 세계진출의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에 정보통신산

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국은 이미 이동통신 단말기, 컴퓨터 등에서 세계

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의 성장속도라면 향후 수년 내

에 미국과 함께 세계 최 의 시장이 될 것이다. 1999년 북경시에만 9,000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 으며, 신랑망(新浪網 : www.sina.com), 소후

(www.SOHO.com)등이 세계 인터넷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상징 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다.

은 남쪽의 백석교에서 북쪽의 과학 에 이르는 총 연장 8km의 자상가단지와

‘ ’39), ‘과학 ’, 상지정보산업단지로 구성된다. 특히, 과학 은 국과학원

과 국공정원 등 연구 인력 1만 5,000명을 보유한 최고 두뇌 집단의 집합처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지정보단지는 미국의 IBM과

GE, 일본의 미쓰비씨 등 130여개에 이르는 세계 인 기업들과 네트워크 등

국의 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자정보산업단지이다. 지난해 은 그 명

39) 국정부는 올해 안에 과기원구를 국최고의 창업센터 인큐베이터로 키워

매출액 공업생산액, 수출총액을 1999년 비 20～30%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 으로는 ‘ 국의 실리콘밸리 국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키

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KOTRA, 게자료,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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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게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 는데, 1999년 한해 동안 년보다 93%가 늘

어난 1,227개 사가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 으며, 총 입주 기업이 6,690개 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년 비 405가 증가한 864억 안에 달하 다. 이는 북경

체 공업 총생산의 67%에 달하는 것이며, 이 지역 기업들의 평균 R&D투자는

매출액의 8%에 달하고 있다.40) 특히, 은 벤처기업으로의 자 유입을

진하기 하여 2000년 4월부터 인큐베이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술교역

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인큐베이 기구에 한 표 과 련 정책을 제정하

다. 실제로, 국 의 경우 해외자본의 유치와 지속 인 성장세 유지를

해 ' 재건설'계획을 추진 에 있다. 이 에서 '신기술 산업을 한 북경

실험구 투자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 투자 혹은

입지하는 경우 과학기술, 산업기술, 교통, , 상업, 융, 오락, 교육, 스포츠,

고 아 트 빌딩건설 등의 분야에만 국한된다. 둘째, 주택용지 임 연합은

70년, 사업용, 교육용부지 임 연한은 50년, 오락용 부지 임 연합은 40년으로

한다. 셋째, 투자기업에게는 창립일로부터 3년간 세 혜택을 다. 넷째,

에서 활동하는 첨단기업에 해서는 국가로부터 40～60%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15%로 감면 받는다. 만일 기업의 수출총액이 당해 연도 총생산액의 40%이상일

경우 소득세율은 10%로 어든다. 다섯째, 신기술개발을 한 생산 사업용

도로 신규 건설된 건물에 해서는 건물구입이나 건축시 으로부터 5년 동안

부과되는 ‘투자 진을 한 규제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련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서 자유롭게 련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북한에도 정보통신산업 련산업의 첨단산업 인큐베이 산업단지를 조성하

는 것이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남한의 극 인 조이며,

련 인 ․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북한의 아․태평화 원회에

서 요청하고 있는 가칭 “ 강산밸리”가 이와 유사하다. 강산 지역에 실리콘밸

리와 같은 첨단 기술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그룹이 마스터

랜을 짜고 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강산밸리를 조성하고, 북한의 첨단 기술

인력을 활용해 첨단 기술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다. 여기서 북한이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 하는 것은 선진 기술

리방법의 이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력

조달, 모집방법, 교육시스템, 생산 리, 생산 설비․기술․원재료의 조달

매, 임 체계, 생활환경, 경 과제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실

으로 히 서둘러서 될 과제는 아니다. 이처럼 첨단산업단지가 성공 으로 조

40) 김화섭, 게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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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해서는 각 산업분야별 련 시설 등이 먼 조성된 후에 이들간의 상

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 이다.

4.1.2. 제2단계-통일 BI센터의 지원체제 략 수립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의 지원체제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우선, 북한의 기술을 활용하기 해서는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인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 인 요소이다. 즉, BI센터의 기본 인 요소인

H/W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이다. 이를 해 남한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오

고 있는 남한의 유휴설비이 과 더불어 공동 BI센터의 H/W시설 마련을 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창업보육센터들이 입주기업에게 제공하

는 지원서비스 에 H/W 인 서비스와 S/W 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기 인 사업지원, 마 지원, 네트워킹 활

동 등은 부분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제2단계에서는 통일BI센터(Business Incubator)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을 지원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계별 지원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의 단계별지원 로그램은 ① 1단계로서 배아기단계의 창업보육지원시스

템 구축이다. 즉, 신생 벤처기업이나 비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

업구상을 구체화해주고, 타당성을 검토해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여기

에는 창업 련 컨설 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2단계로서 아동기단계로서 북한

의 학이나 각 기 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선정 입

주 후 1～5개월까지 기간동안 기업에 합한 운 략과 지원 로그램을 입주

기업과 의하여 마련하고, 개별입주기업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운 략과 지

원 로그램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최 2년까지 각종 지원 로그램을 동원

하여 창업성공율의 증가는 물론이고, 사업기반 마련, 시장개척 등에 ․지원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지원, 경 리지원, 기타 공용서비스 지원

등을 기본 지원 로그램으로 하여 지원해주고, 로개척이나 시장조사, 해외 시

장정보, 해당 문기술분야 등은 별도의 지원 로그램을 마련하여 문 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기간을 입주기업의 업종과

개발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시켜 용하여 할 것이다. 한, 입주 기에는

입주기업의 시장확보 수 이 반 으로 낮아 임 료가 낮은 수 에서 책정이

되나, 입주업체의 시장 유률이 높아짐에 따라 차등 용할 필요가 있다. ③ 3

단계로서는 자발 성장기로서 북한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을 상으

로 향후 조성해 갈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산업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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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입주시킴으로써 북한에서 계획 인 강산 밸리 구축이나 국의

형태의 정보통신분야의 첨단산업단지의 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제2단계에서는 사 인 제약요인 해결을 해 통일BI별도로 인원과 물자의 원

활한 교류도 요하겠으나, 상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를 해서는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한 비과정에서 련 법규와 규정들에

한 비가 필수 이다.41) 투자 력의 경우 남한기업의 북한지역의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에 산재 있는 반출․입 련

항목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 하다. 실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의 일반 인

특징은 법률체계가 모호한 요소가 많다는 이다. 실 으로 북한의 폐쇄 인

경제시스템과 소극 인 태도로 법 집행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서독교

역에서도 서독은 베를린 정에 의거 비 세원칙을 유지하 으며, 동독상품에

해 부가가치세 경감 면제, 청산계정, 은행차 제공 등의 방법을 채택하 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정보통신산업과 련된 통일BI센터조정 정책을 추진하

기 해서는 련 법규 제반 환경조성도 부수 으로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4.1.3. 제3단계-통일BI센터 설치를 한 재원마련

남북한 통일BI센터(Business Incubator) 센터를 설립하는 기에는 이와 같

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남한의 정보통신기업이 정보통신산업 통일BI

(Business Incubator)센터에 입주해서 북한의 기술인력과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

의 기술자들과 사업화 아이템을 정하고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업운 을 한

사회간 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 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필두

로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경제의 회생 남한의 북 진출 정보통신기업들을

통일BI센터의 입주기업에 한 별도의 지원 자 과 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재 기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 설립 단계에서는 남북 력

기 등의 확충과 효율 인 이용, 그리고 련부처에 별도의 센터 설립비용을

반 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BI(Business Incubator) 센터를 설

치하기 한 소요자 의 충당은 우선 으로, 남한의 정보통신산업 련 기업지원

자 을 사용하되 기조성된 남북한 력기 42) 에서 경수로 계정 공 기

41) 탈냉 이후 COCOM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 약(Wassenaar Arrangement)에 근거한

이 용도품목이란,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42) 남북간 상호교류 력을 지원하기 한 남북한 력기 을 설치하고, 이의 리․운

을 해 ‘남북 력기 법(’90.8)이 제정되었고, 남북 력기 의 지원을 해 2000년 11월

통일부는 ‘남북경제교류 력에 한 남북 력기 지원 지침’(‘99. 10.제정)을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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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2,180억원 정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이 력기 이 SOC투자를 한 재원이 되기 해서는 정보통신

산업 련 기업과 소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무상자원의 비 이 축소되어야

하며, 유상 출의 비 등이 제고됨으로써 자 운 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방

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북 력기 은 '91년 설치된 이래 재까지 총 4조

4,611억원을 조성하여 3조 7,140억원을 사용하 고, 7,469억원을 보유하고 있으

며, 주요 재원으로는 정부출연 , 공공자 리기 수 , 기 운용수익 등으

로 조성되고 있다. 남북 계발 에 따라 기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남북간 기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해 기 의 주재원인 정부출연

규모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표 15> 북한지원에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 평가

구 분 용 도 규 모 사용조건 망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남북정상회담과 경제 력”, ｢CEO information｣, 제249호, 2000. 6.

7, p.14.

실제, 독일은 통일 직 인 1990년 반까지 구 동서독 경제 력의 주요 특징

으로 지 되어야 할 은 구 동서독간 직 투자와 합작․합 은 구 동독의 합

작․합 불허 원칙에 따라 불가능했다는 이다.43) 한 독일은 통일후

동서독간의 경제통합의 진을 해서 몇 개의 기 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경

장치들을 보완하 다. 그러나 독일에는 우리의 남북 력기 과 유사한 목 으로

통일 이 에 설치된 기 은 없었다. 다만, 동서독간 교류와 력을 진하고, 경

제 상호의존 계를 심화시키기 해서 구체 이고, 실천 인 지원제도가 다양

하게 운 되고 있었다. 우선, 구동서독 경제통합과정에서 활용된 기 은 종류가

많지만 실제 통일과제와 직 인 련이 있는 것은 “독일통일기 ”과 “채무유

산변제기 ” 등 두 가지 뿐이다. 다음으로, 구서독측이 통일과제와 구동서독의

경제통합을 해서 기 는 유사한 형태로 행한 재정지원은 통일기 외에도

동 지침에 따르면, 경제 력사업자 의 출 상에 30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이 제외되었다.

43) http://www.hri.co.kr/nk/ 문가논단/ex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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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있다. 그 가운데 표 인 것으로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한 공동과

제”, “동독 부흥을 한 공동과제”, “EC지역발 기 ”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통일 직후 매년 50억 DM이상씩을 구동독의 민간기업활동을 한 기반조성과

사회간 자본 확충을 해서 지원되었다. 구동독의 사회간 자본 형성을 한

로그램외에 구동독 민간 경제 활성화를 해서도 다양한 지원 로그램이 제

공되었다. 그 가운데 독일분담은행을 통해서 지원되는 로그램은 주로 소형

기업의 창업과 확장을 지원하는 ERP-창업지원계획, 확장 기술 신투자재원

계획, 자본 지원 계획 등과 역시 ERP- 출 로그램, KFW-투자 로그램,

KFW-주거공간 화 로그램 등 KFW내의 로그램이 있다.

<표 16> 북한의 지역개발을 한 단계별 재원조달 가능성

단계
북한경제연착륙

(1단계)
북한경제기반강화단계(2단계)

남북

경제통합단계

(3단계)

자료: 김철, “두만강유역 소 연계지역 개발 황 당면한 문제”, ｢한․ ․조 력을

통한 지역개발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0), p.12.

주: 1단계와 2단계는 남북 력기로, 3단계는 경제통합기로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동서독간의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 활용된 기 과 달리, 통일이

구 동서독간의 경 진을 한 장치로서 청산결제(Swing), 상품교역의 연

불수출보험제도, 시설 투자재의 연불수출지불보증제도, 그리고 규모 공공차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 형태가 아니라 경 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인 것이 특

징이다. 통일 구서독은 구동독과의 경 진을 해서 별도의 력기 을 조

성하는 신, 교역장애제거, 구동독 당국에 한 유인책 제공, 구동독의 외환 애

로 타개 지원 등을 통해서 교류와 을 진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주력

하 다. 실제로, 남북한 통일 시 까지 동서독 수 의 경제력을 갖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측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재정보다는 국

제 융기구나 국제민간자본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게

국제 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해서는 남한 경제에 한 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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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인도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재건은행(KFW)의 경우 1990년

반이후 동독지역에 한 투자재원의 30%가량을 해외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재건은행의 국제신인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한국수출입

은행이 개성에서 조선무역은행과 남북청산결제44)은행간 실무 을 개최하

고,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는 남북간 교역에 한 직 결제의 발

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 인 융 력으로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4.1.4. 제4단계 - 남북한의 기술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 구축

<그림 5>는 본 논문의 단계별 구축 략 기반 에서 좀 더 나아가 자발 으

로 성장해 나가는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와 같은 모

형으로 발 해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한 모형이다.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가

장 필수 인 것 에 하나가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국의 의

경우 ‘북경신기술 회’나 ‘비국 기업 회’등을 심으로 기업간 력 계를 지

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집 한 ‘물리 집 지’만이 아니라 기술정보

공유, 인력수 지원 등 실질 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리잡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은 이들 회의 조직과 활동을 정부가

직간 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 인 성장을 진하고 있다. 한, 북경신기술

회(Beijing New-tech Firms Association)과 비국 기업 회(Non-state-owened

Enterprise Association)은 주로 내 각 업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합을 주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내 기업간에 비공식 이고 면

44) 청산결제란 남북교역에 해 매 거래시마다 으로 상 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

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그 차액을 1년 단 로 청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합의서 타결”, 보도자료, 2004.

6. 26.



87

<그림 5> 정보통신산업의 남북한 통일BI의 단계별 조성정책과 운 정책

인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각기 다른 국

기 에서 분리․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업체들과의 력 계 형성

이 미비하고, ‘모태조직’과의 련이 한 편이다.45) 이처럼 국도 같은 산업

지구내에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입주기업들간의 상호 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통일BI(Business Incubator) 센터

에는 남한의 정보통신기업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남한의 정보통신컨

설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 네트워킹, 남한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남북한 정보통

신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련한 네트워

킹의 주된 역할은 한국정보통신센터,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한국창업보육센

터 의회 등 민간기 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

양쪽 당사자인 정부가 주가 될 경우에는 다소 경직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실질 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은 정

45) 황주성외 3인, ｢정보통신산업지구 활성화를 한 연구 -서울S/W타운을 심으로-｣,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2,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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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력주체별․기술분야별 력방안

구 분
1단계

(단순교류 력단계)

2단계(본격 인

교류 력단계)

3단계(통일을 제로 한

교류 력 단계)

부에서 련 제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 인 것은 민간에서 담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를 들어, 재 정보통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조선컴

퓨터센터, 평양 로그램센터, 김일성 종합 학 기타 소규모의 연구기 과

학 내에 컴퓨터 소 트웨어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에서 상 우 를

갖고 있는 항공 제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생체측정기술 응용분야 음성

인식, 자동번역 로그램, 바둑, 장기 등 오락 로그램, 아동 학생 상의 멀

티미디어 교육 로그램을 집 개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들에 공동창업보육

센터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북한의 정보통신인력이 2001년 재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자기 공부문에 활용하는 인력은 5천명 미만으로

이들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창업보육센터의 인력활용 방안도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분야의 통일한국을 한 정보통신산업의 통일BI센터 조성정책은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 되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사

에 철 한 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성된 창업보육센터는 <그림 5>과

같이 지속 으로 발 할 것이다.

4.2. 통일인 라 구축을 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남북

한 통일BI센터 조성정책의 장애요인

4.2.1. 남북한 경제상황에 맞는 운 모델 개발 부족

김정일이 을 시찰하고 강산밸리나 개성공단 등의 로젝트에 극

인 심을 보인다고는 하나, 이는 국식 개 개방정치와는 다른 의미가 내재

되어 있다. 즉, 북한은 국의 개 정치를 답습하기에는 국에 비해 체제가 취

약하고, 좁은 토로 인해 과감한 개 수행이 실 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를 들어, 과거 국에서는 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가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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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탄력 인 태도를 보 지만, 북한 앙집권 인

개발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정부 정부의

교류에서 정부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나며,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이 필요하며, 양쪽의 민간 문인력과 기술들의 상호목 을 충족할 수 있는 교류

시스템이 요구된다. 실제, 남북한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존에 이행되었던 력방

식은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형 임가공 사업을 비롯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

는 기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일정 수 까지는 진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정보통신인력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되지 못한

다. 그러므로, 최근에 조성하는 개성공단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보통신분야

의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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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북한애 정보통신 련 문기술 미비

분단 50여년이 지나면서 공통된 문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이질 인 부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정보통신기술분야를 평가해 보면, 하드웨

어 분야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통신분야도 이블 구축 노력을 하고 있으

나, 자본 부족, 기술 문제 등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는 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분야의 설비 수입

기술 습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정보통신기술과 인력의 원

활한 교류를 해서는 자 표 안의 도출이나, 용어의 통일 등을 통해 남북한

정보통신기술의 석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산업 인큐베이 센터에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 한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개방압력 기술이 의 기피는 앞으로 극복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BI센터 구축시 북한지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남

한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성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컴퓨터 보 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망,

력 등 SOC인 라가 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2001년에 남북 합작으로

게임개발사를 설립하려던 KTB네트워크는 북한의 게임 로그램머가 부족하다고

단하여 합작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사례를 볼 때, 아직 북한에 정보통신산업과

련된 여러 가지 인 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4.2.3. 진 근 시나리오의 부재

정보통신기업에게는 환경 개선에 정도에 따라 북사업을 진 이며, 단계

으로 추진하는 신 한 자세가 요구된다. 남북경 의 여건이 종 보다는 개선

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 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북사업에 본격 으

로 뛰어들기에는 충분할 정도인지는 지 가름하기가 어렵다. 특히 수익성을 추

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이를 장기 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진출은 그 리스크가 크다할 것이다.

4.2.4. BI입주기업에 한 지원서비스 Tool의 미비

남한에서는 재 학을 심으로 창업과 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창업교육

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미약한 이 많다. 한 창

업 련 강의도 한 학교에서 1강좌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창업교육이 실질

으로 비창업자들을 한 교육의 장으로서 제 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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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2003년 12월 재 우리나라의 창업강좌 지정 황을 보면, 일반강

좌가 50개, 문강좌 24개가 지정․운 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문 이고

체계 인 창업교육 로그램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북한의 공동BI센

터 조성 후에 입주한 기업이나 문가들에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

비한 이 많다.

4.2.5. 공동 BI구축 략 추진시 법 ․제도 인 정비 미비

남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한 력사업 이에 수

반되는 거래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많은 법률들이 연 되

어 있다.46) 그러나 정부는 1990년 8월 1일 부로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력을 진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하여 특별히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이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 력사업 통

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력을 목 으로 하는 행 에 하여는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용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90년 에 들어서서 외 경제 개방을 표방하면서 1992년 4월 9일의

헌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합법 인 권익 보장(제16조)과 외국 법인 는 외국 기

업과의 기업 합 합작 장려(제37조)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법｣

(1992년 10월 5일)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외경제 계법들을 제정하고, 1984

년의 ｢합 법｣을 개정하여(1994년 1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생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 다. 북한은 이에 따라 남한의 기업과 기업

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즉,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는 투자 당사

자로 ‘공화국 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도 다른 나라의 기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기타 경제 조직과 함께 북한 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남북경 을 확 하는 법 기반을 구체 으로 마련한 것으로, 북

한의 자유경제무역지 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한 진출 상을 남한 기업과

투자자들로 확 하고 있다. 남북간 이 과세방지 정이 북한의 세 법에 우선한

다는 구체 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북 투자 남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 바세나르 약에 따른 첨단기기 기술의 북한 입에 한 문제 등

도 장애요인작용할 수 있다. 즉, 바세나르 약에 따라 북한과 같은 분쟁 우려

국에 해서는 이 용도(민간용도와 군수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 수

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남북 정보통신산업의 통일BI센터 정책에 있어서도 문

46) 외국환 리법, 외국인 투자 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외경제 력기 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한 세등환 에 한특례법,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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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집약 설비의 상당부분

은 이 용도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바세나르 약에 따

른 수출입통제 목 은 분쟁우려국에서 민간품목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을 규제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수출품의 용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본 논문

에서 주장하는 정책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 품목에

한 군사 용의 방지 책과 아울러 남북경 의 활성화를 해 용도 정의

기 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남북교류 력법 제9조 제3

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한

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남북한의

안정 인 교류를 진하고 있고, 반국가 인 이 목 의 북 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인터넷 등을 통한

등에 한 법 , 제도 인 용 등에 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다. 결국에는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공동BI센터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해

서는 외 으로 ｢바세나르 약(The Wassenaar Arrangement)｣에 따른 북한

등의 사회주의국가에 한 수출규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내 으로는 ｢남북

교류 력에 한법률｣과 ｢국가보안법｣, ｢남북경제 력사업처리에 한규정｣등과

기통신기본법, 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남북의 교류와 력과 련된 법

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

이 등장할 수 있다. 특히, 바세나르 약에 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

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남북상호간이 정치 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반입되는 구형 컴퓨터 등 IT장비에 해 일률 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

니라, 선별 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국을 통해서 국산 IT장비들이 도입되는 실을 볼 때 바세나르 약의 무조

건 인 용은 개선에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5. 결론

북한은 2001년 들어 “21세기 정보산업시 ”이며, “첨단과학기술은 곧 컴퓨터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등 모든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 국 건설

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 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경제

회복의 심고리로 제시하면서 각종 과학기술 시회를 비롯하여 정보화 연구

토론회, 언론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요성을 부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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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 정보통신산업에 한 심을 경제의 ｢단번도약｣을 한 것임을 지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은 그 동안 고집해왔던 주체사상과 자

력갱생의 원칙으로 외국의 첨단 기술 유입을 막아 왔고, 경제 사정의 악화로 하

드웨어등 장치산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많

이 낙후되어 있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통일이 된다 할

때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통합에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남북한의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력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

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통일BI센터 조성정책에

해 구체 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남북한 공동 통일BI센터 조성정책에 있어서

남한은 인 ․물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 인 시장확보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북한은 아직 련 기술이나 기반이 미비하여 제품자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 , 인력, 인 라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경제분야에서의 력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에도 통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계기가 된 한 분야가 정보통신 련 인 라

구축 련 교류 고, 국과 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련해서는 정치

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통일한국의 인 라 조성을 해 정보통신산업 남북한

의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해, 우선, 남한의

BI센터의 지원체제에서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BI센터조성을

한 지원체계 서비스, 형태 등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체계화하여 지원모

델을 설정하 다. 둘째, 이 게 체계화된 지원모델을 토 로 실제 북한의 실

에 합한 통일BI센터의 조성 비과정을 제시하 으며, 한, 이에 따른 단계

별 조성정책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남북한 통일BI센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요인들 에서 통일BI센터 추진시에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단계별 통일BI

조성정책 추진에 있어 제1단계(입지선정 운 형)에서는 북한에 남한 창업보

육센터(Business Incubator) 컨설 문인력이나 시스템이 진출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하드웨어 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재 조성되고 있는 개성공단지역에 통일BI센터를 조성함으로

써 남북간의 정보통신산업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단지조성이 실 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한의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 인큐베이터를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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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 에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련기 들이나 학에 정보통신창

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남한 련 문가들과 북한의 문가들이나, 기술진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단계 략으로서(통일 BI센터의 지원체제 략 수립) 통일BI센터의 지

원체제 구성하는 것인데 이를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의 기술을 활

용하기 해서는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인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

이 필수 인 요소이다. 즉, BI센터의 기본 인 요소인 H/W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이다. 이를 해 남한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남한의 유휴설비

이 과 더불어 공동 BI센터의 H/W시설 마련을 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한 제2단계 략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통일BI센터(Business Incubator)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

은 크게 지원 로그램과 지원성격별 지원 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

선, 1단계로서 배아기단계의 창업보육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즉, 신생 벤처기업이

나 비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구체화해주고, 타당성을

검토해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여기에는 창업 련 컨설 로그램이 필

요하다. 둘째, 2단계로서 아동기단계로서 북한의 학이나 각 기 의 창업보육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선정 입주 후 1～5개월까지 기간동안 기

업에 합한 운 략과 지원 로그램을 입주기업과 의하여 마련하고, 개별입

주기업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운 략과 지원 로그램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

서 최 2년까지 각종 지원 로그램을 동원하여 창업성공율의 증가는 물론이고,

사업기반 마련, 시장개척 등에 ․지원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지

원, 경 리지원, 기타 공용서비스 지원 등을 기본 지원 로그램으로 하여 지

원해주고, 로개척이나 시장조사, 해외 시장정보, 해당 문기술분야 등은 별도

의 지원 로그램을 마련하여 문 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기간을 입주기업의 업종과 개발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시켜

용하여 할 것이다. 한, 입주 기에는 입주기업의 시장확보 수 이 반 으로

낮아 임 료가 낮은 수 에서 책정이 되나, 입주업체의 시장 유률이 높아짐에

따라 차등 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서는 자발 성장기로서 북

한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을 상으로 향후 조성해 갈 정보통신산업

통일BI(Business Incubator)센터에 우선 으로 입주시킴으로써 북한에서 계획

인 강산 밸리 구축이나 국의 형태의 정보통신분야의 첨단산업단지의

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제2단계에서는 공동BI별도로 인원과 물자의 원

활한 교류도 요하겠으나, 상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를 해서는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한 비과정에서 련 법규와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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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가 필수 이다. 투자 력의 경우 남한기업의 북한지역의 투자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따라,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에 산재 있는 반출․입 련

항목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 하다. 실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의 일반 인

특징은 법률체계가 모호한 요소가 많다는 이다. 실 으로 북한의 폐쇄 인

경제시스템과 소극 인 태도로 법 집행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서독교

역에서도 서독은 베를린 정에 의거 비 세원칙을 유지하 으며, 동독상품에

해 부가가치세 경감 면제, 청산계정, 은행차 제공 등의 방법을 채택하 다.

제3단계 략으로서(통일BI센터 설치를 한 재원마련) 남북한 통일BI센터를

설립하는 기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남한의 정보통신기업

이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에 입주해서 북한의 기술인력과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의 기술자들과 사업화 아이템을 정하고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업운 을

한 사회간 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 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마

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필두로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경제의 회생 남한의 북 진출 정보통신기업이

나 정보통신산업 통일BI센터의 입주기업에 한 별도의 지원 자 과 재원은 반

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재 기 정보통신산업 통일BI(Business Incubator)

센터 설립 단계에서는 남북 력기 등의 확충과 효율 인 이용, 그리고 련부

처에 별도의 센터 설립비용을 반 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센터

를 설치하기 한 소요자 의 충당은 우선 으로, 남한의 정보통신산업 련 기

업지원자 을 사용하되 기조성된 남북한 력기 에서 경수로 계정 공 기

을 제외한 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력기 이 SOC

투자를 한 재원이 되기 해서는 정보통신산업 련 기업과 소기업의 참

여가 허용되고, 무상자원의 비 이 축소되어야 하며, 유상 출의 비 등이 제

고됨으로써 자 운 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남북한의 기술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남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이 통일BI센터에 입주할 경우에 가장 필수 인 것 에

하나가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국의 의 경우 ‘북경신기술 회’나

‘비국 기업 회’등을 심으로 기업간 력 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집 한 ‘물리 집 지’만이 아니라 기술정보공유, 인력수 지원 등 실질

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리잡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남한의 정보통신기업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남한의 정보통

신컨설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 네트워킹, 남한의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문인력과 북한의 기술인력간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남북

한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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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킹의 주된 역할은 한국정보통신센터,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한국창

업보육센터 의회 등 민간기 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지 50여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민 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실질 인 상호이익되는

공동 로젝트를 추진할 시기이며, 그 에서 특히 남북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을 통해 경제통일의 석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때가 바로 지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정책은 진

이고, 체계 인 보완과 그에 따른 검토 후에 근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통일

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의미는 50여년 넘게 분리되어 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

을 회복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가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교류 력의 기반이 마련되면

자산업분야와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교류가 필수 으로 수반되어 기통신 서비

스 산업분야 컴퓨터 련 산업도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경제통일의 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이 제한된 북한의 자료와 단기간의 검토로

인해 다소 미진한 이 있으나 이를 토 로 향후 좀 더 구체 인 정책을 수립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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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통일 한국에서 의료보장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실 으

로 고려해야 할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근거

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에 남북한이 각

각 유지하고 있던 의료보장제도가 통일이라는 거 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

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체제 환에 따른 사회 비용이

의료보장에 미칠 향을 구체 으로 측하고 통일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유지

하고 발 시키기 한 의료보장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체제 환을 고려하면서 도출한 통일 한

국의 의료보장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를 도출하여 미리 비하는 작업은

통일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신속한 수립과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며 궁극 으로

남북통일의 목 인 사회통합의 수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

일 한국이 남북한에 용하게 될 의료보장제도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체제 변화로 인해 증가될 사회 약자들의 의료 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인 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

료 여의 포 성을 확보하고 안정 인 제도 운 을 한 부담 배분의 형평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체제 환으로 인해 긴 하게 발생한 의료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체계

를 비해야 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안정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공 하기 한

의료 인 라 구축을 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 약자를 더욱 양산하는 구조를 방지하

기 한 다양한 참여 시스템, 특히 의료보장과 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체제 환이라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속성 때문에 지속 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찰하는 데도 오랜 시간

이 필요하게 된다. 체제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결과를 측하기 어

려우며 종종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인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임강택, 2001). 반 로 표 하면 체제

환으로 인한 재정 기, 긴 한 사회 수요, 정치 불안정 속에서 임시 이

고 단선 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책은 사회비용을 완화하는 응 구호 인 정책

이 되기 쉽고 환기를 거쳐 궁극 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로의 진입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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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과 일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도 정부의 기능은 어도 단기 으로는 상 으로 강화될 가

능성이 높다. 를 들어, 공공재의 확충이나 북한주민에 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경제 질서의 조속한 확립, 낮은 실업률의 유지

등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견 하는 사안들이다. 한 노동문제의 안정, 남

북한 주민간의 사회 갈등, 북한지역에서의 정당의 확립 등은 경제 외 인 정

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기의 환단계에서 일시 으로 정부 역할을 확 하

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시 이면서도 빠른 정책 효과를 해

선별 이며 일부 상자 심의 서비스 로그램, 민 화 탈 규제화 등은 인

자원 측면 혹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지속 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보장은 특히 사회보장의 핵심 부분으로써 그 제도의 성공

여부가 미칠 사회 여 를 고려할 때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체계들이 체제 환으로 어쩔 수 없

이 발생한다고 보는 개개인의 희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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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간 계의 성격과 질에 따라 직

으로 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 통일에 한 당 성

에 한 입장의 차이가 혼재되어 있고, 북한 정권에 한 일방 동조 형태로만

‘친북’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제한 시각이 여 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련된 사안에 해 사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서

부터 구체 실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님은 자명한 일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 한 일치된 의견을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없다하여도 남북한 통일에 한 당 성에 한 기본 합의만이라도 존

재한다면 통일에 한 비는 다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면 바람직한

통일 혹은 통일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극 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

당해야 할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극 으로는

통일한국이 복지국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과 토 를 구축하는 것이

다. 통일이라는 거 한 사회 변동과정에서 최소화 시켜야 할 사회 비용이란

통일의 형태에 따라 그 규모나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의 역에서 새로운 사회 틀을 구성하기 해 정부 혹은 국민이 부담해

야 하는 재정투자, 자원동원, 노력, 희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체제 환 과정과 결과에 한 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남한의 시장경제 심 자본주의로의 인 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 동구권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변화 등을 돌이켜 볼 때 통일은 북한으로 하

여 체제 환의 과정으로 끌어 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변화의 성격과

크기는 통일이라는 동일 사건 앞에 서있는 남한 지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를 것

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변화에 을 맞추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응

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체제 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문제를 최소

화하기 한 문제 측과 그에 한 비는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체제 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우선 으로 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체제 환의 과정에서 통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많

은 문제들이 수면 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들 에서도 욕구가 발견되면 제

도의 조정과 완성을 기다릴 수 없으며 여와 서비스를 지연시킬 수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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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보건의료 문제이다. 한 최근까지의 자료로 통해서 볼 수 있는 열악

한 보건의료 실태를(연하청, 2000; 문옥륜, 2001; 노용환․연하청, 1997) 가진 북

한의 문제는 재 남한에 산재되어 의료보장의 문제 과 첩되면서 그 어려움

은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 련 정책이 한국 사회의 격한 변화를 래

할 통일을 비하지 못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해할 수 있는 원

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회 비용을 래하고 한 응과 발 과정에서

는 물론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궁극 목표를 이루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측불허의 규모와 성격을 가진 사회문제에 해 구

체 으로 근하려는 노력과 처방안을 사 에 마련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과

정에서 가장 핵심 인 사안이 될 것이다. 특히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그것처

럼 통일과정에서 북한이 경험하게 될 체제 환의 과정은 통일 한국의 각 사회

제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향을 것이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체제 환으

로 인해 고려해야할 변수들을 구체화하고 이의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응과제를 정리,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

문제 가운데 큰 역을 차지할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정

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을 비

하는 논의로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에 남북한이 각각 유지하고 있던 의료보장제

도가 통일이라는 거 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주

목하면서, 북한의 체제 환에 따른 사회 비용이 의료보장에 미칠 향을 구

체 으로 측하고 통일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발 시키기 한 의료

보장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의료보장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실 으

로 고려해야 할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근거

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구체 통일 비용을 산정하려는 것은 아

니지만 재정부담, 보험료에 한 논의, 확 되는 의료부조에 한 상문제 등

을 논하게 되면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구체 통일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1.2. 연구 범 방법

남북한 통일과 련한 의료보장제도에 한 선행연구들의 부분은 남한 부

담의 최소화와 인구 이동의 억제 등 경제․사회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

합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제도의 장 에 한 수용력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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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통일 후 용할 의료보장제도 역시 시장 경제 심의 자본주의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정경배 외, 1993, 문옥

륜, 1998) 통일 이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통일 직후 단계에서 필요

한 조정 새로운 상황 변수에 한 처방법에 해서도 구체 으로 제시하

면서 통일 방식이 진 이냐 진 이냐에 따라 의료보장 통합모형을 제시하

고, 통일 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통합시

켜 나갈지 구체 으로 논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 후 용할 의료보장 정책이 보다 실 합성을 가지기 해서

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각각의 재 의료보장제도의

장 을 끌어내거나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가 남한에 비해 열악하다는 정도를 설

명하는 수 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의 보건의료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에서 남한 의료보장제도로의 편입만을 제로

하고 있어 통일로 인한 사회변동의 향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부족하

므로, 이를 보완하여 구체 으로 용할 안의 실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남북한이 각기 발 시켜온 제도의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처하기에는 남북한 양 제도 모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의료보장제도는 보다 신 인 과 안을 필요로

한다. 북한 실태를 고려하여 증하게 될 의료 욕구의 규모와 의료보장에 필요

한 비용에 한 남한지역 혹은 통일 정부의 부담에 해 구체 으로 측하고

합리 인 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한 시 에서, 통일 이후 제도

에 보다 직 인 향을 북한 사회 내의 경제사회 변화를 주시하고 유사

경험을 한 국가의 사회변화와 응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측하는데 구체 으로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변동,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보장에의 향이다. 통일을 제로 남북한 체

제통합과정에서 북한이 경험하게 될 환의 내용이므로 이를 실성 있게 측

하기 해서는 동유럽 국가들과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체제 환의 경험이 주

요 사례 연구 상이 된다. 그런데, 체제 환이라는 거 한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환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의료보장의 체계

제도 용에서의 변화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변수로 제한하여 연

구하 다. 한 사회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욕구와 기존의 제

도 형태로는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변수를 찾고 이들이 의료장제

도 운 에 어떻게 향을 것인지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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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이 선택하게 될 의료보장의 형태를 단순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의 표 인 형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므로 본 연구의 상이 되

는 의료보장은 가장 직 인 제도체계인 공공 의료보험 의료보호에 한정하

며, 통일 한국에서 부분 으로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민간 의료보장은 연

구범 에서 제외한다.

2. 체제 환의 사회 비용과 응

1990년 이후 기존의 국제 계는 근본 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1991년 소련

의 해체는 곧 공산권 국가라는 정체성의 복으로 이어졌고 소련을 심으로

얽 져 있던 모든 정치․경제 연계가 와해되어 공산권 국가간의 경제체제

체가 일시 으로 무 지는 것을 경험하 다. 북한 역시 1980년 이후 경제 계

가 소련에 상당히 의존 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련의 붕괴가 북한에 충격

은 상당했을 것이며 한 에 지, 식량, 자본재 등 요한 기 원료들의 공

국이었던 동유럽의 경제 침체로 인해 공 단 사태에 이른 것은 북한 내

경제 운 에 치명 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통일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평

가하는데 상당부분 공헌하 다. 이러한 향 하에서 통일 후의 북한 사회 내의

변화에 주시한다면 동유럽 국가의 변화와 응, 통일 독일이 경험한 문제와 그

처는 통일을 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정보와 도 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체제 환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

비용을 설명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측

하고자 한다.

2.1. 체제 환의 내용과 사회 비용

2.1.1. 체제 환의 개념과 내용

'체제 환(transition)'은 주로 정치 측면을 심으로 논의되는 주제 다.

그러다가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경제 측면에서의 변화에 해 을

두고 연구되며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주제이다. 물론 본 논의는 이러한 정치․

경제 환이 그 국가에 사회 인 향을 직 으로 뿐 아니라 국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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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향을 다는 것에 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체제 환은 그 범 에 따라 ‘이 환(dual transition)’과 ‘단일 환(unitary

transi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환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 명과 같은 격한 정치변동이 계기가 된다. 러시

아와 동 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단일 환은 정치체

제나 경제체제 둘 하나만 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들의 개 의지가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이기동, 1997:37).

체제 환에 한 다른 개념 정의로서는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체제 환

(post-socialist transition)’과 ‘변 (revolution)’ 이라는 용어를 들 수 있다. 코르

나이는 내부 으로 사회주의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

제로 이행되어 가는 것을 ‘사회주의 체제 환’ 이라고 규정하 고, ‘변 ’은

다른 체제로 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체제의 가장 근본 인

특성에서 지속 이고 진 인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임강택, 2001).

어떤 나라에서는 변 이 개 작업을 통하여 진행되기도 하 는데 헝가리와 폴

란드가 그 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개 작업 없이 변 이 이루

어지기도 했는데 동독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1)

체제 환의 속도에 따라서는 진 인 환방법으로서 충격요법 방법과

진 인 방법이 있다. 충격요법 (shock-therapy) 방법이란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민주 인 정치 질서 수립에 필요한 주요 기본정책들이 일시 으로 결정 내

려지고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진

인 방법은 앙계획경제가 단계 인 개 을 통해 체제 환을 이룩하는 것, 즉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사회 기 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최

철, 1996:110).

이의 를 들면 동독의 체제 환은 통독 당시의 정치․사회 인 환경에 의

해 진 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진 인 체제

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진 인 방법을 선택하여 상당한 성공

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진 환의 동독은 그로 인

한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진 환을 시도하는 국가 역시 별다를 성과

1) 사회주의 체제 환에 한 보충 설명으로서, 라빈(M. Lavigne)은 개 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one-party), 단일한 국가소유제(one-property),

앙에 집 된 단일계획(one-plan) 체계의 일부를 부분 으로 교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빈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개 작업이 ①공산당의 통제력 완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②국가소유의 독 완화를 통한 소유제도의 다양화, ③시장 요소의 도입을 통

한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는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고 설명한다(임강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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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코르나이가 규정한 ‘사회주의 체제 환’은 앞서의 단일 환의 성격과 유사하

며 ‘변 ’은 이 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 내의 경제 환

혹은 정치 환이 단일한 형태로 일어난다 해도 결국은 사회내의 각 구조

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변 혹은 이 환은 그 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향은 매우 격하면서도 클 것이다. 이것은 환의 속도

가 진 인가 혹은 진 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환의 향은 동일한

결과를 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환 국가들은 경제개 으로 인한 정치 비용을 크게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 비용들은 다시 경제개 에의 부담으로 환류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환 국가들은 정치체제를 할 수 있는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체제 환 략의 선택이 불가피하다(이기동, 1997:38). 이것

은 상 으로 경제 환에 주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발 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인데 결과 으로 체제 환 과정에서는 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

고 사회통합의 유지를 목표로 하여 환을 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제 환의 성격을 그 범 와 속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만 공통 인

환의 내용,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직 으로 향을 주고받게 될 것은 역시

경제 체제의 환이다. 경제체제의 환 속도에 해서 보면, 진 체제 환

은 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 환에 따라 요구되는 경제자유화, 구조

개 안정화정책들을 짧은 기간에 면 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진

환은 이들 정책들을 단계 으로 시간을 두면서 진 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환에 해 지 하 듯이 체제 환 속도에

있어서 진 이냐 진 이냐는 경제 논리 이슈로 출발되었기보다는 정치

논쟁으로서 출발하 다. 실제 진 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경우나 표

진 인 환국가인 폴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체제 환을 해 유사한 정책

들이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신용도 외, 2002:

248).

기술 인 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행은 략 다음과 같은 정책

의 변화에 기 한다.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 자유화, 사유화, 노동시장의 개 ,

은행제도의 개선, 세제개 , 법률개선,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등이다. 그러나 문

제는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짧은 기간 안에 부 실행될 수 없다는 이다. 아무

리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시장경제로 유도하려고해도 자본과 인력의 부족, 사회

주의 성의 지속, 노멘클라투라 계 의 항, 노동조합, 지지기반의 취

약 등 체제이행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 다. 즉, 개 의 기에는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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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개 에 한 낙 론은 상당한 도 을 받았다(최 욱 외, 2002:11).

체제 환 과정에서 요한 변화 내용 하나가 조세제도의 변화 재정상

태의 변화이다. 이것은 변화의 크기도 요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화 자체가 체

제 환의 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체제 환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

립하는 것이며, 그 구성요소로 소유권 측면에서의 공고부문의 역할 재정립과 자

원의 배분 활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재정립을 들 수 있다. 자가 사유

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조세와 재정의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고 정착시

키는 것이다(최 욱 외, 2002:18).

다양한 체제의 환 형태와 과정에서 단지 경제체제의 환의 심 즉, 시장

경제의 기능이 최 한 신속히 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목표가 멈추지 않아

야 한다. 체제 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 인 부담과 부

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공통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발 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극 인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상은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변화이다. 통일과 련하여

북한은 어떤 변화체제,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재 북한 사회 내에서 진

행 인 외 경제 개방, 경제체제의 일부 수정이 통일 이후에 어떤 형태로

향을 것인가? 무엇보다 동유럽 국가들과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체제의 역

사를 가진 남한과 통일한다면 경제통합을 포함한 체제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환 뿐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단 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구국가들의 체제 환

사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형태

가 독일과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해서는 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용도 외, 2002:245), 독일은 체제 환과 경제통합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된 사

례로서 북한의 체제 환과정을 다른 동유럽 지역보다는 동독지역에서의 경험

의 성격에 더 가까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 체제 환과 남북

한 경제의 통합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는가에 따라서 이에 한 응과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에서 통일 이후의 북한의 체제 환은 앞서 논한 개념 이 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통일까지의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 으로 남북한 통일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의 체제로의 통합은 한 서로

다른 체제로 변화시키는 변 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환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 인 것이라면 그 이후 사회의 운 에 있어서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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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훨씬 많아진다. 단순히 경제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치 불안정, 그로

인하여 민생이 뒷 이 되거나 우선순 가 완 히 려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2.1.2. 체제 환으로 인한 동유럽의 사회 비용

경제체제 측면에서 탈 사회주의 체제 환을 하는 국가 들 에서 정치

체제 환과 맞물려 환을 리하는 국가들의 사례는 통일 이후 북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따라

서 러시아나 국보다는 동유럽 동독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 비용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하거나 최소화하고

한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는 안을 미리 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체의 각 분야에서 발생한 환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분류하면 크

게 경제구조 측면에서의 사회 비용, 인간 개발(혹은 인 자원) 측면에서의 사

회 비용으로 나 수 있다. 먼 , 경제구조 측면에서의 사회비용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동은(1997)은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비용과 같은 의미로 ‘ 환비용’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 환이든 진 환이든 환 략과 상 없

이 사회비용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 다. 환비용이란 표 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 투자 축, 생산성 하락, 실질소득 감소, 실업증가 등을 들었다. 그

에서 실질소득과 실업을 환비용을 측정하는 표 지표로 활용하 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의 물질 , 심리 상태의 변화와 가장 한 련이 있기 때

문이다. 실업은 체제 환 국가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국가가 직 운 하던 기

업들의 매각 민 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민 화된 기업들의 부실 운

과 실패로 인한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실업이 증 하 다.

민간부문 고용이 실업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규모가 작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과 재정의 부족, 둘째,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미

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 상승, 셋째, 높은 사회보장 부담 은 신규

고용을 소극 으로 만들었고 넷째, 노동자의 이동성이 낮아서 실업이 높은 지역

에서 낮은 지역으로의 노동력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들 수 있다(조

동호, 1997:52).

각국의 공식보고에 의한 실업률을 보면, 환이 시작된 시 이 에는 실업

이 없다고 보고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공식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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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다. 여기서 더욱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체제 환 기에 실업이 격하게 증가한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1991

년의 불가리아, 1992년의 리투아니아, 1991년과 1993년의 폴란드, 그리고 타지키

스탄 역시 실업률이 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환이 시작되고 기 5년 사이에

증한 실업은 그 이후에도 하게 감소되는 국가는 없고 증가된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각국의 공식 보고에 의한 실업률(1990-199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아르메니아 … … 3.5 6.2 5.6 8.1 9.7 11

불가리아 1.6 10.5 13.2 16.3 14.1 11.4 11.1 14.2

에스토니아 … … … 5 5.1 5.1 5.6 5.4

카작스탄 0 0 0.5 0.5 8.0 11.0 13.0 13.5

키르기즈스탄 … 0 0.1 0.2 4.1 5.7 7.8 7.5

라트비아 … … 2.3 4.7 6.4 6.3 7.2 6.7

리투아니아 … 0.3 1.3 4.2 3.8 6.1 7.1 5.9

몰도바 … … 0.1 0.7 1.1 1.4 1.4 1.7

폴란드 6.3 12.2 14.3 16.4 16 14.9 13.6 10.5

러시아 0 0 4.8 5.7 7.5 8.8 9.3 9.0

타지키스탄 … … 0.3 1.1 1.7 1.8 2.8 4.7

투르크메니스탄 2.0 2.0 … … … 3.0 … …

우크라이나 0 0 0.3 0.4 0.4 0.5 1.6 2.9

출처: Kolodko(1999), Górniak(2000:161)에서 재인용.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경제격차가 컸던 동서독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이후 구동독 지역의 산업붕괴로 인해서 엄청난 노동시장의 혼란을 경험

했다. 통일 직후 구동독의 공식 실업률은 17%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구동독의 산업붕괴는 당 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통일비용을 래하 다.

사회안 망을 마련했음에도2)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의 실업률에 비해 항상

높았고 그로 인한 빈곤 문제와 사회환경 불평등의 문제는 강화되었고 이의

2) 이와 같은 높은 실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게 계산된 이면에는 잘 발달된 독일

의 노동 시장 기제에 기인된 바 크다. 를 들어 통일 기에는 단축근로시간제, 조기정

년제도, 직업훈련제도 등 모든 형태의 노동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실업자의 책이 마련되

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유지를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하 다(선한승, 1998:99).



112

해결을 한 사회보장비도 상된 이상으로 이 하게 되었다. 통일 사회에 한

동독 주민들의 기 를 실망시키게 되는 구체 상황 하나가 바로 실업이었

다. 실업은 한편으로는 박하게 ‘자본주의 인간’으로의 변신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신에 필요한 내 ․외 보상요인의 박탈을 강요하는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성우, 1997).3)

실업의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도 각 국가들에게

서 공통 으로 나타났다. 경제체제 환과 그 이후 진행된 생산의 축이 경제활

동 참가율 하를 가져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동구국가 등 불가리

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에서 1992～

93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 다(Boeri, 1995, 조동호, 1997:40에서 재인용). 그리고

실제 으로는 공식 인 통계보다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

율 하 요인으로는 첫째, 조기퇴직제도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둘째, 고등

교육기 으로의 진학, 셋째, 여성노동력의 퇴장 등이다. 특히 여성 노동력의 경

제활동 감소는 남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직장에서

탁아, 육아시설 등을 제공하 으나 경제체제 환 민 화의 진 에 따라 이와

같은 혜택이 감소하게 된 것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 여성 노동력이

감수해야 했었던 사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은 실업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사회

범주, 노동 빈민(working poor)을 만들었다. 이 문제는 환을 이행하고 있

는 모든 11개국의 임 역에서 흔히 나타난 것이었다. 환기 첫 5년 동안은

모든 역에서 임 의 하락이 일어났다(Górniak, 2000:161). 한 체불된 연 , 임

, 여 등의 GDP의 40%에 이르기도 한 카자흐스탄의 도 있다(UNDP, 1999).

실업만큼이나 생활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이 물가 상승이다. 실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함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

다. 폴란드는 개 이 인 198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40%를 기록하 으며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1989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00%에 달하 다. 루

마니아와 불가리아도 통화팽창이 심각한 수 이었으며, 개 이 시작된 후인

199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불가리아 334%, 루마니아 175%를 기록하 다(조

동호, 1997:22). <표 2>는 동유럽 국가 체제 환의 표국이라 할 수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의 계획경제에

의한 공 구조가 와해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응이 에 물자의 부족과 통화

3) ｢Economist｣(1998.6.18)에 의하면 통일 이후 5,510억 US달러의 공 기 이 동독으로 투

입되었으며, 이것은 연 기 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한 것으로 동독에 기여한 것이다. 그

럼에도 98년 6월의 동독의 실업률은 17.2%이었으며 이것은 서독의 2배 이상의 비율이었

다. 생산성은 1/3 정도 낮고 수출이 약화되고 동독회사들의 산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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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연말 비 상승률, %)

1989 1990 1991 1995 1999 99/89(배)

폴란드 639.5 249.0 60.4 21.6 9.8 63.1

체코공화국 1.5 9.6 56.6 7.9 2.5 3.7

헝가리 18.1 33.4 32.2 28.3 11.2 7.3

자료: EBRD; OECD, Economic Outlookm Dec. 1999. 명창식, 2001에서 재인용.

둘째로, 인 자원 혹은 인간 개발 측면에서의 사회비용을 살펴보자. UNDP

(1995)는 체제 환을 통한 변화의 네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 인 측면에서 환

의 비용을 규정하 는데, 변화의 과정은 먼 , 바람직한 경제 구조의 규정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체제 환 과정을 리하고, 이로 인한

환 비용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 지출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 비용

을 증가시키고 기업을 효율화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책임과 인 자본 양성에

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한 경제는 성장해도 노동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과도 련이 있다.

그리고 인 인 측면에서 환의 비용을 규정하면서 다음 네 가지 요인의 혼

합이라고 설명하 다. 첫째, 보건의료 체계의 지출 감소, 둘째, 가장의 소득 붕

괴, 셋째, 국가 행정체계의 괴, 마지막으로 심리사회 스트 스를 들었다. 불

안정, 가족 붕괴, 소외 등의 문제, 사망률의 증가 등도 부가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긴장 하에 들어가고 악화되는 것에

향을 주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럽 동유럽 즉 탈 사회주의 체제 환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 등에서 많은 진 이 있었으나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서의 손실은 심각해졌다. 기본 경제․사회 권리의 상실을 동반한

자유라고 볼 수 있으며, 에서 논한 실업은 물론이고 비공식 부문에서의 불완

고용, 공식부문이라도 임 이 보장 되지 않았으며 임 고용, 비공식부문

에서의 불안 고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UNDP, 1999). 환 이 의 포 인

사회보호 체계는 붕괴되고 수많은 기본 사회 서비스는 비용지불을 요구하거

나 부분 으로 민 화되었다. 민간 설비가 자본능력 있는 부유한 이들을 해

체되는 동안 공공교육과 의료 설비는 더 열등하게 되어 갔다.

UNDP(1999:5)의 보고서에서는 인 비용에 해 명확하게 규정하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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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로서 기 수명, 이환율, 빈곤-소득의 빈곤 뿐 아니라 인 자본의 빈곤

을 포함 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성차별, 교육 기회의 감소 등을 사용하여

각 국가들의 사회 비용을 설명하 다.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 인 결과는 부실

한 양상태, 체 출산 증가, 임 혹은 연 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성인 남성의 사망률 증가, 이혼 자살의 증가, HIV

련 질병의 증가, 한 이들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 아동의 빈곤, 유기, 고아의 증

가 등의 상을 나타냈다. 실제 으로 1990년 의 기 여명은 그 이 보다 낮

아졌다. 그리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소득이 노동에서 자

본으로 재분배 되어 불평등도가 상승하 고, 임 과 소득의 차별 확 역시 불

평등 가속화하고 이러한 상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에서의 근을 기 할

수 있는 인간 안보에의 심각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 다. 정 양, 건강한 생

활, 알맞은 교육에 한 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UNDP,

1999:7).

이러한 수 권리가 더욱 취약해진 집단은 이주자와 난민들이었다. 인구의 이

동은 사회보호정책의 기획과 실천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 으며 일반 으로

여러 형태의 사회보호 수 권을 갖지 못하는 새로운 계층이 되었다.

2.2. 사회 비용에 한 사회보장에서의 응

이상에서 설명된 환과정에서의 사회 비용에 한 사회보장 제도 로

그램의 역할과 기능에 한 논란이 있어왔다. 첫째, 집합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고, 둘째, 계획 경

제하에 있었던 기존 시스템과 환 이후의 로그램과의 갭이 형성외었다는 것

이다. 를 들어, 경제 주기에 비한 서구의 사회보장에 비해 인 이션과 실

업자 보상과 련된 로그램이 없었던 동 유럽의 사회보장은 그 처능력과

포 성에 있어서 실 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동유럽의 사회보장

은 필요를 해결하기 한 기본 인 소득 보장만을 목 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다고 할 수 있다(Fajth, 1999:423). 이런 에서 동유럽의 사회보장에서의 응

즉 사회보장 로그램들은 그 기능이 하되어 어도 환과정의 기에는

한 응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동유럽 국가들은 재정 기를 극복하고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한

필요 때문에 오히려 사회보장 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철회하 다. 한 과세 체

계가 이윤에서 개인 소득과 소비세를 근거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

정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은 감소하고 세 자 업은 증가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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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높은 사회보장 부담을 피하려는 고용주의 노력들로 재정 안정은 더욱 어려

워졌다고(Fajth, 1999:425) 평가된다. 를 들어 노동빈민들은 경쟁력이 없는 직

업을 가졌고 가족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고용인주들은 때

때로 이들에게 비 리에 임 을 지불했는데 소득세와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료 기여를 피하기 해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의 국가들의 반 인 발 에 기여한 것이 사회보

장제도 이다. 기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교육기회와 같은 인간 능력에 기반한

(human capabilities-based) 지표들이 다른 유사 수 의 국가들보다 높다면

(Fajth, 1999:425) 그것은 사회보장의 순기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의료보장제도에 향을 미친 사회비용에 을 두고 각 국가들이 의료보장

부문에서 어떻게 응하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동유럽 국가들의 응

체제 환기 동안 권 주의 정치로부터 민주 정치로의 환 혹은 계획 경

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환과 같은 문제에 비하여 사회정책은 상 으로 정

책방향이 불분명하고 진 이며 부분 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정책분야

에서는 경제정책에 비하여 과거와 연속성을 지닌 부분이 많다. 정책결정자들은

체제 환기에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존재하는 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시장체제의 환경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

이다(Götting, 1994:182, 오정수․정 택, 1999:22에서 재인용). 환기 사회정책

의 변화에 향을 주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탈 사회주의 사회의 제도의

변화를 한 기회구조에는 거시경제의 조건, 구체제의 제도 유산, 각 국가별

이념 지향성, 국내정치의 역학과 과정, 국제기구의 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의 향 하에서 동유럽의 사회정책의 환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의 일상 인 사회정책과는 다른 이 있다. 체제 환기의 정책 담당자는 일상

인 분배정책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의 기본 인 사항에 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환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제도 구분, 정책기능 수행자의 책임, 사회 여에서 공공과 민

간의 혼합, 생산과정의 험, 즉 실업에 한 책이 필요하 음을 의미한다(오

정수․정연택, 1999:22).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시장체제 환경에 응하

는 형태로 사회보장을 유지시킨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시작할 만한 사

회 여유 재정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제도를 성공 인 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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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림돌로 여기며 이를 수정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사회 항이 많았기 때

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환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체

산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득수

과 무 하게 거의 부분의 체제 환국에서 발생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이 지출․사회보장 련 지출의 비 이 상 으로 높아지는 것은 한

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주요 생필품에 한 가격보조, 높은 사회보장의

통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같은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보장의 수요가 출 하기 때문이다(최 욱 외, 2002:

128-129).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문제에 해 사회보장이 어떻게 응 하 는

가, 특히 사회비용으로 인한 의료보장에의 향과 아울러 사회문제에 한 의료

보장제도 측면에서의 응을 심으로 살펴보자. 1926년부터 소비에트 연방은

국민 보건서비스를 실시하 다. 치료, 입원, 처방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했

는데 이것은 다른 동유럽 국가, 서유럽에서도 용되었다. 그런데 서구의 국가

들보다 공공의료 지출은 차 감소하고 인 라의 발 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았

다(Fajth, 1999:420). 동유럽 국가들 간 유사한 기존 의료보장 시스템은 체제

환과정에서 변화의 직 장이 된다.

먼 , 헝가리는 1990년 부터 보건의료 체계의 개 을 시작하 다. 사회

보장체계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운 되었으나 국가 산 의존도가

무 크고 이에 따른 산의 제약은 보건의료 서비스 재원의 삭감을 래하

다. 한 사회보험 원칙이 아닌 일반재정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성격

과 다른 이질 요소가 포함되어 재정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기도 한 문제가 있

었기 때문이다. 개 이후는 국가는 보건 서비스의 직 인 행정으로부터 차

물러났으며, 직 인 행정의 기능은 1991년의 입법에 의하여 여러 수 의 하

기 들에 임되었다. 사회보장은 국가 산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 독립된 의료보험 기 과 운 기

이 설립되고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범 가 결정되었으며,

개인들은 월 소득의 4%(상한선 있음) 고용주는 18%를 기여하도록 하 다(오정

수․정연택, 1999:100). 한 1992년 일차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 이 시작되었고

의사들에 한 인센티 가 환자 수에 따라 주어졌다. 의료 인력의 민 화는

1992년부터 해져 1998년부터 의사들(주치의)은 자 업자들이 되었다. 불행

하게도 인센티 는 그 게 효과 이지는 않았다(Ferge and Tausz, 2002:186).

그런데, 최근의 평가를 보면 실업자가 증하여 의료보험의 기반이 취약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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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주들은 부담을 이기 해 피용자들을 비공식 으로 고용하여 보건의

료 재정체계를 더욱 비형평 이 되도록 만들었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경제

활동 인구보다 연 수 자나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지속 인 재정부족 상태

가 되었고(오정수․정연택, 1999:100-102), 인원 당 지불비용은 감소되었고 부정

거래는 더 증가하여 기여 시스템의 형평성은 약해졌다. 이것은 진 보

험료는 더 감소되었고, 정비례의 부가 인 기여만이 증가되고 개별 부담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헝가리의 보건체계의 미래는 불투

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보장의 개 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등이 유럽

에서 최악 상태이며, 질병 방에 우선순 를 부여하지 못하여 문제가 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는 체제 환 기의 보건의료 상태는 서구의 기 에 의

하여서도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으나 범 한 보건의료제도망은 료화되고

편 이었으며, 의료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효율을 추구할 동기가 결여되어 있

고 기존 제도의 기득권이 개 을 가로막고 있었다. 결과 으로 서비스 질은 하

락하고 환자 부담이 증액 되는 등의 부정 결과를 낳고 있었다. 체제 환이

일어나면서 의료보장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 다. 재정의 일부만을 정부 일

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인력 장비에 한 지원방식에서 치료에 한 지원방

식으로 환하 다.

그런데 보편주의 의료보험 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범 는

오히려 감소하 다. 보편주의 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하여

추가의 보험제도가 제공되었고 1993년 에 이미 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가 의료보험에 가입하 다(오정수․정연택, 1999:137-8).

폴란드도 다른 동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하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제 환 시기의 정부 산의 변화와 의료

의 민 화는 수많은 폴란드 주민에게 보건 의료의 이용을 불확실한 것으로 만

들었다. 낙후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산으로 받은 폴란드 정책 입안자들은 행정

비용 감소, 의료 문가들의 자 업화, 보다 효율 인 자원 배분 등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한 가운데 1990년 의 개 산은 보건복지부의 재정을 차

으로 삭감하 으며, 1994년부터는 병원의 침상을 10～20% 감소시키도록 추진하

다. 폴란드의 보건 정책의 장기 목표는 사회화된 의료를 지원하는 것에서 보

편 의료보험료를 통해 민간이 운 하는 보건 시스템으로 환하는 것이었다.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 는데 1995년까지는 보험료와 정부의 보건의료

조세를 통해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후에도 의료보험 시스템이

자립할 때가지 정부 산으로 계속 지원하 다(http://countrystudies.us/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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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시작된 경제 ‘충격요법’은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공산주의 시

하에서 익숙해 있던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보장 수 을 감소시켰다. 공해,

열악한 근무조건, 부족한 주택, 심리 좌 등을 주요 문제로 지 했는데 이는

불균형한 양, 열악한 경제 조건, 알콜리즘 등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의 열

악성을 그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체코 공화국을 보면, 1993년부터 사회복지 시스템 개 이 경제개

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반 인 ‘사회보장’을 시행하는 가부장 국가에서 개인

과 가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사회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시스템에

서는 퇴직보험이 주가 되는 사회보험, 빈곤선 이상이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이

들을 한 차별화된 보조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가 보조, 사회부조가 핵심이 되

었다(Illner, 1998:147).

그런데, 체코의 보건체계 변화는 덜 성공 이며, 환에 있어서 부정 인 결

과 하나라고 평가된다. 앙 집 화된 체계는 폐지되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독립 조직 형태가 다수가 되었다. 국가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신 보편

건강보험은 국가와는 다른 독립 인 보험회사의 향을 받는 형태가 시작되었

다. 공 되어야 하는 기본 서비스의 범 가 결정되지 않은 채, 비용은 올라갔

고 약품 등이 경쟁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일부 의료보험 회사는 재정 어려

움을 경험했고, 주요 병원은 부채가 커져 산한 병원도 다수 다. 의료 인력은

낮은 임 때문에 불만이 많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 분야를 떠났다(OECD, 1996;

Mat jů and V ceník, 1995, Illner, 1998:148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의 30여 년 동안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스타일, 공해, 보건교육의 빈약, 의료장비의 부족 등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불만족 상태에서 보다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받았던(Illner,

1998:162) 체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인구 층이 증

가하게 되고, 이것은 민간 보험회사의 운 에도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뿐 아니

라 역 선택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포 성과 질은 낮아지면서도 제도의 운

역시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국가 책임 하에 보

편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거스리며 체제 환 속에

서 시장경쟁 우선의 원리를 심으로 변화했기에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상황

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각 국가들의 응은 체제 환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와 실업 등에 해

하게 응하지 못한 것이 공통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체제에서의

정책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기 해 시장경쟁의 원리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도

환 경험 국가의 공통 이다. 반면 ․상층은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해서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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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 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임 소득자는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므로 사회

보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환과정에 있는 사회에 정 인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

하고 체 경향이 집합주의 해결에서 개인주의화된 해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Fajth(1999:433)는 이것은 경제 으로 볼 때 유용해 보이나 차별, 사회

불리함에 응하는 사회 분야에서 일반 으로 용하는 데는 정당성이 약하

다고 덧붙 다.

체제의 환 그리고 그로 인한 기 상태에서 삶의 질은 매우 격하게 변

화할 것이다. 그런데 삶의 질에 한 개념이 어떠한가에 의해 향을 받아 그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최 욱 외, 2002) 이들도 있다. 를 들면,

도시주민, 고 교육수 이 높은 사람들, 자 업자들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나

노인, 비숙련 노동자, 작은 도시 혹은 시골의 주민들은 나빠졌다고 평가하기 때

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류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의 질에

한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이들의 차이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체제 환 이

사회에서 이미 주변부에 있던 자들은 환과정에서 여 히 불리한 지 를 가지

며 환으로 인한 이익은 분배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사회 비용만 지불하는

계층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 논리로 진행되는 체제 환의 과정에서의 변화를 인 자본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환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약자를 더욱 약자화

하여 사회 으로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환 과정에

서의 문제에 한 응과 정책 형성에서 필요한 것이다.

2.2.2. 통일 독일의 응

통일 독일, 특히 동독의 체제 환 사례가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 함의 이

많은 이유는 체제 환이 체제통합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환으

로 인한 여러 문제에 응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체제 통합이라는 궁극 목

하에 이루어진 제도 통합의 성격을 한 가지고 있었기에, 이는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지역이 경험하게 될 변화 과정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동서독의 체제통합 이후 진 략을 채택하고 추진한 독일은

통일 이후 엄청난 통일 비용 부담과 사회경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평가받

는다. 이러한 략상의 실패는 서독정부가 동독 공산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유산을 면 히 진단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이기동, 1997:5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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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독 지역의 평균소득으로 산정할 경우 빈곤율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14.0 12.2 11.5 12.1 11.6

서독지역 10.5 10.0 10.0 11.1 11.1

동독지역 26.7 20.5 17.6 16.0 13.8

* 빈곤선은 서독지역 평균소득의 50%로 설정, 동독의 소득은 구매력으로 환산

자료: Wienand, 1997:56, 오정수․정연택, 1997:260에서 재인용.

독의 화폐가치에 한 과 평가로 서독 인들의 경제 비용 증 를 래하 고

진 인 사유화정책은 동독지역 내에 실업자를 양산하 으며, 동독의 노동자들

이 거 서독지역으로 몰림으로써 노동시장의 지역간 불균형 상을 래하

다는 사실은 많은 보도와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환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보장에서의 문제에 해 통일 독일은 어

떻게 응하 는가. 독일은 실업의 증가, 동서독 간 경제사회 수 의 차이,

증한 이주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보장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한 제도 통합

과정상의 문제가 환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 다. 특히 동독의 기존 의료 시스

템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환이 시작되면서, 환자들은 더 훌륭한 여를 원하고

의사들은 개업하기를 원하게 되어(Henke, 1990:354)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조정

이 요구되었다. 의료보장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보장 통합에 있어서 여 범 의 조정은 다른 부분보다 상 으로 어

려움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서독은 포 인

여를 제공하고 있었고 동독 역시 그 수 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

체가 되어 의료 여를 포 으로 제공하 기 때문이다.

서독으로 이주한 난민에게 일시 보호조치를 하 으며 서독 질병보험법에

따라 여를 제공하 다(통일원, 1993). 그리고 신연방주가 된 동독 지역에 공

자 을 투입하여 결과 으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589개의 새로운 시설이 가

동될 수 있었는데 최소한 공 투자자 의 20%가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조달되었고 연방정부가 80%를 부담하여 재정 원조가 이루어졌다(통일

부, 2003).

실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이들을 한 조치를 취하 는데

제 1차 통일조약의 내용을 토 로 하여, 종래 동독의 법규에 따라 의료보험에서

지 되었으나 서독 법규에 의해서는 의료보험의 여 형태에 속하지 않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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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동독 국가재정에서 지 하고 연 생활자들 한 의료보험에 가입되며

연 생활자의 의료보험료는 연 에서 의료보험으로 일 공제하 다. 한 동독

지역의 상설 아동보건소 시설투자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의하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충당하 다(손명세․이용갑․박종연, 1999:43). 동독 지역의 본인

부담 은 1992년 6월 30일까지 서독지역의 50% 수 으로 부담하도록 하 으며,

1993년 6월 30일부터 동서독 본인 부담 분은 동일한 규정을 따르게 되었다(오

정수․정연택, 1999:286).

통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운 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리와 련된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 되고 있다(이정우, 1997:50). 첫째, 국가의

일반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제도별로 독립 인 재원의 조달과 리가 이루어졌

는데, 이에 따라 개별 사회보장제도 재정운 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제고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노사 반부담의 원칙이 용되었으며, 보험료 수

은 서독지역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셋째, 동․서독 지역의 개별 사회보험제도

간 재정조정제도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통일 과도기 동안 동독지역 사

회보험제도의 자요인을 완화하 다.

결과 으로 통일 후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동독지역 의료보험재정 안정, 특히

수입측면의 안정은 실업자에 하여는 연방 고용청이 액을, 연 수 자에

하여는 연 보험자가 반을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라는 간 인 이 지출형태

로 인해 가능하 다(오정수․정연택, 1999:293). 이를 통해서 볼 때 의료보험 부

분에서 동서독 간 직 이 지출은 없었다고 하여도 자 해결과 재정안정을

한 정부의 다른 기 주체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의료보장 통합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며 한 가장 직 인 효과를 이끌어

낸 정책은 ‘병원재정조달법(Krankenhausfinan-zierunggestz)’에 의한 동독의 병

원 시설의 개수와 설립에 한 투자이다. 병원 시설 문제는 주정부 소 임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가 열악하여 연방정부가 이를 해 직 투자할 수 있도록 하

던 것이다. 한 주의 깊게 볼 것은 동독지역의 의료 인력수의 확보와 의료

서비스 수 을 제고하기 한 재교육을 하여 연방정부, 의료보험사, 병원 표,

의사 회 등 다원화된 비용부담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그 비용을 담당하 다는

것이다(배화숙, 2004).

동독 지역에 한 서독 혹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여주는 <표 4>에

서와 같이, 이상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동독 지역의 환과정이 동유럽 국가의

환 과정에서의 응과 다른 은 집 으로 지원 하 던 서독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가능하 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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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문제의 소지를 가진 상도 발견된다.

<표 4> 동독지역에 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규모(1991-1995)

(단 : 10억DM)

재정지원 내역 1991 1992 1993 1994 1995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지원

독일통일기

유럽연합 재정지원

사회보험간 재정지원

75.7

5.0

35.0

4.0

30.2

95.9

5.0

33.9

5.0

50.8

117.8

10.0

35.2

5.0

56.4

120.4

14.0

34.6

6.0

49.8

156.5

17.0

9.5

7.0

51.5

총재정지원액

순재정지원액

134.4

105.7

164.1

131.0

170.8

135.9

173.5

130.9

211.5

161.0

순재정지원액/서독지역 GNP 3.8 4.5 4.6 4.2 5.0

자료: Sachverständigenrat(1995).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 wicklung,

(이용하․이정우, 2002:129에서 재인용)

동독의 경우 통일 약 340개소의 일반개업의원이 1994년 말 약 22,000개소

로 증가하 으며, 치과의원은 약 450개소에서 약 12,000개소로 증가하 는데 국

가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던 지역에서 시장논리를 근간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가 단기간에 격히 확 공 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지역 불균등이라는

문제도 유발시켰다(손명세․이용갑․박종연, 1999:57). 그리고 동독의 병원 설립

과 보수를 한 지원은 직 이고 가시 인 효과를 가져왔고 시장경쟁 주의

병원개업은 수 확 에는 효과 일 수 있지만 역시 지역 불균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에서 의료 서비스에 한 근성을 상 으로 약화시키는 결과

를 래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와 앙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기 동안은 기본 인 형태로

개발된 사회복지 시스템과 완 고용을 렸다. 이 두 가지는 나름 로 한

삶의 기 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갑작스럽게 증가되고 체제

환 과정에서 여지없이 발생하게 된 빈곤은 몇 가지 요인들의 혼합으로부터의

결과이다. 앞서 논한 로 경제 기, 실질임 의 감소와 불평등의 증가, 량

실업, 비정기 인 임 과 연 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괴 등이 그것이다.

사회의 변 이라 할 수 있는 체제 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기 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의 지속 발 과 사회 안정을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

하기 한 필수요소인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데는 부분의 국가들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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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던 기능이 민간경제활동의 범주로 이양되면서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요인도 발생한다. 반면, 체제 환 는 체제 환 과정에서

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출소요도 발생한다. 실제로 계획 경제에서는

사후 인 재정 자도 거의 미미하여 큰 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 이었

으나 체제 환 과정에서 조세수입 기반이 빠르게 침식되는 것에 비해, 재정지출

은 조세수입의 감소만큼 빠른 속도로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되어 재정

자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체제 환 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해

사 이해가 부족하고 변화를 정확히 측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 자가 더

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최 욱 외, 2002:20).

재정 자 혹은 불안정은 이차 분배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이를 미리 측하고 방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 이 문제는 다시 사회복지를 한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형성하

게 되어, 구체제보다 나은 생활 여건의 보장과 생활수 의 향상에 한 국민들

의 기 와 상충하게 된다.

체제 환으로 이한 재정 수입 감소와 실업에 해 비교 잘 비하고 처

하 던 동서독 한 효과 인 제도 통합과 정책의 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

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통합이 해되기도 하면서 갈등이 상존해 있었

음을 감안한다면 시장경쟁 심의 정책과 재정삭감 주의 정책의 한계를 인지

하고 그에 한 응을 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부는 각 분야별 지출에서 경제 안정의 잠재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재정지출에 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를 심각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정안정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질도 요

하게 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보건에 한 지출이 단기 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수 이 낮은 것이 삶의 질과

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 으로는 사회 비용유발을 통해 성장에도 부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 욱 외, 2002:132)는 것을 인지하여 사회 투자와

리, 그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2.3. 통일 후 북한의 체제 환 내용과 사회 비용

통일 후 북한에서 경험하게 될 체제 환의 내용과 사회 비용은 유사한 상

황을 역사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동유럽과 동독 등의 실을 통해 측 할

수 있다. 체제의 개념에서 논하 듯이 북한은 변 의 성격이 강한 이 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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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체제의 변환을 심으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

다.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의 기본가치는 경제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들

이 기회균등이 실 되고 공정한 임 이 지 되며, 산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분배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고 환경보 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이 만족스러운 수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 서비스와 제도들의 조직 체계로서 복지경제체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를 해 북한의 사회경제체제의 환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최철 , 1996:27).

그런데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수 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 으로 한국보다 여건이

나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과 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경제가 후퇴를 면치 못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통일한국의 경우도 량의 실업사태와 인구의 격한 이동에 따른 혼란과

북한지역 노동력의 공동화, 남한의 주택, 의료 등의 사회문제 등으로 복지욕구

가 팽창하리라 상된다. 이것은 곧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가장 큰

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홍기 , 1999:382). 이를 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해 북한 체체의 환을 가정하고 그로 인한 사회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1. 실업과 빈곤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체제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재의 남북한 경제격차

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침체 등은 필연 으로 량의 실업사태를 불러 올 것이

다. 홍기 (1999:384)은 북한주민의 규모이동에 의해서도 실업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방하기 하여 통일 이후 일정기간동안 북한지역을 특별경

제지구로 설정하여 인구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효과가 높은 공공투

자를 통해 실업을 최 한 흡수하고, 장기 으로 북한지역의 산업육성과 직업교

육 등 물 , 인 , 자본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속한 통일 시에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북한정권의

변화 과정에서 상되는 북한지역 경제 붕괴에 따른 빈곤과 실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정책에 의하여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 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이 문제의 해결은 통일에 있어서 외형 통일을 유도하고 통

일 이후에 남북한 사회통합을 통한 완 한 통일 한국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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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책 과제로서 요성이 있다(강욱모 외, 2002:419).

그런데, 일정기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라도 공공 투자를 통한 실업 흡

수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남한에서의 실업문제 해결을 한 정책으로서

의 경험상 으로 성공 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실업문제

해결을 해서는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정책을 통한 실업인구를 한 단

순 해결책이 효과 이지 않다면 역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장기 인 정책인 필

요한 부분이다.

실업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기존 경제 수 의 격차에 덧붙여 빈

곤은 물론 상 빈곤까지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빈곤은 제 2, 제 3의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에서 실업과 그 결과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체에 요한 사회복지 문제가 될 것이다.

실 으로 고용여부 심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주가 되는

각종 정책에서 실업이 만연하게 되면 그 재원의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은 물론

이고 사회복지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 으로 확 될 것이기에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세부담을 여주어야 하는 상

인 빈곤층의 확 는 공 부조를 실시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에 역시 어려움의

원인이 될 것이다. 결과 으로 실업과 빈곤은 사회보장재원의 안정에 직 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3.2. 사회 환경 ․기회 불평등

통일 이후 사회 남북한의 경제․사회 인 실에서 비롯되는 차이로부터 유

발될 불평등 문제는 통합된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될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여러 형태의 불평등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도

록 기 될 것인데 통일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여러 사회 상을 집약

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은 ‘불평등 ’ 요소일 것이다.

국민생활의 평등화 략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

으로 남․북 주민생활을 특징짓는 사회 상 불평등 요인이 가장 큰 문제

로 부각될 수 있다는 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된 복지체계의 해결과제가

될 불평등의 요인은 ⓐ남북한 경제 실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남북한 사회의

부의 편재에 의한 불평등, ⓒ산업간 기술수 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 ⓓ인구학

기회불평등-연령, 성별, 가족상황, 자녀수, 문자격 등에 따른 불평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불평등’은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개되는 과정에서 처

음으로 동독인들이 당면하게 되었던 문제 다(김형식, 2000:186-187).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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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의료 등 사회 반 인 자원에 한 근성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 불평

등, 기회불평등의 문제 역시 빈곤만큼이나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근

원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회불평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체제에 한 개인의 부 응과 사회통합의

해는 체제 환으로 인한 표 사회 비용이 된다. 이것을 사회비용으로 보는

것은 단순 체제 환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체제 통합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남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다. 통일 이후 동서독이 기 했던 만큼 사회통합을 이루

지 못했을 때 자원 이 에 한 서독 지원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었으며

결과 으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심리 정서 문제와 함께 사회 불만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볼 때 통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체제통합을 포함

하는 체제 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비용을 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3. 량의 남하 이주 탈북자 입국

에서 논한 실업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는 결과 으로 북한 주민들

의 남한 이주를 래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증하고 있는 탈북자

들 인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입국하게 될 것이다. 경제생활 수

에서 남한이 일방 으로 높고 북한 지역의 사회발 을 한 인 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의 증가나 생활고는 자연스럽게 남한 쪽으로의 이주를 증가

시킬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빈곤문제는 비경제 활동계층으로 경제활동 계층에 의하여 피부양 상태에 있

었거나,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계층이 심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 빈

곤계층의 남한지역 이동규모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한 응 구호의 효율

성공여부에 달려 있고, 통일 후에는 남북간의 사회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에 한 제도 차이를 얼마나 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강욱모

외, 2002:421)

그런데 북한의 체제 환에서 동유럽 국가와 달리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 비용은 통일 비용이다. 기 리 비용, 경제재건 비용, 제도 통합 비용, 사

회보장비용 등이 표 인 이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 비용

의 내용과 첩되는 부분이 많다.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성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앞의 경제재건 비용이나

사회보장비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출의 결과가 사라져 버리는 소모성 비용

이 아니라, 나 에 열매를 거들 수 있는 미래지향 투자가치로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컨 북한 지역에 한 산업투자, 사회간 자본, 국토의 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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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은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른 남북주민의 화

합과 일체화가 곧 민족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

이 되기 때문이다(조민, 1997:123).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직 으로 의료보장제

도에 특히 통일 국가에서 남북한 지역에 동일하게 용하게 될 통합된 의료보

장제도의 형성과 운 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통일 직후의 북한 지역의 실업

률이 매우 높을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의료비 부담능력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할 때, 정부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의료보장방안

재원조달방안을 비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한 북한 의료 인력의 새

로운 보건의료체제에 한 응력 등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향을 고려하는 것은 통일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의 과제를 설정하는데 필수 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체제 환이 의료보장에 미치는 향

서로 상이한 체제의 논리 아래 배타 감정을 지속시켜 온 양 사회가 사회

통합에 이르기 해서는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면 한 노력이 필요

하다(임 진, 2000:110). 따라서 어도 통일을 논할 때는 체제 통합을 넘어서

궁극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표 인 문제와 련된

요인들을 찾아 그 향 계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문제 해결에 한 논의를 보

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료보장제도의 통합논의에 앞서 북한의 변화

가 의료보장제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3.1. 통일 한국에서 의료보장의 의의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정책의 개입 없이 자연발생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이며 정책 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조흥식, 2000: 225). 사

회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고통이 다수 일반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는 사회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효과 으로 이루어 갈 수 있

는 기제가 바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있어 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한 고려가 있어야만 제도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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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운 의 형태와 련한 요인을 찾을 수 있고 그 향 정도 이에 따른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경제․사회․문화 으로 이하게 다른 체제 속에의 응의 문제는 사회복

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체로 북한 주민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사회 약자들은 경제․사회 으로 다른 지원체계를

가지기가 어려우며, 이들에 한 사회복지 처가 미리 비되어 있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의 생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보건의료 부분은 비정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련 논의와 정책 실 이

상 으로 자유롭다고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과 함

께 교류와 지원을 한 재원 공 이 제도화되고 남북한 모든 주민이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형평성 있는 한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

릴지 모르는 상황이 시작되면, 향후 통일 국가에서 의료보장제도의 개발과 용

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 논쟁의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정책 목표에

따라 남북한 실태를 고려하여 개발된 의료보장제도를 실 하는 과정이 남북한

이 각각 가졌던 단 을 극복하고 복지 국가로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 후 하나 된 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 사회보장은 핵심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체계에서의 기본 요소로서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방에 요한 방법 혹은 분야

가 될 것이다. 통일 후 의료보장제도가 분단되었던 두 국가의 사회통합을 이루

는데 공헌한다는 이 첫 번째 의의라면 두 번째는 다른 사회보장제도, 다른 사

회복지 정책이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 라는 이 그 의의라

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보장은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 성의 원리에 따

라 공동체 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 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

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의 의미는 사회복지 에

서 볼 때, 건강의 요성은 무엇보다도 개인으로 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그리고 결과 으로 질병이 사람의 능력을 박탈한다는 에서 이

해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건강의 자원으로서 개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신체와 능력의 한 기능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요소

로서 건강을 생각할 때, 그것의 유익은 우선 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과 사

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에 있다(Erikson et al. ed., 1987:195).

인 자본향상의 이득은 다른 것에 비해 명확하며, 인 자본향상을 한 지출



129

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정책들의

지출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왜곡할 가능성이 어 효율 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제도의 발 과 정착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건강한 노동력으로 투입될 수 있

도록 하는데도 직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사회체제의 변

화 속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이 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이 많은 연구들

을 통해 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고용정책이 효과 으로

용되기 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에 응하고 필요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건

강의 확보가 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과 일자리의 확보는 공 부조 형태

의 지원을 차 감소시키며 장기 으로 볼 때 사회복지 재정의 격한 증가를

완화시킬 것이다(배화숙, 2004).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의료보장의 세 번째 의의는 인구 이동 억제를

한 기제라는 이다. 북한지역에서 의료 욕구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긴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보장을 정착시키게 되면 치료에서 혹은 사회보

장 불평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인구이동의 억제는 통일 이

후 사회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3.2. 체제 환 과정이 의료보장에 미치는 향

3.2.1. 의료보장체계와 의료의 특수성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을 남한에 용하면 사회보험형태의 국민건강보험

과 사회부조 형태의 의료 여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복지국가는 인간이

생애에 걸쳐 착할 수 있는 다양한 험과 함께 질병과 장애로부터 건강을 지

키기 한 의료보장 제도를 발 시켜 왔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개인의 불확실한

장래의 험을 확률 으로 측 가능한 사회 험으로 환하는 의료보험제

도를 도입하 고, 장애와 노령 등으로 경제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공 부

조 형태의 의료보호제도를 도입하 다.

의료보장이 주로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험

을 보험가입자 원에게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

담하고 개별부담에 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

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 부담 경감시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이다(김태성․김진수, 2002:263). 무엇보다 요한 의료보장의 목 은 국민

의 의료비용을 사회연 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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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

건 서비스(health service)를 제공하는데, 상병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포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의료제도의 종합 조직화를 제로 하여 사회

주의를 지향했던 국가 증심으로 채택되었던 시스템이다.

사회 어려움에 처하고 방하기 한 사회보장의 목 을 실 시키기

해서는 어떤 체제하에서 혹은 어떤 원리 하에서든 의료보장을 구성하는 각 요

소가 유기 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료보장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향을 주고받는 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의료보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을 효과 으로 시행하기 해 고려되어야 할 의료보장체계 구성요

소는 무엇인가?4) 의료보장체계의 각 요소가 어떻게 기능 하는가는 의료보장의

유형,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을(문옥륜,

1998; 양 민, 1999; 찰스 노만드, 1996; 이규식, 2002; Salloway, 1982) 토 로

정리하면 의료보장의 체계요소는 의료보장의 재원 조달과 배분, 의료 인력을 포

함한 의료서비스 달체계, 의료보장의 리체계, 의료 여 형태와 범 , 의사

결정에의 참여체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체제 환 과정이 통일 이후의 의료보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에 먼

의료보장의 각 체계에 향을 주는 의료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것은 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비용이 어떻게 의료보장에 향을 주는지

거칠게나마 그 경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의 일반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타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보건의료가 가지는 특수성은 의료보장이 정책으로 형성되거나 개

이 필요할 때 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의료보장 제도로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재화로서 가지는 특성으로는 첫째, 소비자 무지

곧 정보의 비 칭성,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 불규칙성, 셋째, 치료의 불확실

성이다. 공 측의 불확실성인 치료의 불확실성은 일반 국민에게 질병의 험으

로부터 조직 이고 체계 인 응을 유도한다. 넷째, 공 의 법 독 성, 다섯

째,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질병의 효과

를 이게 되며, 그 혜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혹은 사회 체에 돌아가

게 되는 우량재(merit goods)로서의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4) 이규식(2002)은 ‘의료체계’를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이용을 포 하는 데 련된 모든 것으

로 해석하며,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기 한 의료서비스의

생산, 소비, 분배에 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 , 기능 체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에서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체계는 상

당부분 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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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인데(양 민, 1999:26-32)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직 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보조를 통해 정

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사하게 되는데 반면, 방서비스 등을 민간시

장에 맡겨 놓으면 사회 편익을 최 로 하는 정량의 방 서비스는 제공되

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그 다면, 의료보장체계 각 요소에서 어떤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수요의 불확실성․외부효과는 의료보장 재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수요불확실

성․공 의 법 독 성 등은 서비스 달체계에서, 우량재로서의 특수성․ 물

여라는 특성은 의료보장 리체계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 비 칭

성․치료의 불확실성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 과 련되어져 있다. 그리고

재화로서 의료의 특수성, 다른 사회보장과 다른 물 여라는 특수성을 체

으로 반 하여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 으로 개입하기 해서는 정부의 역할

확 강화가 필요하다.

부분의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며 민간자율화

(Privatization)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시장의

민 화는 공 자간의 경쟁을 증가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계획된 보건의료제

도가 바람직하다(Maynard, 1993). 따라서 인력, 시설, 기술과 같은 보건의료자원

의 배분을 으로 시장기능에 일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정부 공공

정책의 주요 정책 상이 되고 있다. 의료보장은 건강유지를 통하여 국민 복지

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거의 무상

으로 다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2.2. 체제 환의 사회 비용이 의료보장에 미치는 향

남북한의 행 보건의료 실태가 통일 이후 의료보장의 문제에 직 으로

향을 주게 될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남북한 지역을 통하게 될 사회

변화로서 통일의 향, 특히 북한의 체제 환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의료보장에

직 인 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료보장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남북한이 각각 유지하고 있던 의료보장제도가 통일이라는 거 한 변

화의 과정 속에서도 의료욕구에 해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주민이 평등하게 나 수 있게 되면 주민들에게 사회연 를 실 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 에서도 의료보장은 남북한 통일에서 궁극 인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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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한 요한 제조건이자 도구의 하나로서 요한 제도라는데 이론이 없

을 것이다. 그런 에서 북한의 체제 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비용

이 통일 이후 의료보장에 어떻게 향을 미칠 것인가를 측하는 것은 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먼 , 경제활동 참가율 하를 포함하여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의료보장제도

가 어떤 형태로 운 되는가와 상 없이 의료보장제도 그 자체의 기반을 불안정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질 소득 감소와 실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을 격하게

하락시키고 아울러 의료보장에서 요한 체계인 재원조달 부문에서 치명 인

불안정을 가져오게 한다. 의료보장의 형태가 갹출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

회보험 형태라면 이로 인한 부정 향은 더욱 직 일 것이며, 의료보장제도

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형태라고 하더라도 정부 재정의 불안

정으로 인해 서비스의 안정 인 공 과 양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동유럽의 응처럼 의료보장제도의 리와 운 을 민 화하고 시장경

쟁 원리에 따라 운 하게 되면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문제는 개인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된다. 의료보장의 궁극 인 목 과는 별개로 지불능력 있는 사람

들에 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부담 능력이 없는 이들은 민간 의료 서비스

의 이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의 북한 지역의 실업률이 매우 높을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

의 의료비 부담능력은 매우 낮은 수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할 때, 통

일 정부는 주민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의료보장방안 재원조달방안을

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직후의 시기 동안 즉 환과정의 기에 격하

게 증가될 실업자와 그의 가족들을 의료보장제도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임시 인 응책 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 환경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로 인한 의료보장에의 향은 보

건의료 교육 의료 서비스에 한 근성의 제한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 참여 기회의 제한은 의료보장 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도 요하다.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반에 걸쳐 부

정 인 향을 것인데, 의료서비스의 공 에 있어서 지리 형평성, 비용 형

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환율 사망률의 증가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들 사이의 통합을 해하게 될 것이다.

한 남한의 의료체계처럼 병원 소유의 90%가 민간에 의한 것이고 의료보

장제도는 있지만 시장경쟁 원리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을 경우, 본인 부담의 비 은 높아가더라도 의료 근성 면에서 지역

불평등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직 으로 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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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가능한 빨리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선무라고 하는 주장(최 욱, 2002)을 그 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의료보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량의 남하 이주 탈북자의 입국은 노동의 공 과 수요 측면의 균

형을 일시 으로 깨뜨릴 수 있어 앞서 언 한 실업 문제와도 직 으로 연결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식 인 의료보장의 제도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

으로 제도권내로 진입하는 것 혹은 진입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들이 정규 인 소득을 근거로 하는 의료비용의 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시 으로나마 난민과 같은 불안정안 생활을

하게 될 이들에게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긴 한 의료서비스의 필요를 해결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 의료 서비스 공 비용의 문

제,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인 차의 문제 등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덧붙여, 북한의 체제 환은 동유럽 국가들에서처럼 경제체제 심의 환으

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인한 각 체제의 통합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에서 남한과의 의료보장제도의 통합 한 하나의 부담이 된다. 통합의 형태와

방법을 논외로 한다 해도 제도통합 시 반드시 필요한 북한 의료 인력의 재교육,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응력 향상, 남한과 동일한 수 의 의료 설비의 확보

등 의료 인 라 구축이 환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의료보장제도 운 과 형태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 이후 의료보장정책의 과제 측하는데 있어서 재 진행 인

북한의 상황 변화는 매우 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

는 것으로 노동계층의 임 인상, 의․식․주 공 제의 진 인 폐지, 공장․기

업소의 책임경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02년에 이루어진 7.1 경제개선

조치와 특별 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한 2002년 9월 12일 제

정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성격 변화에 지속 으로 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에 직 인 신을 가

져올 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기로 제시한 의

료보험의 구체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시 북한의 일반

제도에 해 역으로 향을 주게 된다 해도 재 북한이 안고 있는 의료보

장의 문제의 성격을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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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의 과제

북한지역의 체제 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도 앙계획경제체제의 유지를

통해 쌓여 온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체제 환 통

합이 북한지역에 미치는 경제 충격을 이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확립

과 기반구축을 통해 북한지역의 장기 경제성장을 진하고 남북한 소득의 격

차를 이는데 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신용도 외(2003:245).

경제체제 환의 형태에 있어서 한 가지 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사 국가

가 진 방법을 택하 다고 해도 모든 부문에서 진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체제 환 기의 경제조건이 진 방법을 택하도록 하

다고 해도 개별경제부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부문에서는 진 방법을 택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 부문마다 변화에 한 응 속도에 차

이가 있다는 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를 들면 자본시장의 응 속도에 비해

노동 시장의 응 속도는 상 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동호, 1997:23).

변 인 성격의 이 환이 될 북한의 체제 환에 있어서 요한 것은 정

치 상황이다. 환과정에서 개 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불만이나

반 에 한 응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 인 상황은 요한 요소

가 될 것이다. 국가의 응 방향성에 따라 경제체제 환의 형태나 속도를 결정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환의 성격에도 향을 직 으

로 미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 각 구조의 환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며 각 분야의 조정 가운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요한

함의이다.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사회 안정을 꾀하기 해 용하 던 통 인

사회보장의 체계는, 한 사회의 체제가 격히 변화되고 그로 인해 유지되고 있

던 각종 사회보장 기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나 혹은 그

환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 을 때 그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통 인 사회보장체계는 근본 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고

용이 안정 이며 한 장기 고용을 제로 하여 구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격

한 사회문제의 를 들면, 경제 공황, 재분배의 역량이 없는 인구의 다수가 빈

곤하게 되는 등의 문제에 효과 으로 처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은 체제

환이라는 격하면서도 포 인 변화로 인한 문제에 처하기 해서는 기존

의 해결방안의 틀이라는 시각을 벗어나 보다 폭넓게 문제의 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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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련 연구들 의료 달체계 지불제

도에 한 연구들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인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북한의 장

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달체계 보수지불제도가 어떤 형태인가를 검토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하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처방안을 모색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통일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실 , 그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하여 국가의 역할을 증

시키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문옥륜, 1993:490). 사회 약자를 우선 고려하

면서 보편 복지제도를 형성하는 평등의 가치와 사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연 가 의료보장제도를 통하여 실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공익

성을 감안하여 정부 역할이 증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재원조달, 의료공 ,

각종규제, 정보제공, 정책결정 긴 구호 기능 등과 련하여 지 의 남한에

서보다 정부의 역할이 증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으로 제안된

바(김한 , 1996), 비용 ․지리 근성을 높여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공

과 포 인 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남북간의 불평등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사회복지 가치를 실 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체제 환을 고려하면서 도출한 통일 한

국의 의료보장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를 도출하여 미리 비하는 작업은

통일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신속한 수립과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며 궁극 으로

남북통일의 목 인 사회통합의 수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여

기서 제시되는 과제는 통일 한국이 남북한에 용하게 될 의료보장제도의 목표

를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체제 변화로 인해 증가될 사회 약자들의 의료 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할 때 재원조달과 의료공 을 사회화시킨 북

한의 국 의료제는 서비스 상의 포 성을 극 화한 것이 장 이고 남한은

포 성은 부족하지만 여 충분성 면에서 질 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 체제 모두 의료보장의 지역별․사회계층별 불평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조

흥식, 2000: 31). 의료 근성에 한 불평등의 문제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자원

이 부족해지면 더욱 극단 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통일 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의료 근성에 제한을 받는 표 인 집단으로는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과 제 3국에서 입국하게 될 기존 북한이탈 주민들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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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들이 단기간에 유입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 사회 문제에 잖은

향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선한승, 1998: 135). 통일 후 의료보장제도가

재 남한의 사회보험 형태라면 이주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까지 한동안 의료

보호의 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소득으로 인하여 잠재 으로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아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이나 응 구호 욕구가 증하게 될

것이다. 그 다면 여 포 성에서 제약이 많은 남한의 건강보험제도는 이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곧 바로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기본

권리로서 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 근성에서 불평등을 더욱 강화

시키게 될 것이다.

이주하지 않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즉각 으로

없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에서 공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북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남한의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수

에 미치지 못하면 병원이나 의료 인력이 확보된다고 하여도 실질 인 근성

을 제한하여 북한 주민에 한 의료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 부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통일로 인한

사회 혼란, 부 응과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료 달체계로는 건강상의 불평등을 해결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긴 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의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의 과도기 장치

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남한 시스템으로는 북한 지역에서의 의료 근성

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측할 때 공식 으로 내세운 원칙의 측면에서

의료 근성의 형평성이 우월한 북한의 원칙을 최 한 살리는 것도 요한 방

향성이다.

둘째,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인 자원과 의료 여의 포 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정 인 제도 운 을 한 의료보장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원을 가 부담할 것인가에 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포함된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떠오를 요한 문제 하나는 의료 서비스 공

에서 여의 포 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이 각각 발 시켜

온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여의 범 가 서로 달라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을 어렵

게 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에 비해 남한이 상 으로

물 여가 포 이지 못하다는 것이 직 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의 범 를 인 으로 제한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한 개인의 재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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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증가하여 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사회통합도 해하게 될 것이다. 사회연 원

리를 충분하게 실 하지 못하여 의료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유럽의 체제 환 과정에서 볼 때 기존 사회주의식 의료보장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 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우선으로 하여 의료보장제도를

개 했을 때 단기 으로 비용의 감소로 인한 재정 감축 효과가 있었겠지만 일

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했고 의료보장체계에서 배제되는 이들

의 불만이 증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사회보험이 주가 되는 각종 정책들은 사회변동으로 인한 실업이 만연하게

되면 그 재원 형성이 어려워지며, 사회복지명목의 공공지출이 상 으로 확

될 것이기에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리고 과세부담을 여주어야

하는 상인 빈곤층의 확 는 공공부조를 실시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 시킬 것이다. 결과 으로 실업과 빈곤은 사회보장재원의 안정에 직 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기여나 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의료보험

제도도 외가 아닐 것이다. 통일 이후 사회에서 의료의 욕구는 증가하는데 그

것의 충족을 한 재원은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 후의 의료보장제도를 보험료에 거의 으로 의존하고 있는 행 남

한 의료보험의 형태로 할 경우 북한 지역의 경제 구조도 참조하여 보험료 징수

원칙 징수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와 공업부문에서의 실업의 문제만큼

요하게 보아야 할 은 1999년 재 농가인구 비 이 36.7%인 북한에서 경제

체제 환 과정에서 사유화를 거쳐 농업이 개별 소유화 되었을 경우 보험료 부

담과 리 문제는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진 이들은 사용

자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소득 자 업자와 실직자들의 실직 기

간 동안은 보험의 각출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부담을 가 시키

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제도의 경우는 재 북한의 무상치료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

부 산에 일부 의존한다고 하여도, 소득층이 확 될 것이며 실업으로 인한 소

득 단, 기업의 약한 경쟁력 등으로 인해 조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유럽 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감소의 경험을 통해서 확

실히 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의료보장을 포함해 각종 사회보장 제

도를 지원하는 비용 충당을 해 남한 지역의 과세율을 높이는 것도 사회 합

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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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보장의지불보수체계로서 남한의 행 별 수가제는 통일 한국에서

그 로 유지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른 형태의 비용

통제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행 별 수가제는 의료보장 재정 탄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의료보장 재정체계 즉 재원

조달과 배분에 한 반 인 신이 있어야만 통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면

서 환자에게는 정한 의료서비스를, 보험자는 장기 으로 안정된 의료보장제도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제 환으로 인해 긴 하게 발생한 의료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체계

를 비해야 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안정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공 하기 한

의료 인 라 구축을 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 후 의료보장제도 정착화를 해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면서도 긴

한 문제는 북한 지역에서 의료 인 라 구축 문제이다. 의료 인 라를 구축한다

는 것은 의료시설의 한 설치, 양질의 의료 인력의 배치, 그리고 기본 인

의약품의 충분한 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시 한 과제는 의약품의 충분한 공 이다.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게 되

면 지역의료체계가 건강증진, 방, 치료 역할을 효율 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문 의료 인력이라 하더라도 필수 의약품과 장비가 없으면 생산 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의료 인 라 구축을 해 장기 인 지원 계획을

세우고 효율성을 최 화 할 수 있는 구체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의료 인 라가 충분히 구축되기 에 있어야 할 응 구호에 한

책도 필요하다. 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비하는가, 의료인력

사회보장 행정 인력들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가 등에 한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다.

탈 사회주의 체계 환을 경험한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개 과정을

비교 안정 이고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동독 지역의 동력은 서독 혹

은 통일 연방정부 음을 볼 때 남북한 통일 이후의 남한에서의 역할에 한 보

다 실 으로 고려하고 통일 기 과 같은 책임 있는 지원을 한 비가 있어

야 할 것이다.

넷째, 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 약자를 더욱 양산하는 구조를 방지하

기 한 다양한 참여 시스템, 특히 의료보장과 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제도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 에서 심

각한 불균형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

면 제한된 공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서비스 수요자들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

지고 의사결정과정에의 향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시민운동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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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 서비스로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온 북한 주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더욱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일단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기에는 상 으로 부유한 남한과 민주

정치의 경험이 거의 없는 만성 인 빈곤상태의 북한은 극심한 불평등 계로

만나게 될 것이다(김형식, 1998). 새로운 사회에 한 응의 문제는 남북한 주

민 모두가 경험해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 으로 사회 약자 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북한 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만

드는 것은 매우 요하다. 체제 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의 문

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서 인 통합과 연 를 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통로나 기 으로서 사회복지기 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하

거나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달체계를 구성하고, 정보의 평등한 공유를 도모

하고 정서 ․심리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에서 통일 정부는 북한지역의 욕구를 드러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실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배화숙․박병 , 2002).

이상에서 제시된 의료보장정책의 과제는 통일 한국이 의료보장제도를 형성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용은 남북한

의 통일 방식이나 혹은 속도에 따라 그 구체 실 화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속한 방식으로 일 국가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남북한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의 차이가 큼으로 인해 단일 의료보장제도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지역의 변화로 인한 문제에 한 효과 인 처를 한 과도

기 제도 혹은 처가 필요하다. 를 들어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를

궁극 통일 한국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본다면 공공 부조 형태의 의료 보호를

기에는 확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차 의료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리 인 장치를 비해야 한다. 이 때 동일 소득 동일 보험료를 납

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유럽에서처럼 사회보장 부담에 한 기업의 회피

가 없도록 다른 노동 경제정책과 더불어 효율 인 리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혹은 완 한 단일 체제 단일 국가 형태의 통일 국가가 되기 이 과도기 형

태로 단일 체제 이 국가 형태 혹은 연방제 형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각기

유지하고 있던 의료보장제도를 상호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제도의 유사성을 확

하고 각기 가지고 있던 기능의 한계에 해 신속한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통일 이라는 면 국가 재구조화 시 을 통한 시 지를 활용하여 남북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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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제도를 넘어서는 신 인 의료보장체계에 한 도 을 한 연구와 교류

를 확 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기존에 남북한이 각각 유지하고 있던 의료보장제도가 통일이라는

거 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체제

환에 따른 사회 비용이 의료보장에 미칠 향을 고려하여 통일 한국에서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발 시키기 한 의료보장정책의 과제를 도출하 다.

동독을 포함하여 동유럽 국가의 체제 환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시사 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Jensen(2003:108)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장기 인 경제 환은 체계 인 거시 경제 개 을 수행

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개 들은 시민들이 지속 으로 그것을

지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시민들을 빈곤하지 않도록 방하는 것과 개 의

이익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개발 국가에서 경제개 을 완성하는

요한 요소이다.”

체제 환 국가들을 비교한 Jensen의 발견은 빈곤 주변의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개 의 높은 수 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탈공산주의 환에 우선하

여 사회경제 불리한 조건 를 들어 소득불평등, 빈곤 등이 경제개 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흔히 체제 환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열등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

월성을 기본으로 하여 방향 지워진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 혹은 서구 복지국

가의 사회 운 조정의 방식이 자동 으로 각종 문제해결로 이끄는 기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체제 한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반드

시 공헌한다고도 할 수 없다(Ferge and Tausz, 2002:197-8). 기존의 사회 약

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삶의 형태를 부인하고 격한 사회 체제의 환을 경험

하면서 더욱 증가하게 되는 사회 약자들이 무시되는 정책들은 제거되어야 하

며, 시장경제에서 경쟁 원리로 승리한 일부 계층에게 오히려 더 큰 분배의 몫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긴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체제 환이라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속성 때문에 지속 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찰하는 데도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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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게 된다. 체제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결과를 측하기 어

려우며 종종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인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임강택, 2001). 반 로 표 하면 체제

환으로 인한 재정 기, 긴 한 사회 수요, 정치 불안정 속에서 임시 이

고 단선 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책은 사회비용을 완화하는 응 구호 인 정책

이 되기 쉽고 환기를 거쳐 궁극 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로의 진입에 오히려

비효과 일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도 정부의 기능은 어도 단기 으로는 상 으로 강화될 가

능성이 높다. 를 들어, 공공재의 확충이나 북한주민에 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경제 질서의 조속한 확립, 낮은 실업률의 유지

등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견 하는 사안들이다. 한 노동문제의 안정, 남

북한 주민간의 사회 갈등, 북한지역에서의 정당의 확립 등은 경제 외 인 정

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최 욱 외, 2002:213).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기의 환단계에서 일시 으로 정부 역할을 확 하

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시 이면서도 빠른 정책 효과를 해

선별 이며 일부 상자 심의 서비스 로그램, 민 화 탈 규제화 등은 인

자원 측면 혹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지속 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보장은 특히 사회보장의 핵심 부분으로써 그 제도의 성공

여부가 미칠 사회 여 를 고려할 때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보장제도의 각각의 체계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체제 환으로 인

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서 개개인의 희생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궁극 목 으로 두고 새롭게 발생할 문제에 해 효과

이면서도 장기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제도 유형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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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단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사

회화되어 자라왔던 남북한의 아동들이 문화 괴리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

이다.

남․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로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

공교육이 아니라 통일교육으로의 방향 환이 필요하지만, 재 유치원 교육과정

부터 학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을 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제기된다. 통일 북한에 한 교육 자료의 부족, 통일과 북한에 한 지식 부

족, 교육내용 선정 범 설정의 어려움, 교사용 참고책자의 부족, 교육과정

주제와 통일 북한 련 내용과의 연결 문제이다.

최근에 여러 출 사에서 북한동화를 모음집으로 엮은 책들이 출 되고 있으

며, 통일이나 북한을 다루는 아동도서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

한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도서에 한 객 인 평가도 없이 아동들에게 소

개하는 것은 정서 인 면에서 다소 우려된다. 북한 동화의 내용 에 민주주의

와는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 내재되어 있거나, 아동도서들이 무분별하게 북한의

문화를 소개한다면 오히려 등학생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일선교사나 교육학자들을 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출 되고 있는

북한동화와 통일과 련된 도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목 은 등학교에서 용할 수 있도록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

화통일에 한 바람직한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활동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등학교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북한동화와 통일주제의 도서를 선별한다. 둘째, 동화

의 주제를 극 화할 수 있는 추후활동안을 계획한다.

인터넷 서 과 출 사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로 ■■북한 동화■■ ■■통

일■■ ■■통일교육■■등을 입력하여 북한을 소개하거나 통일과 련된 동화

18권이 1차 으로 수집되었다. 1차 수집된 동화는 연구자와 교육학과 국문학

공의 박사과정 2인에 의해 다시 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쳐, 등학교의 통일교

육에 합하다고 단되는 8권의 도서가 선별되었다. 선별된 동화는 ■■북한

동화 모음집■■,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친구 없이는

못살아■■,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

요■■,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사고뭉치 북한 박사■■, ■■반갑습

네다■■이다. 이들 동화를 매체로 등학생의 통일교육을 한 활동안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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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활동안은 등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

성되었는데, 개별활동, 모듈활동, 체활동을 심으로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 쓰

기, 퀴즈활동, 통일 포스터 만들기, 이야기 나 기, 북한 놀이하기, 남․북한 응

원가 만들기 등과 같은 내용들이다.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작

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친구 없이는 못살아■■, ■■북한동화 모

음집■■은 북한의 언어를 그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린이들도 북

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장 이 있다. 한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북한동화가 많기 때문에 남한의 어린이들이 별다른 이질감 없이 내용

을 이해할 수가 있고, 북한의 어린이도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동화가 히 다른 도 있다. 를 들어, ■■북한

동화 모음집■■ 일부분인 ‘목동과 선녀’는 이야기의 곳곳에 일과 노동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이 아동기부터 일과 노동을 강요하

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등학교의 교사 는 부모들이 이런 동

화를 어린이에게 들려 때는 북한은 술품이나 연극, 문학작품 등을 통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곧 국가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에 거리에서도 노동을 의도 으로 강조한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책을 읽고 난 후에 반드시 아동과 느낀 에 한 이야기 나 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남․북한의 차이 과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통일 주제의 동화를 이용

한다면 남한의 등학생들이 북한에 한 편견과 문화 괴리가 감소될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반공교육에 치 하여 통일교육이 엄격했으나,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동화를 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셋

째, 동화의 주제를 극 화할 수 있는 다양한 추후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넷째, 남과 북은 오랫동안 분단되어 언어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이 북한 주제의 동화를 읽게 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에 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일교육에 한

심이 높은 즈음에 본 연구는 등학교 장에서 실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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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과 통일에 한 심이 제기되고 있고, 1994년 김일

성 사망이후 탈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에서 탈북자와 연변동

포들을 쉽게 할 수가 있으며, 통일에 한 논의도 정치, 경제, 사회권뿐만 아

니라 교육계에서도 주요한 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유치원 교육에

서 학의 교양과목으로까지 확 ․시행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비한 학교 교

육과정이나 통일교육 로그램의 개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

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은 여 히 해결해야할 주요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민족통합을 이루는 인식과 정서 그리고 실천간의 상호

조직 인 근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념교육에 치 하 지만, 오늘에

는 민족 통합을 한 감성교육에 을 두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함이 필요하

다(김숙자 외, 2003a).

그러나 오랫동안 분단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사회화되어 자라

왔던 탈북 아동과 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들이 있다(민성길, 2000, 민성길, 2002; 이기 , 2002; 이순형, 1999). 그 이유

로 남한의 통일교육이 아직 제 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가 있다.

를 들어 일부 탈북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교우 계를 형성하는데 어

려움을 겪거나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소 ‘왕따’를 당하기 쉽기 때

문이다(이기 , 2002). 이와 같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

려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국민들의 편견이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이 알려질 경우에 이들을 무시하거나 불 하게 보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지니

면서 다르게 본다는 이다.

이를 토 로 살펴보면, 남․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로 한 민족이라는 것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공교육이 아니라 통일교육으로 방향 환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재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북한에 심 가지기■■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체계 으로 일선교사들이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제 활동과 지도방법에 한

구체 인 지침서 보 이 시 하다고 본다(지성애, 김숙자, 1998, 재인용).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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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경험하 다. 정치 , 경제 통일을 넘어서 문화 , 심리 통합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다. 통일이후에 동․서독 지방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동독지방 청소년들이 서독지방 청소년들보다 체제변화의 응에 더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긴장감과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rommsdorff, 1994;

Wagner & Sydow, 1996, 김혜온, 서 연, 이순형, 1999, 재인용).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

인 이질감을 해소하기 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

다. 즉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생활을 동시에

인정하고 각 사회의 가치와 특징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우택, 2002). 동․서

독의 청소년들이 보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 로 볼 때, 우리나라도 장차 통

일에 비한 교육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인 괴리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을 보면,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야

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들을 짐작할 수가 있다. 탈북 청소년들 에는 북

한과 남한의 문화를 잘 통합하지 못하고 남한의 노래나 놀이문화에 지나치게

극 으로 편승하려 하거나, 남한 청소년들의 차림새와 놀이 문화를 선망하면

서도 남한의 문화에 낯설어한다. 이와 같은 놀이문화에 한 괴리를 경험하

는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부 응 뿐만 아니라 문화 장애를 야기하게 된

다(이기 , 2002).

통일교육의 문제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지 되고 있다. 교사들이 통일

북한에 한 교육 자료의 부족, 통일과 북한에 한 지식 부족, 교육내용 선정

범 설정의 어려움, 교사용 지침서와 참고책자의 부족, 교육과정 주제와 통

일 북한 련 내용과의 연결 상의 문제이다(지성애, 김숙자, 1998). 무엇보다

도 통일교육을 해 교육활동안을 계획할 때, 일방 으로 한 쪽의 문화를 수용

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남한에서도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연구는 등학교에서 용할 수 있도록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화통

일에 한 바람직한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므로 북한동화를

비롯하여 통일과 련된 주제가 있는 아동도서들을 교육매체로 활용하기로 한

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요인의 향

을 받게 되는데 그 의 하나로 동화와 같은 도서가 정서 , 인지 발달에 미

치는 힘은 지 하다고 본다. 동화와 그림책은 아동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

는 교육매체로써 풍부한 삶의 경험을 제공해주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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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응할 수 있는

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에 의해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왔다(서미

옥, 2002).

최근에 여러 출 사에서 북한동화를 모음집으로 엮은 책들이 출 되고 있고

통일이나 북한을 다루는 아동도서들도 범람해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아동들의

정서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는 책의 요성에 비해 북한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도서에 한 평가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소 우

려되는 부분이 있다.

북한 동화에서 민주주의와는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 내재되어 있거나, 재

출 되는 아동도서들이 무분별하게 북한의 문화를 소개한다면 오히려 등학생

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선교사나 교육학자들

을 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출 되고 있는 북한동화와 통일과 련된 도서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통일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해

고심해야 한다. 동화와 같은 도서의 교육 , 교훈 가치는 문학작품을 통해 지

도하고자 하는 교육목 을 어디에 두느냐, 어떠한 책의 내용을 선정하느냐 는

어떠한 방법으로 책을 들려주느냐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2003

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그림책1)이 출 되기도 하 으나, 아직 이러한 자료들

이 체계 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북한동화와 통일

주제의 동화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

들을 통일교육을 한 교육과정에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에 해 탐색되어야

겠다.

북한 동화와 아동 도서들을 통일교육의 매체로 활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

은 장 이 기 된다. 첫째, 동화는 아동에게 가장 친숙하고 손쉽게 할 수 있

는 매체이므로 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비지시 이고 강압

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일교육이 가능하다는 이다. 셋째, 교사나 부모들도 손

쉽게 통일교육에 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문학작품들

은 계속 보 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아동이 자주 읽을 수가 있어 통일교육에

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한 활동안의 모색과 더불어 남

북한 통일에 비해 어린이들이 남북한의 사회․문화 이질감의 해소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1) 2003년도 삼성출 사에서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동화책’ 이 남북한에서 동시 출 되었

다. 그러나 이 책은 상태라서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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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등학교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북한동화와 통일주제의 도서를 선

별한다.

둘째, 동화의 주제를 극 화할 수 있는 추후 활동안을 계획한다.

2. 동화를 활용한 통일교육

성장환과 김 하(2001)의 연구에 의하면, 등학교 교사들은 북한과 통일문

제에 해 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나타났고, 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은 민족의 사회․문화 동질성 회복을 한 교육(64.9%)이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한 등학생들의 통일문제에 한 심도는 매우 조한

것(38.2%)로 나타났으며, 통일교육 련 수업 만족도에 해 응답자의 57.2%가

불만족을 토로하 다. 특히 수업진행상의 문제 으로 구태의연한 수업내용

(53.6%), 강의식 수업 진행(20.4%), 교사의 문성 미흡(19.6%)의 순으로 들고

있다. 통일교육과 련된 수업의 교재 선택으로 시청각 교재의 사용, 신문 등과

같은 시사자료의 이용, 진보 인 시각의 교재 사용이 선호되었다. 이를 토 로

살펴보면, 등학생을 상으로 생동감 있는 통일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매

체로도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최근에 북한과 통일 주제의 동화가 수 십여 권이 출 되고 있다. 동화란 말

의 가장 포 인 개념은 아동에 들려주기 한 환상성이 풍부한 이야기로 정

의할 수가 있다. 유형별로는 래동화와 창작동화, 환상동화, 생활동화로 구분할

수 있다. 래동화는 옛날이야기, 신화, 설, 우화, 미담 등을 뿌리로 하고 있는

문학으로, 흔히 옛날이야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창작동화는 작가의 상상

력으로 그려낸 환상을 표하는 환상동화와 일상생활의 사실성을 표하는 생

활동화로 구분된다. 아동은 환상동화보다 사실동화에서 등장인물의 행동, 장면,

사건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려는 반응이 더 높다고 한다. 환상동화는 아동의

궁 증을 래하여 탐구력과 상상력을 계발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실동화는 아

동들로 하여 등장인물과 자신의 경험에 한 공통 을 새롭게 인식하여 생활

태도를 정 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하다(강은진, 은자, 1998).

교육 장에서 동화를 매체로 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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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으로 하여 등장인물이 처한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문제해결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육에 활용되는 동화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동

들의 추론수 과 유사한 발달수 에 있고 주인공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서

감정이입이 잘되며 주제가 명확한 것이 좋다고 한다(이상 , 장 희, 2001).

아동에게 책을 들려주면, 어휘력의 발달과 같은 문해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

니라, 직 인 가르침보다는 이야기를 통한 간 인 방법이 더 동기화가 될

수가 있다. 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과 자신의 문제를 연 지어 동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를 제공받는다. 무엇보다도

동화는 아동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출 된 북한동화와 통일교육과 련된 도서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은 북한의 성

청년출 사로부터 과 그림을 받아서 국내의 모 출 사가 시 한 것이다. 이것

은 최 로 남북한이 동시에 출간한 그림책으로서 국내법의 많은 차를 거쳐

북한에서 국을 통해서 보내온 원고들이 검토되어 발간되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과 그림은 북한 작가들의 것을 그 로 실은 것이라 북한 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정진경의 ■■북한에서 온 내 친구■■는 등학교의 통일교육을 한 교재

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책의 의의는 남북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

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지에 해 을 맞추고 있다.

체 인 책의 구성은 문화 이해지(culture assimilator)라는 방법에 기 하여

남과 북 사이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례로 되어 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

람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 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 방의 행동의 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

방에 해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다. 북에서 온 친구 ‘ 남’이를 통해서 남한의

아이 ‘슬기’가 북한에 한 잘못된 고정 념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사실 으로

묘사되어 있다( 효 , 2003, pp.192-196).

분단의 아픔을 겪은 60 이상의 세 에 비해 요즘의 10 들은 통일에 해

다소 무 심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에 개 한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

며■■를 통해 은 세 들이 통일,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

것은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엄청난 문화의 힘이다. 통일주제의 다양한 도서

를 통해 통일교육 활동안을 계획한다면, 남북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며 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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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추후활동

동화와 소설, 동시와 같은 문학 작품들에 한 교육 , 치료 효과는 이

미 확인되었으나, 단순히 책을 읽기보다는 책을 읽은 후에 유아와 교사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미옥, 2002). 즉 통일교

육의 효과를 증 시키기 해서는 단순히 북한 주제의 동화를 읽는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동화의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추후활동(follow up activity)

확장활동(extension activity)이 필요하다.

표 인 추후활동으로 토론활동과 미술활동이 있다. 김 옥과 윤경선(1999)

은 토론활동을 효과 인 교수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문학작품에 해서 교사

나 부모가 아동과 나 는 질 높은 상호작용은 아동의 추론 능력 뿐 아니라 정

서 ․사회 발달을 도울 수가 있다. 북한 주제의 동화에 해서 이야기를 나

눔으로써 아동들은 동화 속의 일들을 간 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야기의 내용

을 자신의 매일 일상 속의 행동에 능동 으로 련짓게 된다(Vandenplas-

Holper & Others, 1988). 그러나 토론활동을 효과 으로 이끌어 나가기 해서

는 교사의 역할과 교실환경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집단의 크기가

아동의 언어 반응의 진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집단보다는 개별지도나

소집단 구성 시에 더 많은 언어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집단 화나 토론에 참여하는 집단의 아동은 5～10명 정도가 바람직하며, 아

동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둥 게 앉거나 반원으로 앉는 것이 당하다

고 한다.

교사는 토론활동에서 재자와 진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질문 체제를

갖춘 토론활동이 구성원들 간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자극한다. 즉 교사는

한 질문을 통해 집단원들의 사회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안내자의 역

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통일교육을 해서 교사는 ‘ , 아니오’와 같은 단순한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동들이 다양한 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개방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 이다(Haden, Reese와 Fivush, 1996). 특히 북한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를 읽은 후에 주인공의 동기와 감정, 상 방의

마음과 기분, 행동의 결과에 을 둔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효과

가 더 극 화될 것으로 기 된다. 토론활동이 극 으로 활성화되도록 효율

인 발문 개입을 할 수 있는 교사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숙령, 성

원경, 조인경, 1998). 즉 아동이 읽은 책의 양보다는 교사와 부모가 어떠한 방식

으로 책을 읽어 주느냐와 어떻게 토론 활동을 진행하느냐가 요한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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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을 부각시키는 수업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한편 유연수와 이양희(2001), 서미옥(2002)은 동화를 읽고 난 후에 음악활동,

놀이활동, 미술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도 효과 임을 보고하 다. 이밖에도

Bhavnagri와 Samuel(1996), Wilder와 Williamson(2001)도 동화를 읽은 후에 역

할연기, 미술활동, 음악활동과 같은 추후활동을 구성하 다. 즉 이야기의 주인공

이 되어 역할연기를 하거나 이야기의 주제를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활동

을 하기, 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야기를 나타내는 랩송을 만드는 음악활동을

하는 것이 주제를 더 강화한다고 한다.

특히 미술활동의 장 은 아동이 자기를 쉽게 표 하게 하고 언어 상호작

용을 보충할 수 있는 요한 활동이며, 외부세계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미술활동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도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체 학 이 참여하는 집단미술활동은 자발 인 력성이 요구되며 동료

와의 계나 교사와의 계를 정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진제가 된다고

한다(Ross, 1997). 이밖에도 Pardeck(1997)은 책의 내용을 묘사하는 꼴라쥬 만들

기나 동화의 주제를 묘사하는 그림 그리기, 책 속의 주인공을 비 나 진흙으로

만드는 기법 등을 제안하 다. 이러한 미술활동은 동화의 주제를 더 명확하게

아동에게 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북한 주제의 동화를 읽고 그에 따른 추후활동 방안

을 모색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부분의 연구가 아동의 사회 기술의 향상(서

미옥, 2002; 이효정, 1998; 최윤정, 이기숙, 1999; Anderson, 2000; Beaty, 2000;

Bhavnagri & Samuel, 1996; DeGeorge, 1998; Doll, 1997; Gross & Ortiz, 1994;

Honig & Wittmer, 1996; Mullen, 1999; Pardeck, 1997)이나 도덕성의 향상(김규

수, 안연경, 소성숙, 2002; 김명희, 김 옥, 2000)과 련된 동화를 읽고 난 후에

추후활동을 모색한 연구들 뿐이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주제의 동화를 읽고 난

후에 다양한 추후활동을 하는 것이 등학생들로 하여 동화의 주제에 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진제가 될 것으로 기 된다.

임 모(2002)는 등학생의 통일교육 지도방법으로 북한 문학작품을 활용하

기, 북한 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한 감상문을 쓸 것을 강조했지만, 구체 으

로 어떤 문학작품을 이용해야하는 지에 한 언 은 없다. 선행연구의 부분이

통일문제에 한 심도나 인식(김숙자 외, 2003a, 2003b; 이원 외, 2003; 최민

수, 김명화, 2003; 최민수 외, 2002)에 한 조사나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추병

완(2001)이 등학생을 상으로 재량활동시간에 용할 수 있는 구성주의 통

일교육 로그램을 시하고 있고, 김 하(2001)가 통일교육 교수모듈을 간단하

게 제시하 으나, 구체 인 교육활동의 개발은 미흡하여 장에서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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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동화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안이 계획된다면, 앞으로 통일교육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4. 등학교 통일교육 활동안

통일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아를 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한 로그램이나 교육활동안은 다수 보고

되었지만(김숙자 외, 2003a, 2003b; 이원 외, 2003; 최민수, 김 화, 2003; 최민

수, 김숙자, 지성애, 2002),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김 하, 2001; 임 모,

2002; 추병완, 2001)는 무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기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서 조작기에 해당되므로 아직 인지 으

로 미성숙한 단계이다. 따라서 논리 사고가 가능한 구체 조작기에 해당되는

등학교 시기가 북한과 통일에 한 체계 인 공교육이 시작되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통일 주역이 될 등학생들이 북한을 우리와는 별개의

시해야 하는 상이 아니라 서로 력하고 합리 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학교 2학년 1학기 바른 생활에 ■■통일의 길■■이라는 단원이 있다. 여기

서는 남북한은 한 조상을 가진 민족으로 살았고, 남북이 갈라지기 같은 땅이

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통일에 한 염원과 백두산과 강산의 풍경을 담고

있다. 2학년 1학기 ■■생활의 길잡이■■에는 북한에 사는 내 친구들,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에 한 심과 통일 염원 갖기 들이 실려 있다. 3학년 1

학기 도덕 과목 ■■한겨 한나라■■라는 단원에서는 우리 겨 가 휴 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는 내용과 충일을 로 들어 한국 쟁을

언 하고, 우리나라 땅과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4학년

1학기 도덕은 ■■겨 의 소망■■의 단원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

알기와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의지 기르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통일된 나라로 가는 길도 작은 한 걸음부터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학년의 도덕 과목 ■■평화통일을 하여■■는 통일이 반

드시 평화 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비평화 인 방법으로 통일

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측해 보고 있다. 한 평화통일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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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교류, 자유선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6학년 도덕 과목의 ■■통

일을 이루기 한 노력■■의 단원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한 노력에

하여 설명하고, 통일을 등산에 비유하여 계획, 비, 험, 그리고 정상에서의

성취감을 이야기하고 있다(손병선, 김창희, 조동 , 2002, pp.270-271). 그러나 2

학년에서 6학년까지 비교 많은 분량에서 북한과 통일교육에 한 부분을 다

루고 있지만, 통일의 상인 북한의 문화 인 측면의 이해는 다소 부족한 것 같

다. 한 등학생이 북한 사람도 나와 같은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기에

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내용들이 부분이다.

서미옥과 김 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놀이문화

나 즐겨 부르는 노래에서도 남한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최근에 한

류열풍이 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계기는 바로

문화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 화, 음악을

통해 한민국에 해 친 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랫동안 분단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매개체로

문화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유성호(2002)는 문학을 이용한 통일교육이 구체 이고 실

가능한 교수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완서의 단편 ■■그 여자네 집■■,

윤홍길의 편 ■■장마■■의 한 부분, 최인훈의 장편 ■■ 장■■의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난 시 의 폭력성과 민족사 비극성 그리고 평화통일의 당

성에 해 학습할 수 있게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 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남한의 문학작품을 통해 등학교 이상에 합한 교수학습방안을 구안하고 있

다. 한 문학작품을 읽고 난 후의 추후활동에 한 계획안은 없다. 서미옥

(2002)은 문학작품에 한 주제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토론활동이나 미술활

동, 게임 등과 같은 추후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

로 도서를 읽는 것도 요하지만, 도서의 주제를 심화할 수 있는 추후활동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등학생을 상으로 통일교육 지도방법을 제안한 연

구로 임 모(2002), 추병완(2001), 김 하(2001)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북

한동화와 통일교육에 련된 문학작품을 구체 인 교육활동 안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교육 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등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용한다면 그 효과가 더 증진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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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차 방법

5.1 연구 차

인터넷 서 과 출 사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로 ■■북한 동화■■ ■■통

일■■ ■■통일교육■■등을 입력하여 북한을 소개하거나 통일과 련된 동화

18권이 1차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1차 수집된 동화는 연구자와 교육학과 국문학 공의 박사과정 2인에 의

해 주요 내용이 분석되었다. 동화의 내용이 통일교육에 효과 인 주제를 명확히

내포하고 있는지와 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우며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가 으로 검토되었다. 1차 수집된 동화 에서 등학교의

통일교육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동화로 최종 으로 8권이 선별되었다. 구체

인 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선별된 동화를 심으로 동화의 주

제를 극 화 할 수 있는 교육활동안이 계획되었다. 교육활동안은 통일교육을

해 토론활동, 미술활동,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안된 교육활동안은

직 등교사 3인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연구 차를 구체 으로 제시하

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표 1> 1차 수집된 등학생용 북한과 통일주제의 동화책 목록

자(년도) 동화 명 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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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소개하는 동화책 1차 자료수집과 문헌연구

<그림 1> 연구 차

5.2 최종 선정된 동화 목록

<표 2> 최종 선정된 북한동화와 통일주제의 동화책 목록

자(년도) 동화 명 출 사

박 규(2001) 북한 동화 모음집 행림출 사

이상배(2001)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랑새 어린이

이재복(1992) 친구 없이는 못살아 산하

이재복(1997)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산하

이재복(1998)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산하

장수하늘소(2001) 사고뭉치 북한박사 웅진닷컴

정진경 외(2002)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우리교육

조 외(2000) 반갑습네다 랑새 어린이

<표 3> 동화의 주제 내용 분류

동화제목 주제 내용

북한 동화

모음집

북쪽에서 등학생들이 즐겨 보는 잡지 ■■아동문학■■에서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한 내용을 골라서 엮은 책이다. 북쪽에서

쓰는 표 을 그 로 사용하여 문장이 독특하고, 내용도 북한정서

를 많이 반 하고 있다.

북한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행해지는 놀이가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북한의 놀이는 부분 우리나라의 1950년 와 1960년

에 행해졌던 래놀이가 그 로 남아 있다. 삽화도 곁들여져

있어 더 생동감 있는 놀이모습을 달하고 있다.

친구 없이는

못살아

북한의 어린이가 읽는 동화를 엮은 첫 번째 이야기이다. 총 4부

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2

부는 ■■잘못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3부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죠■■ 4부는 ■■친구 없이는 못살아■■와 같

은 교훈 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등장인물은 모두 동물들이

다.



162

<표 3> 계속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북한의 어린이가 읽는 동화를 엮은 두 번째 이야기이다. 총 4부

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욕심꾸러기들이 벌을 받게 된다

■■는 내용이다. 2부는 ■■다 타고난 재주가 있다■■는 교훈

을 주는 내용이다. 3부는 ■■거짓말쟁이는 들통이 난다■■는

내용이며, 4부는 ■■자기 물건은 소 히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들이 이솝우화와 유사한 교훈을 담

고 있다. 학년에게 합한 동화이다. 동화는 북한 말을 그 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북한 말을 익힐 수가 있다.

6. 통일교육 활동안 개발

6.1. 동화명 : 조롱박과 쭈그 박

(1) 출처: ■■친구 없이는 못살아■■ 에서

(2) 용 상: 등학교 학년

(3) 거리

사슴은 처마 에 박씨를 묻어 부지런히 조롱박을 가꾸었다. 무더운 여름에

도 땀을 흘리며 물을 긷는 사슴을 보고, 그늘 에서 부채질을 하던 구리

는 비웃었다. 가을이 되자. 사슴네 집 높다란 지붕에는 크고 작은 조롱박이

많이 달렸다. 마음씨 착한 사슴은 잘 여문 조롱박을 따서 가마에 후에

이웃들에게 조롱박을 골고루 나 어주었다. 이웃들은 조롱박을 받은 후에

사슴이 무 착하다며 감탄을 했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던 꿀이나

떡, 갖가지 산열매들을 사슴네 집으로 가지고 왔다. 사슴네 곳간은 이웃들이

가져다 꿀, 떡, 과일로 가득 찼다. 이 사실을 엿보던 구리는 자신도 사

슴처럼 조롱박을 이웃들에게 나 어 후에 맛있는 산열매를 얻으려고 생

각했다. 그 이듬해 구리는 조롱박을 심었다. 그러나 게으른 구리는 박씨

만 심어놓고, 김을 매거나 거름을 주기보다 그늘에서 매미소리를 듣고 놀았

다. 가을에 박이 자랐지만 시들시들하고 여물지가 않았다. 구리는 서둘러

물 물 한 박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 어주었다. 그리고는 이웃들이 자신에

게 가져다 과일이나 꿀을 넣어둘 곳간을 크게 지었다. 이를 본 이웃들은

엉큼한 구리의 속셈을 알게 되었다. 날이 밝은 후 구리가 곳간으로 달

려가자, 그곳에는 구리가 이웃들에게 물박이 가득 쌓여 있었다. 구리

를 보고 이웃들은 지 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충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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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구리는 호미를 들고 일터로 나간다.

(4) 추후 활동

° 체 활동(학 체) : 북한동화를 읽고 난 후의 느낀 을 발표한다.

° 모듈활동(5-6명) : 동화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

° 체 활동(학 체) : 북한동화와 유사한 남한의 동화에는 어떤 것이 있

는 지 알아본다.

° 개별 활동 : 독후감을 쓴다.

(5) 기 효과

북한의 어린이들도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재미있는 동화를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동화는 게으르고 욕심이 많은 주인공이 나 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동화는 욕심이 많

은 주인공이 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 내용을 강조한다는 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6.2. 동화명: 가나다 지킴이

(1) 출처: ■■반갑습네다.■■ 에서

(2) 용 상 : 등학교 고학년

(3) 거리

통일이 되었다. 서울에 사는 주인공인 ‘솔빛나’는 학교를 표해서 몇몇 학

생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자매학교에 다녀왔다. 그 후로 평양에 있는 학생

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 그런데 우리 로 여져 있었지만, 편지의 내

용을 알 수가 없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무나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

이다. 솔빛나 반의 학생들은 오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아서 남북의 말이 달라

졌다고 여기고, 서로 함께 북한 말을 인터넷과 서 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모두들 북한에서 온 편지를 한 장씩 복사해서 모 까지 각자 알아오기로 하

다. 이러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솔빛나는 북한에서 온 친구의 편지를 무사

히 읽게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나다 지킴이’라는 우리의 한 을 지키

자는 뜻으로 모임을 만들고 발 식을 가진다.

(4) 추후 활동

° 집단 활동 : <표 3>의 북한 편지를 교사가 학 체에게 제시한 후에 아

동 들이 남한 말로 번역하도록 한다. 가 가장 북한 편지를 정확하게 번

역을 하 는지를 비교하고, 생소한 북한말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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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활동 :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쓴 편지는 체 학 원에게 발

표를 한다.

(5) 기 효과

통일을 비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잘 설

정되어 있으므로, 아동들이 동화 속의 ‘솔빛나’와 학 친구들처럼 남․북한의 언

어 차이를 합리 으로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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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에서 온 편지의

솔빛나야 안녕 ?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묵을 때 좀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가을에 희 학교에 가서 서울 구경을 할 기 에 부

풀어 있단다. 그 곳 인민 학교(a ) 학생들도 잘 있겠지 ?

오늘은 일요일인데 는 무얼 하고 지내니 ? 우리 아버지는 정무원(b )이

고, 어머니는 직장 세 (c )라 쉬는 날이지만, 우리들 성화에 낮 (d ) 일

모란 으로 가족 들모임(e )을 나갔단다. 어머니는 얼굴에 물크림(f )을 바

른 후, 분으로 진단장(g )을 하고, 손톱물감(h )도 쁘게 칠하셨단다. 나는

고운 동강옷(i )으로 치장을 하고, 모처럼의 나들이라 어머니를 졸라서 곽밥

(j )을 싸고 찬단물(k )과 가락지빵(l ), 설기과자(m )도 사 가지고 와서 부

모님을 따라갔단다. 아침에는 되는 로 남새무침에다 얼럭밥(n )을 먹고,

시 치국 마룩(o )을 후룩후룩 마셨는데도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는

모를거야.

이곳에 왔던 서울의 얘들을 만나보니 부분 연삽하고(p ), 우선우선한(q )

것은 좋은데 무 뚱뚱해몸까 (r ) 할 얘들도 많더라. 솔빛나 는 얼굴에

오목샘(s )이 있고, 짧은 바지 아래로 드러나는 다리매(t )가 늘씬해 외지

만 말이다.

날거리(u )가 무 더운 계 이지만, 하늘에는 더미구름(v )이 햇빛을 가려

주어 다행이었단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동기(w )에서 얼음 보숭이(x

)를 꺼내먹으면서 떼 비(y )에서 하는 그림 화(z )를 구경하며 보냈지.

- 이하 생략 -

<표 5> 북한에서 온 편지의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a 등학교 b 공무원 c 맞벌이 부부

d 오 e 소풍 f 로션

g 짙은 화장 h 매니큐어 i 투피스

j 도시락 k 냉 주스 l 도넛

m 카스텔라 n 잡곡밥 o 국물

p 싹싹하고 q 시원시원한 r 살빼야

s 보조개 t 각선미 u 날씨

v 뭉게구름 w 냉장고 x 아이스크림

y 텔 비젼 z 만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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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화명: 빛바랜 운동화

(1) 출처 : ■■반갑습네다■■ 에서

(2) 용 상 : 등학교 고학년

(3) 거리

탈북해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순득이네 집 거실, 텔 비젼 바로 에는 빛

바랜 운동화가 한 켤 가 있다. 여러 번을 빨아 원래의 색깔은 다 날아가고,

미처 날아가지 못한 푸른색이 은은하게 숨어있는 운동화이다. 나는 순득이

와 친해져서 스스럼없이 순득이네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그런데 거실에 놓

여있던 운동화가 궁 해서 그 이유를 묻자 순득이는 운동화를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 다. 순득이네 식구는 살기가 어려워 두만강을 건 연변 조

선족 자치주에 사는 큰아버지 에 가려고 하 다. 한밤 몰래 두만강을

건 는 에 물살이 무 거칠어서 아버지는 동생 순님이를 물가 쪽으로 힘

껏 던지고 자신은 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경비병에게 걸리까 “여보” “아

버지” 소리 한번 못 부르고 아버지를 흘러가는 강물에 맡겼던 것이다. 나

에 아버지의 운동화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순님이네 가족은

운동화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깊은 곳

에 뜨거운 그 무엇이 솟아올랐다.

(4) 추후 활동

° 개별 활동 : 탈북자에 한 신문 스크랩을 한다.

° 체 활동(학 체) : 탈북자에 한 기사를 하면서 자신이 느 던

을 이야기해 본다.

° 체 활동(학 체) : 주변에 탈북 아동이나 탈북자를 만난 경험이 있는

지 이야기를 나 다.

° 모듈 활동(5-6명) : 뉴스나 신문에서 본 탈북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우리나

라에서 응하기 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하여 이야기를 나 다.

(5) 기 효과

매년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지만, 이들이 남한에서 응하기가 쉽지 않

은 것은 사실이다. 남한 사람들이 이들에 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른 말투를 쓰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주인공 순득이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동화를 통해 남한의

어린이들이 탈북자에 해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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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탈북자와 련된 신문기사의

[2004년 8월 25일 동아일보] 에서 인용

“남한에 온 북한사람을 ‘탈북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를 찾아

온 동포일 뿐입니다.” “ 안학교 학생도 ‘탈학생’이라고 삐딱하게 바라보곤 해요. 공

부 외에도 배울 게 많은 곳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아 있던 남과

북 출신의 10 가 만났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청소년과 안학교 ‘미디어스

쿨’ 학생들이다.

이들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인 스스로넷이 19∼24일 마련한 ‘꿈터 로젝트’에서 형

제자매의 인연을 맺었다. 서울 송 청소년수련 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물건을 교

환하는 벼룩시장 행사 등을 가졌다.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쟁기념 . 10∼16세 북한 출신 청소년 7명과

16∼19세 안학교 학생 8명은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디지털카메라 셔터를 러댔

다. 군인 동상, 비행기 모형 등을 촬 하고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인터넷 홈페이지

에 올리는 과정을 배우기 해서다.

북한 청소년 김 림(가명·14)양과 박효리(가명·16)양은 남한생활에 해 “북한이 가

난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 ‘북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은 “학교에서 친구를 몇 명 사귀었지만 북에서 왔다는 소문이 돌자 거리를 두

더라”며 “북한 사람도 같은 민족인데 못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

고 말했다.

황수 양(18)은 “북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을 표 하는 데 서툴지

만 한국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다”며 이들에게 좀더 많은 심을 가져 것을 당부

하기도 했다.

이들은 24일 꿈터 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틈틈이 만나 화를 보러가거나 부족한

과목을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했다.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 쟁기념 을 둘러

보는 남과 북 출신의 청소년은 어느새 하나가 돼 있었다. - 략 -

6.4. 동화명: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6.4.1. 수박 따기 놀이

(1) 출처: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에서(p.18-31)

(2) 놀이 진행방법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주장을 가린다. 키 순서 로 차례차례 서서 앞에

있는 친구들의 허리를 단단히 잡는다. 이때의 맨 앞의 주장은 힘이 세고, 키가

크며, 행동이 빠른 사람이 맡고 마지막 수박이 되는 사람은 행동이 빨라야 한

다. 모습이 마치 수박넝쿨과 같다고 해서 ‘수박 따기’ 놀이라고 부른다.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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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마당을 빙빙 돌아다닌다. 양쪽 주장은 상 편의

꼬리수박을 잡거나, 앞사람의 허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되면, 수박넝쿨이 떨어

진 것으로 간주하여 놀이에서 지게 된다. 이긴 은 “와 수박 땄다, 만세” 라고

하고, 진 은 “아이고, 수박 떨어진다” 라고 말한다.

(3) 추후활동

° 체 활동(학 체) : 체육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아동들이 실제로 ■

■수 박 따기■■놀이를 한다.

° 모듈 활동(5-6명) : 북한과 남한의 어린이들의 놀이를 비교해본다. 지(4

지)에 놀이문화의 유사 과 차이 을 도표로 완성한다.

(4) 기 효과

이 놀이는 실제로 1950년 와 60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놀이라서 60

이상의 어른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다. 운동장에서 아동들이 실제로 놀이

를 해본다면, 남․북한의 놀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민족의 동

질감을 회복하며, 아이들 간의 력성도 증진될 수 있다.

6.4.2. 넘기 놀이

(1) 출처: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에서(p.62-69)

(2) 놀이 진행방법

북한에서는 소녀들이 새끼 을 쥐고 빙빙 돌리는 넘기 놀이를 많이 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노래2)를 부르며 넘기를 한다.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가 바 보

진손님 어서 나가 주세요.”

(3) 추후활동

° 체 활동(학 체) : 체육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 넘기 놀이■■

를 한다. 7-8명이 한 이 되어 어느 이 가장 많이 넘기를 하는지 시

합을 한다.

2) 이 노래는 1940년 와 1950년 에 우리나라의 등학생들도 부르던 것이다. 서미옥과 김

아(2003)에 의하면, 우리의 아동 놀이문화는 서구화 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놀이에서

는 우리나라의 통놀이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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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활동(5-6명) : 북한과 남한에서 넘기를 하며 부르는 노래를 찾아본

다. 우리나라에서 넘기를 하며 부르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교사 활동 : 교사는 넘기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오디오테이 로

들려 다. 한 북한 어린이들이 넘기를 하는 장면(방송국의 자료화면,

인 터넷 검색 참고)을 비디오테이 로 보여 다.

(4) 기 효과

넘기 놀이는 남한에서도 많이 행해지던 놀이다. 그러나 최근에 남한의 아

동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더 즐겨한다. 북한의 놀이를 통해 우리나라

1950년 와 60년 의 통놀이에 해 배울 수 있다. 한 다함께 학 의 학생

들이 넘기 놀이를 하며 력성을 증진시키고, 흥겨운 넘기 노래도 배울 수

있다.

6.4.3. 동화명: 알치기 놀이

(1) 출처: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에서(p.76-80)

(2) 놀이 진행방법

유리구슬 다섯 개로 알치기 놀이를 할 수 있다. 알치기는 바닥에 고무신 모

양으로 길쭉하게 그림을 그려 1번부터 6번까지 표시를 한다. 표시를 한 곳에 간

장종지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다. 알을 굴려서 1 → 2 → 3 → 4 → 5 → 6

→ 1까지 돌아오는 놀이인데, 먼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땅이 평평하

지 않고 경사가 불규칙하므로 알이 어떻게 굴러가는 지를 잘 가늠해야 한다.

(3) 추후활동

° 모듈 활동(3명) : 체육시간에 한 명은 심 이 되고, 나머지 두 아동들은

알치기 게임을 한다.

° 체 활동(학 체) : 북한의 아동들이 즐겨하는 놀이를 해 본 경험을 서

로 이야기해본다.

(4) 기 효과

이 놀이도 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해지던 놀이 으나, 요즘 아동들은

컴퓨터 게임에만 익숙해 있어 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이런 활동에 참여할 기

회가 없었다. 알치기는 세심한 동작과 집 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남자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다.



170

6.4.4. 동화명: 앞 뒤로 달리기 놀이

(1) 출처: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에서(p.90-94)

(2) 놀이 진행방법

이 놀이는 분단을 이루는 집단원 에서 2명이 짝이 되어 서로 등을 고

손을 머리 로 올려서 맞잡고 달리는 게임이다. 짝이 되는 두 어린이는 체격이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아야 한다. 호흡이 잘 맞아야 넘어지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다.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의 순서를 정하여 상 을 이길 수 있도록

략을 짜야 한다. 놀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종종 걸어라 뒤로 걸어라

종종 걸어라 빨리 걸어라

걸음을 맞춰 마음을 합쳐

우리 편이 이겨야 한다.

(3) 추후활동

° 모듈 활동(2명): 2명이 한조가 되어 체육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앞

뒤로 달리기 놀이■■를 한다. 우승을 한 모듈에게는 모두 박수를 쳐 다.

° 체 활동(학 체): ‘앞으로 달리는 놀이’와 ‘앞뒤로 달리는 놀이’에서 어

떤 차이 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 다.

° 체 활동(학 체): 이 놀이를 통해 모듈활동에서 어떤 이 필요하고

요한지에 해 이야기를 나 다.

(4) 기 효과 :

이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운동신경의 발달을 도와주며, 운동장 한 켠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이다. 한 2명이 력해서 달리기를 하므로 래간

의 교우 계도 증진된다.

6.4.5. 동화명: 왼발 뗐다 오른발 뗐다 놀이

(1) 출처: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 에서(p.96-99)

(2) 놀이 진행방법

다섯 명이 가 , 바 ,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술래가 된다. 출발선에서 다른

친구들은 깨 발로 출발하여 종착 까지 도착해야 한다. 출발선의 약 2미터 거

리에는 술래가 양 팔을 벌리고 지키고 서 있다. “자, 출발이다” 의 신호에 따라

네 친구들은 왼발 아니면 오른발을 들고 깨 발로 출발한다. 노래를 부르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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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맞춰 외발로 뛴다. 다리가 아 면 발을 바꿔 뛴다. 술래는 다른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리고 살펴본다, 친구들이 외발로 서 있거나 앞으

로 나아갈 때는 잡을 수 없고, 두 발이 땅에 닿을 때에만 잡을 수 있다. 술래는

행동이 빠르지 못한 친구를 지목하여 잡을 수 있다. 한발로 계속 서 있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두발로 서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잡을 자세를 취하며

따라 움직인다. 만약 모든 친구들이 무사히 종착 에 도달하게 된다면 술래는

다시 한 번 술래를 해야 한다.

(3) 추후활동

° 집단 활동( 체학 ) : 체육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왼발 뗏다 오른

발 뗏 다 놀이■■를 한다. 담임선생님도 함께 참여를 하여 아동들과 어울

린다.

° 모듈활동(5-6명) : 이 놀이와 유사한 남한의 놀이를 비교해본다.

° 집단 활동( 체학 ) : 이 놀이를 통해 느낀 을 나 다.

(4) 기 효과 :

이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운동신경의 발달을 도와주며, 운동장 한 켠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이다. 한꺼번에 다수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

므로 담임교사도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 쟁놀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논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6.5. 동화명: 무엇을 몰랐나

(1) 출처 :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굶주린 여우 세 마리가 한 그루의 돌배나무를 만났다. 먹음직한 돌배 알이

여러 알 달려있었으나 무 높은 가지에 달려 있어서 손이 닿지가 않았다.

이때 가까운 언덕에서 토끼 형제가 서로 힘을 합쳐 사이좋게 돌배를 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우들도 토끼들이 하는 로 탑을 쌓았다. 제일 몸이 실

한 뚱보 여우가 에 서고, 그 다음엔 불여우가 어깨 에 오르고, 제일 작

은 알록 여우가 맨 에 올라섰다. 첫 돌배 알을 딴 알록 여우는 돌배를 따

서 제 입에 먼 넣었다. 돌배를 먹는 소리를 듣자 불여우와 뚱보 여우는

화가 났다. 그러나 알록 여우는 돌배를 혼자서만 세알을 먹고 겨우 한 알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돌배는 불여우가 먹었다. 알록 여우는 세 알

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 알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은 불여우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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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내보내지 않았다. 맨 아래에 있던 뚱보 여우는 화가 나서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바윗돌이 있는 쪽으로 넘어졌다. 알록 여우와 불여우는 다치

게 되었고, 뚱보 여우는 이들의 주머니에서 굴러 나온 돌배를 주우려고 벼

랑 끝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알록 여우와 불여우가 다시 일어나 서로 돌배

를 가지려고 치고 받고 싸움질을 하다가 모두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4) 추후 활동

° 집단 활동( 체학 ) : 북한의 동화를 읽고 느낀 을 이야기 해본다.

° 개별 활동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

° 모듈 활동(5-6명) : 친구간에 우정과 신뢰가 왜 요한지 이야기를 나 다.

(5) 기 효과

북한의 동화도 이솝우화처럼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친구들과의 우정과 신뢰의 요성을 일깨워 주며,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게 된

다는 내용이다. 학년들을 해 교사가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을 확 해 칼라로

제작하거나 실물투 기로 보여 다면, 아동들의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6. 동화명: 정철이가 보던 그림책

(1) 출처 :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정철은 학교 도서실에서 우리나라 짐승들이 그려져 있는 새로 나온 그림책

을 하나 빌렸다. 정철은 조용한 개울가의 느티나무 그늘 에서 책장을 벌

컥벌컥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책장 하나가 찢어져버렸다. 그 때 ‘아 야

야 !’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림책 속의 꼬리가 짧은 노루가 지르

는 비명이었다. 정철은 놀라서 책을 던졌다. 정철은 풀밭에 납작 엎드려 있

다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앉자, 다시 책장을 벌컥벌컥 넘겼다. 이번에는 책

장에 그린 다람쥐가 허리가 아 다고 하 다. 정철이가 책장을 마구 넘길

때마다 그림책 속의 동물들은 아 다고 비명을 질 다. 정철은 이들에게 시

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책을 베고 잠이 들어버렸다. 꿈속에서 정철은 꿩

을 잡으러 가다가 비를 맞았다. 그런데 책 속의 동물들이 모두 달아나고 하

나도 없고 빗자국만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었다. 정철은 도서실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 책 속의 동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서 다람쥐를 만난 정철은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다람쥐는 정철이가 책을 무 거칠게 다루어서 책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고 말한다. 정철은 다람쥐를 달래어 책 속으로 들여보낸다. 계속해서 다른

동물들을 찾던 정철은 밤이 되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가 ‘숲 속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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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 병원에서 만난 동물들은 정철이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철이가 책을 함부로 다루어서 그림책 속

의 동물들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철은 병원에서 그

림책 속에서 빠져나간 동물들을 모두 만난다. 정철은 앞으로 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동물들을 모두 그림책 속에 다시 넣어 돌아

온다.

(4) 추후 활동

° 체 활동(학 체) : 동화를 읽고 느낀 을 이야기한다.

° 모듈 활동(5-6명) : 주인공 정철처럼 자신도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 다.

° 개별 활동 : 주인공인 정철에게 편지를 쓴다.

(5) 기 효과

물건을 소 히 다루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등학생들도 학용품을 잃어버려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도서실의

책은 소 히 다루어야 하는데도 여기 기 찢어져 있는 곳이 많다. 이 책을 읽으

면서 공 도덕을 지키며 공공도서 의 책을 내 물건보다 더 소 히 다루는 습

을 키울 수가 있다.

6.7. 동화명: 남이와 슬기

(1) 출처: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 에피소드 1 : 놀이공원

슬기(남한의 여자아이) 외삼 이 슬기네 집에 와서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다

고 하 다. 슬기는 남이(북한에서 온 남자아이)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

다. 놀이공원에 가는 길에 슬기는 북한은 경제 으로 어려워서 놀이공원이

있어도 많은 시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남이에게 놀이기구 타는 법

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놀이기구에 해 설명을 하 으나,

남이는 호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 에피소드 2 : 군 가는 삼

남이가 슬기네 집에 놀러갔는데 슬기가 훌쩍 울고 있었다. 그 이유는 놀

이공원에 데리고 갔던 외삼 이 군 를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슬기는 자기

가 무척 좋아하는 외삼 이 군 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마음 로 못 먹고, 덥

거나 추울 때 고생만 할 것이기 때문에 외삼 이 불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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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3: 슬기의 생일잔치

슬기의 생일날, 슬기는 남이와 몇 몇 친구들을 음식 으로 해 생일잔

치를 했다. 슬기 어머니는 친구들을 해 이것 것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시

켜주셨다. 남이는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다 먹느냐고 놀라워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남이는 음식 종업원들이 남은 음식들을 치우며 모

두 쓰 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4) 추후 활동

° 모듈 활동(5-6명) : 모듈별로 퀴즈활동을 한다. 교사가 아래에 제시된 에피

소드 1, 2, 3의 문제를 내고, 모듈별로 의논할 수 있는 10분간의 시간을

다. 모듈 표는 정답을 칠 에 는다. 정답을 맞춘 모듈에게는 ‘북한 퀴

즈 박사’라고 새겨진 명찰(별모양 ☆)을 달아 다. 교사는 무 정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게 생각하는지에 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

간을 갖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퀴즈활동을 하여 가장 많은 명찰(☆☆)을

받은 모듈이 승리하게 된다.

★ 에피소드 1: 남이는 왜 슬기의 설명을 재미없어 하 을까 ?

① 남이는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② 슬기가 남한 자랑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③ 북한에도 그런 놀이공원이 상당히 있어서

④ 슬기가 말이 많은 게 귀찮아서

≪정답≫ ③ 북한에도 놀이공원이 있다.

≪해설≫ 평양의 놀이공원은 남한의 놀이공원에 비해 시설 면에 있어서도 별

로 뒤지지 않을뿐더러 규모 면에서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

다. 놀이시설은 일본이나 체코, 불가리아에서 수입해서 휼륭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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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2: 남이는 울고 있는 슬기가 연약하고 이상하게 보 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① 북한에서는 군 에 가는 건 혜택인데 그걸 싫어하는 게 이상하다.

② 외삼 이 남자인데 무슨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다.

③ 쟁도 아닌데 군 간다고 걱정하는 게 한심하다.

④ 조 만 고생하면 우를 받을 수 있는데, 힘들다고 걱정하는 게 이상하다.

≪정답≫ ①, ④

≪해설≫ 북한에서는 군 에 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군 에 가기가 쉽지가 않

다. 군 복무기간이 13년이나 되는데도 군 에 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군 복무 에 당원이 될 수도 있고, 학에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징병제가 아니며 모병제인데도, 서로

군 에 가고 싶어하므로 남에게는 슬기가 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에피소드 3: 음식을 버리는 것을 보고, 남은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 을

지었다. 남이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

① 음식을 무 많이 시켜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② 자신이 나 에 그 게 많이 차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③ 생일 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④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어서

≪정답≫ ①

≪해설≫ 북한에서는 외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나 명 에 가족이 모여 시내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만 체 인구의 1%도 안된다. 한 우동 한 그릇의 값이 보통 사

람들의 6개월치 월 과 맞먹는다. 그러므로 음식을 남길 정도로 주

문해서 남겨서 버리는 일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5) 기 효과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북한에 한 선입견을 배

제하고 상 방의 행동을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의 아동들이

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지,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 다른 가치 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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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동화명: 그림 토끼들의 운동회

(1) 출처: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철호가 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있는데 자기 집 검둥이가 달려와 ‘ 장’이

왔다고 한다. 그 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그림 토끼’들이 운동회를 하니

구경을 오라는 내용이었다. 철호는 호기심으로 운동회 구경을 갔다. 운동장

에는 철호네 학 친구들과 상 생 나 형들도 모여 있었다. 운동장에는

토끼들이 가슴 에 철호네 학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달고 있었다. 토끼

들 에 제일 크고 똘똘하게 생긴 잿빛 토끼의 가슴에는 철호의 이름이 붙

어있었다. 모두 어제 숙제로 그려낸 토끼들이었다. 많은 토끼들 에서 철호

가 그린 토끼가 100m 경기와 장애물 경기에서 모두 일등을 하 다. 철호는

기분이 으쓱해졌다. 마지막으로 토끼와 토끼를 그린 주인이 함께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토끼들은 자신의 주인을 잘 찾아가

는 데 철호의 토끼는 철호를 보고도 모른 척을 하 다. 화가 난 철호는 앞

으로 나가서 “내가 철호란 말이야. 철호” 라고 말했지만, 잿빛 토끼는 아니

라고 하면서 철호의 형인 철남에게 달려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웃음보가

터지고 철호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토끼 그림을 그리는 숙제를 철호가 하지

않고 형인 철남이가 신 그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달수의

토끼가 일등을 하 습니다. 분해서 물을 흘리는 잿빛 토끼에게 철호는 미

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자신이 숙제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추후 활동

° 체 활동(학 체) : 동화를 읽고 느낀 을 이야기한다.

° 체 활동(학 체) : 자신의 힘으로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그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 모듈활동(2-3명): 모듈별로 <표 7>에 제시된 워크시트의 북한말 뜻을 알

아맞힌다. 교사는 A4용지 크기의 워크시트를 모듈별로 한 장씩 나 어 다.

<표 7> 북한말 뜻 알아맞추기 워크시트

북한말 어떤 뜻일까요 ? 북한말 어떤 뜻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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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한말 뜻 알아맞추기 정답

북한말 어떤 뜻일까요 ? 북한말 어떤 뜻일까요 ?

(5) 기 효과

북한의 등학생들도 우리와 유사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화이

다. 자신의 힘으로 숙제를 하지 않는 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므로 아동들

이 쉽게 공감할 수가 있으며. 즐겁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6.9. 동화명: 우정을 실은 밤기차

(1) 출처: ■■반갑습네다■■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남과 북한의 어린이 들이 모두 참가하는 3,000미터 남자달리기 경기가 열렸

다. 지난 평양에서 남한의 이는 북한의 ‘리동식’에게 패하 다. 이번에

는 꼭 우승하기로 결심한 이는 리동식을 견제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

면서 선두로 달리기 시작한다. 이는 마지막 한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내어

리동식을 제치고 일등으로 달리게 된다. 그런데 결승 이 보이기 시작한 시

에서 갑자기 완쪽 다리에 쥐가 난다. 이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으며

한쪽 다리를 질질 끌기 시작하 다. 이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

각되었다. 그런데 리동식은 결승 으로 달리지 않고 “최 , 힘내”하면서 격

려를 한다. 이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결승 으로 다가섰다. 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고 이는 정신을 잃는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선수 숙소로 돌아온 이는 오늘의 우승이 리동식의 양보로 얻은 것이라서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TV에서는 오늘 있었던 3,000미터 남자 결승 경기

에 한 보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리동식은 인터뷰에서 “ 는 오늘 경기에서

최 동무에게 졌습네다. 결코 우승을 빼앗기거나 양보를 한 것이 아닙네

다. 최 동무는 정말 잘 달렸는데 바로 몇 미터 결승 을 두고 갑자기 사

고가 생긴 일인데, 그 틈을 타서 우승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는 비로소 리동식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자는 한창 경기 에 리동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리동

식이 오늘 밤 아홉시 기차로 떠난다는 것을 보도하 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기차역으로 달려나간다. 두 어린이는 서로 다시 만날 때 멋지게 겨루

어 보자고 약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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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후 활동

° 체 활동(학 체) : 동화를 읽고 느낀 을 나 다.

° 체 활동(학 체) :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 남북한의 선수들이 동

시 에 입장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 다. 교사

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4년 올림픽 게임 때,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 하는 장면을 비디오테이 자료로 보여 다.

° 모듈 활동(5-6명) : 건 한 스포츠 정신에 해 이야기를 나 다.

° 모듈 활동(5-6명) : 남․북한의 응원가를 만들어서 연습해 본다. 각 모듈별

로 응원가를 발표한다.

(5) 기 효과

남․북한의 아동들은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

거나 배척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동화를 읽음으로써 북한의 어린이도

건 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정에 해 생각하게끔

하는 동화이다. 남․북한의 응원가를 만들어 으로써 통일에 한 염원을 증

시킬 수 있다.

6.10. 동화명: 북한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

6.10.1. 6월 1일은 ?

(1) 출처: ■■사고뭉치 북한 박사■■p.114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만화 주인공이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깬다. 하지만 오늘이 ‘6월 1일’이니

한 번만 달라고 한다. 왜 그럴까 ?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북한이 같다. 남한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 날’

이지만, 북한은 6월 1일이 ‘국제 아동 ’로 정해져 있다. 아동 에는 평양의

만경 유희장에서 평양에 사는 어린이와 여성, 외국인 어린이와 여성이 모

여서 술 공연과 체육경기를 한다. 그리고 각 도․시․군에서도 자 거 경

기, 통일 기차놀이, 활쏘기, 체조 등의 체육과 오락을 즐긴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아동 ’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부모들도 직장을 나간다. 남한

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기다리듯이 북한 어린이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

어서 이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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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후 활동

° 모듈 활동(7-8명): 모듈별로 통일주제의 만화를 그린다. 비물은 2 지와

자, 싸인펜이 필요하다.

° 모듈 활동(5-6명) : 모듈별로 통일주제의 포스터를 만든다. 비물은 4 지

1장, 잡지와 신문 스크랩, 크 스, 물감, 싸인펜 등이다.

° 모듈 활동(5-6명): 북한과 남한의 문화․생활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한

다. 2 지에 도표로 완성을 한다.

6.10.2. 우리들의 꿈

(1) 출처: ■■사고뭉치 북한 박사■■p.116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 희들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질문하셨다.

아이들은 제 각기 국가 표 선수, 과학자, 의사, 백 서라고 발표를 하 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여러 가지 인데 그 에서도 연기자, 가수, 모델 등 연

인이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도 가수나 화배우는 인기가 높아서 되고 싶

어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도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여러 곳을 자유롭게 돌아

다니는 직업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의사나 교수는 남한과 달리 월 이

어서 별로 인기가 없고, 탄 노동자는 월 이 많아도 힘이 들어서 싫어한

다고 한다. 그래서 운 사나 기 사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나 외화를

만지는 무역 실무자가 되고 싶어한다. 한 외교 이나 유학생이 되고 싶어

하며, 여자들은 식당 원이나 상품 매원과 같은 서비스업의 인기가 높다.

(4) 추후 활동

° 체 활동(학 체) : 자신의 장래 희망을 발표한다.

° 모듈 활동(5-6명) : 북한과 남한의 인기 직업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 모듈 활동(5-6명) :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이 인기가 높아질 것인

가에 해 토론한다. 한 새로 생기게 될 직업에 해서도 조사한다. 모

듈별 로 얻어진 결과들은 발표한다.

(5) 기 효과

■■사고뭉치 북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만화로 된 짤막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할까 둘째, 북한 사람들

은 어떻게 생활할까 셋째, 북한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넷째, 북한 말과 우리

말은 얼마나 다를까 다섯째, 북한은 어떤 술과 체육활동을 할까 여섯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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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떤 문화재와 지가 있을까 일곱째,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같

은 7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등학생들이 만

화를 통해서 북한을 알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하다. 통일이 된다

면, 어떤 직업이 성행할 지에 해 측해볼 수 있고, 북한의 문화에 해 폭넓

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10.3. 더기

(1) 출처: ■■사고뭉치 북한 박사■■p.62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오늘 쁜 내 짝 보람이가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 보람이의 찢어진 청바지

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쁘다고 칭찬을 하

다. 보람이의 찢어진 청바지를 보면서 어른들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찢어진 청바지를 만들어서 팔다니 양심 없는 행동이다.

(4) 추후활동

° 모듈 활동(5-6명): 남한과 북한의 다른 패션에 해 이야기해본다. 남한과

북한의 의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 체 활동(학 체): TV나 매스컴에서 북한의 의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야기 해본다.

(5) 기 효과

1970년 북한의 여자들은 흰 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즐겨 입었다.

1990년 여름, 북한에도 짧은 바지와 반소매 와이셔츠가 북한에도 등장했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주 사람들의 총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의 의상이

어색하듯이 북한도 남한의 의상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을 이해하게 해

주는 만화이다.

6.10.4. 평양과 서울

(1) 출처: ■■사고뭉치 북한 박사■■p. 169 에서

(2) 용 상 : 등학교 학년

(3) 거리

철우는 서울에 와서 꺼벙이와 함께 시내구경을 한다. 철우는 평양도 북한의

수도라서 사람이 많고 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꺼벙이에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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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그러나 꺼벙이는 믿지 못한다. 철우는 평양에는 아무나 살지 못한다

고 한다. 평양에 살려면 여러 자격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양은 교통이나 문

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평양에서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

실망을 많이 한다.

(4) 추후활동

° 개별 활동 : 인터넷 검색과 신문자료를 통해 북한의 주요 도시와 특징에

해 알아본다.

° 모듈 활동(5-6명) : 북한의 문화재에 해 알아본다. 문화재가 치한 곳을

지도로 나타낸다.

° 모듈 활동(5-6명) : 북한과 서울의 역사에 해 인터넷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 모듈별로 통일신문을 만든다.

(5) 기 효과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것을 출세한 것으로 여긴다. 평양은 북한의 하나

뿐인 특별시로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 고, 도시 심부에 동강과 보통

강이 흐르며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단군릉, 동명왕릉, 총 등 역사와

통을 보존하고 있는 도시이면서 북한의 교통,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심지로 발 하고 있다. 평양에는 만수 술극장을 비롯한 여러 개의 극장과

문화 술회 , 김일성 종합 학을 비롯한 주요 교육기 이 있고, 평양에서부

터 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도 운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평양시의 특성이 잘

드러난 락원거리, 비 거리, 창 거리, 천리마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아동들이

평양에 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북한에 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

가 된다.

6.11. 동화명: 목동과 선녀

(1) 출처: ■■북한동화 모음집■■ 에서 p.151-

(2) 용 상 : 등학교 고학년

(3) 거리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에 땅에서부터 오는 오색찬란한 빛이 비쳐왔다.

옥황상제는 땅 나라에 여러 번 다녀온 선녀를 불러 ‘빛을 뿜는 보물’을 찾아

오라고 한다. 선녀는 목동을 만나 ‘빛을 뿜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된다. 목동은 땅 사람들이 그 보물을 자기 목숨처럼 귀 하게 여기므로 가

르쳐 수 없다고 한다. 선녀는 보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목동을 따라 땅 나라에서 살게 된다. 선녀는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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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으나 목동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웠고 차츰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해가 몇 번 바 는 동안 목동과 선녀는 가정을 이루

어 살게 되었다. 선녀는 목동이 한 겨울에도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빛을 뿜는 보물’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자고 한다. 하지만 목동은 화

를 내며 하늘나라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

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가를 가르쳐 다. 선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일

을 하 다. 어느 날 목동은 선녀를 데리고 선녀가 그토록 찾던 보물을 보여

주었다. 오색찬란한 빛은 산마루 바 속의 굴에서 나는 빛 컵에서 나오

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선녀가 명령을 거역하고 땅에서

사는 것을 노여워하여 선녀네 집으로 불덩이를 내려보냈다. 선녀네 집은 순

식간에 불태워졌고 선녀는 울면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다

고 하 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선녀를 용서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 다. 목동

과 선녀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4) 추후 활동

° 모듈 활동(5-6명) : 북한의 동화 ■■목동과 선녀■■와 남한의 동화 ■■

선녀와 나뭇꾼■■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 이 있는지 찾아낸다. 거리의

차이 을 모 듈별로 워크시트에 작성하여 발표한다.

° 모듈 활동(7-8명) : ‘내가 작가라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

지’에 해 짓기를 한다. 이를 심으로 각색된 북한의 동화 ■■목동과

선녀■■를 역할극으로 꾸민다.

(5) 기 효과

북한의 동화 ‘목동과 선녀’는 남한의 어린이들이 즐겨 읽던 ■■선녀와 나뭇

꾼■■과 등장인물과 배경은 유사하나 주제와 거리의 진행방식이 매우 다르

다. 우선 북한의 동화 ■■목동과 선녀■■는 이야기의 곳곳에 일과 노동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일과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반면에 남한의 동화 ■■선녀와 나뭇꾼■■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고 정직해야 한다는 권선징악 인 요소가 강하다. 등학교의

교사 는 부모들이 이런 동화를 어린이에게 들려 때는 북한동화의 거리가

왜 노동을 강조하는지에 한 설명도 덧붙여져야 할 것 같다. 북한은 술품이

나 연극, 문학작품 등을 통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곧 국가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으로 인해 탈북자나 북한사람

들의 가치 이나 정서가 우리와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동화는 북한의 언어를 순화하지 않고 거의 그 로 쓰고 있어 남

북한의 언어차이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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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논의

본 연구는 북한동화와 통일 주제의 도서를 이용하여 등학교의 통일교육

활동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 이다. 등학생을 상으로 북한의 사회, 경제, 문

화를 소개하는 도서들과 북한동화까지 출 되고 있는 시 이지만, 이러한 자료

들은 아직 체계 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의 문제 으로 지

되어 온 통일교육을 한 자료의 부족, 실제활동과 지도방법에 지식 부족을

감안해 볼 때 아동 문학작품이 통일교육에 활용된다면 등학생들의 통일교육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등학교의 통일교육에 합하다고 단되는 ■■북한 동화 모

음집■■,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친구 없이는 못살아

■■,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사고뭉치 북한 박사■■, ■■반갑습네다■

■의 8권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이들 동화를 매체로 등학생의 통일교육을

한 활동안이 계획되었다. 활동안은 개별활동, 모듈활동, 체활동을 심으로 북

한 어린이에게 편지 쓰기, 퀴즈활동, 통일 포스터 만들기, 이야기 나 기, 북한

놀이하기, 남․북한 응원가 만들기 등과 같은 내용들이다.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친구 없이는 못살아■■, ■■북한동화

모음집■■은 북한의 언어를 그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린이들이

북한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장 이 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학문 인 용어와 운동경기의 용어의 정립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상 언어들의 재검토가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런 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기보다는 문학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에 해

공부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북한동화도 동

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어린이들이 별다른 이질감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북한도 우리와 유사한 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들을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교사

나 부모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를 들어 북한의 동화 ■■목

동과 선녀■■는 이야기의 곳곳에 일과 노동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북한이 아동기부터 일과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등학교의 교사 는 부모들이 이런 동화를 어린이에게 들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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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술품이나 연극, 문학작품 등을 통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곧

국가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리에서도 노동을 강조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고 난 후에 반드시 아

동과 느낀 에 한 토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바

르게 남․북한의 차이 과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기 효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과 통일 주

제의 동화를 이용한다면 남한의 등학생들이 북한에 한 편견과 문화 괴리

가 감소될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반공교육에 치 하여 통일교육이 엄격했으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유

발할 수 있다. 셋째, 동화의 주제를 극 화할 수 있는 토론과 음악, 미술, 게임,

역할극과 같은 다양한 추후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

다. 넷째, 남과 북은 오랫동안 분단되어 언어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

이 북한 주제의 동화를 읽게 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에 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통일교육에 한 심이 높은 즈음에 본 연

구는 등학교 장에서 실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해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등학

생을 상으로 한 동화와 문학작품만이 선별되었다. 앞으로 청소년이나 학생

을 상으로 통일교육을 한 바람직한 도서의 선별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

째,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본 연구에서 8권

의 동화 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추후활동안을 계획하 으나, 본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동화들도 통일교육에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가 있다. 지속 으로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 용될 수 있는 활동안을 개발하 으나, 이것이 실제 등학교 장

에서 아동들의 북한과 통일문제에 한 인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에 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실험연구

를 계획하여 통일교육 활동안의 효과가 직 으로 검증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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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

분단의 벽을 넘어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 할 것을 선언하 다. 이러한 성

과는 과거 냉 시 에서 남북한 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 력시 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경 으로 통칭되고 있는 북 사업은 단순물자교역, 탁가공교역 등 교

역사업과 북한 지에 투자하는 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남북교역을

심으로 한 남북경 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꾸

히 진행되었으며, 남북간이 신뢰회복과 화해 분 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

특히 2000년 남북은 제1차 남북장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을 연결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장 회담에서 서울에서 신의주간 사이의 철도

를 연결하며, 문산에서 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한 정부

는 2000년 9월 19일 부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 으로 추진하 다.

이러한 분 기에 힘입어 2002년 12월 남북은 세 력의 이행을 명시한 ｢개

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서 남북간 교역 확 에 따른 새

로운 세 통 체제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교역이 증가할수록 교

역 지원과 사회 안 측면에서 세 행정에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바 남한 세 은 새로운 통 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교역 확 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21세기 남북경제 력시 에 비한 새로운 통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우

리 세 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 행정은 남북한간에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북 통 체제 구축 역시 우리 세 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남북 교역 확 에 따른 사회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통 체제를

체계 으로 구축하기 해서는 남북 세 간의 교류 력이 필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 력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통 체제 구축

남북 세 간의 력사례를 고찰한 후, 지 까지 남북간 교역 황과 왕래자

통 에 따른 세 행정 차원의 응에서 간과해 온 문제 을 통하여 남북한간

새로운 통 체제 구축을 한 남북 세 의 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 력 활성화를 한 양국간의 세 력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거시 측면과 미시 측면으로 근하 다. 먼 거시 측

면의 경우, 첫째 남북통 력 원회 구성, 북한 세 행정 지원, 남북세 행정의

력채 구축 등 남북 세 력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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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통 경제의 기반구축을 마련하여 물류비 감문제 해소 경 련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 세 력 강화지원사업 등을 통

하여 북한이 세 련 국제기구 활동에 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할 것이며, 동서독이 세 행정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통 체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세 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시 측면의 경우 첫째, 세 제도 차상의 지원 력을 통하여 불편한

통 차의 축소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차를 각 부처와 의 일원

화하기 해서 남북교역 담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체계 으로 지원해야 한

다. 둘째, 남북통합세 상설 력기구 설립으로 수출입신고서 등의 양식의 표

화 세 어의 표 화에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행정을 통일화하

여 통일된 세법 체계를 통한 남북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세 문인력 양성 홍보사업 등의 력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의 가속화로 인해 Global 경제시 의 지식정보화 도

래, 국제분업의 확 , 생산의 세계화 등 통 인 거래와 생산형태의 틀을 깨는

획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세 력도 국제정치․경제․무역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21세기에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미션의 효율 수행과

수요자 심의 세 력 구 새로운 조직 문화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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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

분단의 벽을 넘어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 할 것을 선언하 다. 이러한 성

과는 과거 냉 시 에서 남북한 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 력시 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경 으로 통칭되고 있는 북 사업은 단순물자교역, 탁가공교역 등 교

역사업과 북한 지에 투자하는 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남북교역을

심으로 한 남북경 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꾸

히 진행되었으며, 남북간이 신뢰회복과 화해 분 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

특히 2000년 남북은 제1차 남북장 회담(2000. 7. 29～31)에서 경의선 철도

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장 회담(2000. 8. 29～9. 1)에

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한 정부는 2000년 9월 19일 부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를 본격 으로 추진하 다.

이러한 분 기에 힘입어 2002년 12월 남북은 세 력의 이행을 명시한 ｢개

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서 남북간 교역 확 에 따른 새

로운 세 통 체제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교역이 증가할수록 교

역 지원과 사회 안 측면에서 세 행정에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바 남한 세 은 새로운 통 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교역 확 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21세기 남북경제 력시 에 비한 새로운 통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우

리 세 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 행정은 남북한간에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북 통 체제 구축 역시 우리 세 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남북 교역 확 에 따른 사회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통 체제를

체계 으로 구축하기 해서는 남북 세 간의 교류 력이 필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 력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통 체제 구축

남북 세 간의 력사례를 고찰한 후, 지 까지 남북간 교역 황과 왕래자

통 에 따른 세 행정 차원의 응에서 간과해 온 문제 을 통하여 남북한간

새로운 통 체제 구축을 한 남북 세 의 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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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이론 근보다는

세 행정에 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첫째, 국내에서는 남북세 력과 련한 연구문헌이 실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 인 연구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 하에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청,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이사회 아이사횡단철도(UN

ESCAP Trans-Asian Railway)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문해 사이버 공간안에

있는 정보에 해서도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방법

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 던 새로운 아이디어 비 제시에

을 둠으로써 기존 논의의 반복에 그치지고 마는 연구는 지양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 세 에서 바라본 방안뿐만 아니라 력의 트 로서 북한

세 의 황 남북 세 력을 한 다양한 에서 연구 주제를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개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남북교

역에 한 이론 고찰로, 남북교역의 추진 황 남북교역 환경의 변화를 고

찰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교역의 반출입 통 차 우리나라의 실정과 유사

한 동서독간의 사례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한 제 문제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남북한 세 력 방안을 거시 , 미시 측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다.

2. 남북교역에 한 이론 고찰

2.1. 남북교역의 개 추진 황

2.1.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1)을 말하며, 반출․반입이

라 함은 매매, 교환, 임 차, 사용 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한간의 물

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의미한다.2) 따라서

1) 한국무역 회, 남북경 실무 길잡이, 199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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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한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

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외무역

(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차와 구분되는 반

출․입 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교역 물품통 리에 한 고시｣3)제2조에서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

에서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되어 반

출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하여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에 하여 반출입 차를 규정

하고 있다.4)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 가지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

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응구매(Counter

Purchase)등5)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 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부 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

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

는 것으로, 이 탁가공교역은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

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2.1.2.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한 교역의 주체에 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력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제1조 제4항에서는 “남북 사이의 경제 력과

2) 통일부, 남북교역실무안내, 2000, p.40. 남북교류 력 제2조 참조.

3) 2001, 5, 29, 세청고시 제2001-24호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 물품으로서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

령 제50조제1항 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에 하여는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고시가 용

된다. 다만, 외무역 리규정 별표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 품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5) 물물교환이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거래형태이며,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한다. 구상무역이란 물물교환과 유사하지만 환거래가 발생하고 응

수입의무를 제3국에 가할 수 있는 거래로서 원칙 으로 수출 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

서로 작성하며, 통상 Back to Back L/C, Escrow L/C, Thomas L/C 등 특수신용장을 이

용한다. 응구매란 웅수입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응수입해야 하는 에서 구상무역과 비슷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별도의 매매계약서나 신

용장에 의해 이행되는 별도거래(two-way trade)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이

다(강흥 ․신민호, 무역실무(서울:지원미디어, 2001),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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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력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경제기 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도 남북한 교역

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실 으로 북한측의 교역의 주체는 다른 외국과의 무

역과 마찬가지로 남북한간의 교역을 승인받은 무역회사들이 그 주체가 되고 있

다.6)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무역업

고유번호7)가 부여된 업체( 계자)가 추진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 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 력추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여부와 계없이 교역을 할 수 있다.8)

따라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

립 는 보건․안 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

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는 먹는 샘물, 식품류, 주류, 북한도서 정기간

행물, 삼산화비소, 한약재 등이다.9) 교역의 상 방인 북측도 외무역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외경제거래를 하도록 북한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

, 기업소, 단체만이 교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 북한에서 외경제거래

를 하도록 승인받은 기 , 기업소는 노동당과 정무원 등 산하에 많은 무역상사

가 있지만 정무원 외경제 원회 산하의 ‘삼천리 총회사’와 ‘ 명성 총회사’등

이 가장 유명하다.

2.1.3. 남북교역의 종류

(1) 물자교역

물자교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남북교역 체를 의미하지만 일반 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한다. 남북교역에서도 외무역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 인 거래방법들이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남북 계의 특수성으로 인

해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에 의해 직 교역과 간 교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역의 90%이상

이 제3국 개인을 통해 간 교역형태로 진행되고 있다.10)

6)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무역 련제도에 한 연구, 용역보고서, 2000, pp.94～95.

7) 외무역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외무역 리규정 제3-5-1조

8)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제12조

9) 매일경제, 2000 9, 20,(수), 뉴스검색: http://news.never.com.

10) 정만식, 남북한무역구조론(서울 : 청목출 사, 1999),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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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직 교역의 확 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직 교역 비

이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 간 교역

간 교역은 북한기업과 제3국 개상간 계약이 선행된 후 다시 개상과 남

한기업간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남한기업의 계약당사자는 북한측의 계약 반 등

으로부터의 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개상의 손실보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개상이 개수수료 폭리를 취하거나 계약 반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 도 있다.

2) 직 교역

직 교역은 시간과 경비 감, 업무 진의 정확성, 정부의 승인 심사시 는

통 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북한 지에서의 상품 검사나 클

임 해결이 곤란하다는 단 이 있다. 정부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한약

재, 당면, 호두 등 업체의 반입경쟁률이 비교 높은 일부 품목에 하여 제3국

물품의 북한산 장 반입시도를 차단하고 남북상사간 직계약을 진하기 해

북한과의 직계약자에 한해 반입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승인의 요건은 한 계

약서상에 남북 거래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북한계약 당사자의 여권사본

등 신원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탁가공교역

북한 탁가공교역11)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한 부를 공 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즉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

의 원부자재 공 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만을 지 하는 형태의 교역이

다. 북한은 탁가공교역을 남한이 원부자재와 설비를 투자하고 북한이 노동력

을 투자하는 일종의 공동투자, 북한단독 경 의 합작사업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

으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은 거의 없다. 남북한간 임

수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탁가공 분야

는 섬유류, 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 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칼라TV,

11) 남북한간의 거래는 내국간거래라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 신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남북한간 탁가공의 경우는 탁가공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 인 무역 계에서는 탁가공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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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스피커, 자동차배선, 자부품 조립 등으로 그 품목이 차 다양해지고 있

다.12)

2.1.4. 남북교역의 형태

남북한간의 반출입은 명분상으로는 지역간 교역(regional trade)이지만 실제

상으로는 국가간 교역(international trad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한간의 반출입은 수교국가간의 일반형태도 아니며,

그 다고 비수교국가간의 정무역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다. 즉, 남북한

간의 반출입은 일단은 비수교국가간의 무역으로 분류하면서도 민간차원의 정

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교역형태이다.13)

2.1.5. 력사업

력사업은 북한 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에서는 합 사업

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 하

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

이 단독경 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 투자하여 단독경 하는 방식으로 구분하

고 있다.

북한측은 남한기업에 해서는 공동투자․북한단독경 형태의 합작사업만

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질 인 경 이득을 얻기가 곤란하다. 우선 북한

측의 경 목표가 이윤추구보다는 고용창출에 치우쳐 있으므로 북한측이 단독경

을 할 경우 경 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인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

한의 경 기법, 생산 리기법 등도 남한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져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에 투자보장 정이나 이 과세방지 정 등 력사업을 한

기본 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한 장

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 에서 보면

력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단기 으로는 력사업의 단계 혹은

력사업의 보완책으로 탁가공교역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까지는

탁가공교역이 남북교역의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12) 정만식, 게서, p.265.

13) 윤기 , 남북한 무역경제(충남 : 충남 학교 출 부, 1999),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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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북교역환경의 변화

2.2.1. 남북교역 황

남북간 물자교역은 1988년 10월 ｢7․7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북한 경

제개방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 으며, 조치 발표후 첫해인 1989년 교

역량은 1,872천달러에 불과하 다. 1990년 8월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남북경 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면

서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억 7천만달러를 상회

하는 규모로 폭 증가하 으며 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 다.

북한 핵문제로 남북 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물자교역은 꾸

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 에 이르 고 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

를 상외하는 수 으로 확 되었다.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 시범 경 사업

과 기술자 방북을 포함한 제1차 남북경 활성화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 교역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8천만달러를 기록하 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년에 비해 다

소 감소되기는 하 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 속류의 반입증가와

탁가공교역의 확 , 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 에 따라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 하 다.

그러나 1998년 4월에 제2차 남북경 활성화조치를 통해 북 방북

요건 완화, 탁가공교역 북투자 진을 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IMF 상황하의 환율상승 내수경기 축에 따른 교역여건의 악화로 교

역이 년보다 다소 감소하 다.

1999년에는 IMF 경제상황에서 감하 던 거래성 교역이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크게 증가하 으며 비료 등 북지원 증가와 강산 사업 등 경 추

진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으로 3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하 다.

2000년에는 탁가공교역의 확 ,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증가에 따라 거

래성 교역이 늘어난 데다 비료 등 북지원과 경수로 사업 등 북경 추진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의 반출 증가세가 계속된 데 힘입어 남북교역액이 4억 2천

만달러로 증가해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최 규모를 기록하 다.

2003년 남북교역은 4개 경 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경 의 활성화에 힘

입어 년보다 12.9% 증가한 7억 2천 만달러에 이르 다. 반입은 2억 8,925만

달러로 년보다 5.5% 증가하고 반출도 4억 3,496만 달러로 17.5% 증가하 다.

반입은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반입 품목이 제한되어 그 증가율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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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출은 경 사업의 진 에 따라 련 물자의 소요가 확 됨에 따라 증가

율이 높은 편이다.

2003년도 체 인 교역규모의 증가는 년에 이은 탁가공교역 상업

매매거래가 4억 867만 달러로 년보다 19.2% 증가하는 등 거래성교역의 꾸

한 증가세와 인도 북지원, 식량차 제공,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련 자

재‧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이 3억 1,553만 달러로 5.6%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기에는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 던 교역

규모가 2002년 6억 달러, 2003년 7억 달러에 이르게 됨으로써 1989년과 비교할

경우 교역규모는 38배 증가하여 2002년부터 남한이 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

역상 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에 따라 육상 교역이 확보될 경우 물류 감

과 수송기간 단축으로 인해14) 남부교역규모는 속히 늘어날 것으로 단되며,

남북교역규모의 격한 증가라는 미래의 교역 여건에 하게 처하기 해

서는 남북한간의 세 력이 필수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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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68.

<그림 1> 연도별 남북교역 황

14) 수송비용과 시간 비용을 감안한 총 비용은 철도나 도로가 해상 운송에 비해 하게

낮다. 재 인천～남포 20피트 짜리 컨테이 수송비용은 약 1,000달러로 인천～ 련간

400～500달러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이 연결될 경우 이 비용은 200달러

선으로 어들 것이다. 운송기간도 10일이상 걸리던 인천～평양의 해운～육로 이용시보

다 반 이하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김 윤, “남북한 철도 연결의 효과와 과제-의미와

추진 과제”, ｢통일경제｣, 서울 : 경제연구원, 2000, p.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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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북교역 황

(기 일/단 : 2003.12.31,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액 건 수 품목수 액 건 수 품목수 액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56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18,655

12,278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52,373

176,170

271,575

289,252

1

4

-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5

530

69

1,188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272,775

226,787

370,155

434,965

67

83

300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18,724

13,466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333,437

425,148

402,957

641,730

724,217

계 31,624 2,355,544 27,562 1,939,578 59,186 4,295,122

* 1995년 교역실 은 북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68.

2.2.2. 남북교역 유형과 황

(1) 교역유형

북한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역은 부분이 해외 개상을 통한 간 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탁가공무역의 일부품목에 해 북한 당사자와

직 의하고 계약하는 직 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기에는 10: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 으나 1996년에

는 3: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 이 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1.4, 2000

년에는 1:1.8의 비율로 반출이 반입을 과하고 있다. 이는 탁가공교역 확 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증가와 KEDO가 지원하는 유, 강산 사업물자, 경

수로물자, 무상지원물자, 기타 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북지원이나 력사업용 물자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남북교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탁가공교역이 크게 증가하여 오고 있는 이유를 양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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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첫째, 일반교역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고, 북한에서 볼 때도 우리 물품을 구입할 능력에 한계

가 있어 교역규모가 크게 확 되기 어려우나 탁가공교역의 경우는 이러한 제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남한에서는 1980년 말부터 속히 진행된 임 상승으로 노동집약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남한에 비해 상 으로 임 수 이 낮은

북한과의 탁가공교역은 이들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 탁가공교역은 그 성격상 합작투자의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남북

한간의 경제 력이 활성화되어 합작 는 단독투자의 실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에 비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외경제교류방식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첫째, 탁가공교역은 생산공정에 한 감독권한이 북한에 있으므로 북한

이 외경제 계 확 시 두려워하는 시장경제질서의 확산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 탁가공교역은 남한 등 제3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북한이

자체 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반출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북한이 스스로 리

할 수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탁가공교역은 북한이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손쉽게 외화

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스스로 투자재원

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신용도의 악화 사회간 자본시설의

미비로 해로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탁가공교역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해외 경제동향도

입수할 수 있다. 한 디자인, 포장, 납기 등에서 국제 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

다는 장 도 있다.

이 듯 탁가공교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이 이 있어 남북교역이

반 으로 정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가공교역은 비약 으로 성장하여

오고 있다.

북한과의 탁가공교역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북한과 경제교류 력을 추

진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이익만을 추구하기 한 것이 아니라 경제분야의

교류 력을 통하여 남북한간 신뢰의 회복에 이바지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한 통일 후에 상되는 경제 문제 들을 사 에 완화시키기 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 인 남북경제 계의 침체 속에서 비약 인 성장을 하

고 있는 탁가공교역을 더욱 확 시키는 것은 단계의 남북경제 계에 있어

서 가장 요한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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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역 황

2003년도 거래성교역(상업 매매거래, 탁가공)은 4억 867만 달러로 년

비 19.2% 증가하 고, 체교역액의 56.4%를 차지하 다. 이 반입은 2억

8,908만 달러로 년 비 7.0%, 반출도 1억 1,959만 달러로 64.3% 각각 증가하

다.

거래성교역 상업 매매거래는 2억 2,367만 달러로 년 비 30.2% 증가하

고, 체 교역액의 30.9%, 거래성교역의 54.8%를 차지하 고, 탁가공교역은 1

억 8,500만 달러로 년 비 8.1% 증가하고, 체 교역액의 25.5%, 거래성교역

액의 45.2%를 차지하 다. 한 비거래성교역은 3억 1,553만 달러로 년 비

5.6% 증가하고, 체교역액의 43.6%를 차지하 다.

<표 2> 유형별 남북교역 황

(기 일/단 : 2003.12.31, 천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 구성비
년 비

증가율

거

래

상업 거래
18,154 784 18,938 35.0

11.5
(16,405) (579) (16,984) (22.9)

탁가공
6,789 6,403 13,191 24.4

0.7
(6,691) (6,413) (13,103) (17.7)

소 계
24,943 7,187 32,129 59.4

6.8
(23,096) (6,992) (30,087) (40.6)

비

거

래

경수로사업
- 123 123 0.2

-93.3
(0) (1,838) (1,838) (2.5)

강산 사업
- 2,684 2,684 5.0

38.4
(1) (1,938) (1,939) (2.6)

력 사 업
- 69 69 0.1

-92.5
(31) (888) (919) (1.2)

KEDO 유
- - - 0.0

-
(0) (0) (0) (0)

북 지 원
- 19,084 19,084 35.3

-51.4
(0) (39,277) (39,277) (53.0)

소 계
- 21,960 21,960 40.6

-50.1
(32) (43,941) (43,973) (59.4)

총 계
24,943 29,146 54,089

100.0 -27.0
(23,127) (50,933) (74,060)

* ( )안은 2002년 액임.

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70.

주요 유형별로는 인도 지원물자인 북지원이 2억 7,065만 달러로 비거래

성교역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 2,376만 달러, 강산



204

사업 1,610만 달러, 력사업 501만 달러로 각각 비거래성 교역액의 7.5%, 5.1%,

1.6%를 차지하고 있다.

(3) 남북간 교역수지

2003년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1억 4,571만 달러 흑자이나 비거래

성 반출입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1억 6,941만 달러로 자이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명목 수지는 남한이 4억 1,596만 달러 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수지는 이보다 훨씬 자 폭이 큰 16억 7,283만 달러이다.

이러한 교역 수지 구조는 강산 사업, 비료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공사 련 자재장비와 식량차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

역이 큰 비 을 차지하게 되면서 자 폭이 확 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

을 통해 교역품목이 확 되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15)

<표 3>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기 일/단 : 2003.12.31,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00,172)

1991～2003

연평균 -29,714

(-126,397)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110,639)

2002 271,575 370,155 641,730 98,580 (-197,419)

2003 289,252 434,965 724,217 145,713 (-169,419)

합 계 2,355,544 1,939,578 4,295,122 -415,963 (-1,672,834)

* ( )내는 경수로 물자, 북 무상지원, KEDO 유, 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

입 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73

15)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3),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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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교역의 반출입 통 차와 세 력 사례

3.1. 반입통 차

3.1.1. 반입물품의 장치

북한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통일부장 으로부터 남북한 교역 상반입승

인을 얻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세법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이

나 통 장 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16) 다만, 거 량 는 기

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과 동식물검역물품 등의 경

우에는 타소장치허가를 통 지세 에 신청하고 반입물품을 해당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3.1.2. 반입신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 사무처리에 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17) 동시

에 남북교역물품 남북교류 력에 한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는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하여는 세법 제2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세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18)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북한산임을 증명하는 원

산지 증명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

입하는 자는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세자료를 제출하고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 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소수리 가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확인에 있어서는 직 운송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3.1.3. 원산지표시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 고시 제17조 제1항에서는 “세 장은 북한으로

16)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 고시 제4조 제1항.

17)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 고시 제5조 제1항.

18)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 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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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 휴 품 등 수입승인면제 물품을 포함한다) 원산

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하여는 통 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 이 허용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는 인

쇄된 선 문구 등이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 에 제거한 후 통 을 허

용하고 있다.

3.1.4. 반입물품검사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은 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반입물품

의 원산지 확인을 해 모든 물품을 검사 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량검사).

3.1.5. 반입신고

물품반입에 한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면 장치장소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며

이 때부터 세법상 내국물품이 된다.

3.1.6. 제세납부

행 세법은 추상 인 납부의무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 채

권․채무 계를 1차 으로 확정하는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반입물품 인수(반입신

고수리)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세만 면제되며 기타 내국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

가치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 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세법( 세평가 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상무역방식

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는 가격의 결정이 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 으로 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2. 반출통 차

3.2.1. 반출신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선(기) 하기 까지 소

재( 정)지 할 세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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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반출물품의 검사

반출물품의 검사는 원칙 으로 생략하나 다만 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세 장 확인 상 물품 등의 경우 품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으로 반출하

는 물품 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이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하여는 으로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

3.2.3. 반출신고수리 반출신고필증교부

세 장은 송받은 신고자료에 하여 그 내용이 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품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EDI방식이 아닌 반출신고서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

인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3.2.4. 세 등 환

세환 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시행형 제50

조 4항에 의하여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은 ‘수출용 원자재에 한 세 등 환

에 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수출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환 상 수출

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세 등 환 특례를 받는다. 그러나 반출입 승인을 받아

북한 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

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제로 반출한 물품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포함한

다)에 하여는 세 등을 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북한 탁가공 물품을 남

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3조 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탁가공을 하여 반출한 물품에 하여는 환 을 허용하고 있다.

3.3. 국내외 세 력 사례 제문제

3.3.1. 국내외 세 력 사례

(1) 동서독 세 력

동서독간 교역용 물품과 재산의 반입․반출은 1969년에 개정된 피 령지역

19)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 고시 제1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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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역법령(Interzonenhandelsverordnung)이 발효되기 까지는 반드시 상 국

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어, 결국 1건의 교역에 두개의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1969년 이후 허가면제품목이 공시되면서 신고서 제출 혹은 일부 제

품은 신고서 제출가지 면제되었으나, 그 외 물품은 1969년 이 과 동일하다. 이

러한 반출입 허가면제 상 품목은 매년 연방 보에 공시되었다.

세부 으로는 화물별로 운송 련 서류 기타 면제사실증명용 서류를 검사

시 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히 화물운송로를 통해 운송될 경우 반출자는 운송장

에 허가면제 상임을 명기해야 했다. 한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운

송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운송과 지불이 허용되었으며, 허가서가 분실될 경

우에는 부본으로 체가 가능하 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한정되었

으나 필요에 따라 근거가 분명하면 연장이 가능하 다. 이 개별허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동서독간의 물품거래는 동서독간 국경통과지역 일정장소

를 통한 운송으로만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물품감독에 있어서 특이한 은 동독이 세법상 외국이 아니

므로 동서독 물품거래에 해 세 수속 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다. 그러나

서독은 “세 ”이, 동독은 국경통과지역의 “국경검문소”, “자유항사무소”가 이러

한 물품거래에 한 감독을 이행하 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이나 러시아와의 통 수송에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은

경유무역거래이다. 여기서 경유무역거래란 의 으로는 “물품이 한 국가에

치되거나 변경되거나 가공․처리되지 않으면서 그 국가를 통과하는 무역”을 말

하며, 의 으로는 “물품이 원산지로부터 제3국에 있는 경유무역거래인을 통해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매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독의 경우 동독과

경유무역거래를 해서는 “경유무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물품의 통과 시에는 제3국의 상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동독으로 혹은

동독의 물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될 경우, ‘물품송장’과 ‘반입허가

서’는 필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남북한 세 력 사례

2002년 12월 8일 남북20)은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를 채택함으

로써 남북 세 당국간 교류 력에 해 합의하 다. 동 합의서는 총 13개조와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동 합의서는 남북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20) 서명인은 남북경제 력추진 원회 남측 원장 재정경제부 윤진식 차 과 북남경제추진

원회 북측 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계획 원회 박창련 1부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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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휴 품에 한 통 을 원활하게 할 목 으로 합의한다는 을 밝히고

있으며 제10조는 세 당국간 교류 력을 명시하여 “ 방의 세 당국은 공업지

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 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상호 교류 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9조에서는 “ 방은 통 과 련하여 제정 는 수정, 보

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 측의 자료 조요청에 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4>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 조항

개 요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부 록

정 의

출입통로의 지정

공업지구세 의 설치

통행차량의 틍록 출립확인

통행차량의 세 등 면제

반출입물자 등에 한 통 차

반출입 차

반출입 물자의 운송

정보제공

세 당국간 교류 력

해석 용

수정 보충

효력발생 폐기

자료: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http://wwwunikorea.go.kr)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공사의 추진을 해 범정부차원의 ｢남북철도연

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련부처의 역할을 효율 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사

업을 총 ․조정하도록 하 다. 한편 철도․도로로 이용한 인 물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출입이라는 을 감안하여 원활한 출입심

사․세 ․검역 업무와 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하 다. 이를 하여 법무무, 보

건복지부, 세청 등 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경의선 출입 리시설(CIQ) 실무

지원 을 구성하여 효율 인 계획마련과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 다.21)

한 세청은 경의선 연결에 비하여 도라산역에 출입 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 으며 남북간 출입화물 여행자 정보 사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하 다.

21) 통일부,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2), pp.70-71.



210

3.3.2. 남북한 세 행정상의 제문제

(1) 북한세 의 자의 행

북한의 세 리기 은 무역성 산하 기구로 세 리총국과 세 이 있다.

세 리총국은 세와 련된 업무를 총 하는 기 으로 세 련기 의 직

인 통할, 조직화의 리, 세정책의 입안, 세기 에 한 문제의 해결, 세

통계의 조직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 은 리 리총국의 지도

하에 실제 이고 구체 인 세업무를 수행하는 기 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

물의 법성에 한 검사와 단속업무와 과세 액의 산정 징수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22)

특히 북한의 국경세 은 구가안 보 부 소속으로 세 장과 당비서, 세 원,

감독원, 회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북․ 국경세 은 평북 신의주, 자

강도 마포, 양강도 혜산․삼장, 함북 무산․회령․남양 등 10곳에 있다.23)

북한은 93년 세 행정을 규율하기 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 법24)

을 제정하 으나 일선 세 , 변경 사무소, 동식물 검역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세 원들은 부조리 행이 심각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한 북한 세 원들은

정에 명시된 차나 규칙보다는 자의 인 행에 따라 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의 문제가 만연하다.

북한 세 의 이러한 문제 은 북한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국과의 국경 세

행정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사례 1>를 통해 비교 우호 인 계속에서 교역하고 있는 북․ 간 교

역에서도 북한 세 원들은 물품 강요 등과 같은 규정에 어 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세 원들은 통 시 많은 구실을 만들어 통 을 어

렵게 하고 있다.

22)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제 력실무안내｣, 1994, p.37.

23) “북․ 국경세 새풍속도”, 2002. 5. 20일자 기사 참조.

24) 북한의 세법 체계는 개정헌법(제38조)에서 세정책을 명기하고 이에 따라 일반법

성격을 갖는 93년 11월 결정된 “세 법”과 95년 9월에 결정된 특별법 성격의 “자유경

제무역지 세 규정”이 있다(조 기, “북한의 무역 세체제에 한 연구” 통일미래

연구소, 2002, p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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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북한과 국과의 국경세 운 25)

조선 세 은 비용징수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1990년 부터 조선 측

의 요구에 의해 길림성 외무역회사들은 국 측의 트럭을 견하여 조선에

서 지정한 지 에서 화물을 수하 는데 1996년 까지 이에 해 조선 측은

아무런 비용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부터 조선 측은 많은 비용을 징

수하여 국 측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원가를 폭 으로 높이는 등 국과 조

선간의 무역발 에 제약을 하고 있다.

조선 측 공무원들의 행 가 규범화되지 않았는바 물품을 강요하는 상이

비교 엄 하다. 한 최근 조선 측의 세 , 변경 검사소, 동식물 검역소,

외무역 주 부문 등 유 부문의 공무원들이 국 무역상들에게 물품을 가용하

는 상황이 날로 엄 해지며 만약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통 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국 측 인원이 조선에서 업무 상담을 진행하는 것마 지하

고 있다. 그러므로 매번 계약 체결의 승패는 조선 측 공무원의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는 국 측 기업의 부담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국 측 기업인들의 감정을 해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과 조선간의 민간 경제무역은 발 되기

가 어려울 것이다.

한 <사례 2>를 통하여 뇌물 요구 등 북한 세 의 통 행은 경제교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지방문 등 다른 목 으로 방북하는 경우에도 만

연되고 있다.

25) 진용산, “1990년 이래 -조 경제 계 그가 조선 사회 생활에 미친 향”, 학술논

문발표 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http://www.aks.ac.kr/EngHome/files/ nk7.htm, 200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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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친지방문26)

가난한 데서 살고 부패가 을 치는 사회에서 사는 북한 세 원의 습성

을 잘 알기에 우리 조선족들은 구나 술, 고 담배, 각종 먹거리 등을 한 짐

씩 비해 그들에게 안겨 다. 7년 까지만 하여도 그만한 것이면 고맙다고

인사하던 그들이 그 후부터는 욕심이 커졌는지, 사회가 그 게 변했는지 무한

정 빼앗으려고 덤벼들었다. 아무리 항의해도 법이 없는 사회가 북한이어서 이

후부터는 조선족들이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순응하게 되었다. 그 방법인 즉 오

후 3시께에 세 에 들어가면 그들이 4시에 퇴근해야 되기에 “뇌물”을 빼앗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더 빼앗는 수법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후 3

시 무렵이면 그런 요형을 아는 사람들로 세 은 항상 복잡하다. 아무리 군소리

없는 국 쪽 세 을 통과해 북한 쪽 세 에 들어서니 방문객들로 복잡했다.

짜증난 세 일꾼들의 왜가리 목청이 귀에 거슬렸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핀잔이다. 략....

내가 비해간 한 박스 가량의 “뇌물”을 건네주자 그들은 아무말 없이 가라

고 증명서를 내주었다.

<사례 1>과 <사례2>를 통하여 북한 세 행정의 문제 은 남한 세 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즉 남북교역의 증 로 남북 육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남북간 물품과 여행객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교역종사자

들이 불합리한 북한 세 의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결국 남북한 경제

력의 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2) 남북통 시스템의 상이성

남북한 사이에 상이하게 운 되는 통 시스템은 통 지원 행정의 장애가 된

다. 이러한 통 시스템의 차이는 해운을 통한 남북간 물자교역과 인 왕래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선박에 한 과도한 검사와 조사, 북한에서 발

행하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 등 선 련 서류가 선박의 국내 입항시

제출하는 우리의 하목록 신고 시스템과 상이해 선 화물에 한 재확인, 컨테

이 번호에 한 세 의 재확인 등으로 화물의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3) 반출입 통 차상의 세행정 문제

1) 원산지제도의 문제

첫째, 남북한 원산지 확인기 간 력의 실효성 문제이다. 원산지증명서가

① 법한 기 이 발 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② 당해

26) 이문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국 조선족의 북한 방문 30일간의 이야기”,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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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 발행기 계기 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27)하고

있으나 세 당국과 북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 과의 긴 한 력이나 공식화

된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원산지 확인이 불명확한 경

우 세법 해석의 기 은 명백히 원산지가 북한산이 아니라는 객 인 증명이

없는 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둘째, 원산지 표시방법의 혼란으로 남북교역물품 통 리에 한 고시 제16

조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한 는 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28) 원산지제도 운 에 한고시 제2-1조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

명서는 한국어, 어 는 불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어 불

어로 표기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한 혼란의 우려가 잇다.

셋째, 원산지표시 삭제근거의 불명확실성이다. 북한물품에 하여는 원산지

표시 부착이 강행규정은 아니나 장에서 북한산에 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물

품을 반입하는 이유는 다른 외국물품과는 달리 같은 민족의 물품이라는 친 성

과 함께 북한의 천연상태의 미가공식료품 등이 반입되는 경우 청정지역에서 생

산된 것임을 강조하기 한 략 등의 이유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 에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야만 통 을 허용하는 사규로 ｢북

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 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

이나 체제를 찬양, 선 하는 내용｣, ｢ 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한 악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등이라는 불명료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청 고시로 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된다.

특히, 남북한간 교류 력이 증 되면서 국가보안법에 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세청 고시로 원산지표시 삭제조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나아가 이

러한 반국가단체 등의 규정은 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지면 충분한 것

이며, 법률의 집행기 인 세청에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통 에 한 제한을

두어야 하지 불명료한 고시에 의하여 동 에 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 것이다.

2) 물품가격 평가방식의 문제

남한반입물품의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 에 사용되는 물품

의 가격은 세평가 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용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구상무역

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는 가격의 결정이 액으로 환산

27) 남북교역물품 통 리에 한 고시 제10조 제12항.

28) 남북교역물품통 리에 한고시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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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

하의 방법을 순차 으로 용하여 자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

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에 한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2방

법 이하를 순차 으로 용하게 하여 결과 으로 화주의 내국세 부담이 증가하

는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29). 다만,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

는 경우에는 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 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무역방식의 남북교역은 북한의 외지 통화의 부족

등의 사유로 그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북한으로부터 반

입되는 물품을 일률 으로 제1평가방법 제외 상으로 법률의 구체 인 수권 없

이 고시상에 규정하여 당해 실제거래가격과는 직 인 련이 없는 동종․유

사물품 평가 등의 방법을 순차 으로 용하게 함으로써 화주에게 불이익한 행

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화주가 반입 신고한 물품이 제2평가방법 용

제외 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반입신고를 부인하는 과세 청에 있다는 에

비추어, 고시를 인용하여 기계 으로 제2방법 이하를 용하여 내국세를 부과하

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헌 규정이라 생각된다.

3) 북한반입물품 량검사의 문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세를 면제받으므로 세포탈 등을 막기 하여

행 고시는 북한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모든 물품을 검사 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력을 증 시킨다는 교류원칙에 반하는 조

치이다. 다만, 세청이 향후 검사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인하하여 남북한 교

류에 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검사비율을 정형화한 기계

인 검사비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반출입 물품에 한 분쟁처리 규정의 미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청의 처분에 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

29) 세법 제30조에서는 과세물품의 평가에 있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하기 하여 매되는 물품에 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 하 거나 지 하여야할 가

격”이라고 규정하여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거래가격을 인정

하지 못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 당해 물품에 한 거래의 성립 는 가격의 결정이 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는 사정에 의하여 향을 받은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매․처분 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 는 간

으로 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④ 구매자와 매자간에 통령이 정하는 특수 계(이하 “특수 계”라 한다)가 있어 그

계가당해 물품의 가격에 향을 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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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세 법 제50조 에서

는“세 수속과 검사, 세납부와 련한 의견상이는 해당 세 과의 의의 방

법으로 해결한다. 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 세 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살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 세 은 그것을 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에서는 “신소청

원의 처리 결과에 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남부터 10일

안에 해당 재 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남한과 마찬가지로 권리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구제조항이 상이한 체제에 있는 남북한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에게도 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 용의 문제 은 북한 세 법 제49조의 용과 련하여 남북한

사이의 형사재 과 련하여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 세 법 제49조

에서는 “세 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송수단은 억류 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 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행

정 . 형사 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한과 북한의 형사재 권과 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먼 남한은

속지주의를 용한다는 것이다. 즉. 형법 제2조는 한민국 역내에서 죄를 범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우리형법이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한민국의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지역도 헌법

상 한민국 토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 제3조

는 한민국 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이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조는 한민국 역 외에서 한민국 는 한민국국민에 하여

조를 범한 외국인에게 용된다. 다만 행 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법제를 살펴보면 공민원칙(속인주의)에 따라 북한형법 제7조는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 공민과 우

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사람에게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북한

세 법 제7조에서는 “이 법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송수단을 리

하는 기 , 기업소, 단체와 공인에게 용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표기 ,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역원칙(속지주의)에 따라 북한 형법 제7조는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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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남북한간 교류에 따는 세법에 한 재 할권을 어느 지역

에서 행사할 것인가 하는 딜 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남북교역 문 세 인력의 부족

경의선 동해선 육로 연결 사업 추진과 남북사이에 통 과 련한 각종

합의서가 체결되고 있지만 이에 비할 남북교역 문세 인력은 부족한 상태

이다.

경의선을 비롯한 육로 연결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 체제 구축에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 세 인력에 한 수요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운과

같은 남북간 기존 교역이 꾸 히 확 되고 있기 때문에 문 세 인력 부족은

시 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 북한의 통 에 한 정보에 한 수요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는 문세 인력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

(5) 정보 리 제공기능 미흡

한국의 세청의 경우 남북 통 련 정보 리 제공 기능이 미흡한 상

태이다. 육로 교역에 비하여 남북한 간의 통 과 련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정

보가 충분히 출 됨에도 불구하고 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정보

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를 들면 2002년 12월 30일 세청이 육로 교역에 비해 새로운 통 체

제 구축 차원에서 추진 이 던 도라산역 세 시설 건립의 개요 황과

같은 기본 정보조차 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통 과 련

하여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통 에 한 합의서’에 한 련 정보 안내

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한의 세 련 정보를 얻기 한 교역자들은 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남북 통 업무와 련한 세행정에 한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 행정의 이해뿐만 아니라 정보획득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남북 경제 력활성화를 한 세 력방안

4.1. 거시 측면에서의 력방안

4.1.1. 세 력의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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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통 력 원회 구성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정부는 북측에

통 분야의 력방안을 논의하기 한 “남북통 력 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야 한다. 동 원회의 구성은 남북 통 업무와 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한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에 따른 통

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당면과제를 북측과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매개

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원회 활동을 통해 남북 세 당국은 “세 상호 지원

에 한 합의서” 체결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이 상이한 세 용어의 통일화 작업, 세 련 각종 서식의 통

일 작업 등 다양한 통 과 련한 공동 력사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한

남북 교역의 어려움과 남북 교역이 갖는 요성을 감안할 때 수송, 검역, 원산

지 증명, 통 등과 같은 물자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의 표 화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0)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의 세 력은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

여 세 용어 통일 작업의 경우 세 당국간 의를 통한 타결보다는 민간 차

원의 남북간 학술교류나 국어학자간 문화교류를 통해 더 수월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통 과 련한 각종 신고서의 서식도 비공식 수 의

세학자간의 교류로 이행을 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력 과제도 사안에

따라 공식 수 의 통로보다는 더 자유로운 비공식 수 의 통로로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력 차원에서 의나 력이 필요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학술이나 문가 교류와 같이 굳이 세 당국자간 공식 수 의 논의 채 이 아

니어도 해결이 가능하다. 다른 력분야와는 달리 특수하고 문 역인 세

력 역에서 이러한 략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교류 채 로 사

안을 넘김으로서 그 만큼 세 당국자간 화의 자리에서는 요한 다른 의제

논의에 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세 행정 지원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를 진시키기 한 통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선진국형 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통 제도 개선을 지원해야 한

다. 낙후된 북한 세 통 제도의 개선 없이는 한국의 세 이 마련한 책과 통

지원 노력은 북한 세 의 낙후된 통 행정으로 인해 상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0) 양범직, “남북 교류 력 행정 차 간소화 방안”, ｢통일경제｣, 경제연구원, 199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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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에 합하게 북한의 세 통 제도가 개선될

경우 남북한 물품교역의 수월성과 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북한 세 시스템의 화 지원을 하여 남한이 새롭게 도입하는 첨

단 세 장비 확충 사업과 병행하여 교체 후 발생하는 잉여 세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여야 한다.

재 철도와 도로 등 육상을 이용한 남북경제 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

북 통 제도의 효율성 제고는 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에서 낙후된 북한의

세 장비와 그에 따른 근 통 운 기업은 이러한 통 의 효율성 측면

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북의 통 장비의 수 에 격히 차이가 존

재하고 그에 따라 남과 북의 통 시스템이 호환성 없이 별개로 작동한다면 신

속하고 효율 인 통 은 기 할 수 없다. 따라서 통 장비의 교체 후 발생되는

잉여 통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은 이러한 문제 을 해소시켜 것이다.

한 장비지원과 함께 세계 인 수 에 있는 남한의 통 기법을 수함으로써

북한 통 의 화를 지원하고 남북세 간 상호 측 가능한 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 행정을 안정 으로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남한의 통 장비지원사업은 남북이 통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게 하

고 이를 통해 통 련 차의 표 화를 진시켜 통 의 신속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첨단 장비의 지원을 통한 통 의 효율성 제고의 수혜는 북한을 오가

는 남한측 교역종사자 왕래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세

같은 남한의 물자와 왕래자의 출입 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지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 외무역법상 “ 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 제한

품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 통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

원에서 잉여 세 장비의 지원이 이 질 수 있도록 련 정부 부처와 긴 히

의해야 할 것이다.

(3) 남북세 행정의 력채 구축

남북경제 력의 확 에 따라 남북 세 력 방안을 긴 히 의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세 력 회의를 정기 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주요 교역 거 에 소재한 남북세 간 결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보교환,

교역업무 조, 세계 세 동향 공동 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우선 개성공업지구 세 과

력을 해 남한측 세 과 개성공업지구 세 간의 력 사업을 추진시킴으로

써 남북간의 교역량이 많은 지역의 세 간 력 교류를 차 확 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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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1.2. 남북 계 개선 통일경제의 기반 구축

지 까지의 남북한 경제 력 발 과정은 기에는 상품의 반입․반출을

주로 홍통이나 국 등을 경유하는 간 교역으로 시작하여, 차 북한에 원자재

가공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비교우 가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

산하는 탁가공교역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한 최근에는 개성공단 강산

사업 등에 한 합작투자의 형태로 변화발 하고 있다.

남북 계를 개선하려는 남한 정부의 의지와 남북교역을 한 제도 장치

마련이 남북교역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

상황이 호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북 진출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

다. 북한도 경제난 극복을 해 남북경 에 보다 극 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치 상태의 남북 계와 남북경 에 한 양측 당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남북경 사업 추진의 불가측성과 민감한 국민 여론 반응, 그리고 정부의 북

포옹정책의 일 성 유지 문제, 규모 사업에 따르는 자본 조달과 외국인

객 유치 문제, 이 과세 방지 투자 보장 정, 분쟁 조정 등의 법 ․제도

장치 마련 문제, 객 수요 창출을 한 다양한 코스와 상품 개발 문

제, 그리고 남북한 직수송로 개설을 통한 물류비 감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

어야 할 과제이다. 한 일반 인 생산 기지 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성공

단 사업의 경우에는 력․육로 수송 체계 등의 안정 인 생산 기반 구축 문제

와 입주업체들의 로망 확보를 한 미국의 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 등은 반

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직교역 비 을 확 하고 경 련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내 직교역으로의 환이 어려울 것이나, 신용 높은 개상을 확보하고 기

업간 과당 경쟁을 사 에 방하기 해서는 남북경 에 련한 정보와 자료를

정부와 기업․학계가 공유하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망 체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4.1.3. 국제 세 력강화를 한 지원

(1) 북한의 세 련 국제 력 유도

2000년 WCO 총회의 경우 ‘무역의 원활화 사회안 을 한 세 의 역할

을 증진 할 수 있는 국제공조강화 방안’ 논의를 의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의제



220

는 북한 역시 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은 WCO 총회

에 북한이 옵서버 자격 혹은 회원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주선함으로써 북한이 세 련 국제기구 활동에 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력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력의 활성화로 인해 남북교역 제3국간의 교역에

비하여 세행정 련 국제 약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국제철도 력기구 회원국간 세 력 강화

1950년 반부터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국가 철도운소 정(SMGS)을

맺고 있다. 소련붕괴 이 에는 북한에서 소련을 거쳐 동독까지 화물이 운송되었

다. 따라서 통 경험이 풍부한 련 회원국들과 세 통 련 문제를 의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2002년 재 국제철도헙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의선이 연결됨에 따라 가입이 상된

다. 북한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철도 수송에 비하여 련 국가의 세

당국과 의체를 구성하여 세 분담, 국제범죄 응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해 연구, 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이사회의 ｢아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한 컨테

이 운송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과 세 통 력을 한 국제작

업반 구성을 모색하거나 국제 고동세미나 개최로 세 이슈에 한 의해나감

으로써 한반도와 제3국간 육로 교역에 따른 세 련 문제에 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세 은 육로 직교역 체제에 비하여 테러, 수,

마약 등 세 차원의 다양한 이슈에 한 공동 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 우리 세 은 국제 세기구(WCO)등 세 련 국제무 에서 심

의제를 발의하여 육로 통 체제 구축과 련한 사안의 해결을 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부 으로는 육로 직교역 체제로 이행하기 한 범정부차원에서 부처간 ｢

남북 육로교역을 한 정부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외부 으로는 WCO, ASEM,

국제철도 력기구(OSJD),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도

로․ 인 라 원회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육상 교역로에 놓여 잇는 계

국가들과 의체 성격의 ｢유라시아 육로 교역을 한 국제 공동 세연구작업

반｣구성을 제안하여 출입 리시설(CIQ) 차와 방법 간소화 방안을 의해나가

는 등 능동 으로 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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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정보교류 활동 강화

남북한 통 실무와 련하여 국제 정보교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통

일 이 서독 정부(세 )가 동독을 상 로 교역물품과 왕래자에 한 통 을 지

원하기 해 이행했던 세 행정 사례들은 분단 상황에서 새로운 통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 시기 독일(서독) 세 의

동독 통 행정 사례에 해 폭넓은 연구가 이 져야 한다. 세청은 이를 해

한․독 세 력 회의에서 독일이 육로를 통해 동독을 거쳐 제 3국으로 나가는

경우 서독 세 이 취한 통 차와 국제 합의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행되었

는지, 계에 있었던 동독과의 육로 교역에서 탈세, 수, 안 해물품 반

입 방지를 해 서독 세 이 취한 세 행정은 무엇이었는지, 국제 세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력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해 독일 세 과 력을 통

해 습득하여 남북간 통 행정에 반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 세 과 교류를 통해 육로를 통한 새로운 북 통

체제 출범에 실질 인 비를 해야 한다. 국을 상 로 하는 세 력활동 시

북․ 세 력 사례에 한 정보교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은 북한과

육로 교역을 수십 년간 지속 으로 해왔기 때문에 북 육로통 련하여 북

한 세 에 해 경험이 풍부하다.

따라서 육로 교역 분야에서 북 세 력 경험 습득을 해 우리 세 은

한․ 세 력 통보를 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 세 과 력 경험이 있는

국 세 실무자와 정보교류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의 세 실무 당국자나 문가 그룹을 청하여 북 세 력사례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컨 육로를 통한 북 교역이 크게 증가했던 국

지린성의 장백 통상구 사례와 련하여 국 세 실무자를 청하여 북한 세

제도과 북 세 력에 한 실질 인 정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함

께, 양자간 혹은 국제기구와 같은 다자간 국제 세 력 활동 차원에서 남북간

통 사업에 해 설명회를 가지고 심 잇는 외국의 세 이나 민간 문가로

부터 련 자문을 구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방면으로 세 력을 강화함

으로써 우리 세 은 육로를 통한 새로운 북 통 체제 출범에 실질 인 비

를 해야 한다.

(4) 남북한 무역의 민족 내부 거래 승인

남북간 무역(Intra-Korean Trade)은 국제 으로 민족 내부 거래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무역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제정한 세

계무역기구 정 이행에 한 특별법, 남북교류 력법,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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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원산지 증명이 되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무 세로 국내에 반입되

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 력이 증가되면서 육상을 이용한 직교역이 가능해

지고 무 세 교역 규모가 확 되면 제3국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세계무역기

구에 제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세 은 외교통상부, 통일

부 등 각 부처와 함께 이에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2. 미시 측면에서의 력방안

4.2.1 세 제도 차상의 지원 력

첫째, 세 제도 차의 수정 보완이다. 남북 경제 력에 따른 남북간

교역량 증에 비해 남한의 세 은 남북간 탁가공물품에 한 통 검사 비

율을 량검사31)에서 법규 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하여는 20% 이하 발췌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검사 차를 개선하 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한 평

균 검사비율이 6%에 비해 여 히 높아 남북 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육로 직교역 통 에 비하여 남북교역에서 불편한 통 차를 축소하

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남북간 도로운송의 활성화에 비, 세법 규정과 차를 보완하

여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통일부를 비롯하여 통 행정에 간여하고 있는 각 정부 부처와 통 행정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통 수속 과정에서 복이 되는 행정 차는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부에 신고한 사항을 다시 세청에서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면 세 업무의 수월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 에 필요한 행정 수속 차를 검토하고 각 정부 계 부처 사이에

복되는 행정 차를 계 부처와 의,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

할을 해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창구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남북교역

담부서(Task Force)｣를 구성하여 련 사업을 담하고 업무를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자통 시스템 활용을 통한 통 차의 간소화이다. 세 행정 산

화와 연계하여 통 차를 산 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통 업무가 신속하

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31) 수입통 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고 세 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량검사를 생략한

다.)에 해서는 량검사를 실시한다.



223

남북통 시 필요한 련 민원서류32)를 안내하고 송받을 수 있도록 21세기

환경에 합한 자 세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 통 시 복잡한 행정 차가 요구되는 만큼 세청이 담당하는

통 업무를 산화 온라인을 지속 으로 실 하여 불필요한 행정 차를

여나가야 한다.

한 통일부는 2002년 “남북교류 력정보 리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세청

과 연동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ED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육로

교역에 비한 새로운 남북 통 체제에 합한 ‘통 소 트웨어 개발 사업’에

도 주력하여 장기 으로 남북한 통 행정 업무도 ‘종이없는(paperless) 자통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청은 2002년말 서류없이 통 할 수 있는 자수입통 제도를 실시

한 바 있다. 한 세청은 종이서류 없는 자통 을 악용한 마약 등 수, 탈

세, 안 해 물품반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서류제출 상 선별시스템”

을 개발하 다.

이처럼 21세기 일류 세 을 한 통일부 세청의 빠른 처는 남북한

간의 교역물품과 왕래자에 한 통 업무에 해서도 용 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정보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한 남북사이의 행 통 차를 간소

화하기 해서는 ‘남북 자 통 실 을 한 정부의 장기 계획’을 세워 남

북한 통 실정에 합한 통 제어기술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2. 남북통합 세 상설 력기구 설립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경제 력의 확 , 경의선 복원 이산가족 상

등 남북한의 인 , 물 교류가 증 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남북한간의 정상회

담의 정례화와 더불어 장 회담의 지속 인 개최를 통항 양 지역 세 당국

간의 긴 한 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 으로는 경의선 복원에 따른 통 역 운 운 요원의 구성, 기

차를 이용해 남북한을 왕래하는 화물과 사람에 한 양 체계간의 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한 실무 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 증 에 따른 각 체제의 세규정 반자에 한 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무일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이미 상호체제를 인정하기

로 합의하 으므로, 재 할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등에서 북한을 우리나

32) 일반 으로 남북통 후 작성해야 하는 통일부 민원서류를 포함하여 세청 민원 서

류인 남북한 왕래자 휴 품신고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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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반하는 헌 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재

할권 인정이 곧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남북한간

통일을 한 첫 단계로서 잠정 인 과도기 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장기 으로는 남북한 세 당국간의 상설 의기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서

등의 양식의 표 화 세 어의 표 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 나아

가 세행정을 통일화하여 통일된 세법체계를 통한 남북한 그리고 연변을 포

함하는 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 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외국의 입장에서 자국에게만 세를

부과하여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최혜국 우원칙을 주장하여 세 면제

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률 으로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을

하여 외 으로는 상호 독립된 국가이므로 셀ㄹ 면제할 법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행 남북한의 거래가 아직 미미하여 외국의 통상압력이 없으나 향후

남북경제 력이 활성화되면 필연 으로 외국으로부터 세면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남북은 이를 사 에 방지하기 하여 상호간에 무역

정을 체결하여 세를 면제하는 것이 외국 통상압력으로부터 양 체제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3. 세 문인력 양성 홍보사업

앞으로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를 비하기 해서는 세 분야에 한 문

인력 양성이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세분야인력의 문교육을 담하고 있

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남북교역 문 세 인력 양성을 한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이 게 양성된 문 인력은 통 업무와 련하여 학계와 민간부분

에서 세 문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남북교역 문 세 인력 양성은 이미 시행 에 있는 해외 세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 육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는 독일에 해외 견함

으로써 분단체제하의 동서독간에 체결되어 내독 교역(Inter-German Trade) 지

원에 크게 기여했던 세 련 정들과 제도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를 한 세 행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 산학 으로 연계된

문 구성을 통하여 동서독 정부가 상호 교역 지원을 목 으로 마련하 던 세

제도와 세 행정의 연구 정보획득에 한 지원도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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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1세기 남북경제 력의 시 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 의 역할은 새

로운 요구를 요청받고 있다. 남한 세 의 활동 역과 과제 남북 경제 력에

따라 통상환경의 변화에 합한 세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서는 남북

경제 력의 활성화를 해 추진 인 경의선 도로-철도를 이용한 남북교역확

로 사회 수요 이에 합한 새로운 세 통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북

한과의 교류 력은 필수 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동서독 사례를 통하여 세 당국의 물품 교역 지원을 해

다양한 세 력 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남북 세 력상에서

는 통 규제와 통 시스템의 호환 문제 등 남북세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

시스템 문제와 남북교역 문세 인력 부족에 따른 정보의 제약 등의 제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 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 력 활성화를 한 양국간의 세 력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거시 측면과 미시 측면으로 근하 다. 먼 거시 측

면의 경우, 첫째 남북통 력 원회 구성, 북한 세 행정 지원, 남북세 행정의

력채 구축 등 남북 세 력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 계

개선 통 경제의 기반구축을 마련하여 물류비 감문제 해소 경 련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 세 력 강화지원사업 등을 통

하여 북한이 세 련 국제기구 활동에 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할 것이며, 동서독이 세 행정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통 체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세 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시 측면의 경우 첫째, 세 제도 차상의 지원 력을 통하여 불편한

통 차의 축소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차를 각 부처와 의 일원

화하기 해서 남북교역 담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체계 으로 지원해야 한

다. 둘째, 남북통합세 상설 력기구 설립으로 수출입신고서 등의 양식의 표

화 세 어의 표 화에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행정을 통일화하

여 통일된 세법 체계를 통한 남북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세 문인력 양성 홍보사업 등의 력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의 가속화로 인해 Global 경제시 의 지식정보화 도

래, 국제 분업의 확 , 생산의 세계화 등 통 인 거래와 생산형태의 틀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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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획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세 력도 국제정치․경제․무역

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21세기에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미션의 효율 수

행과 수요자 심의 세 력 구 새로운 조직 문화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남북세 력에서도 남북경제 력

확 라는 국제 사에 부응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며, 아울러 변하

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 으로 응하여 경제의 활력 회복 통일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세 통 구축 구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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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남북간의 경제교류 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남북간 긴

장을 완화하고 평화분 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 인 남북 계 개선을 선도해

왔다. 남북간의 경제교류 력은 주로 남북교역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역은 남북 계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민족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참여 기업의 자본과 교섭능력만으로는 그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

운 것이 실이다. 남북교역이 실질 남북교류로 결실을 맺기 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 공감 가 형성된 기 에서만이 그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

겠다.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화 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법 ･제도 장치의 확보이다.

1988년 남한정부의 ｢7･7선언｣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간의 공식 물자교

류는 교역규모가 1989년 1,870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그 규모가 7억 달

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재 남한은 명실 공히 북한의 제2 의 교역상 로 부각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규모가 증 됨에 따라 남북교역과 련된 국내제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련 제도에 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는 남

한기업의 북교역에 있어 국내 차는 국내의 련법규에 의거하여 추진되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북한의 외경제법제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남북당국은 ｢남북경 4개 합의서｣에

서명하여 2003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지만 동 합의서는 주로 남측의 북투자

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통 ･검역･원산지규정 등 남북교

역시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에 해서는 합의를 못하고 있다. 한 동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후속 약도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합의서의 내용과 련하여 세부 분야에 한

남북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경 4개 합의서｣가 남북교역

에 용되는 보다 안정 인 제도 틀로서 발 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한편, 남북한간의 기업창설, 이윤분배, 기술자 노동자채용, 기업의 경 과

조직, 기업해산, 상사 재 등에 해서는 북한당국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고 있다. 한 북한 내부 으로도 남북교역 남한기업의 북한투자에

해서 용할 수 있는 마땅한 국내법규가 없는 것도 실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특별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력을 추진하기 한 특

별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 남북간의 경제 력에 한 합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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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련법규, ｢ 외경제 재법｣, ｢ 외민사 계법｣, ｢무역법｣등의 국내법의 틀

속에서 남북한간의 교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규

들은 그 자체에 헌법상의 외국인투자보장 문제, 법률정보의 근 문제, 법률조

항의 구체성 문제, 분쟁해결법규의 실효성 문제, 법률의 외지향성 문제, 법률

용사례의 부재 문제 등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으며, 그나마도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고 하여 남한기업에게 그 로 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역을 효과 으로 실천하기 해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측

에게 ｢남북경 4개 합의서｣에 따라 남북교역 북 투자에 특별히 용할

수 있는 특별입법을 제정하도록 구하는 한편 북한의 외경제 계법령에서

규정한 독소조항을 보완･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하여 우리 정부는 북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남북이 서로 수할 수 있는 실 이고 구체 인 세부

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세분화･국제화･명문화하여 북측이 합의서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처함으로써 남북교역의 법 장애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장 회담과 경 추진 원회 등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통

해 남북교역의 제도 장치 마련을 한 실무 의회를 구성･운 하여 남북경

내지는 남북교역 련문제를 논의할 상설 채 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정부는 북측에게 남북간의 교역과 상사활동을 포 으

로 규율하고 국제통상조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가칭 ‘남북교역 정’의 체결

을 구하여야 한다. 남북이 남북교역 정을 체결할 때에는 정문 안에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한다는 규정을 제로 두고 투자원본의 회수에

한 규정, 과실송 의 보장에 한 규정, 내국민 우에 한 규정, 수용 는 국

유화의 방지 보장에 한 규정, 통 과 비 세에 한 규정, 통화와 결제

지 방법에 한 규정, 이 과세 방지에 한 규정, 거법과 분쟁해결에

한 규정, 투자보험과 투자보증에 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당장 실 되기 어렵다면, 차선의 안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투자보호를 한 측면에서라도 북한의 헌법과 외국인투자 련법령

외경제 련법령 등에 일정기간 동안 수용이나 국유화가 없을 것임을 보장

하거나 국제기 에 합당한 보상지 을 약속하는 구체 인 내용을 포함하는 조

항을 삽입하도록 요청하여 우리기업들의 북한진출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어

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언 한 사항들이 성사되기 까지는 우리기업들도 북교역

투자시 남한기업의 북교역 투자에 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련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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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 련법령들이 용된다는 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어도

북한이 인정하는 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조항이나 분쟁해결 방안 등 간 인 투자보호방법이 될 수 있는

련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하여 거래 투자 험을 이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235

1. 서론

북한은 1970년 반부터 외경제개방정책을 시도한 이후 외경제개방에

한 미온 인 태도로 인하여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자 최근 들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외경제개방의 가속화 추세는 최근에 북한이 발표

한 일련의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물가･임 ･환율

등의 가격 실화와 함께 배 제의 일부 폐지와 보 제로의 변화, 공장･기업소

의 책임경 과 실 제 도입, 가족 농제로의 환과 조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7･1 경제 리 개선조치｣라는 내부개 을 통해 경제운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를 해 신의주･ 강산･개성의 3개 지구를 경제특구로 지

정하는 인 개방조치를 단행하 다. 더욱이 북핵 문 속에서도 시행된

규모 경제시찰단의 남한 견과 강산･개성지구의 특구법 발표는 외경제개

방을 통한 이른바 ‘강성 국’ 건설에 한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외경제개방에 한 일련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극 으로 보

조를 맞추어 왔으며, 실제로 북한의 외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1988년 남한정부의 ｢7･7선언｣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간의 공식 물자교

류는 교역규모가 1989년 1,870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그 규모가 7억 달

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재 남한은 명실 공히 북한의 제2 의 교역상 로 부각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규모가 증 됨에 따라 남북교역과 련된 국내제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련 제도에 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는 남한기업의 북교역에 있어 국내 차는 국내의 련법규에 의거하여

추진되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북한의 외경제법제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경 4개 합의서｣가 존

재하지만 동 합의서의 시행에 한 구체 인 후속 약의 체결이 신속히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한 법제로서 헌법 근거하에 ｢외국인

투자법｣을 외국인 투자의 기본법(외국인투자법 제2조)으로 하여 비 은행기업의

경우에는 형태에 따라 ｢합 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형태에 하여 ｢외국인 투자은행법｣을

특별법으로 두어 외국인투자 련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면서 외경제개방

을 한 일반법제로서 ｢ 외민사 계법｣, ｢ 외경제계약법｣, ｢ 외경제 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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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1), ｢가공무역법｣, ｢공증법｣, ｢토지임 법｣, ｢외화 리법｣, ｢환경법｣, ｢보

험법｣, ｢세 법｣,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세 법｣, ｢외국인투자기업 산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외경제 련법제2)를 갖추어 외경제개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유경제무역지 법｣ 그 련법제와 ｢민법｣등 련규정을

통한 법 기반을 형성하여 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교역규모가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이들 법제에 한 연구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필수 이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그 상을 북한의 외경제개방과 련된 법제

‘ 외경제 련법제’에 을 두되, 특별히 납북교역에 직․간 으로 용

되는 행 ｢ 외민사 계법｣, ｢ 외경제계약법｣, ｢ 외경제 재법｣, ｢무역법｣,

｢가공무역법｣등 북한의 표 외경제 련법제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의 외경제 련법제는 외국의 북한 교역 투자에 용되는 가장 근본

이 되는 일반 인 법규로서 북한이 외경제개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남북경 4개 합의서｣는 북한이 남북교역에 용할 특별한 법규를 마

련해 두지 않은 재의 상태에서 남한의 북한 교역에 용되는 요한 법규

이다. 동 합의서는 남북교역을 포함한 남북 경제 력을 안정 인 토 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한 제도 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

으로 마련되어 이미 발효 인 법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외경

제법제의 구체 내용의 고찰과 함께 이미 발효된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체

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외경제법제의 문제 과

과제를 악하여, 실 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응방안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의 실물교역에 직･간 으로 용되는

북한의 련 법규의 구체 조항과 남한과 북한에서 기존에 발간되어 있는 문

헌 논문자료, 정부 발간자료, 보도자료 등을 상세히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

법을 택하 다.

1) 학자에 따라 ｢무역법｣을 북한이 외경제 련법제로 분류하 다고 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동법을 북한의 외경제 렵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외경제법제

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외 실물경제거래의 기본은 무역이고,

북한이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외무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각국 국제

기구 등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는 ｢무역법｣

을 북한의 외경제법제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이들 법령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재정 리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최신기술도입규정 등도 ‘일반법규의 성격을 지니는 외경

제 련법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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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역의 의의 추이

2.1. 의의

남북한은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 합의서｣

(이른바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교류･ 력에 한 기본합의서｣에서 민족경

제의 통일 이며 균형 인 발 과 민족 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자

원의 공동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실 해 나가기로 합의하 다. 특히 동 합의서에

서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서 규정3)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물

자교류가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정

부는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서 남북간의 물품이동

을 남북교역으로 정의하고 수출･수입이 아닌 반출･반입으로 규정하면서 상호간

의 반출․반입물품에 해서는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고, 세 기타 고려

되는 세 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

차･사용 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

며,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 개념이다.4)

따라서 남북교역의 범 에는 남북간의 상업 거래와 탁가공교역5) 등의

거래성 교역뿐만 아니라 KEDO의 유지원, 인도 지원 목 의 북 물자 반

출, 경수로 건설 강산 사업에 따른 북 물자반출, 북 비료지원 등

경제 목 이외의 비거래성 교역도 포함된다,

이러한 남북교역은 남한의 입장에서 단기 으로 ①북한의 렴한 생산요소

를 활용한 생산 코스트 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②북한과의 경제

력을 통한 인 ･물 교류확 로 남북한간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③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기여하고 북한경제의 개 ･개방을 유도하고, ④인도주

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고 완화를 목 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장기

으로는 ①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 실 과 비교우

의 결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②북한의 돌연한 붕괴로 래할 수 있는 남

한경제에의 부정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③동북아경제 심국가로 한국의

3) ｢남북 기본합의서｣제15조, ｢남북 교류․ 력 부속합의서｣제1조 제10항.

4)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제2조 2호, 3호

5) 탁가공교역은 국제간 거래인 탁가공무역을 남북한 거래에 비반 개념으로 가공임

(加工賃)을 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부 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

상 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제품을 남한에 재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교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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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제고시키며, ④북한의 경제발 지원을 통하여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여 막 한 통일비용을 감할 목 으로 실시되고 있다.6)

2.2. 추이

한반도 쟁이후 단 되었던 남북한간 공식 인 물자교류는 남한 정부가

1988년 7월에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한 특별선언｣(7･7선언)과 이

의 후속 조치로서 그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에 따

라 남북간의 물자교류가 추진되기 시작하 다.7) 이에 따라 비록 그 규모는 미

미하 지만 1989년에는 1,870만 달러, 이듬해인 1990년에는 1,340만 달러의 교역

량을 달성하면서 남북한간 공식 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게 남북한간 공식 인 물자교류가 본격화되자 이에 한 체계 이고 합

법 인 지원･ 리를 한 법･제도 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남

한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동법시행령｣을 제정․시

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2년

에는 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폭 증가하게 되면서 종 의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 된 탁가공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

다.8)

이후 북한의 1993년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 계가 일시 으로

경색되기도 하 으나 1994년의 ｢남북경 활성화조치｣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

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 달러 수 을 넘어서기 시작하 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 속류의 반입증가와 탁가공 교역의 확 , 그리고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

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3억 달러를 과하 다.

1998년에는 외환 기로 인한 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축되

어 교역량이 년보다 28% 감소한 2억 2천만 달러에 그치기도 하 다. 1999년

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탁가공교역이 확 되고 강산 사업 경수

로 건설사업 등 경 사업이 진 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 달러를 과하

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기･ 자제품 등 탁가공교역의 확 ,

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

6) 이동철, “최근 남북경 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030306.jsp, 2003.

7) 최수 , “북한의 외경제 개방 정책과 망”, 통일연구원, 1994, 12, p.56.

8) 통일부, ｢남북교역실무안내｣, 통일부 교류 력국, 200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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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과하 고, 2001년에는 남한의 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 으나 2년 연속 4억 달러 선을 계속 유

지하 다. 2002년에는 거래성 교역의 꾸 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남

한의 북 식량차 , 철도･도로연결공사 련 자재･장비 지원 등에 따라 남북교

역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섰고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상 로 부상

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남북교역량이 2002년 비 12.9% 증가한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년도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 를 유지하 다(<표 1>

참조).9)

<표 1> 남북교역 황

(단 : 천 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액 건 수 품목수 액 건 수 품목수 액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56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18,655

12,278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52,373

176,170

271,575

289,252

1

4

-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5

530

69

1,188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272,775

226,787

370,155

434,965

67

83

300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18,724

13,466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333,437

425,148

402,957

641,730

724,217

계 31,624 2,355,544 27,562 1,939,578 59,186 4,295,122

주) 1995년 교역실 에는 북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http://www.unikorea.go.kr, 2004.

9) 통일부, ｢2004 통일백서｣, http://www.unikorea.go.k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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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북교역과 남북한 외교역 규모 비교

(단 :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남북교역액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남

한

외교역 총액 260,177 280,054 280,781 225,595 263,438 332,749 291,537 314,597 372,644

총교역액에 한

남북교역액 비
0.11 0.09 0.11 0.10 0.13 0.13 0.14 0.20 0.19

남북교역액 순 60 69 62 69 60 60 62 50 49

남북교역 규모와

비슷한 교역 상

국가(교역액)

카타르

(280)

알제리

(252)

에콰

도르

(305)

헝가리

(220)

알제리

(325)

스리

랑카

(438)

콩고

공화국

(406)

키

스탄

(672)

덴마크

(738)

북

한

외교역 총액 2,052 1,977 2,177 1,442 1,480 1,973 2,270 2,260 2,391

총교역액에 한

남북교역액 비
14.0 12.7 14.1 15.4 22.5 21.6 17.7 28.4 30.3

남북교역액 순 3 3 3 3 3 3 3 2 2

자료: 한국무역 회(KITA.net), 남북교역통계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표 3> 북한의 주요 무역 상 국별 무역 황

(단 : 백만 달러, %)

순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유율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1 국 271 395 467 628 738 1,023 32.6 42.8

2 일본 234 174 135 92 370 265 16.3 11.1

3 태국 45 51 172 204 217 254 9.6 10.6

4 인도 5 2 187 158 191 159 8.5 6.7

5 러시아 4 3 77 116 81 118 3.6 4.9

5개국 합계 558 624 1,038 1,198 1,596 1,820 70.6 76.1

계 736 777 1,524 1,614 2,260 2,391 100.0 100.0

자료: KOTRA, ｢2003년 북한의 외무역동향｣, 2004.

이와 같이 남북교역은 규모면에서 지난 13년간 38배 이상 성장하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향은 아직은 미미한 수 이다.

최근의 로 살펴보더라도 2003년 남북교역액 7억 2천만 달러는 남한의

총 외교역액 3,726억 4천만 달러의 0.19%에 불과해 남한의 외교역 순 에

서 북한은 49 에 해당한다.10)



241

반면, 남북교역이 북한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크다. 2003년도 남북교역액

7억 2천만 달러는 북한의 2003년도 외교역 총액 23억 9천만 달러의 30.3%에

해당하고 북한의 외교역 순 에서 남한은 국(10억 2천만 달러)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은 요한 교역상 임을 알 수 있다(<표

2> <표 3>참조).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 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로 꾸 히 증가해 왔으며, 2003년의 경우 반입 품목 수는 186개로

년에 비해 18개 감소한 반면, 반출 품목 수는 530개로 35개 증가하 다(<표

1> 참조). 북한에서 반입되는 품목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품, 섬유제품, 철강‧ 속제품 순으로 농림수산물은 꾸 히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의 교역을 거래형태별로 살펴보면, 남북교역 기에 해외 개상

을 통해 간 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1990년 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 교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 험을 이기 해 개교역

을 하는 경우가 많다.12) 그러나 남과 북은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 력추진

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한간 상품 임가공거래를 직 교역방식으로 더욱

확 추진하기로 합의하 으며, ｢남북교역 4개 합의서｣13) 발효 등 납북교역의

제도 장치가 확 되고 있어 남북간 직 교역의 비 은 차 확 될 것으로

망된다.14)

10) 독일의 경우 통일직 인 1989년 당시 동서독 교역규모가 서독 외교역 총액의 1.3%를

차지하 다.

11) 직 교역은 교역과 련된 교역상담에서부터 결제에까지 이르는 제반사항을 제3국

의 개없이 남북한이 직 인 당사자가 되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반출입시 선화증권상의 최종 목 지와 제품의 원산지로 남한과 북한이 명시되어 상호

인정하여 교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 교역은 남북한이 상 방을 사실상 공식 인 교

역상 국으로 인정하는 행 이다.(김 윤, “남북교역의 주소 : 무엇이 경 확 의 제약

요소인가?”,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일연구원, 2004. 7. p.50.)

12) 통일부가 한국무역 회와 공동으로 2003년 9월에 300여개의 남북교역업체를 상으로

교역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 계약하는 직 교역 업체수의 비율

은 17.4%인 반면, 제3국 개인을 통한 간 교역은 60.1%, 직 교역과 간 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조사 다.(한국무역 회･통일부, ｢남북교역실태조

사결과｣, 2003. 9. 30.)

13)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 참조.

14) 통일부, ｢남북교역실무안내｣, 통일부 교류 력국, 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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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 4개 합의서의 검토

3.1. 남북교역의 실무 난

남북교역이 목할만한 양 성장이 있었다는 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질 인 측면에서는 업계나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 거래의 정체 상의 지속이다. 컨 , 경제성 거래

를 나타나는 지표인 거래성 교역15)이 4억 달러 에 불과하며, 체교역에서 차

지하는 비 도 아직 50% 에 불과하다(<그림 1> 참조). 그나마 거래

94.3%
81.2%

64.7%
56.7% 56.4%

3.8% 5.7%
18.8%

35.3%
43.3% 43.6%

96.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거래성교역 비거래성교역

자료: 한국무역 회(KITA.net), 남북교역통계

<그림 1> 남북교역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 비 추이

성 교역에서 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고 상 으로 상업

거래의 비 은 은 실정이다(<표 4> 참조). 이는 북한으로부터 반입할만한 물

품이 변변치 못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를 환언하면,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남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경제의

15) 상업 교역과 탁가공 교역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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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없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 가 어렵고,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으로

인하여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표 4> 남북교역 거래성 교역 추이

(단 : 천 달러)

연도
거래성

교역 총계

상업 거래 탁가공 교역

반출 반입 계 비 반출 반입 계 비

1989 18,724 69 18,655 18,724 100.0 0 0.0

1990 13,466 1,188 12,278 13,466 100.0 0 0.0

1991 111,266 5,547 105,719 111,266 100.0 0 0.0

1992 173,425 10,362 162,225 172,587 99.5 200 638 838 0.5

1993 186,592 4,402 175,182 179,584 96.2 4,023 2,985 7,008 3.8

1994 194,547 6,906 161,977 168,883 86.8 11,343 14,321 25,664 13.2

1995 276,295 28,722 201,681 230,403 83.4 24,718 21,174 45,892 16.6

1996 237,784 17,220 146,162 163,382 68.7 38,164 36,238 74,402 31.3

1997 250,301 23,845 147,387 171,232 68.4 36,175 42,894 79,069 31.6

1998 143,689 21,914 50,787 72,701 50.6 29,617 41,371 70,988 49.4

1999 189,,035 21,670 67,746 89,416 47.3 45,883 53,736 99,619 52.7

2000 239,719 31,978 78,551 110,529 46.1 57,224 71,966 129,190 53.9

2001 236,313 10,492 100,897 111,389 47.1 52,345 72,579 124,924 52.9

2002 342,959 4,382 167,400 171,782 50.1 68,388 102,789 171,177 49.9

2003 408,679 46,227 177,443 223,670 54.7 73,370 111,639 185,009 45.3

자료: 한국무역 회(KITA.net), 남북교역통계

이와 같은 상황에서 KEDO의 유지원, 인도지원용 물자의 반출, 경수로

강산 사업, 비료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확 를 통해 남북교역액을 신장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거래의 확 발 이 없이는 남북교역 규

모가 일정수 이상으로 확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한기업들이 새로운 돌 구로 주목한 것은 북 탁가

공교역이었다. 남한에게 매할 물품이 변변치 못하고 물품을 구매할 돈이 없는

북한 경제 실을 감안하여 원료, 자재, 기술, 설비, 마 채 을 제공하여 북

한에서 임가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정상 인 비즈니스환경과 열

악한 북한의 인 라시설이 북 탁가공교역 확 의 제약요소로 등장하 고,

물류비 등 부 비용의 문제도 북 교역업체의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의 제한에서 생된 수송상의 애로, 커뮤

니 이션의 장애, 행 인 상담 등이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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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기술지도의 어려움, 회계상 생산원가화할 수 없는 비용 등이 북 임가공

의 확 를 가로막고 있다. 임가공의 질 수 이 고도화되면서 렴한 임가공비

나 무 세혜택의 장 도 차 사라지고 있다.16)

이상과 같이 남북교역이 추진･증 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차이

에서 오는 구조 인 문제 , 북한의 외화 교역 상물품의 부족, 분쟁해결장

치 등 제도상의 미비 등이 표출되어 왔는데, 남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 들을

제도 으로 해소하기 하여 지속 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남한당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

한 양국간 화를 통해 북한을 극 으로 설득하 고, 정부 민간단체들도

북 지원과 교류 력에 노력을 기울 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화답이 이루어

져 남북한 경제 력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 다.

결정 인 흐름은 2002년 7월 단행된 북한의 ｢7･1 경제 리 개선조치｣가 분

수령이 되었는데, 북한이 외 으로 공표한 ｢ 강산 지구법｣(2002년 11월

25일)과 ｢개성공업지구법｣(2002년 11월 26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와 함께

2003년 하반기부터 투자보장. 이 과세 상사 재. 청산결제와 련된 ｢남북경

4개 합의서｣가 발효되고, 개성공업지구 강산 지구 련 규정들이 집

으로 제정되면서 남북한 경제교류가 과거 비공식화 단계로부터 공식화의 단

계로 이행되게 되었다.17)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 과 련된 남북 당국간 합의 황과 북한

내부의 법제화 황은 <표 5>와 <표 6>과 같다.

16) 실 으로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탁가공무역의

북한생산의 원가구조를 분석한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임가공시 가공비문제

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3국과 비교하여 경쟁 인 조건의 제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물류비 부 비용의 문제로 이것이 남북한간의 무 세혜택

을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종근, “북한생산의 원가구조”, 연구보고서 2003-1, 경남

극동문제연구소, 2003. 2, pp.1-15.)

17) 배종렬, “남북교역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수은북한경제｣, 2004년 여름호, 한국수출입

은행, 2004. p.65.



245

<표 5>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 련 남북 당국간 합의 황

합의서 명칭 2000 2002 2003 2004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 서명(12.16) 발효(8.20)

남북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

방지 합의서
서명(12.16) 발효(8.20)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차에

한 합의서
서명(12.16) 발효(8.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 서명(12.16) 발효(8.20)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한 합의서 서명(12. 8)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 서명(12.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한 합의서 서명(12. 8)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한

기본합의서
서명(12 .6)

남북해운합의서 서명(12.28)

동·서해지구남북 리구역임시도로통

행의군사 보장을 한잠정합의서
서명(1.27)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

지 확인 차에 한 합의서
서명(7.31)

남북상사 재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
서명(10.12)

개성공업지구와 강산 지구의

출입 체류에 한 합의서
서명(1.29)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한 기본

합의서
서명(4.13)

남북해운합의서 서명(5.28)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
서명(5.28)

자료: 통일부, ｢남북합의자료｣, 2004. 7. ; 통일부, ｢개성공단 법규집｣, 2004. 4. ; 조선통신

(http://www.kcn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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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 련 북한 내부 법제화 황

법령 명칭 2002 2003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
재정(11.20)
공표(11.26)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제정( 4.24)
공표( 6.28)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 규정
제정( 4.24)
공표( 6.28)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정( 9.18)
공표(10. 1)

개성공업지구 세 규정
제정( 9.18)
공표(10. 1)

개성공업지구 리기 설립․운 규정
제정(12.11)
공표(12.17)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제정(12.11)
공표(12.17)

개성공업지구 세 규정
제정(12.11)
공표(12.17)

개성공업지구 외화 리규정
제정(2.25)
공표(3. 5)

개성공업지구 고규정
제정(2.25)
공표(3. 5)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정(9.21)
공표(1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산 지구
법

제정(11.13)
공표(11.25)

강산 지구 개발규정
제정(5.12)
공표(6.28)

강산 지구법 기업창설․운 규정
제정(5.12)
공표(6.28)

강산 지구 리기 설립운 규정
제정(4.29)
공표(5.26)

강산 기구 세 규정
제정(4.29)
공표(5.26)

강산 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제정(4.29)
공표(5.26)

강산 지구 외화 리규정
제정(5. 6)
공표(5.29)

강산 지구 고규정
제정(5. 6)
공표(5.29)

강산 지구 로동규정
제정(5. 6)
공표(5.29)

강산 지구 부동산규정
제정(9.21)
공표(10.11)

자료: 통일부,｢남북합의자료｣,2004.7.; 통일부, ｢개성공단 법규집｣, 2004.4.; 조선통신(http://

www.kcn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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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북경 4개 합의서의 내용과 후속조치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자주 노력에 의해 불신과 결을 청

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기 해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 고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 다. ｢남북 기

본합의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력의 계를 규율하는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고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

서｣제15조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 이며 균형 인 발 과 민족

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

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경제교

류․ 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당국은 남북교류․ 력의 이행

과 수를 한 구체 책을 의하 고, 1992년 9월 17일에 ｢남북교류 력

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경제교류․ 력에 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부속 합의서｣에 13개 항목에 걸쳐서 남북경제교류 력에

한 기본원칙을 규정(동 합의서 제1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북경제교류 력

에 한 실시원칙과 력분야, 상 측 인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의 공동개발, 합 ･합작 등 경제 력사업의

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 교류물자의 가격, 결제 방식, 투자보

장, 이 과세의 방지, 분쟁조정 차 등과 같이 일반 인 국제통상조약의 내용으

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 하여 방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 장 회담에서

남북간 경제 력을 안정 인 토 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한 제도

보장장치 마련을 해 ｢남북경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 고, 이후 국회의

비 을 거쳐 2003년 8월 18일에 문 에서 동 합의서를 공식 교환함에 따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경 4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이하 “투자

보장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 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차에 한 합의서｣(이하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이하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를 총칭하며, 동 합의서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그 의의를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 공동으로 용되는 제도 장치를 남북당국간 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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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체 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은 동

합의서가 최 라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즉, 동 합의서의 체결로 향후 남북

경 을 한 법･제도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 를 남

북한이 화와 력을 통해 마련해 나아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둘째, ｢투자보장 합의서｣는 남북 계의 특수성과 국제 행을 고려함으로써

남북경 의 안정 인 발 토 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은 ‘민

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 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 행을 수용함으로

써 향후 남북간 체결되는 각종 세부합의서의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원칙과 제도가 서로 다른 실에서 남북한의 당국자가 남북 계

의 특수성과 국제 행을 고려하여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개되는

남북경 의 안정 발 을 고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남북한의 경제교류 력사

업을 한 제도 보장책이 될 것이다.

셋째, 동 합의서의 체결은 북한의 경제개 과 투자유치에 한 의지를 확인

하는 동시에 남북경 에 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의 경 활성화를 한 제도 보장책은 제3국의 북 투자에 한 안정

기조를 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남북경 4개 합의서｣

의 주요내용은 <표 7>과 같다.

｢투자보장 합의서｣가 채택되기 까지 남북간은 명시 으로 상 방의 투자

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투자된

우, 등 몇몇 사례는 기업 총수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

한이 투자를 특별히 허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었다. ｢투자보장 합의서｣에 따라

남한기업들의 북한 투자에 한 법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

식 인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과세방지 합의서｣는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 과세를 방지하기 한

방법으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제22조)함으로써 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 다. 세액공제방식

은 북한에서 발생한 소득을 남한내에서 다시 과세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북한에 납부한 세 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남한의 세율이 북한의 세율보다 높

은 경우 남한에서 추가 인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소득면제방식은 북한에서 발

생한 소득을 남한에서 처음부터 과세 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추가 인 과세

가 없게 된다. 다만, 동 합의서에서는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 소득에 하

여는 국제 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용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남한의

북 투자기업은 북한이 1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남한은 27%의 소득세를 각

각 부과하고 있다는 에서 13%의 세액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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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주요내용

● 투자보장 합의서

o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 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 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투자자산에 하여는 최혜국 우

를 부여하도록 함.

-이와 함께 투자 기업활동을 목 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

과 련한 문제를 호의 으로 처리하기로 함

o 남과 북은 상 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한 수용의 경우에는 법 차에 따

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o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 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의에 의하여 해결

하도록 하되, 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 재 원회

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함.

● 이 과세방지 합의서

o 일방의 기업이 상 방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이윤 동 고정사업

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하여는 그 상 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o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 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 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o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 방의 거주자에게 지 되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하

여는 그 상 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

액의 10%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o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 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

리한 세 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청산결제 합의서

o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과 이에 동반하는 용

역거래의 에 하여 용하도록 함.

o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한 후 상 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

을 개설하도록 하되, 결제통화는 원칙 으로 미 달러화로 하도록 함.(남북합의

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음)

o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는 국제 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

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 등 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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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o 남과 북은 경제교류· 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각각

원장 1인 원 4인으로 남북상사 재 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o 남북상사 재 원회는 당사자가 동 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

을 할토록 함.

o 재 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

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 재 원회에서 작성한 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재인이 의장 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방 재 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 재

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 재 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재

의 의뢰에 따라 의장 재인 선정

o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의 확정 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함.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 재 원회의 구성 운 사항을

의하여 정함.

자료: 통일부. “투자보장 등 4 합의서의 타결의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0 .11.

13. : 통일부, ｢남북경 합의서 해설자료｣, 2001. 5. 25. 정리

｢상사분쟁해결 합의서｣는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 공동으로 구성

된 ‘남북상사 재 원회’의 재로 해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제1조,

제2조). 동 합의서가 채택되기 까지는 남북경 사업의 경우 상사분쟁 발생시

뚜렷한 해결 차가 없다는 도 남한 기업의 북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

다. 실제로 그간 남북교역은 개인을 통한 간 교역의 비 이 높았는데 그

이유 하나가 직 교역에서는 클 임 등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하기가 곤란하

다는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합의서의 발효는 남한 기업들이 북 사업

을 안정 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과 북은 동 합의서에 한 후속조치로써 2003년 10월에 ｢남북상사 재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재 원회의 구성 운 에 한

세부규정을 합의하 다. 한 동 원회가 내린 결정은 최종 결의 효력을 가지

기 때문에 남과 북의 재 기 에서 재심을 하도록 합의하 다.

｢청산결제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과 이

에 동반하는 용역거래 에 해 청산결제를 용하고 청산결제의 상물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청

산결제란 남북교역에 해 매 거래시마다 으로 상 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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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그 차액을 1년 단 로 청산

하는 방식이다.18) 동 합의서에서는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결제와 자본의 이

동은 국제 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간 교역 형태

로 추진된 남북교역이 공식 인 직교역으로 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

다.19)

한편, 남북 양측은 ｢청산결제 합의서｣의 실질 인 이행을 한 후속 의를

거듭한 결과,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를 한 합의서｣가 2004년 4월 22일 가

서명된데 이어, 2004년 6월 25일 개성에서 남북 청산결제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과 조선무역은행20)간에 청산결제에 따른 이자계산방식, 차액잔고 청산방법 등의

구체 내용을 담은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에 가서명하 다.

이로 인하여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남측 교역기업들은 반출 을 수출입은

행에서 직 받을 수 있게 되어, 제3국을 통한 결제에 따른 시간과 융비용

을 감할 수 있고, 반출 을 보다 안정 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동 합

의서에 따르면 청산결제 상 품목은 남북 당국이 매년 결정하고, 청산결제 기

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2004년에는 합의서 발효일부

터 12월31일까지 하기로 결정하 다. 한 청산 결제 통화는 미국 달러화로 하

고 이자율은 연 1%로 책정했으며, 남북이 청산결제 할 수 있는 범 인 신용한

도는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로 합의하 다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는 최 로 남북한 은행이 직 만나 의하여 타결한

것으로 남북간 교역에 한 직 결제의 발 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 인

융 력으로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를 한 합의서가 가서명된데 이어 청산결제은행

간 합의서가 가서명됨에 따라, 청산결제 시행을 한 당국 은행간 합의서는

양측 서명권자의 서명 등 발효 차만 남겨두고 있다.

18) 청산결제제도는 1931년 스 스와 헝가리간에 처음으로 채택된 이후 제2차 세계 이

에는 유럽 국가간의 무역확 방안의 하나로 비교 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 국

제통화기 (IMF)에 의한 국제 융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청산결제제도는 시장경제권 국

가들 사이의 통용이 하되었다. 따라서 청산결제제도는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결

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일부 시장경제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다.(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경제연구원 북한경제 , 2004. 2.)

19) 지길홍, “남북경 의 국제환경 변동 : ( )동북아 국가와의 력을 심으로”, ｢통일연

구논집｣, 학통일문제연구소 의회, 2002. 10, pp.376-377.

20) 조선무역은행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으로 1959년 11월에 설

립 으며 북한의 외 융사업과 외국환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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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북교역에서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용한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남한에 상응하는 기업조직 운 에

한 법제가 없고, 외국인 투자 련법과 외민사 계법, 외경제계약법, 외경

제 재법 등이 있으나 이는 외국과의 투자 거래 계에 용되고 남한 내지

남한동포에게는 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련법령21)에서는

외국투자가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해서도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 기

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고 규정

(외국인투자법 제2조)하고 있는데, 남한 내지 남한기업은 북한의 규정상 외국

내지 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북한투자는 련법규의 용 상

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단일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남한을 북한 역의 일부로 보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한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 공화국 역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투자법 제5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논리로 남한동포

는 북한의 규정상 해외조선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동포 투자에 한 련법

규의 용 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본다면 북한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외국기업과의 거래범주를

외국인, 해외동포, 남한동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응을 한다는 원칙

을 세운 것으로 단된다. 즉, 북한은 남한의 경우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 규율

하겠다는 의지를 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 교역은 ｢남북경 4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될 것이다. 동 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력에 한 법제도

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동 합의서가 발효

되었다고 하지만 동 합의서의 내용은 즉시 시행하여 남북교역 투자에 용

21) 남한기업의 북투자는 주로 북한의 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북교역과 직 인 계

를 지니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남한의 주요 수출국들의 북한에 한 경제제제조치

로 인하여 남한기업이 북한 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의 계를 “잠정 특수 계”로 보고 있다. 이와 같

이 남북한의 계를 국가 국가의 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민족사 정통성에 기

한 국가의 법 정통성을 유지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 남북한간에 교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묵시 인 국가승인의 의사를 추론할 수는 없다.(김명기, “북한의 국제

법상 지 ”, ｢국제문제｣, 1993. 10, p.70. ; 이재곤･박덕 , “남북한 경제교역상의 국제법

문제 그 책에 한 소고”, ｢‘90 신진학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통일부, 199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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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 합의서에서는 기본 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동 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인 투자보장, 이 과세의 문제,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에 해서 실무 ･기술 인 부분들에 한 구체 인 후속 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물론 상사분쟁 해결과 련하여서는 남북 양측이 ｢남북상

사 재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상사 재 원

회 구성 운 에 한 세부규정의 합의일 뿐 재시 용할 남북 양측의

재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가 미비된 상태이다. 한편, 청산결제와 련하여서는

남북이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에 가서명하고 발효 차만 남겨두고 있지

만, 이 역시 그 용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청산결제 도입논의가 시작된 1990

년 반에는 남북교역 규모가 미미하여 제도도입에 문제가 없었으나, 재는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름 로 거래 행도 정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결제 합의서｣와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등에서

는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는 국제 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

록 정하고 있을 뿐, 청산결제와 기존거래 행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북한측 청산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 과연 청산결제 이외의 신용

장(L/C)에 의한 결제방식 추심에 의한 결제 방식(D/P, D/A) 등 국제거래에

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도 의심스럽다.23)

한 ｢투자보장 합의서｣도 “남과 북은 상 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한

수용의 경우에는 법 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법 차’와 ‘정당한 보상’이 어떠한 차와 어느 정도 수 의

보상인지를 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남한기업의 투자에 한 수용을 비

한 북한의 법령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함께 동 합의서에

서 남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에 한 허가와 보호를 한다고 규정(제2

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외국인투자 련법령에서는 남한측의 투자에 해 뚜렷

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에서 ｢남북경 4개

2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1970년 반이후 북한의 부실채권문제로

국제 으로 신용이 하락하고, 당이나 군경제와 련을 맺은 융기 의 향력 확 로

그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다. 조선무역은행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 ｢7･1 경제 리 개선조치｣이후 북한의 환율이 달러당 2.2원에서 150원 수 으로

평가 하되고,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이다. 향후 남북한 융 력은

청산결제를 시작으로 하여 환결제, 기업신용평가, 투자알선 정보제공체제로 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북한 은행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되며, 무역은행의 신용장

이 국제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은 필수 일 것이다.(배종렬, “남북경제 력

사업의 문제 과 개선방안”, ｢북한경제논총｣, 제9호, 2003.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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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서 정한 일반 이고 모호한 조항들을 구체 이고 실 가능하게 하도

록 하는 후속 정의 체결이 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답보상태이다.

한 북한에서는 동 합의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인 남북간의 기

업창설, 이윤분배, 기술자 노동자 채용, 기업의 경 과 조직, 기업의 채산 등

에 해서는 아무런 별도의 법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

로 남북간의 실물 교역과 한 계를 지니는 통신･통 ·검역･원산지 규정

등에 한 남북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교역과 남한의 북투자에 한 법 계를 명확히 하기 해

서는 ｢남북경 4개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정의 체결이 필요하

고, 한 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인 상사법 ․회사법 문제와 통행

･통신24)･통 ·검역･원산지 규정 등에 해서도 북한측이 남한과의 체제상 차이

를 인정한다면 남북한의 거래에 합당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입법을 하거나 는 이에 한 남북한간의 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 련법을 거 내지 거법으로 삼을 가

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북한 헌법에 입각하여 련 문제를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헌법과 외국인투자와 련된 일반법

규의 성격을 지니는 북한의 외경제 련법제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4. 북한의 외경제법제의 주요 내용

4.1. 외경제개방의 헌법 근거

북한은 ‘1948년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에 채택한 ｢사

회주의 헌법｣을 20년만에 개정(｢1992년 헌법｣)한데 이어, 동 헌법을 1998년에

재차 개정(｢1998년 헌법｣)하 다. 북한의 ‘1992 헌법’은 북한의 내외 환경변

화에 한 응책으로 국제사회의 고립탈피와 경제난타계의 필요에 따라 외

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고 외경제개방정책의 법 토 마련을 특색으

로 하고 있으며, ｢1998년 헌법｣은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첫째,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자기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

24) 북사업을 하는 남한기업들을 상 로한 한 설문조사에서 ｢남북경 4개 합의서｣의 후

속조치로서 통행 통신 합의서 채택과 시행을 가장 시 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김

윤, 게논문,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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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제16조)고 규정하여 북한에 한 외국인투자에

한 법 보호 진의 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정책의 기본리념이

며 외활동원칙이다”라고 규정(제17조)하여 외정책면에서 개방노선을 천명하

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셋째, “국가는 우리나라 기 ,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는 개인들과

의 기업 합 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제37조)하여 내외 경제개방정책을

한 헌법 근거를 마련하 다. 한 ‘1998년 헌법’은 “특수경제지 에서의 여

러 가지 기업창설･운 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북한이 외개방을 확

하려는 의지를 표명하 다. 이에 따라 북한은 라진･선 이외의 지역에도 이

른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서방의 외자유치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해 나아가

고 있다.

이상과 같은 헌법 근거의 마련은 북한이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여 경제회복 활성화를 한 구체 인 정책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이에 기 하여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한 법제 정비

를 추진하 으며, 사회주의경제원리를 탈피하여 비록 일부이지만 자본주의의 시

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조항’만 있을 뿐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여 히 북한 당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

유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 외경제계약법

｢ 외경제계약법｣의 제정(1995년 2월 22일)은 북한의 외정책의 변화를 보

여주는 입법의 하나이다. 동법에 의해 북한에서 외무역･투자 서비스 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한 법제

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동법 시행 이 에는 북한의 외경제계약은 외국

인투자 계법과 북한민법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차와 방법, 계

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 차와 방법 등에 한 법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동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25)

25) 신웅식, “북한의 외경제계약법”, ｢월간 경 법무｣제17호, 한국경 법무연구소, 1995. 8,

p.20 ; 법원행정처, ｢북한의 재제도 : 국가 재재 제도를 심으로｣, 통일사법정책자료

95-Ⅳ, 법원행정처, 1995,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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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의 목 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 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규율

하며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 조와 교류를 확

･발 시키는 데 두고 있다(제1조). 북한기업이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외경제

상사거래는 동법에 따라야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해당법규

( 컨 민법, 사회주의상업법, 외국인투자 련법 등)에 의거하도록 하 다(제8

조). 동법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상사거래를 한 외경제계약, 즉,

모든 형태의 무역･투자･ 사(서비스) 등에 련한 계약을 그 용 상으로 한다

(제2조). 한편 외경제에 있어 외국과 맺은 조약과 례를 존 한다는 원칙규

정(제5조)은 북한이 경제법 측면에서 국제화를 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6)

그러나 동법에서 외경제계약 당사자를 외경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기 , 기업소, 단체로 한정시키고, 개인은 이 범 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제

3조). 더욱이 외경제계약에는 내각의 외경제기 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함

으로써 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한 계약의 형식을 반드시 서면(인쇄 신이나 모사 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으로 할 것을 원칙(제13조)으로 하고 있어 국제거래에서 일

반 으로 통용되는 계약자유의 원칙(liberty of contract)27)을 크게 훼손하고 있

으며, 계약의 효력발생과 련하여서도 ①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서명)

한 때, ②계약서에 지 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③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 이 승인한 때에 각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제14

조)하여 세계 각국의 계약과 련된 국내법이나 각종 국제조약에서 수용하고

있는 화자간 거래의 도달주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있다. 즉, 계약은 일방 당사

자(청약자)의 청약에 의한 타방 당사자(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어 법

효력이 발생하는데, 세계 각국의 국내법이나 각종 국제조약에서는 화자간

승낙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에게 도달하 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경제계약법은 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외민사 계법

북한은 199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5년 9월 6일)으로 ｢ 외민사

26) 상게논문, p.21.

27)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 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되지 않는 한, 완

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로 존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상 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

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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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을 채택하 다. 동법은 북한 최 의 국제사법으로서 이제까지 개별법령

에서 규정하 던 섭외 법률 계에 해 체계 인 거규정을 마련한 외민

사 계의 거법이다. 동법에 의하면 외민사 계란 “ 외매매 계, 해상수송

계, 외보험 계와 같은 재산 계와 외국공민들의 상속 계, 가족 계와 같

은 다른 나라 법인, 공민들을 상 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 계를 의미한

다.28) 동법은 북한의 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요한 입법의 하나이며, 동법

의 시행으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교류를 확 하는 길을 열게 되고, 외국인투자유

치 외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되는 외국과의 경제교

류에 의한 인 ･물 교류에 따른 사법상 섭외 법률 계의 안 을 한 법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목 은 외민사 계에서 당사자들의 권익보장과 외경제 력

교류의 발 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제1조). 동법에서는 이른바 ‘당사자 주권

존 의 원칙’을 근본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29) 동법은 북한

의 외민사 계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법인･공민과 외국법인･외국인 사이의 재

산 가족 계에 용되는 거법으로서 이에 한 민사분쟁의 해결 차에

하여 규정하 다(제2조, 제16조). 한 국가에 해 당사자의 자주 권리존 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 할 의무를 부여하 다(제3조. 제4조).

둘째, 동법에서는 내용면에서 최근의 국제사법의 입법경향을 반 한 규정들

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유권, 소유권 등의 물권

에 해 목 물의 소재지법을 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 으며(제22조), 계약

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국가법을 용하도록 하여 계약의 거법과

련하여 당사자주의 원칙을 정하 다(제24조).

4.4. 외경제 재법

북한은 1999년 8월 2일 ‘ 앙방송’을 통해 ｢ 외경제 재법｣을 채택･시행한

다고 발표하 다. 북한은 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외경제 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발생시 이

의 해결을 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 새로이 제정된 ｢ 외경제 재법｣에 의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28) 박명의, “공화국 외민사 계법의 몇가지 특징에 한 리론 고찰”, ｢김일성종합 학학

보: 력사, 법학｣제43권 4호, 김일성종합 학출 사, 1997, p.53.

29) 상게논문,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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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법제 정비를 이룬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한 제도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동법은 외무역을 강화하

고 있는 시 에서 외경제와 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북투자의 확 를 도모하는 목 을 달성하

기 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총 4개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외 재와 련한 기본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는 분

쟁발생시 이의 해결을 한 총 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 재법｣이 있으나 이

는 북한의 기 ,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한 법이다. 동법의 제정 이

까지의 북한의 외 재는 ｢외국인 투자법｣, ｢합 법｣, ｢합작법｣, ｢외국인기업

법｣등 단행법률에서 각각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총 하는 기본법은

없었다. 다만 국제무역 진 원회 산하의 ｢무역 재 원회 사 심의 규정｣

(1989년 1월)이 무역 재를 비교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무역 재는 이

규정을 용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무역 재에 하여

법해석과 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한 권익보호의

강화가 기 된다. 동법은 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그 목 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둘째, 외경제 련 재기 을 일원화하 다. 종 에는 재제도가 국가

재와 무역 재로 나뉘어져 있어 법해석에 따라 재기 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

었으나 외경제에 한 분쟁해결을 조선국제무역 재 원회와 조선해사 재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조선국제무역 재 원회는 무역, 투자, 사와 련

한 분쟁을, 조선해사 재 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

리하도록 규정하 다(제2조).

셋째, 외경제 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을 ①북한의 기 ,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②북한의 기 ,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

이에 생긴 분쟁, ③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④외국

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⑤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⑥북한의 기 ,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

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등으로 규정(제4조)하여, 재 상에 외국인투자기

업, 외국기업, 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

다. 특히 해외조선동포를 포함한 것은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강화의 의지를 표

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 리인 재결원( 재인) 자격요건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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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재외동포를 포함시키고 있다(제19조).

넷째, 외경제 재에 하여 국제조약 국제 례를 수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종 재제도에서 재결과의 실효성을 보완한 것으

로 외경제 련법에서 국제법 존 의 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다섯째, 재제기와 심리에 있어 그 차를 명기하 다. 분쟁당사자의 재

원회에 한 재제기(제8조)와 재 원회의 수, 부결결정(제12조), 피신청

자의 맞 재 제기(제14조), 재신청자의 재제기 변경과 취소 내지 청구포기

(제15조)에 한 규정이 이에 속한다. 한 재심리는 재결원 1명 는 3명으

로 구성되는 ‘재결원 의회’가 행하도록 하 으며(제18조), 재심리는 재 원

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 다(제26조).

여섯째, 분쟁해결 원칙으로 공정성, 신속성을 명시(제6조)함으로써 외국인(투

자)기업에 한 배려를 강화하 다. 이는 재 원회의 재제기 후 수 결정

여부를 10일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제12조)과 재심리기간을 5개

월로 제한한 조항(제31조)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제1조에서 분쟁당사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여,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종 의 태도에서

발 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동법의 시행에 의해 외 재에 하여 다소 법해석 용상의 모

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목 30)이 그 로 실 되는 경우 그동안 운용되어 온

외무역분쟁에 한 북한의 재제도가 발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경제 재제도에 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그 상의

확정에 있어 불충분하다. 동법의 시행에 따른 사례검토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

에 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북간의 경제 력부문에서 남북의 교역

량과 북한 투자실 은 차 증 하고 있으나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한 해결사례는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31)

3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경제 재법은 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

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

바지한다.” ｢ 외경제 재법｣제1조

31) 북한의 ‘조선 외무역 재 원회’는 외경제 재법의 제정 이후 3건의 분쟁해결사례가

있으며, 라진･선 무역지 에 지부설치가 비 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개

발연구원 북한경제 , ｢북한경제리뷰｣제2권 6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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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역법

북한은 1998년 3월에 정부기 지인 ‘민주조선’을 통하여 ｢무역법｣을 채택하

다고 발표하 다. 북한 ｢무역법｣은 총 5장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역

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며 외시장을 확 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

하여 인민경제발 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 요구를 철하기 하여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다

고 하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성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 시킬 수 있게 법 인 보장을 한 것이 무역법이라고 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무역법｣은 다음의 내용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32)

제1장에서는 무역법의 기본으로서 이 법의 사명, 무역의 기본원칙과 요구에

하여 규정하 다. 여기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무역

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 수를 들고 있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는 것은

각 부문, 각 단 로 각국과의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며,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출품목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고 을

시에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무역거래를 폭넓게 실행해 외국의

경제 쇄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건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다른 하나의 원칙은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이 원칙은 사

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 요구와 자립 민족경제를 견고히 보호하고, 무역수

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한 요구로부터 제기된 원칙이다.

한 무역거래원칙을 구 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사항으로 무역의 통일 균

형을 한 지도와 보장강화, 무역일꾼의 계획 인 육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와의 교류･ 력 발 등을 들고 있다.

제2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설립과 리운 차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역

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그 지 를 규정하 는데, 이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 활

동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듯 무역회사의 법 지 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역회사의 역할을 높이고 외무역을 계획 으로 발 시키

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을 강조한다. 동법에 의하면 무역회사는 외경제

기 는 해당기 의 승인에 의해 설립되고,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

이행하게 하기 하여 해당기 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32) 민주조선, 1998년 3월 10일, 13일, 17일, 각 p.2. 재 ｢무역법｣의 법조문 자체는 외

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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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무역계획작성의 원칙과 그 시행에 제기되는 문제에 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요항목으로 규정하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의해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 계획하에 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발 과 인민경제발 에 기여한다고 하 다.

한 여기에는 수출계획과 수입 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 동

품의 생산계획작성 차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역화물수송계

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세울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제4장에서는 수출입허가기 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는 물자의 반출입

질서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무역회

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는 수입업무를 시

행한다고 되어 있다. 한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외경제기 ( 앙무역지도기

)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 다. 이는 수출입물자에

한 국가의 지도통제의 강화를 보장하는 제도 조치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무역사업의 지도통제에 제기되는 요구에 하여 규정하 다. 여

기서 정무원 외경제기 ( 앙무역지도기 )이 해당기 , 기업소, 단체로 하여

수출품의 비 을 높이고 무역을 확 ･발 시킬 것을 규정하 다. 한 여기

에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 발 시키는 일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기 이 무역사업과 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시에 정확히 시행하

는 일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법의 내용과 법명칭으로 미루어 보건데, 동법은 일견 외

으로 북한과 외국간의 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북한

내에서 무역활동에 한 국가의 통제･ 리방안을 제도화시키기 하여 제정된

법이라고 단된다.

4.6. 가공무역법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2001년 4월 5일)에서 ｢가공무역법｣

을 승인하 다. 북한에서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외무역의 발 을 통한 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북한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북한의 외경제부문에서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공무역은 동법

의 제정 이 까지는 명확한 기 없이 행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북한은 동

법의 제정을 통하여 가공무역을 법제도 틀 속에서 규율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시킬 수 있는 법 토 를 마련하 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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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간교역에 있어서 탁가공교역이 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법의

제정은 남북간 경 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품목의 제한과 구매력의 한계

라는 제약이 탁가공교역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고, 북한의 렴한 임 에 의

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도 탁

가공교역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차단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공정

을 리할 수 있는 장 과 기존의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이상 인 외경제교류방식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동법은 총 5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동법에서는 동법이 외국과의 경제교류의 확 를 통한 외화수입의 증

를 한 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이 법의 목 은 가공무역

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경제교류를 확 ･발

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둘째, 동법에서는 가공무역의 유형에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으

로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동법에서는 “가공무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원

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 로 가공, 조립하여 주고 가공비를 받는

탁가공무역34)과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세 의 감독 에 무

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다”라고 규정(제3조)하여 탁가공무역과 보세가공무역 등 여러 가

지 형식의 가공무역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동법에서는 가공무역의 범 와 국내주체, 지역을 확 하고 있다. 라진･

선 경제무역지 같은 특수경제지 에서만 보세가공무역을 하고, 보세가공무역

이외의 가공무역은 북한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 다(제4조). 이에 따라

가공무역은 북한 역에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탁 가공무역을 북한당국이 공 으로 인정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국 동

법의 제정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가공무역이 법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 가공무역의 당사자에 하여 국가 는 사회 동단체의 무역회사

33) 북한은 1996년 2월 14일 탁가공무역과 련된 북한 최 의 법규인 ｢자유경제무역지

가공무역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 제2조에서 탁가공이라는 용어를 ‘삯가공’이라고 정

의하기도 하 으나 동 규정은 자유경제지 에 한정하여 탁가공무역의 추상 인 원칙

들만 나열한 제한 규정이므로 일반 의미의 탁가공무역법규라고 보기는 힘들다.

34) 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 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임가공무

역”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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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되, 상 기 과 합의하여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 다(제5조). 이와 같이 개별공장, 기업소가 가공무역의 직 당사자가

되도록 한 조치는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가공무역의 주문자에 해서는 여

히 ‘외국기업’으로 한정(제3조)하고 있어 남한기업의 지 는 여 히 불확실한 상

태이다.

넷째, 동법은 외국기업의 북투자를 하여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컨 , 기술원조를 한 외국기술자의 빙 기술 수를 한 북한기술자의

견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제33조)과 함께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북한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 다(제34조). 이는 그간 북한진출 외국기업 남

한기업의 안으로 두한 문제로서 외국기술자의 견에 한 법 보장을 한

것이다. 이는 종래 상부의 허가 등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사안으로 해당기업의

자율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동법에서는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하여 가공무역으로 국가에 이익

을 가져온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 한 상 을 부여하는 우 제도를 도입하

다(제38조).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방식의 통제수단과 생산성 향상을 한

인센티 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탁가공무역에 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탁가공무역을 통하여 공장가동률을 제고하고, 외화수입을

증 할 필요성을 인식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5)

그러나 동법은 외경제개방을 한 법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북한은

세계 각국 국제기구와의 가공무역사업의 국제교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제7조) 국가의 안 보장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해를 수 있는 상에 한

가공무역승인을 지하도록 하고 있어(제12조), 체제안 보장을 하여 북진

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결과 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경제개방과 개 의 조치가 북한체제의 수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한 동법은 철 한 지도 통제의 강화를 통한 가공 무역의 확 라는 다소

상충된 면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체 으로 북한의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에 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많은 반면 외국기업에 해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컨 , 계약당사자는 가공무

역계약을 제때에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

35) 북한은 탁가공무역에 하여 수탁자의 생산기술･노동력･자연조건의 효과 이용을 통

하여 수출을 증 시키고 외시장을 확 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사회과학출 사, ｢경제사 ｣, 제2권, 1985. p.720.)



264

소는 외국기업에 계약이행 담보 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기업이 계약이행 담보 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했다고 할 수 있고, 약 지불,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으로 명기한 것(제18조)은 북한의 재 기 는 재기 에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제42조)에서는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용될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동법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합의가 없는

경우 북한의 재 는 재 기 에 제기해야 하고 제3국의 재 는 재 기

이 제외되어 있다(제42조). 이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원천 으로 쇄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남북교역 련 북한 외경제법제의 문제 과

과제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북한의 외경제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정비로

서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제의 내용은 본질 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원리와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북한의 외무역 강화

라는 정책 환을 한 법 기반 형성을 해서 마련되어진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국제 연 가 와해된 가운데 북한이 자본주의국가와의 교

류와 력을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발 에 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이들 법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 외경제법제는 그

내용과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5.1. 헌법상의 외국인투자보장 문제

북한의 헌법은 외국인투자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

자의 보장을 헌법에 의하여 법률에 임하는 규정이 없고, 단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데 그칠 뿐이다(북한 헌법 제37조). 한 북한은 헌법이나 외국인투자

법에서도 시장경제를 허용하면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헌법과 외국인 투자활동이 상충될 우려가 있고, 이와 함께 북한 헌법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합법 권리와 이익을 보

장하고 있으나, 국유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에서 시장경제를 신



265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안한 것이다. 이는 남한동포 내지 남한기업의

북 투자에도 이러한 원리가 용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시

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외국의 기업투자에 해서 헌법상의 합헌성을 부여하

기 해서는 헌법에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거나 최소한 헌법조항의

임에 의하여 법률로써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5.2. 법률정보의 근 문제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그 구체 내용에 한 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

재한다. 이는 북한의 비체계 인 입법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부분

외경제법제의 제정 개정에 한 내용의 미공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외경제법제는 외국의 북무역 북투자 련된 법제이기 때문에 공식

인 차와 방법에 의하여 외에 신속하고 구체 으로 알려져야 하지만 북한의

외경제법제의 공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일례로 ｢무역법｣의 경우 북

한의 정부기 지인 ｢민주조선｣에 체 인 내용만 게재되었으나, 아직 그 법조

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법제에

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어떠한 차에 따르는지 한 어떠한 배경

아래 이루어지는지에 해 추측만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외경제법제가 갖는 외성에 비추어 이들 법제에 한 투명하고도 신속한

법률정보의 제공이 요청된다.

5.3. 법률조항의 구체성 문제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그 조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법

규자체가 실체 규정과 차 규정, 규범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선 이나 홍보

를 한 추상 선언에 그친 조항이 아직까지 완 히 없어지지 않았다. 컨 ,

｢ 외경제 재법｣은 재비용(구체 요율표), 재제기시의 필요문건, 재결원자

격, 심리 차 등과 련하여 구체 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호한 규정

은 실제 외국인(남한동포)이나 외국(남한)투자기업이 북무역(교역)을 행하거

나 북한 투자시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경제법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세부 인 하부 시

행규정들을 시 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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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쟁해결법규의 실효성 문제

북한은 외경제법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분쟁해결과 련하여 국제

규범의 수에 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북한은 국제상사분쟁에 한 국제

규범의 수와 련하여 ｢ 외경제 재법｣에서 “국제조약 례를 존 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 북한이 재와 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지 않

음으로써 그 신뢰에 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컨 , 북한은 ｢국제연합

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한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른바 ‘뉴욕 약’]

과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한 약(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이른바 ‘ICSID 약’ 는 ‘워싱턴

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상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힘든 실정이어서

동 법에 의한 합리 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 하기는 어렵다.

재 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

나 재 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

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재 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재

정은 상업 가치가 없다. 이러한 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

으로 재가 활용되기 하여는 재 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월한 력

이 필요하다. ‘뉴욕 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재합의 재 정을

존 할 것과 재 정의 집행을 해 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재 정의 실효성을 갖추기 한 인 조건이 되고 있다. 재 미국,

국, 일본 EU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 120여개국이 비 하 으며, 남한

한 ‘뉴욕 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재 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ICSID 약’ 역시 국제투자분쟁의 해

결과 련하여 ‘뉴욕 약’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동 약들

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법집행상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제3국에서의 재의 경우에도 북한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주권면제36)

를 주장하여 이의 집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경제행

36) 주권면제란 외국이나 외국재산은 그 국가의 주권 , 통치 내지 공 행 와 련하여

타국의 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정지국 법원의 사법 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국가나 그 국유재산에 한 소송에 있어서는 국제 습법상의 원칙에 따

라 국내법원은 재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권면제이론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외무역기구 기업체가 모두 정부의 지휘아래 있기 때문에 동서국가간에 무역을 하

는 경우 가장 문제되었던 사안 의 하나 다. 따라서 주권면제이론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동서무역에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입장에서 우려되는 분쟁해결과 련된

문제 을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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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하여서는 국가 는 정부가 주권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 주

권면제이론이 일반 이다.

그러므로 ｢ 외경제 재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규범의 수에 해

서 향후 앞서 언 한 재 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 보다 명확한 조치가 뒤

따라야만 동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간 체결한

｢상사 재해결 합의서｣ ｢남북상사 재 원회 구성･운 에 한 합의서｣에서

규정한 남북 양측의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한 실질 이행방안 확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5.5. 법률의 외지향성 문제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그 개방의 폭이 여 히 좁다. 북한의 ｢무역법｣에서는

외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고, 동법의 목 에서 무역

수지의 균형보장을 언 함으로써 동법이 반 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

리에 따른 통제경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동법은 외무역에 있어서도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무역계획, 무역허가, 국가

의 엄격한 지도 통제 등에 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무역

법｣은 무역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체로 무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도와 보장, 무역에 한 사회 심과 인력양성 등 내 인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은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수행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태도이다. 이에 비하여 남한 세계 주요국의 무역 련 법제에서는

개별기업의 무역행 에 해 국가의 최소간섭원칙과 최혜국 우 원칙 그리고,

자국에게 불공정한 무역행 를 행하거나 차별 인 무역행 를 행한 외국기업･

국가에 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무역법｣과는 크게 비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37)

향후 북한은 국가간의 최혜국 우와 무역제재 등에 한 외 사항을

외경제법제에 삽입하여 국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7) 일례로 남한의 무역에 한 일반법인 ｢ 외무역법｣제3조 2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에서 무역에 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안에서 이를 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

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WTO의 ｢반덤핑 정｣, ｢상계 세 정｣등

국제규범과 미국의 ｢통상법｣등에서도 최혜국 우 불공정 무역에 한 제제 등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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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률 용사례의 부재 문제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그 법령의 실제 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외경제법제를 통하여 외경제개방을

한 제도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구체 인 실제를 알 수 있

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 외경제 재법｣을 통한 피해구제

외분쟁의 해결사례는 지 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비교 최근의 북한의

외경제법제의 정비라는 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한 구체 인 용사례를

찾을 수 없는 실상은 북한의 외경제법제의 실효성에 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법령 용의 구체성과 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법에 한 신뢰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에서 외경제법제를 통한 실질 인 분쟁해결과 불복 차에

의한 권익보장의 실례가 많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외경제법제가

외 으로 명목상 는 장식 인 개방의 도구로 비추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요한 사안이다.

5.7. 법률의 남한기업 용 문제

남한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문제시되는 것은 북한의 외경제법제 어느

법률에서도 남한기업에 한 구체 언 이 없다는 이다. 일례로 북한의 ｢가

공무역법｣에서 남한기업에 한 언 이 없어 탁가공무역의 주문자 범 에 남

한기업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는 북한이 이러한 남북교역을 공식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의 경제교류와 력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남북경 4개 합의서｣ 문에 명시하여 북

한 당국이 합의하 고, 북한의 입장에서 제2 의 교역상 인 동시에 탁가공무

역의 최 교역 트 가 남한기업임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의 보다 극 인

자세가 필요하다.

재 북한의 법･규정 제정상황은 경제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그 경제

력사업을 규율할 법체계가 ｢남북경 4개 합의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투명하

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컨 ,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에 의하면 분쟁

해결방식으로 소송을 제외한 의, 재, 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한 는 북한의 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 습에 따라 재 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북한의

련 용법령이다. 북한의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는 공화국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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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 재법, 결 정집행법, 외민사 계법 등 국내법규범들과 국제조약과

국제 례에 기 하며, 무역, 투자, 사와 련한 분쟁은 조선국제무역 재 원

회 재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지만 남측과의 분쟁에 해 어떤

법ㆍ규정을 용할지 명시 으로 규정된 것은 재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교역 투자시 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남측 기업

에게 알려주는 제도 장치를 북한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 북한과의 교역 투자 그리고 교역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설비제공형 탁가공교역이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

할 때 북한도 남한의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체계와 같은 유사한 법･규정을

제정하고, 동 법ㆍ규정 등에 북한 내부의 용 법ㆍ규정을 명시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외경제법제는 외경제개방을 향한 법 근거를 마련

하는 법제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범 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 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되

는 성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북한 스스로 외경제법제의 한계를 자각하고

재보다 외경제개방의 원리와 내용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근본 이고

본질 인 면에서 외경제법제의 정비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6. 응방안 결론

북한은 최근 ｢7･1 경제 리 개선조치｣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근본 환

을 하여 외 계를 극 으로 확 ･발 시켜 국제사업에 극 력해 나아

갈 것을 천명하 다. 북한의 성공 인 개 ･개방을 해서는 북한경제체제의 합

리화는 물론이고 남북경제교류 력의 합리성 제고가 필수 이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제2의 교역상 로 남한과의 교역이 북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 력이 민족의 통일과

통합된 경제권의 형성을 한 시 의 명제이며, 이를 해서는 남북경제

교류의 변 확 가 무엇보다도 요하기 때문이다.

1988년 우리 정부의 ‘7 7선언’ ‘ 북경제개방조치’와 곧 이은 1989년의 ‘남

북교류 력에 한 지침’과 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남북경제교류 력은

긴장과 계개선이 교차되는 과정에서도 그 동안 양 으로, 질 으로 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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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을 해 왔다. 남북경제교류 력은 지 까지 교역 주로 발 해 왔는데 경

기에 1천9백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남북교역 규모는 1991년에 1억 달러

를 돌 하 고, 1995년 2억 달러 돌 에 이어 2000년 이후에는 4억 달러 수 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7억 2천만 달러를 과하여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에는 재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고 이

에 근거하여 ｢남북경 4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자원

의 공동개발, 합 ･합작 등 경제 력사업의 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

모, 교류물자의 가격, 결제 방식, 투자보장, 이 과세의 방지, 분쟁조정 차

등 일반 인 국제통상조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13개 항목에 하여 방

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은 이 ｢남북경 4개 합의서｣를 통하

여 투자보장, 이 과세방지, 상사분쟁 차, 청산결제에 해서 합의하여 남북경

제 력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그러나 동 합의서는 주로 남측의 북투자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는 실정이며, 통 ･검역･원산지규정 등 남북교역시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에

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있다. 한 동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후속 약

도 ｢청산결제업무에 한 합의서｣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부 분야에 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하여 보다 안정 인 제도 틀로서 발

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한편, 남북한간의 기업창설, 이윤분배, 기술자 노동자채용, 기업의 경 과

조직, 기업해산, 상사 재 등에 해서는 북한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고 있다. 한 북한 내부 으로도 남북교역 남한기업의 북한투자에 해서

용할 수 있는 마땅한 국내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남한은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서 특별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력을 추진하기 한 국내법 토 를 마련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북

교류 력을 추진하기 한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북한 ｢헌법｣,

남북간의 경제 력에 한 합의, 외국투자 련법규, ｢ 외경제 재법｣, ｢ 외민

사 계법｣, ｢무역법｣등의 국내법 틀 속에서 남북한간의 교역에 따른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법들은 그 자체에 헌법상의 외국인투자보장

문제, 법률정보의 근 문제, 법률조항의 구체성 문제, 분쟁해결법규의 실효성

문제, 법률의 외지향성 문제, 법률 용사례의 부재 문제 등 많은 문제 을 지

니고 있으며, 그나마도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라고 하여 남한기업에게 그 로

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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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과 련된 법제 구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재의 과도기 상황에

서 단기간내에 사회･경제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간에 련법규에 한 완벽한

정비를 합의할 것을 기 하기에는 실 으로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어

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남과 북이 의를 통하여 진 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재 남북 계의 기본 흐름을 볼 때, 향후 남북한간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합의문서의 체결이 상된다. 이러한 합의문서가 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기 하여는 그 법 형식 체결과정에 하여 우리 정부의 상

당히 신 하고 치 한 근자세가 요구되며, 이러한 합의문서의 실질 이행을

보장하기 한 제도 장치의 마련을 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북교역과 련되어 발생되는 법 불확실성을 제거하

여 남북교역을 효과 으로 성사시키기 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간의 교역을 효과 으로 실천하기 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측에

게 ｢남북경 4개 합의서｣에 따라 남북교역 북한투자에 특별히 용할 수

있는 특별입법을 제정하도록 구하는 한편, 북한의 외경제 계법령에서 규정

한 독소조항을 보완･개선하도록 극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측은 이미 남북

교역과 련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북측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남북교

역은 어느 일방의 노력과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북측에 극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 4개 합의서｣의 실질 이행을 하여 우리 정부는 북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남북이 서로 수할 수 있는 실 이고 구체 인 세부

하 규정을 시 히 마련하여, 이를 세분화･국제화･명문화하여야 한다. 한 북

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한 구속력 는 항력을 갖는 담

보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능동 인 북 상 략이 요구된다. 이는

남북간의 각종 합의서 내에 상 방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남측도 우선 ｢남북경 4개 합의서｣ 그 후속 합의서에서 기합의된

규정을 바탕으로 경 활성화를 해 용할 수 있는 부문은 우선 용하면서

차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컨 ,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으므로 북한

지역에 투자한 시설과 설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장기 리의 담보 출허용하

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장 회담과 경 추진 원회 등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

북교역의 제도 장치 마련을 한 실무 의회를 구성･운 하여 남북교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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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경제교류 력을 논의할 상설 채 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 북측에

게 문 이나 경 지역에 연락사무소와 화회선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문 상담역 배치 등을 요구하여 남북교역에 한 진일보한 법 ･제도 장치 마

련으로 남북교역사업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자유

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화(3통) 보장을 통해 직교역 체

제로의 환을 추진하는데 역 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북측에게 남북간의 교역과 상사활동을 포

으로 규율하고 국제통상조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가칭 ‘남북교역 정’의 체

결을 구하여야 한다. 남북간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남북경제교류 력의 실시

에 한 구체 인 사항을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남북

간의 교역 정 체결은 충분한 법 근거를 지니고 있다.

일반 으로 국가간 통상 정에는 무 투자보장 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최혜국 우, 국유화수용･몰수에 한 보장,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에 한 보상, 투자원본 이익 회수의 보장, 과실송 의 보장,

공정한 분쟁해결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이 남북

교역 정을 체결할 때에는 정문 안에 남북한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한

다는 규정을 제로 두고 투자원본의 회수에 한 규정, 과실송 의 보장에

한 규정, 내국민 우에 한 규정, 수용 는 국유화의 방지 보장에 한 규정,

통 과 비 세에 한 규정, 통화와 결제 지 방법에 한 규정, 이 과

세 방지에 한 규정, 거법과 분쟁해결에 한 규정, 투자보험과 투자보증에

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쩨, 에서 언 한 방안들이 당장 실 되기 어렵다면, 차선의 안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투자보호를 한 측면에서라도 북한의 헌법과 외

국인투자 련법령 외경제 련법령 등에 일정기간 동안 수용이나 국유화가

없을 것임을 보장하거나 국제기 에 합당한 보상지 을 약속하는 구체 인 내

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청하여 우리기업들의 북한진출에 불확실성

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언 한 사항들이 성사되기 까지는 우리기업들도 북교역

투자시 ‘남한기업의 북교역 투자에 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련법령과

외경제 련법령들이 용된다는 ’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어도

북한이 인정하는 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조항이나 분쟁해결 방안 등 간 인 투자보호방법이 될 수 있는

련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하여 거래 투자 험을 이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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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활성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 인 노력이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호간에 이해와 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

라서 남북한 당국은 서로 남북교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정부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

남북교역에 미치는 향을 신 히 고려하여 북한당국과 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과 련된 당사자들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

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북한지역의 경제운 상황은 우리 경제와 결코

무 하지 않다는 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북한법규의 규범

과 실의 일치문제에 한 진일보된 심층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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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학에 재학 인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기 한 래

력학습(peer tutoring) 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래 력학습은 의 학생들이 가지는 고차 이고 어려운 학문 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방법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 래

력학습(peer tutoring)’은 ‘유사한 연령’과 ‘비슷한 교육수 ’의 학생들이 '튜터

(tutor)'와 튜티(tutee)'의 역할을 맡아서, 함께 돕고 가르치며 배우는 학생주도

의 학습방법이다. 래 력학습의 이론 배경은 특히, ‘인지발달론’, ‘사회심리

학 이론’ ‘개인 문 발달론’의 도식에 기반을 두고 발 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래 력학습의 이론 기반을 탐색하여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학습방법으로 용하 다.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 실태에 한 설문지와 면 반응 결과, 학교공부와

진로문제가 가장 우선 순 의 고민으로 나타났으며, 학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해 ‘매우 어렵다’와 ‘조 어렵다’고 반응자 모두

답하여 학생들 모두 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면 반응 결과 북한이탈 학생들은 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언어사용과 남북간

의 언어차이(특히 어)로 인해 학 공부가 힘들다고 했다.

이러한 북한이탈 학생을 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교과목이나 학습내용

을 가지고 튜터와 튜티가 주도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력학습 로그램

을 개발하 다.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의 내용은 ’오

리엔테이션’, ‘세미나’, ‘학생개발의 날(Students Development Day)’, ‘30시간의

래 튜터링’, ‘포럼 참가자 시상’으로 구성되었다.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평가 결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통일 북정책이 주도 으로 개되더라도 문화 교육

여건이 함께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남북 분단의 장벽을 극복해내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시작과 과정 결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

학생들이 성공 인 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 래 력학습

로그램’과 같은 체계 인 학습지원이 학교 내․외부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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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

래 력학습(peer tutoring)을 통해 북한이탈 학생의 학교에 한 소속감

과 학업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업 응 로그램 개발 평가 연구이다. 학내

에 재학 인 북한 출신 학생들의 학업 응을 지원하기 한 이 연구의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에 한 요구 학습실태를 조사하여 학습지원

의 기 자료를 구축한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에 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업증진에 도움을 제

공한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교에 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증진시킨다.

․ 래 력학습을 통한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응 로그램을 개발한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 응도를 극 화한다.

․북한이탈 학생의 래 력학습 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 보완

을 기한다.

1.2. 연구의 범

래 튜터링 력학습을 통한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응 로그램 개발

평가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범 에 을 두고 있다.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요구

실태 조사

➡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응 로그램
➡

래 력학습을 통한

학습방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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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실태와 요구

조사

→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개발

→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실시와

그 평가

→
보고서 작성

활용방안 제시

2. 래 력학습

래 력학습(peer tutoring)이 학생들의 학문 성취를 증진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다(Greenwood, Carta, & Hall, 1988; Jenkins &

Jenkins, 1985; Lew, Mesch, Johnson, & Johnson, 1986; Magolda & Rogers,

1987). ‘ 래(peer)’는 같은 사회 입장에 있는 개인을 가리킨다. 래는 경험

정의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Goldschmid & Goldschmid, 1976), ‘유사한 연

령’과 ‘비슷한 교육수 ’의 학생들이 될 수 있다. 래 력학습에서 래는 ‘

동하는 래(co-peers)’ 혹은 ‘가까운 래(near-peers)’이다. 래 력학습은 학

생들이 동 으로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 인 교사가 아닌 유사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학습하도록 돕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Topping, 1996). 래 력학습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그 가운데

래 튜터링 방법이 1990년 에 학에서 가장 활발한 학습법이다. 토핑(Topping)

에 의하면 래 력학습에서는 구체 으로 취하는 역할에 따라 다른 특징이

있다. 튜터링 상황에 따라 군가가 ‘튜터(tutor)’의 역할을 하고, 반면에 군가

가 '튜티(tutee)'의 역할을 맡게 된다. 즉, 군가가 튜티를 맡는 반면에 다른

군가가 튜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포만과 카즈덴(Forma& Cazden, 1985)은

래 력학습이 발생하면, 두 명의 개인들 간에 ‘지식(knowledge)’ 면에서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분의 래 력학습에서는 보다 지식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은 사람들에게 튜터로서 행 할 수 있다.



283

또래 학습

사회심리학 개인· 문 발달이론

Piaget의 인지발달론

Vygotsky의 인지발달론

역할이론

저항이론

공정성이론과 행동

인이론

경험적학습

심층·표면·전략적학습

Perry의 지적발달론

자아실 이론

개인적 성이론

상 학습

성인 육학

인지발달이론

<도 1> 래 력학습 방법의 이론 배경과 틀

래 력학습은 특히, 의 학생들이 가지는 고차 이고 어려운 학문

요구와 사회 요구에 맞추어서 발달되고 있다(Bruffree, 1978; Magolda &

Rogers, 1987). 래 력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에 해 직 으

로 을 맞출 수 있는 유용한 략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의미의 이

해 뿐만 아니라 근의 문제 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래 력학습방법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론 기반을 탐색하여, 북

한이탈 학생을 한 학습방법으로 용하고 평가해내는데 목 이 있다.

형식 인 고등교육에서 래 력학습 방법의 활용은 1951년에 독일의 자유

베를린 학(Free University of Berlin)의 ‘ 래에 의한 교수(teaching by peer)’

에서 시작되었다. 래 력학습 방법은 특히, ‘인지발달론’, ‘사회심리학 이론’

‘개인 문 발달론’의 도식에 기반을 두고 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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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래 력학습의 인지발달론 이론 기

래 학습의 가치는 삐아제(Piaget)와 비고츠키(Vygotsky)의 인지발달론에서

강조되어 왔다. 삐아제(Piaget)는 특히 여러 가지 에서 생기는 ‘인지 갈등

(cognitive conflict)’의 가치를 강조하 다. 새로운 정보에 직면한 개개인은 자신

의 재의 지식의 정신 조작과 사고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인지 불평형

(disequilibrium)'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학습자의 새로운 정보의 ’동화'

를 이끌며, 세계에 한 이해를 수정하도록 해 다. 그리하여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을 구성한다. 삐아제

(Piaget, 1971)는 래간의 동이 사고와 토론의 실제 인 교환을 격려해 다

고 믿었다. 한, 래간의 동이 마음(mind), 객 성(objectivity), 성찰(discursive

reflection)의 발달에 핵심 이라고 보았다. 래 튜터링에 한 Piaget의 향은

재의 연구들에서 빈번히 언 된다. 링과 시트(Ring & Sheets, 1991)는 튜터

훈련 로그램에 기반을 두는 ’연구-기반 이론 모델‘을 제안하 는데 여기에

서 학생들이 보다 자기-주도 이 되는 삐아제(Piaget)의 능동 학습을 강조하

다. 코흐(Koch, 1992)가 제안하는 짝문제해결(pair problem-solving)과 수학학

습을 한 ‘소집단 동 그룹’은 역시 삐아제(Piaget)의 구성주의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인지 발달은 사회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며, 비고츠키(Vygotsky, 1962)도

래 학습을 가치롭게 생각했다. 비고츠키(Vygotsky)는 래간의 동 혹은 연

장자의 안내로 발달될 수 있는 기술의 범 는 혼자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

보다도 크다는 근 발달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PD) 이론을 주장

하 다. 포만과 카즈덴(Forman & Cazden, 1985)은 공동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혼자서 공부하는 수행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하여 비고츠

키(Vygotsky)의 근 발달 (ZPD)의 이론 틀을 사용했다. 우드(Wood, 2001)도

래 력학습 지원의 주요 특징으로 근 발달 (ZPD)에서의 비계설정

(scaffolding)의 요성을 강조하 다.

2.2. 래 력학습의 사회심리학 이론 기

슬래빈(Slavin, 1985)은 모든 력학습 방법은 사회심리학 연구와 이론에

기 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래 튜터링의 사회심리학 이론 기 는 ‘역

할이론’, ‘공평성 이론’, ‘ 항이론’, ‘귀인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래 튜터

링 학습에 한 사회심리학 이론 조망은 이 학습방법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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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에서의 이득을 최 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역할이론

(role theory)’의 경우 사람들의 행동은 맡고 있는 역할을 살펴 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는 근이다. 고 만(Goffman, 1956)은 '역할(role)'이란 용어를 특별한

행동의 수행에 련시키고 있다. 역할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 세트(set of

behaviors)로, ‘태도(attitudes)’, ‘의무(obligations)’, ‘특권(privileges)’과 련되며,

지 를 차지하고 있는 개개인에 한 기 와 련된다. 래 력학습의 표

인 래 튜터링에서도 튜터와 튜티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호킹(Hawkins, 1982)

은 '친구'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튜터의 이 역할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

다. 길람(Gillam et al., 1994)도 쓰기 실험실의 맥락에서 튜터와 튜티들의 역

할을 탐색하여 ‘동료학생의 역할(fellow student)’과 ‘보다 능력있는 학생(more

capable peer)’이라는 문제의 이 역할을 발견하 다. 한 튜티인 학생들은 마

찬가지로 사회 평등이나 갈등을 느낄 수 있다.

2.3. 개인 문 발달론의 이론 기

더와 킹던(Saunders & Kingdon, 1998)은 래 력학습의 이론 인 틀로

써 개인 문 발달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경험 학

습, 심층․표면 략 학습 페리(Perry)의 지 발달론, 자아실 이론, 개인

구성이론, 상황학습, 성인교육학 등이다. 1969년에 로 스(Rogers)에 의해 시

작된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에서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유

일한 학습은, ’자기 발견 자기약속의 학습(self-discovered, self-appointed

learning)‘이다(Rogers, 1969, 153). 로 스(Rogers)에게 경험 학습은 개인

변화와 성장과 동일한 개념이다. 로 스(Rogers)는 ‘학습에 한 학습’, ‘변화에

한 개방성’을 강조하 다. 래 튜터링 학습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 인

여 능동 학습은 경험 학습과 연 성이 있다. 스웨덴의 마톤(Marton)

의 연구와 국의 엔 슬(Entwistle)에 의한 ‘심층학습(deep learning)’․‘표면학

습(surface learning)’ ‘ 략 학습(strategic learning)’은 개인 문 인

발달 이론의 면에서 래 튜터링 학습을 뒷받침하고 있다. ‘변환’을 욕구로 하는

‘심층 학습’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여하며, 새로운 자료를 기존의 인

지 구조에 련시키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심층처리 인 학생들은 교육

과정 내용에 능동 으로 개입한다. ‘표면학습’은 ‘재생산 지향 이며, 목

(purpose) 혹은 략(strategy)에 해 반성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 략 근 혹은 조직화 근은 일반 으로 학 을 최 화하려는 근을

의미한다. 략 근을 취하는 학생들은 학업단서에 민감하며, 단서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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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의자의 질문이나 단서를 사용하여 이 시험지를 꼼꼼히 검토한다. 략

근의 학생들은 학업평가의 필수요건이나 거에 특히 민감하다. Pask(1975)는

학습에 한 학생들의 근 유형에 기 하여 ’ 화 학습 이론(conversation

theory of learning)‘을 제안하 다. Pask의 근에 따르면 가장 결정 인 학습

방법은 ‘가르치며 공부하기(teachback)'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부

한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특히, Lave 등(Lave, 1999; Lave & Wenger, 1990)

의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이론에서는 ‘학습은 활동, 맥락과 그것이 일어

나는 문화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신념은 많은 교실 학습 활동이 추상

이고 명백히 맥락-탈피 지식인 과는 조를 보여 다. 상황 학습의 두

가지 주요한 원리는 지식은 실제의 맥락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은 사

회 상호작용과 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응

2004년 7월 말 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5,010명이며, 이

문 를 포함해 학에 들어간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86명이다(통일부 통

계자료, 2004). 특히, 2003년에 학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자만도 102명에 달하

여( 교학신문) 남한에 거주하면서 학을 다니고 있는 북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의 교육체계와 내용 는 사회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

러 가지 응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학생활

응에 련된 몇 몇 연구(이혜경, 2003; 조 아․ 우택, 2004)를 제외하고는 이

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활에 있어서 학업 응

이 가장 요한 응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습실태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한 학교당국의 별도 리 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생활에서 학습 문제를 악할 수 있는 직

인 조사를 실시하여 한 교육 방안이나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국가 과제인 ‘평화번 정책’과 ‘ 북 화해 력 정책’을 구 하고 남

한에서 공부하고 있는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 실태를 악하여 보다 실제 인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학 학습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실증 인 자료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실

태를 알아내어 한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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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실

증 자료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학 학습 지원체제를 구

축해 내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 학습 지원체제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교육 지원 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하여 남한의 응

학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 망 역할을 해 것으로 기 된다.

3.1.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 학습실태 련 연구

재 남한 학에 다니고 있는 부분의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의 학사

회에 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역

시 학생활 에 격한 문화 차이를 감하게 되며 학시기 동안 남한의

새로운 문화에 응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 이 부담을 지

닌 채 심리 발달상의 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탈 학생은 남한 교육 체제에 응할 때 근본 으로 몇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 이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교육 과정 속에서 다른 교육 내용을 학

습했다.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인간상이 다른 사회체제에서 교육받았으며 남

한 학생들과는 상이한 학과목을 이수했다.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사

와 같은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배웠다. 따라서 새롭게 학습해야할 지식이 많고 때로는 새로 배운 지식을 기존

의 것과 비교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하기

까지 국이나 제 3국에서 보내야만 했던 수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

우들도 많았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교육제도가 제 로 기능하지 못

하여 북한에 있는 동안에도 제 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탈북자들도 있어서

다수가 학업상의 공백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남한의 같은 래 학생

들에 비해 교육 과정이 뒤쳐져 있고 새로이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조 아․ 우택, 2004).

3.1.1.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 응의 의미와 외국사례

이 순 등(2003)이 지난 2003년 780명을 상으로 이들의 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사회에 극 으로 응하기 해서는 진학

이나 학업문제가 가장 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남한에 오기

에 기 한 것도 학업이지만, 재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고민

하는 것도 학업문제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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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응이란 학습자가 교육제도 교육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육 으

로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응을 미시

차원에서는 개인 심리에 을 둘 경우에는 교육상황에 련된 자아개념, 태

도, 동기,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반면 거시 차원에서의 교육

응은 교육제도, 교육풍토, 인간 계, 학교생활, 교수학습 등의 과정에서 나타

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개인이 학습활동을

개하면서 변화․발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교육 응을 사회문

화 응의 유형에 비추어 보면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에서 벗어나 통합형을

지향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오기성, 2000).

특히, 학생활에서 응한다는 것은 기본 으로 학 내에서 학업과 련된

생활 즉,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 인 학업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 내

에서의 인 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응하고 심리 스트 스에

해 히 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학이나 학교 학생에 한 반 인 애착

이나 호감, 유 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이를 통해 북한이탈

학생의 학생활 응 한 학업 응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발달단계상 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을 감당하기 한 비를 해야 하는 시기로(Erikson, 1950), 청년기의 학생들

은 학 생활의 갈등과 혼란을 겪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통합된 자기인

식과 정체감을 이룩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자나 난민들과 같이 문화가 바 사

람들은 이러한 이 시기의 발달 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자

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가 바뀜으로써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청년기

에 부딪히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한 개인 인 혼란감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 발달 단계에 따른 어려움이 이문화

응상의 어려움과 겹쳐지면서 개인 인 문화 응 역시 더욱 힘들어진다(Tobin

& Friedman, 1984; Yeh, 2003).

이민자나 난민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그 나라에서의 사회경제 지 를

습득하기 해 고등교육을 선택하게 되나 진학을 시도하더라도 어가 미숙하

거나 이주 국가와는 다른 교육과정 평가로 인해 이주 난민자에 한

차별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졌

다(Truong, 2001). 한 학습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탈락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Trinh, 2002). 그는 베트남 난민학생 11명의 수료자와 도탈락자 14

명을 상으로 하여 이들의 동기정도, 이주에 한 극복능력, 자기교습 혹은 자

기훈련, 학습동기, 교사 부모의 지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도탈락자 집단

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한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부모들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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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그 로 남아 있는 단독 입국자가 부분 이었다. 이를 통해 같이 학습에

한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학습목 과 동기가 뚜렷하고 부모의 지지 상태

가 양호할수록 이주민 혹은 난민들의 학교 응이 훨씬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탈북과정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회복력이나 가족 지지체계 등의 개인

차 요인이 북한이탈 학생 학교생활 응에도 향을 미치겠으나, 학교체제

교수방법 등의 이 문화 인 차이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의 어려움을

학교당국에서 이들을 한 다양한 학습지원 로그램을 도입하여 극 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 학에 편입하거나 남한에 입국 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업경험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 학진학이라고 생각하고 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학습으

로 인해 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경우 이들은 다시 우리사회의 주변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이탈 학생이 학사회에서 도탈락하지 않고 남한 학에서 제 로 응하고

학졸업 후에도 이들이 남한사회의 요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

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3.1.2. 이주민과 난민 연구에서의 교육문제

난민 아동과 청소년은 개인 문화 응에서 제도 차원에 이르기까지

학교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Huang, 1989; Schapiro). 새로운 문화에 하

면서 난민학생들은 학교에서 외국인이 된 것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언

어, 억양, 옷차림에서의 차이, 의사소통과 사회 상호작용의 문화 차이, 습

과 음식의 차이 등은 학교 동료들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과 정신건강 문가들은 외상(trauma)을 겪어왔던 난민 아동의

행동에 해 오진을 하기도 하고(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52) 이러한 것은 학교 배치와 교육지도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

을 가져온다. 코크(Kolk, 1987)는 “외상이 있는 어린이는 공격성을 완화시키

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괴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p. 16)

고 하 다. 유사한 형태가 다른 난민 집단에서도 보고되었는데, 다드 (Dadfar,

1994)는 아 칸 난민에게서, 아드덕코빅 등(Ajdukovic & Ajdukovic, 1993)은 크

로아티아 난민에게서, 부스비(Boothby, 1994)는 일반 인 난민 아동에게서 마찬

가지 상이 있음을 보고하 다.

개인 , 문화 어려움과 더불어 난민 학생들은 학교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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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인 어려움을 겪는다(Bemak & Chung, 2002). 난민 학생들은 학업성

의 평가기 의 차이에서 오는 응의 문제와 스트 스가 더 해진다(Bemak &

Chung, 2003). 교육평가의 도구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

고,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이다. 즉, 이들 난민들은 부분 도시빈민 학교 체제

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질, 교사의 편견, 의욕 없는

교사, 교수매체의 부족, 과 한 학 인원, 난민에게 합하지 않는 표 화된 교

육과정, 본국에서 평가도구에 한 문화 편견 등이 포함된다(Dana, 2000;

Gibson, 1997; McDonnell & Hill, 1993).

학 규제의 기 과 학교에서의 행동에서의 차이가 더해지면서 과외 시간에

도 학교에 입학한 난민 신입생들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고, 학업에 한 기

감과 개인 성장이 생활방식 세계 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난

민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업 성공의 가치를 문화 동화, 건강, 사회

연계망, 문화 응, 기쁨, 즐거움, 흥미와 같은 질 인 측정에 두기 보다는 성

순 , 시험 수, 자기수행, 학 순 , 능력별 학 편성, 승부와 같은 경쟁 성공

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rtzberg, 1998).

뿐만 아니라 학교에 한 요한 문제는 언어습득의 문제이다. 이주한 나라

의 언어를 훈련하는데 부분의 시간이 집 되어지면서, 미국의 경우 제2외국어

로 어를 습득하는 것이 사회통제의 한 형태로 되어져 있다(Gronzalez &

Darling-Hammond, 1997). 과도한 언어훈련의 압력은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이

주 외상을 재 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 좌 , 분노, 축, 혼란은 학교실패

를 유발하고 문화 응 문제로 이어진다(Bemak & Chung, 2003).

3.1.3. 북한이탈 청소년 학생의 학습실태 련 연구

지 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에 련된 연구는 북한에서의 교육 조직생활

(김동규, 1990; 김명진, 1999; 이무철, 1998), 정신건강 심리 특성(김 아․

명남, 2003; 김홍규, 1992; 도종수, 2000; 민성길․신의진, 2001; 민성길․ 우

택, 1997; 최 ․김지 , 1993), 학습을 포함한 남한생활 응에 련된 연구(박

선경, 1998; 엄경남, 2001; 이기 , 2002; 장창호, 2000; 한만길 등, 1999; 홍덕기,

2001)이거나 응 로그램 개발 방안(오기성, 2000; 정병호, 2001, 2003)이었다.

한만길 등(19990)은 ․ 등 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최근에 졸업한 학

생 주민 78명을 상으로 남한 학교 응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편입학과

정에서 부분의 탈북 학생은 학습수 이나 학습능력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

에 1-2년 수 낮추어서 편입학을 하지만 학교 단계별로 학력을 인정받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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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이과과목이나 암기과목은 수월하나 국어, 국사, 문법, 어 등에 어려

움을 느 다. 셋째 등학교 편입학한 부분의 탈북학생들은 비교 잘 응하

는데 비해, 등학교나 학에 편입학한 탈북학생들은 학습능력이 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한 교육풍토에 한 인식에서 교실과 수업분 기의

자유로움에 해서는 정 으로 보는 반면,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 성향

이 강한 것에 해서는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섯째 자아상과 련시

켜 볼 때 북한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지 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탈북학생의 34.1%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는 새로

운 학교나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 다. 그는 한 탈북학

생들이 문화 이질성을 극복하고 교육체계에 응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남한 교육에 한 안내서를 통해 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연

구는 학생에 을 맞추기 보다는 ․ 등 학생의 범 한 연구 상

을 선정하 기 때문에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실태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 이

있었다.

학생만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혜경(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총 7명의 북한 출신 학생들을 상으로 질 연구를

하 는데, 그 결과 학 진학을 비할 당시에는 남한 교육 수 에 한 이해와

경험에 부족하여 혼란스러움과 난감함을 경험하면서도 ‘ 학진학을 남한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에 들어와서는 낯선 학

체계와 내용, 남한 사회에 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도 하 다.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했으며 특히, 어

남북한간의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쉽게 정을 주지 않

는 남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마음의 안

정을 얻지 못하여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집 력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 다.

최근 조 아․ 우택(2004)의 경우 북한출신 학생들의 학생활 응에

한 질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북한 출신 학생들의 학입학 동기는 (1) 남한의

체의 학력 시 풍토 분 기의 향 (2) 학연을 맺을 필요성 (3) 새로운 공부

를 하고 싶은 동기 고, 학교생활 의 어려움은 (1) 학업과 정보습득에서 능력

의 한계를 경험 (2) 인간 계의 어려움, (3)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4) 심리 인 어려움, (5)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6) 미래

와 취업에 한 걱정 (6)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이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 남북간의 학습차이로 인한 학업 부 응

의 문제가 북한이탈 학생의 주된 고민임이 입증되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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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출하면서부터 신분이 노출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은폐시키

게 되고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단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굳 지게 된다. 이러한 자기해

결성의 특성은 학생활에서도 그 로 반 이 되어 평소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

등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혼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학업생활에서 더 큰 난 에 부딪히게 되고 더 힘겹게 학생

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증진을 해서는 학

교 정부차원에서 보다 극 인 서비스 개입을 해야 함을 시사해 다.

3.1.4.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학 교육 측면에서의 한계

북한이탈 청소년 학생에 한 연구의 주제는 ‘남북한의 교육제도 조

직성격의 차이에 한 비교연구’, ‘심리 특성 정신건강에 련된 연구’, ‘북

한 청소년 학생의 응실태 로그램 개발 연구’에 한정될 정도로 그

담론의 폭이나 깊이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의 응 로그램의 경우도 포 인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교육 학습

실태를 악하고 실질 으로 로그램을 운 하여 평가한 것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학생을 한 행 교육 실태와 교육 에서 문

제 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 의한 교육 체제’를 통해 정착지

원 과 사립 학 공납 지원,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 임 주택, 의료보호,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 교육지원은 본인의

경우 35세 미만까지 가능한데 국립 학은 공납 액이 면제가 되며 사립의

경우 50%가 면제된다. 그러나 학에 입학한 다음에 북한이탈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동안 다루지 못하여 왔으며, 한 교육방향에 해서도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3.2. 북한이탈 학생 교육과 학습실태 련 연구방법

3.2.1. 연구 상

2003년 6월에 서울 소재 학교 2개교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 학생 19

명 가운데 연구에 조할 의사를 밝힌 8명을 상으로 학습실태 악에 련된

설문과 면 을 실시하 다. 이 가운데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학생은 1학년생 4

명, 2학년생 1명, 3학년생 2명, 4학년생 1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최종 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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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 가운데 화 통화하여 동의에 응한 3명의 학생(남학

생 2 명, 여학생 1 명)이었다.

3.2.2. 연구도구와 내용

3.2.2.1. 학습 실태 악 조사지

학생활의 목표, 학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일, 학업목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역, 학 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와 이

유, 강의 련 교수님과의 면담 횟수 등을 선택형 는 자유반응형으로 반응하

도록 하 다.

3.2.2.2. 면 내용

면 에 응한 북한이탈 학생(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을 상으로 ‘ 재

학공부에서 어려운 ’을 자유스럽게 말하도록 했다. 주로 면 에 참가한 학생

이 화를 이끌어 가는 개방형으로 제시하 다. 단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

히 말 해 주십시오’ 등의 요청을 하 다. 면 은 참가한 학생들이 충분히 보

고하 다고 하는 시 에서 종료하 다. 면 내용 결과는 참여자의 반응을 공통

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고 하 범주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3.2.2.3. 연구 차와 자료분석

설문지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면 은 2003년도 6월과 7월에 이루어졌다. 심

리검사를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검사실시자 1명이 설문지를 배포, 실시, 수거하

다. 면 (interviews)은 개인별로 이루어졌으며, 면 장소는 학내 세미나실

이었다, 면 시간은 개인별로 15 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은 철 한 비

보장과 함께 종이에 받아 는 방법을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SPSS for Windows(ver. 11)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했으

며, 면 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 다.

3.3. 북한이탈 학생 교육과 학습실태 련 연구결과

3.3.1. 설문지 반응 결과

학생활의 목표, 학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일, 학업목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역, 학 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와 이

유, 강의 련 교수님과의 면담 횟수를 포함하는 설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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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학입학 후의 고민

학에 입학한 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에 하여 조사한 결과, 8명 가

운데 3명이 학교공부(37.5%), 진로문제 3명(37.5%), 인간 계 2명(25.0%)의 응답

을 보여주었다.

<표 3-1> 학입학 후의 고민

학교공부 인간 계 숙식문제 학비문제 이성교제 진로문제 기타 체

반응수

(%)

3

(37.5)

2

(25.0)

0

(0)

0

(0)

0

(0)

3

(37.5)

0

(0)

8

(100)

3.3.1.2. 학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일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학생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하여 의견을 물

은 결과, 공공부 학업이 1순 (75.0%)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생활에서의

첫 번째 목표를 학업에 두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학업에 이어 심이 많은 것으

로는 취업 비에 1명(12.5%), 해외연수 교환학생에 1명(12.5%)이었다.

<표 3-2> 학생활의 목표

동아리

활동

공공부

학업

사회 사

활동

이성

교제

취업

비

해외연수

교환학생

폭넓은

인 계

취미

활동
기타 체

반응수

(%)

0

(0)

6

(75)

0

(0)

0

(0)

1

(12.5)

1

(12.5)

0

(0)

0

(0)

0

(0)

8

(100)

3.3.1.3. 학업목표

학에서의 가장 큰 학업목표가 무엇인지에 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사회 인정과 명 가 4명(50%), 자아실 이 2명(25%)이었고, 지

식함양과 유학이 각각 1명(12.5%)이었다.

<표 3-3> 학에서의 학업 목표

지식

함양
취직

자아

실
유학

고시

합격

사회

인정과 명

물질

풍요

학원

진학

인성

개발
기타 합계

반응수

(%)

1

(12.5)

0

(0)

2

(25.0)

1

(12.5)

0

(0.0)

4

(50)

0

(0)

0

(0)

0

(0)

0

(0)

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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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역

재학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공 련 공

부에 5명(62.5%), 외국어에 2명(25%), 일반상식에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3-4> 가장 많이 공부하는 역

공 련
공이외

교과
외국어 고시

공무원

시험
일반상식

컴퓨터

련
기타 합계

반응수

(%)

5

(62.5)

0

(0)

2

(25)

0

(0)

0

(0)

1

(12.5)

0

(0)

0

(0)

8

(100)

3.3.1.5. 학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와 이유

학에 입학한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하여 조사한 결

과, 매우 어렵다 3명(37.5%), 조 어렵다에 5명(62.5%)이 반응하여 학생들의

부분이 학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보고되었고(표

IV-5),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다’

에 4명(50%),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3명(37.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1명은 ‘ 어를 못해서’라는 기타 반응을 보여주었다.

<표 3-5> 학공부의 어려움 정도

매우

어렵다

조

어렵다
보통이다 조 쉽다 매우 쉽다 체

반응수

(%)
3 (37.5) 5 (62.5) 0 (0) 0 (0) 0 (0) 8 (100)

<표 3-6> 학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수업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수업내용이 나의

흥미와 맞지 않는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타

반응수

(%)
4 (50) 0 (0) 0 (0) 3 (37.50) 1 (12.5)

3.3.1.6. 강의 련 교수님과 면담 회수

지난 한 학기동안 강의와 련하여 교수님과 면담한 회수에 하여 조사한

결과, ‘만난 없다’인 ‘0회’에 1명(12.5%), 1회에 5명(62.5%), 2회에 2명(25%)으

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학생 8명 가운데 한 학기에 3회 이상 강의 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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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면담한 경우는 없었다.

<표 3-7> 강의 련 교수님과 면담 회수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반응수

(%)

1

(12.5)

5

(62.5)

2

(25)

0

(0)

0

(0)

3.3.2. 면 반응 결과

‘ 재 학공부에서 어려운 ’을 자유스럽게 언어 으로 표 하도록 했을

때 북한이탈 학생들이 공통 으로 표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이

탈 학생들은 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어사용과 남북간 언어의 차이에 힘들

다고 보고하 다.

“물론 한국학생들(여기서는 남한 학생을 의미)도 함께 어렵지만..... 희들과

는 다른 차원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면서 각 공과목마

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가 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생소한 한국

어휘로 인해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북한이탈 여학생 1).”

“ 희가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어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공부하 던

어는 국식 어 입니다. 어를 몇 년간 배웠다고 하여도 일반 학생과

비교할 때 어려운 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일반 으로 쓰는 말도 컨셉이니

리포트니 어가 많아 힘듭니다....... 같은 경우에는 등학교 어부터 속

성으로 배우고 싶습니다(북한이탈 남학생 1).”

“한국에 온지 6년이 넘었지만 어와 한문으로 뒤섞인 공과목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어휘의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로 인해 시험 볼 때에도

문제 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목의 문 용어뿐만 아니라 학생

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화가 되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북한이탈 남학생 2).”

3.4. 북한이탈 학생 교육과 학습실태 련 연구 결론

서울시 소재 Y, E 학에 다니고 있는 8명의 북한이탈 학생에게 질문지와

면 법을 통해 학업 실태와 곤란을 다루는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북한

이탈 학생들의 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공부와 진로문제가 가장 우선

순 으며, 학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공공부 학업이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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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학에서의 가장 큰 학업목표가 무엇인지에 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사회 인정과 명 가 1순 으며 자아실 이 2순

다. 재학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공 련

공부, 외국어의 순 로 나타났다. 학 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와 이유를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와 조 어렵다에 모두 반응하여 북한이

탈 학생들 부분이 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보고 되

었으며, ‘수업 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다’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

에’, ‘ 어를 못해서’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반응했다. 강의 련 교수님과의 면

담 횟수도 2회 이하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학생 3명을 면 하 을 때 참여한

학생 모두 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언어사용과 남북간 언어의 차이(특히 어)로

인해 학공부가 힘들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이탈 학

생이 남한 학에 다니면서 겪는 실제 인 장애에 한 실태조사와 악이 가

능하 다는 이다.

4.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peer

tutoring) 로그램 개발

일 이 Newcomb(1966)은 래 집단(peer group)을 학의 학부교육(under-

graduate education)에서 가장 강력한 향을 가진다고 규명한 바 있다. 래

집단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지 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최근

들어 새롭고 다양한 동학습의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래

력학습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래 력학습 방법은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

들은 복사하는 수업과 개인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는 개인 책임만이 존재하

는 학습 장을 바꾸고 보완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래 력학습의 잇

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래 력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에서의 ' 여(involvement) 부족'

문제를 해결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30년 에 Collier(1969)는 교육 로

그램에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여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실제

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래 력학습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심으로 한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학습에 부 응하는

문제에 처할 수 있고 교육활동에의 직 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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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래 력학습 방법은 학교에서 추가의 경제 비용을 들이거나 학생

들의 교수-학습의 새로운 단 를 구축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Goldschmid(1976)는 래 력학습이 학교의 경제 상황에 계없이

학생들의 학습과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래 력학습은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active learning)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다. Arreaga-Mayer(1998)는 실증 인 연구에서 래 력학습을 통

해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활동이 증진됨을 보고하 다. 학생 스스로 공부할 내

용을 선택하거나 학생이 자발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은 능동 인 학습활

동을 강화시킨다.

넷째, 래 력학습 방법은 개인주의로 만연된 교육 장의 문제에 한 진

단을 처방해 수 있는 인 력학습(cooperative learning) 방법으로 제

안되고 있다. O'Donnell과 King(1999)은 래 력학습을 통해 화가 많아지

고, 수학과 같은 교과목 공부에서 생산 인 집단 상호작용이 발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 맥락이 형성됨을 밝혔다.

다섯째, 래 력학습은 지 기술이나 태도 동기 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학습 증진의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Arreaga-Mayer(1998)는 래 력

학습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학습내용의 마스터’, ‘정확도’ ‘유창성’을 진

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계속해서 래 력학습을 통해 참여자들 모

두 학문 성취, 진 , 지를 증진시키는 증명된 략으로 밝 지고 있다

(Goodlad, 1998; Topping, 1996).

재,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론 실천 기반이 약하고, 구체 인 방법론의 제시에서 미약한 상황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차 으로 문헌개 과 자료조사 결과에 기 하여 북

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의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에

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 다.

4.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모형, 목 기 효과

이 로그램의 명칭은 북한 학생들이 연세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

됨을 기 하는 취지에서 교내에서는 “연세 하나 학습 로그램”으로 칭하 다.

북한이탈 학생은 튜티(tutee)로서, 남한의 학생들은 튜터(tutor)로 활동하는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형성한다. 남한과 북한 학생들 모두 자원자



299

로 구성(volunteering)되며, 강제 으로 로그램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북한이

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의 모형과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로그램 모형]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 응

◦남북한 학생들의 학습 공동체 구

↑(산출)

튜터-튜티 력학습공동체조직과운

↕

튜터-튜티 Cell

튜터지원 ↗ ↖튜티지원

(남한학생) (북한이탈학생)

<그림 4-1> 북한이탈 학생의 래 력학습 로그램 모형

[ 로그램 목 ]

￭ 북한 학생들의 학업 향상

￭ 학학업에 흥미 유발

￭ 학교에 한(연세인으로서) 소속감 부여

￭ 학생활에의 응 유도

[ 로그램 기 효과]

연세 하나 학습 로그램은 연세 학교에 재학 인 북한 학생들에게 보충학

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지원 로그램이다.

보충학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한다.

￭ 첫째, 학생들이 학습방법이나 학습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곤란을 지각

하고

￭ 둘째,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별화학습을 받아 학업 능력을 높이며

￭ 셋째, 학업부진을 해소하여 학생활에 잘 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도

록 한다.



300

4.2.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의 내용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인 ‘연세 하나 학습 로그

램’은 북한 학생들의 교육요구에 부응하여 지원되는 보충학습 로그램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기 자료조사에 기 하여 북한이탈 학생들을 한 연세 하나

학습 로그램 내용은 ‘ 학교과목 공부’, ‘ 어’, ‘의사소통 인간 계’ ‘

학공부에서의 학습기술’을 포함시키며 래 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

충․지원한다.

[ 로그램 실시 기간 내용]

북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세 하나 학습 로그램은 2003학년도 1학기에

시작되어 재와 미래에도 계속되는 로그램으로 북한이탈 학생과 남한 학생

간의 력학습은 학기제로 운 한다. 남한 학생은 튜터(tutor)로 북한 학생은 튜

티(tutee)로 교과목을 정해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기당 30시간 정도 함께 력

학습하며 필요시에는 그 역할을 바꾸어 활동한다.

[ 로그램의 특징]

■ 2003년 3월 교육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출범으로 남한에서는 최 로 북한

이탈 학생들과 남한학생들이 공동 력하여 공부하는 하나학습 로그

램( 래 력학습) 실시

■ 자원 사 튜터들의 활약으로 남한과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증진 선

후배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 2003학년도 1학기, 2학기, 3학기 운 을 거치면서 북한이탈 학생들의 개

별화된 학습지원으로 발

■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운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 학생

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사정과 학습실태 조사를 통해 개별 학생들에게

합한 력학습 로그램 개발 운

■ 학습계획, 토론, 최종 보고서 작성을 통한 학습 성찰 완성

■ 튜터(tutors)로 활동한 학생들에게 자원 사 인증서 수여

한 튜터에게 학기별 30시간 활동에 해 자원 사학 (1학 인정)

■ 튜터와 튜티를 한 소집단 학습방법 세미나를 통해 계속 인 교육

■ 학습 략 Tip 자료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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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들]

튜 터 튜 티

지원

자격

￭해당 과목 성 A이상인 자

￭ 상 과목 공 학원생

( 공이 아닌 경우, 상 과목

에 한 성 제출)

￭Y 학교에 재학 인 북한

이탈 학생

하나 학습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 특 :

① 자원 사 인증서 배부

② 사회 사 학 인정 (1학기 1학 )

4.2.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오리엔

테이션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은 학습이 연

결된 튜터와 튜티가 처음 만나는 모임으로, 로그램 운 에 해 숙지하고 활

동을 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튜터와 튜티는 이 모임에 꼭 참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공부목표, 시간 장소, 개별 계획을 서로 논의하여야 한다. 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오리엔테이션 시, 튜터는 성 증명서 제출

▸ 튜터, 튜티 첫 모임 ➡ 튜터링 일정표 작성

▸ 오리엔테이션 후, 튜터는 학습계획서 제출

4.2.2.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세미나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세미나는 튜터 2회, 튜티 1

회로 진행되며, 튜터는 2회 에 1번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세미나는 튜터

링 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알아야할 소그룹 학습활동에 한 지식을 얻으며,

재 진행 인 튜터링 활동에 한 질문사항, 요구사항을 나 는 자리이다.

￭ 커뮤니 이션 기술

매번 다른 주제를 정하여 토론을 하거나 발표하도록 함. 커뮤니 이션 기술

의 교수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남한사회의 다문화에 한 이해

- 의사소통 능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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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소한 어휘에 친숙하도록 함

- 학생생활의 응 유도

￭ 기본 어 활용

교재를 정하거나 유인물을 비하여 강의식으로 세미나 진행.

- 문법, 어휘, 독해 능력 신장에 을 맞추어 수업 진행

￭ 학공부에서의 학습기술

학에서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정보와 자료 제공

4.2.3.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학생개

발의 날(Students Development Day) 행사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학생개발의 날(Students Development Day)' 행사

를 실시한다. 북한이탈 학생과 력학습을 하는 튜터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남한과 북한 생활에서의 차이나 응 문제를 토론하며, 심이 있는 외부인사도

하여 효과 인 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학생 개발의 날' 행사를 2004년 5월 27일(목) 오후

5시-8시까지 개최하 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에 한 설명회와 행사에

참여한 튜터(tutor)와 튜티(tutee)학생들간의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04학년도 1학기에 튜터와 튜티로 활동한 학생 8명과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석하 다.

4.2.4.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peer

tutoring) 운

본격 으로 튜터와 튜티가 만나 튜터링을 하는 과정이다. 총 30시간 이상의

튜터링을 하여야 튜터링을 완결할 수 있었다. 튜터와 튜티는 시간계획을 잘 세

워야 할 뿐 아니라, 서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켜야 튜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4.2.5.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peer

tutoring) 참가자 시상

공식 인 튜터링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는, 튜터링 포럼을 통해 자원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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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튜터들에게 인증서를 배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튜터링 활동에 해서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로서 한 학기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이 종결된다.

▸ 행사 1 : 자원 사활동 인증서 수여

▸ 행사 2 : 우수 시상

5.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peer

tutoring) 로그램 평가

체 북한이탈자 수(數)는 물론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

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수도 차 많아지고 있다.

재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의 구안과 실천도

필요하지만, 한 개발된 교육 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근

거로 하여 로그램을 개선 는 개정한 은 없었다. 북한이탈 학생을 한 교

육 시도들이 1 회성이나 단시성으로 끝난 이유는 교육 로그램에 한 평가

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개발한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을 평가해냄으로써

자기수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로그램을 구축해내고자 시도하 다.

5.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의 평가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을 평가를 해 로그램

운 후에 튜터와 튜티를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로그램 참가소감을 거두

어 정리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

그램이 학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 로그램 참가 ․후의 비교‘를

알아 보았으며, 튜터 학생 3명과 튜티 학생 1명의 로그램 참가소감을 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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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이 학

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이 학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됨’에 16.6%, ‘약간 도움됨’에 50%, ‘보통’에

33.3%, ‘별로 도움안됨’과 ‘ 도움안됨’에는 0%의 응답이 나타나 참여 학생들

이 하나 학습 로그램을 통해 학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이 학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

매우도움됨 약간도움됨 보통 별로도움안됨 도움안됨

반응수

(%)

1

(16.6)

3

(50)

2

(33.3)

0

(0)

0

(0)

0

0.5

1

1.5

2

2.5

3

3.5

매
우
도
움
됨

약
간
도
움
됨

보
통

별
로
도
움
안
됨

전
혀
도
움
안
됨

<그림 5-1>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이 학공부에

도움이 된 정도

5.1.2.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

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에 50%, ‘아니오’에 33.3%, ‘상황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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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6.7%, ‘모르겠다’에는 응답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참여학생들이 다음

학기에도 하나 학습 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아니오 상황에따라결정 모르겠다

반응수

(%)

3

(50)

2

(33.3)

1

(16.7)

0

(0)

0

0.5

1

1.5

2

2.5

3

3.5

예

아
니
오

상
황
에
따
라
결
정

모
르
겠
다

<그림 5-2> 다음 학기에 개최되는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5.1.3.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참가 -

후 자유반응식 설문반응 비교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참가 ,후의 소감을 자유

반응식의 설문으로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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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참가 -후 자

유반응식 설문반응 비교

참가 (前) 참가 후(後)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희생양 피난민

․북한학생들에 한 이해가 부족

․북한학생은 다를 것이라는 편견

․공부하는 방향을 잘못 찾았다

․남한에서 다른 사회화가 필요하다.

남한 내 학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같

은 고민, 다만 성격차 있음

․북한학생들에 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들도 나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됨. 사회

약자를 즐거움을 느끼며 도울 수 있다는데

에서 오는 보람과 뿌듯함

․부족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 되었다.

5.1.4.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참가 소

감문[튜터(tutor)-튜티(tutee)]

[ 로그램 참가자 소감 : 튜터(tutor) 1]

문 지식을 가진 바보로부터의 탈출

윤 들

( 문&동양사 공,00)

연세하나학습 로그램튜터

지난 6월말에 교육개발센터 주최로 열렸던 “공부도 기술이다”워크샵에 참가

했다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튜터로서 하나 로그램을 진행해봤다. 이 부터

고민하고 있던 바와 련된 일이어서 큰 망설임 없이 튜터에 지원했다. 그 고민

이란 ‘돈과 배움’, 문 지식을 가진 바보 문제에 한 것들이었다.

수능시험을 치른 후 깨닫게 된 것 하나는 “배움이 돈과 하게 련돼

있다”는 사실이었다. 돈이 매개되지 않으면 뭔가를 배우거나 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 뭔가를 직 찾아서 배울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고 굴 가르쳐 볼 일

도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배움의 부분을 차지했던 학교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서 다닐지 말지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었고, 에 앉은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서 돈을 받을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을 본 이후 배

움이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운

학원에 다니고 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체육 에 등록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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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다. 돈을 내고 배우는 것이 원칙과 같은 것이었다. 뭔가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 다. 과외를 할 때 나를 한 학생과 연결해주는 것은 학생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나 나의 가르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돈이었다. 자신은 과외를 할 생각

이 없는 데도 부모님께서 시켜서 마지못해 몸을 비틀며 과외를 받는 아이들과

씨름할 때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데 돈이 없어서 과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 우리사회에서는 배움이 각 개인의 필요에 근거해

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분배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리고 비용과 보수의 문제를 떠나 필요에 의해 배움과 가르침이 이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다.

(하나 로그램을 포함해서) 독수리 튜터링 로그램에 심을 갖게 된 다른

이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

감 때문이었다. 학생활의 반 이상을 보내고 나니 그 동안 내가 습득한 지식

이 인문학에 지나치게 편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공과목에 한 이

해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기 공에 해서만 알 뿐 그 외의 분야에 해서

는 무지한 바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 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한 기

본 인 이해 없이 인문학을 제 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수학, 물리

학, 생물학, 경제학, 법학 등을 배우고 싶었는데 근이 쉽지 않았다. 간단하게

는 련 과목들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공학 을 채워야 하고 학 리

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지 못했다. 청강을 해보기도 했지만 공과목

비에 바빠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사실 내가 필요로 한

것은 교수나 강사의 문 인 지도가 아니라 련된 고 을 소개받고 기본 인

지식을 달받는 정도 기 때문에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기도 했다.

련학과의 학생이 친구를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재 내가 비교 공부할 시간이 많은 학생이고 우리 학교가 종합 학

인 만큼 도움을 받아 공부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지 않은가. 그러나 어떻게 만나

야 할지를 몰라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던 차 다.

두~울.

와 같은 생각을 하던 하나 로그램이 운 되고 있음을 알게 돼서 튜

터로서 로그램에 참가하게 다. 일주일에 두 번씩 7, 8월 두 달 동안의 교육

로그램을 튜터 지원자들이 나눠서 진행했다. 탈북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인 어를 문법 심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방학 동안 공부하는 방식

이었다.

튜터로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은 가르치면서 내가 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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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게 다는 이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발표한 주제에 해서는 잘 알

게 되는 것처럼 가르쳐 본 내용은 더 분명히 이해하게 다.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면

최소한 설명할 내용에 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기 해서

련된 책들을 찾고 설명할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나의 지식이 가다듬어지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참가했던 일

이지만 스스로가 다시 이해하게 다는 에서 기회가 된다면 공과목을 가르

치는 튜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튜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도 괜찮을 것 같다. 나보다 어떤 분야에 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이가 나를 가

르쳐줘서 련 지식을 쌓는 경험은 세미나나 스터디 같은 형식을 통한 학습과

는 다른 만족을 것 같다.

세~엣.

독수리 튜터링과 같은 방식을 통해 배움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 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다. 모든 교육과정이 그 겠지만 우선 배우려는 사람

과 가르치는 사람의 목 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 같다. 이는 에서 언 한 돈

문제와도 련이 있는 사항인데, 래집단을 통한 학습이고 무료로 강의가 진행

되다 보니 강의의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잘 하겠어. 그냥 공짜로 배우는 거니까 한번 들어두는 거지.”라

는 식으로 낮은 기 치를 갖고 교육 로그램에 참석하다보면 이를 해 어떤

비도 하지 않아서 배워 가는 바가 많지 않게 될 것이다. , 가르치는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 분야에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충 하고

넘어가자”라는 자세로 임한다면 역시 교육 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낸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고, 받은 돈이 무서워서 시간 지켜가며 가르쳐주게 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서로가 귀한 시간을 내서 배우고 가르치려고 한

것인 만큼, 수업의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배우는 사

람은 수동 인 자세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 긴장감을 수 있도

록 나름 로 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가다듬는 계기라는 자세로 임해야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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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참가자 소감 : 튜터(tutor) 2]

배우고 동시에 성장하는 로그램

오 진 우

(정외, 99)

연세하나학습 로그램튜터

제가 맡은 과목은 어 습니다. 북한 귀순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와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에 가장 많은 이질감을 느끼고 학습에 어려움을 느

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를 배우는 것에 약간은 조바심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학기동안 어를 완 히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좀

더 어를 배워나가면서 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었습니다.

개인 으로는 어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같은 래로서

공감 를 형성해 나가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 로그램 참가자 소감 : 튜티(tutee) 3]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이 돈

( 문, 99)

연세하나학습 로그램튜터

튜터링 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계획하면서 공부하는

습 을 들일 수 있었다. 튜터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보람찼다. 교재는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넥서스) 고, 튜터링 방식은

각 챕터마다 요한 어회화 표 을 익히고 역할극을 통해 반복연습하고, 매

주 30분씩 짧은 에세이를 읽고 논의하며 모든 내용은 어로 진행했다. 각 주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1주: Pack1 인사처럼 가볍게 주고 받는 말 - 인사나 , , 감사 등

의 첫만남과 만남의 기에 주고받는 표 을 읽히고, 언어가 문화의 상징

집합물임을 주제로 한 에세이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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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 Pack6 화할 때 기본이 되는 말 - 의사소통, 의견을 제안하기,

심과 련, 이해와 신뢰와 련한 표 을 읽 쉽게 어로 쉽게 주제를 제

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읽혔다.

-제3,4주: Pack7 효과 으로 의사를 달하는 말 - 화와 토론, 주장, 충고,

부탁, 설득, 동의와 반 와 같은 다양한 어감을 표 하는 용구를 읽혔고

고려시 의 궁정생활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 다.

-제5주: Pack10 생각의 방법 패턴을 표 하는 말 - 생각, 기억, 인식, 가

정, 추측, 단정, 의심과 같은 좀 더 세 한 의식을 표 하는 법을 읽히고 더

불어 튜티의 문법교재를 통해 가정법을 훑었다.

-제6주: Pack5 동작, 습 , 행동 등 움직임을 표 하는 말 - 동작, 습 , 행

동, 왕래발착 등 acting과 련된 회화표 을 배우고 과거시제, 재완료시

제 등 시간표 과 련한 문법을 읽혔다.

-제7주: Pack9 사회, 경제활동과 련된 말 - 은행 련, 학업 련, 직업, 근

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회화표 을 배우고 특히 캠퍼스 내에서 이

루어지는 업무와 련된 표 을 읽혔다.

-제8주: 복습 free talking - 그 동안 외운 용구를 복습하고, 튜티가 쓴

포트를 심으로 어토론을 벌 다. 간 간에 화 에 나온 문법사

항과 회화표 을 검토하 다.

-제9,10주: Pack12 기호나 감정, 자세를 표 하는 말 - 기호, 선호, 취미, 감

정, 의지, 결심, 인내, 용기와 같은 회화표 을 읽히고, 일본과 한국의 결혼

문화에 한 에세이를 읽었다.

[ 로그램 참가자 소감 : 튜티(tutee) 1]

지속 인 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윤 수 경

(정외, 99)

연세하나학습 로그램튜터

처음에는 교육개발센터 하나 로그램을 한 한기에 운 되는 걸로 그치겠지

하고 별로 기 도 안하고, 심도 없었는데, 매 학기마다 이 게 지속 인 심

과 배려 속에 는 그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학기에 걸쳐 튜티로 참가하여 공부를 하 습니다. 매 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인

데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솔직히 보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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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리지만 항상 친 하고, 제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차근차근 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한 사회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

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인 개인주의를 벗어나 같은 사람들을 해서 그

것도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 튜터는 성격도 무 활발하고, 실력도 무 높고, 의

맘에 딱 들었습니다. 는 이 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는 더 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성 이 잘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6. 결론과 제언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요구와 실태를 악하고, 이에 한 교육 지원

방안으로 “ 래 력학습(peer tutoring)을 통한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응

로그램 개발 평가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요구 실태 악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방법이나 학습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곤란

지각

․북한이탈 학생들을 한 래 력학습 모형 로그램 개발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별화 력학습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업부진을 해소하여 학생활에 잘 응할 수 있도

록 하며 학습동기 유발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에 한 평가

북한이탈 학생의 래 력학습(peer tutoring) 로그램 개발 평가 연

구의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과 학습실태에 한 연구 결과(3장 참조)에서 학생

들이 학교공부와 진로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있고, 학공부에 해 모두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음이 밝 졌다. 한 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언어사

용과 남북간 언어의 차이(특히, 어_로 인해 학공부가 힘들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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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학생을 한 학업 지원이 실히 요구된다

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에 한 내용 만족도(5장 참조)에서 보면 북

한이탈 학생들을 한 력학습 로그램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만족한

결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은 계속 으로 운 하거나 확 ․보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와 결론에 기 하여 북한이탈 학생이 필요로 하고 있는

학의 학습 지원체제를 제언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이 성공 인 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소수학생학습지원(minority students learning supports : MSLS)이 학교

내․외부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학생이 학 사회에서 겪는 곤

란을 검하고 이들의 요구에 합한 학습실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지

원 시스템을 구축해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에 보충학습 로그램(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미국

학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수학, 과학, 기 과목을 학교

육 수 보다 한 단계 낮은 수 으로 공부하여, 학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이수하는 보충학습 과정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을 면 하 을 때 학공부에서 어사용과 남북한 언

어 차이에서 학업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들을 한 어

와 남한 언어 사용에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학교육과 더불어 북한이탈 학생들이 사회 인 인정과 명 를 얻을 수

있는 다음 세계에 한 연결과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서 북한이탈 학생들이 학공부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이 많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 학생들 가운데는 학업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문 기쁨을 리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학

생 가운데 우수한 성 으로 졸업을 한 경우에 사례 발굴하여 시상을 하거

나, 취업의 세계와 연결시켜 수 있는 연계망 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종합컨 , 북한이탈 학생들이 국내 학에 잘 응하며, 도탈락을

하지 않고 건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책과 더불어 국내 학

교의 학습에 응할 수 있는 체제 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북한이탈 학생을 한 래 력학습 로그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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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 참여한 학생들 모두 만족하 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로

그램이나 유사 로그램을 북한이탈 학생들과 남한 학생을 상으로 보

할 수 있는 제도 재정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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